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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해하기_디자인원리

2010 2013 2016

A사 13 25 28

B사 12 18 30

본사 10 30 45

디자인이해하기_바꿀수있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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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3 2016

A사 13 25 28

B사 12 18 30

본사 10 30 45

디자인이해하기_바꿀수있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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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각나는대로쓴다

슬라이드의구성요소_도식화(다이어그램)

- 10 -



2. 소리내어읽으며짧은문장으로완성한다

슬라이드의구성요소_도식화(다이어그램)

3. 단어만추출, ＂관계있는것＂끼리묶는다

새로운것을접하고싶어하는관객들

인디아티스트
• 누가

만남

콜라보공연

라디오방송이라는

하나의컨셉

• 무엇을

관객과소통할기회

네트워크형성

다양한공연

• 왜 인디문화의활성화• 당위성

슬라이드의구성요소_도식화(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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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들의관계를파악해보고도식화한다

슬라이드의구성요소_도식화(다이어그램)

4. 그룹들의관계를파악해보고도식화한다

인디문화의활성화

슬라이드의구성요소_도식화(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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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의구성요소_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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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고딕,18pt, 자간 : 보통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맑은고딕,18pt, 자간 : 좁게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Enter로줄구분하기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Shift+Enter로줄구분하기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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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ounproject.com
다운받은 SVG파일을변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해줍니다

검색어+svg
구글사이트에서
원하는아이콘 + svg 를검색하면
픽토그램파일을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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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kscape.org
다운받은 SVG파일을변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해줍니다

다른이름으로저장-[emf] 지정SVG 파일불러오기 파워포인트삽입
-그룹해제(Ctrl+Shift+G) 해서사용

잉크스케이프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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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에대해

제목

예방하는생활습관

텍스트 : 안구건조증이란?
안구건조증증상

눈픽토그램

습도
60%

파이그래프

온도
18℃ ~22℃

체온계픽토그램

수분섭취
물방울일러스트나

물병이미지

제목

안구건조증에대해

텍스트 : 안구건조증이란?
안구건조증증상

눈픽토그램

예방하는생활습관

습도
60%

파이그래프

온도
18℃ ~22℃

체온계픽토그램

수분섭취
물방울일러스트나

물병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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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정다운(캐치업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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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엑셀강좌

강사

정다운

-1회차-

강사 소개

- 이름 : 정다운

- 전 ㈜ 나우테크 품질보증과 반장 (회사 전체 업무시스템 엑셀 자동화)

- 전 비영리컨퍼런스 TEDxDaejeon 총괄 디렉터 및 회계 담당

- 전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팀장

- 실무 엑셀 경력 10년차

- 엑셀 매크로활용 프로그래밍 경력 9년차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KM, 

(주)나우테크, 삼성SDS, SK하이닉스 등 다수 기업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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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대상

초급 – 중급 비영리 활동가

구분 내용

1일차

1 기초부터 탄탄하게 - 엑셀 화면 구성, 엑셀 작업환경 재구성

2 셀과 시트를 내맘대로 주무르자 - 셀과 시트의 개념과 활용법

3 엑셀 데이터 입력과 편집 엑기스

2일차

1 데이터 분석, 정리 - 셀서식과 조건부 서식 활용법

2 엑셀 자동화의 시작, 수식과 함수 -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함수와 활용 사례

3 엑셀에서 제대로 인쇄하기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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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워드(한글)                                    파워포인트

종이 출력 화면출력

엑셀?

출력 <  데이터 처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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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5가지

1.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때

2. 계산 작업이 필요 할 때

3. 함수를 써야 할 때

4.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때

5.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엑셀 작업환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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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일반]

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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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언어교정]

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고급]

- 32 -



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빠른 실행도구 모음]

엑셀의 기본 구조

- 33 -



엑셀의 기본 구조

행 열

셀

워크시트

데이터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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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 -기본

값 입력 시트

Tab : 오른쪽 셀 선택
Enter : 아래 셀 선택

Shift + Tab : 왼쪽 셀 선택
Shift + Enter : 위쪽 셀 선택

Only

Tab & Shift +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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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 -레코드관리

회원명부 시트

데이터 입력하기 –여러줄 입력

Alt + Enter

행 구분선 더블클릭

자동으로 줄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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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 시트

홈 – 표시형식

입력해보기!

D3 : 2015-01-01
D4 : 오후 12:00:00

홈 – 표시형식 – 간단한 날짜
홈 – 표시형식 – 시간

Ctrl + ;

Ctrl + Shift + ;

데이터 입력하기
표시형식(서식코드)

사용자 지정

표시형식 사용자 지정

#,##0 “원”

숫자 서식 코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값을 표시하는데 소
수점 이하 값이 없으면 ‘0’을 반환합니다.

숫자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00

0%

Ctrl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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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

기타

숫자를 한글로

숫자(한글)

Ctrl + 1

표시형식(서식코드)

데이터 입력하기

사용자 지정

yy-mm-dd

서식 코드

연도를 두자리로 표시합니다.

월과 일을 슬래시(/)로 구분하며, 날짜 단위를 표시합니다.

yy-mm-dd

m”월”/d”일＂

Ctrl + 1

표시형식(서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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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

기타

주민등록번호

Ctrl + 1

사용자 지정

h:mm AM/PM

Ctrl + 1

표시형식(서식코드)

데이터 입력하기

기타

@@

Ctrl + 1

표시형식(서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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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

기타

0.00

Ctrl + 1

소수점 이하 자리 맞춤
시트

홈 – 표시형식 – 자릿수 줄임

데이터 입력하기
자동채우기 시트

자동 채우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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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
빠른채우기 시트

빠른 채우기 기능

데이터 입력하기
바꾸기 시트셀 값 일부 바꾸기

단축키 – Ctr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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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행, 열과 시트 편집

시트 선택하기

화살표에 오른쪽 클릭

Ctrl + 클릭

Shift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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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이동, 복사하기

시트 이동

드래그

Ctrl + 드래그

시트 복사

시트 이동, 복사하기

시트 이동

오른쪽 클릭 – 이동/복사

통합문서 선택 – 위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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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입력 시트행, 열 선택하기

열이름 또는 행이름 선택

행 or 열 전체 선택

Shift + 클릭Ctrl + 클릭

다중 선택 구간 전체 선택

전체 선택 모든 데이터 선택
Ctrl +  a Ctrl + Shift + 방향키

회원명단 시트행, 열 이동

이동 마우스 포인터

행 or 열 전체 선택

Shift + 드래그

원하는 위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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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명단시트행, 열 삽입

원하는 위치 바로 뒤

Ctrl + Shift + +

삽입

복사 후 삽입

예제파일 필요셀 선택, 이동, 삽입, 삭제

행, 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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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
복사 시트

복사 , 붙여넣기

데이터 입력하기
붙여넣기 시트

선택해서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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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서식 및 스타일 적용 셀서식 시트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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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엑셀강좌

강사

정다운

-2회차-

구분 내용

1일차

1 기초부터 탄탄하게 - 엑셀 화면 구성, 엑셀 작업환경 재구성

2 셀과 시트를 내맘대로 주무르자 - 셀과 시트의 개념과 활용법

3 엑셀 데이터 입력과 편집 엑기스

2일차

1 데이터 분석, 정리 - 셀서식과 조건부 서식 활용법

2 엑셀 자동화의 시작, 수식과 함수 -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함수와 활용 사례

3 엑셀에서 제대로 인쇄하기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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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서식

셀에 들어있는 값이나 수식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이 지정되게 하는 기능

셀 강조 하기

조건부 서식 시트
- 보다큼

- 보다 작음
- 값 사이에 있음

- 같음
- 텍스트 포함

- 중복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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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하위 규칙

조건부 서식 시트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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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

오류 검증이나 표준 적합 검증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검사.
예를 들어, 나이를 입력할 때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오면 잘못된 자료로
인식하는 검사

숫자 입력 제한

회원 명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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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수 고정

회원 명부 시트

안내메시지 표시하기

회원 명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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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설정

회원 명부 시트

목록 선택 입력

회원 명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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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렬

데이터 정렬 기본

오름차순
내림차순

회원 명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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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준으로 정렬

회원 명부 시트

자동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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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필터 설정

회원 명부 시트

자동필터 기본기능

회원 명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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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필터 사용

회원 명부 시트

날짜 데이터 필터링

회원 명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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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필터를 활용해 빈셀 삭제

자동필터-빈셀 시트

숫자 필터

자동필터 – 빈셀 시트

보다큼
보다 작음

값 사이에 있음
같음

텍스트 포함
중복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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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필터

고급 필터 적용 데이터 추출

회원명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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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거

중복 데이터에서 고유항목 추출

회원 명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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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값 제거

중복 제거 시트

보다큼
보다 작음

값 사이에 있음
같음

텍스트 포함
중복 값

표를 빠르게 집계

자동 합계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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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등호(=)로 시작하는 모든 계산식

수식의 기본 이해

수식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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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치 값 참조 및 참조의 종류

참조 시트

위치 참조수식

현재시트 =셀주소

다른시트 =시트명!셀주소

다른파일 =[전체경로￦파일명.xlsx]시트명!셀주소

방식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

참조모양 [A2] [$A$2] [A$2] [$A2]

복사하여붙여
넣으면

행과열모두
변함

행과열모두
변하지않음

열만변함 행만변함

함수

- 63 -



추출 함수

추출 함수 시트

LEFT, RIGHT, MID

YEAR, MONTH, DAY, 
WEEKDAY, WEEKNUM, TODAY

데이터

날짜

찾기 함수

찾기 함수 시트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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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응용

추출함수응용 시트

집계 및 통계 함수

자동 합계 시트

SUM, AVERAGE, MAX,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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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함수 IF함수

IF함수 시트

IF(logical_test, value_if_true, value_if_false)

IF(사과=과일, “참＂, “거짓＂)

수식 계산과정 살펴보기

IF함수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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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하기

인쇄 설정

견적서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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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설정

견적서 시트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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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3종 셋트

카드뉴스

김세나(피티위즈 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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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DIRECTOR 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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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DIRECTOR SSEN

- 80 -



색상대비, 
명도&정도대비, 
크기대비,방향대비등

차이를확실하게줘서
강조하는것

여러개를동시에
활용하는것이좋다

같은색,  같은서체, 
같은위치등을반복

통일성이나일관성을
만들수있다

가장중요한개체를
중심으로정렬한다

파워포인트의
[맞춤]이용하기

내용상관련있는
개체들은가깝게배치

관련성이적은
개체들은
거리가먼곳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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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4

B

152

C

77

D

136

A 304

B 152

77C
136D

304

152

77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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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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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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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고딕,18pt, 자간 : 보통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맑은고딕,18pt, 자간 : 좁게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Enter로줄구분하기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Shift+Enter로줄구분하기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thenounproject.com
다운받은 SVG파일을변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해줍니다

검색어+svg
구글사이트에서
원하는아이콘 + svg 를검색하면
픽토그램파일을구할수있습니다

픽토그램이

- 86 -



https://inkscape.org
다운받은 SVG파일을변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해줍니다

다른이름으로저장-[emf] 지정SVG 파일불러오기 파워포인트삽입
-그룹해제(Ctrl+Shift+G) 해서사용

잉크스케이프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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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에대해

제목

예방하는생활습관

텍스트 : 안구건조증이란?
안구건조증증상

눈픽토그램

습도
60%

파이그래프

온도
18℃ ~22℃

체온계픽토그램

수분섭취
물방울일러스트나

물병이미지

제목

안구건조증에대해

텍스트 : 안구건조증이란?
안구건조증증상

눈픽토그램

예방하는생활습관

습도
60%

파이그래프

온도
18℃ ~22℃

체온계픽토그램

수분섭취
물방울일러스트나

물병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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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비영리 회계의 이해

최호윤(삼화회계법인 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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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회계 이해

공인회계사 최호윤

(ngo114@gmail.com)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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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재정
투명성

공적조직의
한계

비영리
조직

방대함과 복잡성

비효율성

비전문성

정보제공의 일방향성

기부자들의 요구에 대한 재무정보의 질적 속성 한계

▼

기부문화 활성화의 걸림돌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정서적

기대감

But,

비영리조직의 출발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유용성 판단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목적 적합성1 신뢰성2 비교가능성3

한국 vs 해외 비영리회계기준

● 한국: 2003년 3월 한국회계연구원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지침서’ 발표

-> 강제성 없는 지침서

● 미국 SFAS, 영국 SORP, 일본 NPO會計基準 등 -> 규범적 강제성이 있는 규정

회계정보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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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회계정보의 유용성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방향성(Objective): SFAC, SORP, NPO회계기준

● 현재 및 잠재적인 자원의 제공자와 기타 이용자의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평가에 유용한 정보

● 비영리단체 관리자의 수탁책임 및 성과 측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 비영리단체 조직의 경제적 자원, 부채, 순자산 및 변화에 관한 정보 제공

● 비영리단체의 유동성에 관한 정보

● 정보이용자들이 제공된 재무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 및 해석 정보

회계규정이 명시한 회계정보 질적 속성의 공통점은……

수탁책임 이행여부와 효율적 운용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 단체는 자원제공자와 대리 관계를 형성하며 대리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수탁업무에 대한

보고책임이 따른다.

후원금
보조금

비영리
단체

자원 제공

보고 제공

투명성(Transparency) 1
목적적합성 – 정보이용자관점

– 계정과목 체계
2

수탁업무 보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보해야 되는 속성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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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 :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귀하께서는 기부 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할 단체/기관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현재 상태,
의사결정 및
행위에 대한

정보 접근, 이해

현재파악 및
미래 개선의

출발점

존립기반
확보

영리는 공개할수록
경쟁업체에 기밀유출

VS
비영리는 공개할수록

후원자 확보

현재와 같은 수동적
재무정보 접근절차를 극복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기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투명성이 확보됨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목적적합성 – 정보이용자관점

구 분 재무 요구 정보

관리자 및 실무자
비전/미션수행, 조직운영, 수탁관리책임 이행에 대한 수행과

감독을 위해 정보 활용

자원제공자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데 정보 활용

감독기관
비영리단체 평가 및 새로운 정책을 변경, 입안하기 위해 정보

활용

고객 및 수혜자 미래의 자원제공자이자 서비스 대상자

잠재 자원제공자
본인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정보 활용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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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목적적합성 – 정보이용자관점

내부관계자
- 관리자
- 실무자

중간지대관계자
- 자원제공자

외부관계자
- 감독기관
- 고객
- 수혜자
- 잠재 자원제공자
- 일반사회

효율적 운영

목적적합성

개선/지원

규제/감독

비전과 목적에
따른

목적 적합성

재무정보

요구의

이유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목적적합성 – 계정과목체계

계정과목체계는 목적적합성을 확보하는 도구적 관점으로 계정과목체계는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분 구성 목적 분류 비고

수익(또는
수입)

자원 제공원인과 자원

제공자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

- 회비(membership fee)

- 지정 후원금

- 일반 후원금

- 사업수익

- 보조금

- 수익사업수익

개인후원금, 단체후원금, CMS후원금, 
모금후원금 등으로 구분

<- 대리인 역할 망각

비용(또는
지출)

자원제공자의 목적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사

용되었는지 여부를 보

여주는 체계로 구성

※ 자원제공자가 부가한 제약조건

→ 해당 목적별 분류

- 직접사업비

- 간접사업비

- 일반관리비

회원서비스/모금관리비항목이 단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별도 항
목으로 구분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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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회계정보의 속성

구 분 명 칭 회계정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재무정보의 질적

속성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

감독과 규제

관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고시

***(주무부처)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다른 기관의 옷을 입거나 각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무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현실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미국(FASB)

● 자원제공자가 부가한 제약조건(단체 스스로 부가한 제약조건 포함)별로 자원 관리
●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비, 모금비로 분류 보고

● 회계처리 관련 사안별 회계처리 방안을 정한 의견서
- SFAC No. 4   : 비영리조직의 재무회계 개념체계
- SFAS No. 117: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 SFAS No. 116: 비영리조직의 후원금
- SFAS No. 93  : 비영리조직의 감가상각
- SFAS No. 124: 비영리조직의 투자자산
- SFAS No. 136: 비영리조직의 자산교환

구분 합계
사업비(Program)

일반관리 모금
A B

인건비
타 조직 기부금

여비교통비
소모품
******

비용 합계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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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 미국사례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외국사례 - 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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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 미국사례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영국(CCEW – SORP:Accounting and Reporting by Charities)

● 표시하는 보고서 형식은 차이가 있으나 자원제공자가 부가한 제약조건, 사업관련
기능적 분류로 분류하는 체계는 미국의 기준과 동일

● 보고서 양식(Statement of Activities)

Unrestricted 
Fund

Restricted 
Funds

Endownment
Funds

Total 
Funds

Prior period 
Funds

Further 
details

Income and endowments
 Donations and legacies
 Charitable actives
 Other trading activities
 Other

Expenditure on:
 Raising funds
 Charitable activities
 Other

Net Income /(Expenditure)

Transfers between funds

Others

Net movement in funds

Activity or programme Activities undertaken directly Grant funding of activities Support costs Total
Activity 1
Activity 2

Total

● 비용 지출 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양식

● 각 항목에 대한 구제적인 정보는 주석 표시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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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일본
● 公益法人會計基準, NPO法人會計基準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 사용 용도별 제약조건에 따라 분류하여 그 사용 용도에 제약조건이 부가된 재산을

구분하여 수탁책임을 명확화
● 순자산(正味재산)증감계산서 내역표

공익목적사업 수익사업 법인

회계

내부거래

제거
합계

A사업 B사업 공통 소계 A사업 B사업 공통 소계

경상수익
경상비용
경상외수익
경상외비용
지정재산변동

● 사업비 내역을 주석(注記)사항으로 보고

과목 A사업 B사업 ,,,,, 합계

인건비
****
기타제경비
***

● 재무제표 본문으로 표시할 수 없는 정보는 주석으로 별도 보충적 표시
- 중요한 회계방침 / 기본재산과 특정재산의 종류, 증감내역 / 담보제공자산
-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내역 / 보조금 내역과 당기 중 수령액, 사용액, 잔액
- 기금, 대체기금의 증감 내역 / 지정순자산과 일반순자산간 전환 내역
- 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 내역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외국사례(외국 비영리 재무규정의 목적)

회계처리 기준

미국

영국

일본

비영리단체의

수탁책임

파악

비영리단체의

수탁운용 성과
파악

+

재무정보 요구의 목적성

자원제공자,
기타 관계자에게Who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Why

목적적합한
정보제공이 목적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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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과 목적적합성

투명성
확보

건강한
기부문화

유용한
정보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보다 못함

재무정보 공시의

효용성 증가

현장바탕의

재무정보 질적속성

논의 활성화

기부자 의사결정에

실질적 도움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 비영리 조직이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답답한가?

☞ 보조금 중심 운영단체

☞ 후원자 중심 운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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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원리 이해와 실습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

회계

가)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음.

라) 현실은?

나) 회계(會計, Account-ing)는?
의사전달도구로서 언어(Language)의 일종이다
일정한 기준으로 집합시키는 과정이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다) 회계활동을 하는 이유는?

미래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거의 활동결과를 측정하고
현재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영리회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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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원
자

·

후
원
기
업

수

혜

자

비영리단체

임원
(이사장/대표/이사/감사 등)

중간관리자(사무총장/국장)

실무자

잠재적 후원자, 자원봉사자
일반 사회 여론

관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동모금회 등

비영리회계 일반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일반

• 자원제공자의 의도

•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수탁책임보고회계

기금회계

예산회계

비영리회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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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 특성

기업회계와의
차이

수익사업
정관 VS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손익측정 활동내역측정

미래가치에 따른 다양한 재원 운용이 가능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진행

비영리회계 일반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회계인식방법 - I

현금주의
(Cash Basis)

유입[증가) 수입

유출[감소) 지출

장점

단점
현물거래를 인식할 수 없다
기간귀속계산이 부정확
자산이 과대평가(비용의 과소)되는 결과를 초래

비영리회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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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식방법 - II

발생주의
(Accrual Basis)

주체의 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인식

단점
자의적인 판단과 추정이 개입
과다한 회계처리비용이 발생

장점
기간 귀속의 정확성
종합적인 정보제공

비영리회계 일반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가)공통적 규정 기준: 일반 회계원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령/2015.12.24)

사립학교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부령/2016.11.3)

병원: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보건복지부령/2015.12.31]
종교법인: 기준 없음
시민단체: 기준 없음
중앙정부: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기획재정부령/2015.12.3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2014.11.29)

나)종류별 적용기준

비영리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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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 기준

다)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지침서(한국회계연구원) :
<=제안이나 의무적 적용규정은 아니다.

마) 외국(미국)의 기준

SFAC No. 4: 비영리조직 재무보고 목적
SFAS No.117: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SFAS No.116: 후원금 회계처리
SFAS No.124: 비영리조직의 투자자산 회계처리
SFAS No. 93: 비영리법인의 감가상각인식
SFAS No.136: 자산교환

바) 영국: Charities SORP(Statement of Recommended Practice)

“SORP: Accounting and Reporting by Charities”

사) 일본: 公益法人會計基準, NPO法人會計基準

라)비영리조직회계기준(초안)(한국회계기준원)(2013.8)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1. 거래의 이중적 속성

① 매매: 판매자 vs 구매자
② 임대차: 임대인 vs 임차인
③ 근로: 고용주 vs 종업원
④ 금전: 대여자 vs 차입자
⑤ …..

거래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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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식부기(Single Entry):

① 단일항목의 증감변화를 기록
② 원인은 개별 거래의 적요로서만 파악
③ 장점: 
④ 단점: 

- 보고서의 종류가 제한적
- 종합적인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 기간별 활동비교가 불가능

거래의 기록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3. 복식부기(Double Entry):

① 이중적 속성에 따른 자금의 원천별
조달과 자금의 운용결과

② 장점:
- 활동 전체를 파악하기가 용이
- 다양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
- 자기검증 기능

③ 단점: 

거래의 기록

- 106 -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4. 단식부기 vs 복식부기

구매자

대금지불 물품

거래의 기록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자 산

비 용

(타인)자본
[부채]

(자기)자본
[순자산]

수 익

차(借)변 대(貸)변

자금의
조달

자금사용
상태

자금의 흐름

거래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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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달 재원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금액

조직이 존속하는 동안 상환의무 없음

지분자금과 목적사업활동결과로 구성

순자산

활동 결과 순자산의 증가결과를 가져오는 요소

회계기간 단위로 집계.  이월되지 않음

수익

회계주체가 일정기간내 상환할 의무 부담

이행을 위하여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상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거래의 기록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회계주체가 통제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됨

회계주체가 일정기간 계속 사용가능 => 이월

자산

비용

순자산의 감소결과를 가져오는 요소

소비하고 이월되지 않음

회계기간 단위로 집계

거래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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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의 7요소 결합관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수익의 발생

출연재산 증가출연재산 감소

차변 대변

자금의
원천

자금사용
상태

거래의 기록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6. 복식부기거래 분개 절차

거래의 기록

가장 먼저 다음의 회계적 정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①일시

②거래 당사자(주체 및 상대방)

③경제적 권리관계 변동내역

④측정 가능한 금액적 효과

사실관계의 확정:

발생항목별 속성(자산/부채/수익/비용)의 구분 및 증감 파악:

사실관계의 발생 항목들을 속성별로 구분하여 증가 또는 감소여부를 파악하고

해당하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결정한 후계정과목 결정:

속성과 증감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한 후차변/대변 구분:

해당되는 화폐가치 측정치를 기재하면 된다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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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현금 20만원을 은행에 입금하다.

보통예금계좌에서 17만원을 인출하였다.

현금 160만원을 지불하고 노트북 1대를 구입하였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주인에게 송금하였다.

복사기(220만원)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2주일뒤 대금지불예정이다. 

2주일뒤 복사기대금 22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다.

후원자 이철수씨가 프린터기 1대(180만원상당)를 현물로 후원하였다.

지급하지 못한 임차료 150만원을 후원자 이나눔씨가 대신 지급하였다.

사무실 임차료 1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간사가 개인비용으로 지급한 식비 5만원을 청구하였다. 

(4/20 지출, 4/25 청구, 5/2에 정산지급예정)

후원자 홍길동씨가 운영후원금 100만원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현금 20만원을 은행에 입금하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17만원을 인출하였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 110 -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현금 160만원 지급하고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주인에게 송금하였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복사기(220만원)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복사기 미지급금 22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_    / 대변: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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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후원자 홍길동씨가 운영후원금 100만원을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후원자가 프린터기(180만원) 1대를 현물로 후원하였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금 150만원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였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금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대신 납부한
것을 후원금으로 처리해달라고 한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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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사무실 관리비 1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간사가 개인비용으로 지급한 식비 5만원을 청구하였다
(4/20지출, 4/25청구, 5/2 정산 지급예정)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인쇄비 외상대 80만원을 예금에서 인출하여 송금하면서 수수료

500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 하였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은행 예금계좌에 이자 86만원이 입금되었다. (단체는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총액]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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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

은행 예금계좌에 이자 86만원이 입금되었다. 

(단체는 회계연도 종료후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왔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은행 예금계좌에 이자 86만원이 입금되었다. [순액]

(단체는 회계연도 종료후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안한다)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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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것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계정과목?

Q1

역량강화교육사업부에서 실무자 집체교육

진행시 장소사용료 200만원을 지불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량강화 사업비

집체교육비

지급임차료(장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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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분류 기준

부서기준 (Center)

기능/활동기준 (Function)

속성/성질기준 (Nature)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기본 가정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비교

발생주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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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설정 기준

목적적합성

구분과 통합 : 중요성

계속성

간단, 명료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속성별 구분

조기 활용가능 여부

목적사업 관련성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1회전 주기적 사용 => 유동

계속 사용 => 비유동

직접 관련 => (목적)사업, 매출

간접 관련 => 판매 및 일반관리

목적외 활동 => (목적)사업외, 영업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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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유동자산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현금
통화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 수표…)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전환비용이 별로 없음

취득당시 3개월 이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단기자금운용목적 1년이내 만기도래

단기금융상품

당좌자산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자산

매출채권
목적사업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구성

미수수익

미수금 목적사업이외의 상거래 발생

확정 채권

발생주의 수익발생

기간경과로 인한 수익발생분

미확정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당좌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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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유동자산

사례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

임대기간

미수수익

임대료

임대료청구일

10/31기준 임대수입 300만원 150만원

10/31 11/15

300만원 300만원

10/1~10/31 10/16~11/15

미수금

10/31기준 청구가능성 가능 기다려야 함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유동자산

Q 임대료 미수액 : _______________________

Q 간병료 미수액 : _______________________

Q 상품판매 외상대 : _______________________

Q 후원금 미수금 : _______________________

Q
결산시점(12/31)에 만기(익년 5/31) 미도래

정기예금 이자분 : _______________________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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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유동자산

선급비용

선급금

미리 지급한 비용중

소멸기간 미경과분

부가세대급금
과세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상품/원재료 등 자산의 구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유동자산

Q 여름행사 장소계약금 : ____________________

Q
결산시점(12/31)에 아직 보험기간(~익년3/31)

만기 미도래 자동차보험료: ________________

Q
임대사업 사용 책걸상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 _______________________

Q
목적사업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 _______________________

Q
학원 교육사업에 사용할 빔프로젝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 _______________________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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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유동자산

선납세금

기금간 채권

단기대여금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당하였거나

내부 기금/회계단위간 거래로서

회수할 것을 전제로

중간예납시 선납한 세액

대여 또는 대지급(代支給)한 금액

기타의 당좌자산

빌려준 자금으로 1년이내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여금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유동자산

Q
이자소득 수령시 공제된 원천징수

법인소득세 : _______________________

Q
수익사업에서 다른 수익사업으로

대여한 자금 : _______________________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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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유동자산

재고자산

제품

상품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를 위하여 대기

내부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를 위하여 대기

원재료

재공품 생산에 투입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

제품으로 변환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

수증물품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유동자산

Q
노숙자 치료를 위해 후원받은

의료약품 : _______________________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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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적립하는 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기금/적립금

3. 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4. 퇴직연금운용자산(DB)

5. 장기대여금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 형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산

1. 토지

2. 건물/구축물

3. 비품

4. 차량운반구

5. 기계장치

6.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중간관리계정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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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비유동자산

무형(無形)자산 : 형체를 식별할 수 없는 자산

1. 전세권

2. 영업권

3. 소프트웨어

4. 임차권리금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그 외의 비유동자산

1. 보증금(임차/기타)

2. 장기성매출채권

3. 기타의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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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유동부채

매입채무

1. (사업목적관련)상거래에서 발생

2.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1.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미지급금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부채

미지급비용

1. 기간경과로 인하여

2.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3. 미확정채무

예수금

1. 타인이 부담할 부채금액을

2. 회계주체가 받아서

3. 회계주체가 지급할 부담을 가짐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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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유동부채

미지급금과 예수금

직원,

소득자

단체

원천세징수

구매처

국세청 등

물품구입

미지급금

지급할 의무

예수금

대신 납부할 의무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부채

사례

차입금액 :

년이자율 : 

이자지급 : 

1,000만원

12%

매월 말일 후불

10/15시점의 10월분 지급이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11/2 시점의 10월분 지급이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급일 지급예정일

10/319/30 11/30

1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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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유동부채

선수금

1. 일반상거래에서

2. 미리받은 금액으로서

3.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

선수수익

1. 미리 받은 수익금액 중

2.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부채

부가세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 비유동부채중 1년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한 부분

기금간 채무

지급할 것을 전제로

차입 또는 미지급(未支給)한 금액

내부 기금간 거래로서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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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비유동부채

임대보증금

1. 결산일 현재

2.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충당부채

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차입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순자산

영구적제약조건이 있는 자산

1. 기본재산

2. (설립)출연재산

일시적제약조건이 있는 자산

1. *** 적립금

2. *** 기금

1. 잉여차액

제약조건이 없는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순자산(자본)

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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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순자산

무제약 일시제약 영구제약

수익
-)비용

=차액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수익

목적사업수익

1. 회비와 후원금

회비 :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 분담금

후원금 : 자발적인 기부금

2. 일반후원금과 특정후원금

일반후원금 :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특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3. 현금후원과 현물후원

현금후원

현물후원 : 물품으로 받은 후원금(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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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사례) - 수익

Q 정회원 의무 납입금 : _____________________

Q 정회원 추가 납입금 : ______________________

Q 후원회원 후원금 : _______________________

Q 후원자들의 후원금 : _______________________

Q 결손가정 지정 후원금 : ___________________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수익

Q 독거노인 식사지원보조금: ________________

Q 사회적일자리 인건비보조금 : ______________

Q 장애인고용지원금: _______________________

Q 법인->시설회계 전입금 : __________________

Q 단체홍보내용 보고 후원 : _________________

Q 지역아동센터 주방용품 후원 : 
_______________________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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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수익

4. 보조금

5. (법인전입금)

- 국가ㆍ지방자치 단체로부터

- 대가성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지원금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사업비용

1. ** 사업비 <- 행사성격

[사업]인건비

[사업]회의비 / 간식비

[사업]출장비 / 여비교통비 / 숙박비

[사업]임차료 / 장비임차료

자료구입비

자료제작비

[사업]홍보비

행사용품비

강사비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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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비용

2. ** 사업비 <- 지원성격

급식재료비

교육지원비

** 물품지원비

** 지원비

피복지원비

사업비용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비용

Q 사업담당간사 인건비 : __________________

Q 사업참여간사 업무 교육비 : ________________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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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비용

[관리]인건비(급여/상여]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세금과공과(조세공과)

지급임차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수선비

교육훈련비

관리운영비용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차량유지비

홍보비(광고선전비)

접대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잡비

관리운영비용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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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비용

Q 일반 실무자교육 강사비:___________________

Q 내부 간사 SW활용 교육 강사비: _____________

Q 지역아동센터 학생 교육 강사비 : 
_______________________

Q 단체홍보 홈페이지 제작비 : ________________

Q 특정사업 홍보 홈페이지 제작비 : ___________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Q 확정기여 납부 퇴직연금 : ___________________

Q 확정급여 납부 퇴직연금 : ___________________

Q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설정: ______________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Q 법인부담 건강보험료: ____________________

Q 임의가입 건강보험료 부담분 : _______________

Q 간사 결혼 경조비 지급 :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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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사업외수익

수입이자

배당금수익

환차이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법인전입금 / 기금간 전입금

잡이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사업외비용

지급이자

환차손실

외환환산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기금간 전출금

잡손실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수익

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사업비용

사업수익

보조금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사업외수익

잉여차액

모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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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와 보고서 이해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현금출납장

1. 현금출납장 작성 사례 _ 현금

4/1  전월 이월액 5,200,000원(현금:200,000원 / 보통예금:5,000,000원)
4/2  예금에서 400만원 현금으로 인출
4/2  담당자가 400만원 현금 가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4/28 담당자가 400만원 사무실에 현금으로 가져옴
4/29 현금 400만원을 예금에 입금
4/30 차월 이월액 5,200,000원(현금:200,000원 / 보통예금:5,000,000원)

일시 적요 입금 출금 잔액

4/1 전월 이월 200,000 200,000

4/2 예금 인출 4,000,000

***가불금 지급 4,000,000 200,000

4/28 ***가불금 회수 4,000,000 4,200,000

4/29 예금 입금 4,00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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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납장

1. 현금출납장 작성 사례 _ 자금

일시 적요 입금 출금 잔액

4/1 전월 이월 5,200,000 5,200,000

4/2 예금 인출 - - -

***가불금 지급 4,000,000 1,200,000

4/28 ***가불금 회수 4,000,000 5,200,000

4/29 예금 입금 - - -

4/1  전월 이월액 5,200,000원(현금:200,000원 / 보통예금:5,000,000원)
4/2  예금에서 400만원 현금으로 인출
4/2  담당자가 400만원 현금 가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4/28 담당자가 400만원 사무실에 현금으로 가져옴
4/29 현금 400만원을 예금에 입금
4/30 차월 이월액 5,200,000원(현금:200,000원 / 보통예금:5,000,000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장부와 보고서 작성(사례)

전월이월 : 70만원(현금 60만원, 보통예금 10만원)

4/2        : 월례회의비 15만원 현금으로 지출

4/10      : 복사지 대금 10만원 외상으로 구입

4/12      : 후원금 50만원 예금으로 입금

4/13      : 필기도구 3만원 현금지출하고 구입

4/14      : 복사지 외상대 10만원 현금으로 지급

4/15      : 임대료 150만원 청구 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미지급

4/16      : 사무실 방문한 후원자가 후원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

4/18      : 100만원 상당의 책걸상을 현물로 기부받음

4/20      : 컴퓨터 200만원 외상으로 구입

4/21      : 저녁회의시 식대 2만원 현금으로 지급함

4/30      : 월말 간사 인건비 300만원 자금부족으로 미지급

차월이월 :  100만원(현금40만원, 보통예금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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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4/1

일시

전월 이월

적 요 입 금 출 금

700,000

4/2 회의비 지출 150,000 550,000

잔 액

4/2        : 지출: 월례회의비 150,000

계정과목 : 회의비

일시 적 요 금 액

4/2 월례회의시 15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4/1

4/2

일시

전월 이월

회의비 지출

적 요 입 금

150,000

출 금

700,000

550,000

4/12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500,000 1,050,000

잔 액

4/12        : ___수입: 후원금 50만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과목 : 후원금

일시 적 요 금 액

4/12 ***예금으로 후원금 입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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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4/1

4/2

4/12

일시

전월 이월

회의비 지출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적 요

500,000

입 금

150,000

출 금

700,000

550,000

1,050,000

4/13 필기도구 구입비 30,000 1,020,000

잔 액

4/13        : 지출: 사무용품비 3만원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일시 적 요 금 액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4/1

4/2

4/12

4/13

일시

전월 이월

회의비 지출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필기도구 구입비

적 요

500,000

입 금

150,000

30,000

출 금

700,000

550,000

1,050,000

1,020,000

4/14 복사지 구입 100,000 920,000

잔 액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4/13 필기도구 구입

4/14 복사지 구입 100,000

일시 적 요 금 액

30,000

4/14        : 지출: 사무용품비 10만원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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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4/1

4/2

4/12

4/13

4/14

일시

전월 이월

회의비 지출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필기도구 구입비

복사지 구입

적 요

500,000

입 금

150,000

30,000

100,000

출 금

700,000

550,000

1,050,000

1,020,000

920,000

4/16 후원금 현금 수령 100,000 1,020,000

잔 액

계정과목 : 후원금

4/12 ***예금으로 후원금 입금

4/16 ***현금으로 후원 100,000

일시 적 요 금 액

500,000

4/16        : 수입: 후원금 10만원_____________________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4/1

4/2

4/12

4/13

4/14

4/16

일시

전월 이월

회의비 지출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필기도구 구입비

복사지 구입

후원금 현금 수령

적 요

500,000

100,000

입 금

150,000

30,000

100,000

출 금

700,000

550,000

1,050,000

1,020,000

920,000

1,020,000

4/21 저녁회의시 식대 지출 20,000 1,000,000

잔 액

계정과목 : 회의비

4/2 월례회의시

4/21 저녁회의시 식대 20,000

일시 적 요 금 액

150,000

4/21        : 지출: 회의비 2만원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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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계정과목 : 후원금

4/12

4/16

***예금으로 후원금 입금

***현금으로 후원

합계

100,000

일시 적 요 금 액

500,000

600,000

계정과목 : 회의비

4/2

4/21

월례회의시

저녁회의시 식대

합계

20,000

일시 적 요 금 액

150,000

17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4/13

4/14

필기도구 구입

복사지 구입

합계

100,000

일시 적 요 금 액

30,000

130,000

계정과목 : 임대료

일시 적 요 금 액

계정과목 : 비품구입비

일시 적 요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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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2. 수지결산서

전월이월

후원금

수입 1,300,000

회의비

사무용품비

임대료

비품구입비

인건비

지출 300,000

차월이월 1,000,000

170,000

130,000

-

-

-

700,000

6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 체계 - 단식부기

차기(차월) 이월

주 활동 결과

보조 활동 결과

운영수지

- 수입(이월금+수입)

- 지출

(운영수지 차액)

자본수지

- 수입

- 지출

(자본수지 차액)

- 142 -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3. 복식부기 분개 처리(분개장)

4/2    :  차변)  (비용)회의비 15만원 / 대변)  (자산) 현금 15만원

4/10  :  차변)  (비용)사무용품비 1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10만원

4/12  :  차변)  (자산)예금 5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50만원

4/13  :  차변)  (비용)사무용품비 3만원 / 대변) (자산)현금 3만원

4/14  :  차변)  (부채)미지급금 10만원 / 대변)  (자산)현금 10만원

4/15  :  차변)  (비용)임차료 15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150만원

4/16  :  차변)  (자산)현금 1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10만원

4/18  :  차변)  (자산)비품 10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100만원

4/20  :  차변)  (자산) 비품 20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200만원

4/21  :  차변)  (비용)회의비 2만원 / 대변) (자산)현금 2만원

4/30  :  차변)  (비용)인건비 30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300만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2  :  차변) ______________________ / 대변) _________________________회의비 150,000 현금 150,000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4/2 원례회의비시 지출 150,000 450,000

4/1 전월 이월 600,000600,000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회의비

4/2 월례회의비 150,000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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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0  :  차변)  (비용)사무용품비 1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10만원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4/10 복사지 구입 100,000100,000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미지급금

4/10 복사지 외상 구입 100,0001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2  :  차변) (자산)예금 5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50만원

4/1

일시

전월 이월

적 요 차 변 대 변

100,000

4/12 ***후원금 입금 500,000 600,000

600,000

잔 액

계정과목 : 예금

100,000

0600,000합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후원금

4/12 후원금 500,00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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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3  :  차변) (비용)사무용품비 3만원 / 대변) (자산)현금 3만원

4/10

일시

복사지 구입

적 요 차 변 대 변

10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130,000

잔 액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100,000

4/1

4/2

전월 이월

원례회의비시 지출 150,000

600,000

45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420,000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6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4  :  차변) (부채)미지급금 10만원 / 대변)  (자산)현금 10만원

4/10

일시

복사지 외상 구입

적 요 차 변 대 변

100,000

4/14 복사지 외상대 결제 100,000 0

잔 액

계정과목 : 미지급금

100,000

4/1

4/2

4/13

전월 이월

원례회의비시 지출

필기도구 구입 30,000

150,000

600,000

450,000

420,000

4/14 복사지 외상대 지급 100,000 320,000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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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5  :  차변) (비용)임차료 15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150만원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지급임차료

4/15 4월분 임차료 1,500,0001,500,000

4/10

4/14

일시

복사지 외상 구입

복사지 외상대 결제

적 요 차 변

100,000

대 변

100,000

0

4/15 4월분 임차료 미지급 1,500,000 1,500,000

잔 액

계정과목 : 미지급금

1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6  :  차변) (자산)현금 1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10만원

4/1

4/2

4/13

4/14

전월 이월

원례회의비시 지출

필기도구 구입

복사지 외상대 지급

30,000

150,000

100,000

600,000

450,000

420,000

320,000

4/16 ***후원금 현금 수령 100,000 420,000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600,000

4/12

일시

후원금

적 요 차 변 대 변

500,000

4/16 현금 후원금 100,000 600,000

잔 액

계정과목 : 후원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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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8  :  차변) (자산)비품 10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100만원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4/18 책걸상 후원 받음 1,000,000 1,000,000

잔 액

계정과목 : 비품

4/12

4/16

일시

후원금

현금 후원금

적 요 차 변

100,000

대 변

500,000

600,000

4/18 책걸상 현물 후원 1,000,000 1,600,000

잔 액

계정과목 : 후원금

5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20  :  차변) (자산) 비품 20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200만원

4/18

일시

책걸상 후원 받음

적 요 차 변

1,000,000

대 변

1,000,000

잔 액

계정과목 : 비품

4/20 컴퓨터 구입 3,000,0002,000,000

4/10

4/14

4/15

일시

복사지 외상 구입

복사지 외상대 결제

4월분 임차료 미지급

적 요

1,500,000

차 변

100,000

대 변

100,000

0

1,500,000

4/20 컴퓨터 외상 구입대 2,000,000 3,500,000

잔 액

계정과목 : 미지급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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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차변) (비용)회의비 2만원 / 대변) (자산)현금 2만원

4/2

일시

월례회의비

적 요 차 변 대 변

150,000

4/21 저녁회의시 식대 20,000 170,000

잔 액

계정과목 : 회의비

150,000

4/1

4/2

4/13

4/14

4/16

전월 이월

원례회의비시 지출

필기도구 구입

복사지 외상대 지급

***후원금 현금 수령

30,000

150,000

100,000

100,000

600,000

450,000

420,000

320,000

420,000

4/21 저녁회의 식대 지급 20,000 400,000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600,000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4/30  :  차변) (비용)인건비 30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300만원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인건비

4/30 4월 급여 3,000,0003,000,000

4/10

4/14

4/15

4/20

일시

복사지 외상 구입

복사지 외상대 결제

4월분 임차료 미지급

컴퓨터 외상 구입대

적 요

1,500,000

차 변

100,000

2,000,000

대 변

100,000

0

1,500,000

3,500,000

4/30 4월분 인건비 미지급 3,000,000 6,500,000

잔 액

계정과목 : 미지급금

100,000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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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

4/2

4/13

4/14

4/16

4/21

전월 이월

원례회의비시 지출

필기도구 구입

복사지 외상대 지급

***후원금 현금 수령

저녁회의 식대 지급

30,000

20,000

150,000

100,000

100,000

600,000

450,000

420,000

320,000

420,000

400,000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600,000

300,000700,000합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

4/12

일시

전월 이월

***후원금 입금

적 요 차 변

500,000

대 변

100,000

600,000

잔 액

계정과목 : 예금

100,000

0600,000합계

4/20

4/18

일시

컴퓨터 구입

책걸상 후원 받음

적 요 차 변

1,000,000

대 변

1,000,000

3,000,000

잔 액

계정과목 : 비품

2,000,000

03,000,000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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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0

4/14

4/15

4/20

4/30

일시

복사지 외상 구입

복사지 외상대 결제

4월분 임차료 미지급

컴퓨터 외상 구입대

4월분 인건비 미지급

적 요

1,500,000

차 변

100,000

2,000,000

3,000,000

대 변

100,000

0

1,500,000

3,500,000

6,500,000

잔 액

계정과목 : 미지급금

100,000

100,000 6,600,000합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

일시

전월 이월

적 요 차 변 대 변

700,000

잔 액

계정과목 : 잉여차액

700,000

4/12

4/16

4/18

일시

후원금

현금 후원금

책걸상 현물 후원

적 요

1,000,000

차 변

100,000

대 변

500,000

600,000

1,600,000

잔 액

계정과목 : 후원금

500,000

합계 1,600,000

합계 70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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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30

일시

4월 급여

적 요 차 변 대 변

3,000,000

잔 액

계정과목 : 인건비

3,000,000

4/2

4/21

일시

월례회의비

저녁회의시 식대

적 요 차 변

20,000

대 변

150,000

170,000

잔 액

계정과목 : 회의비

150,000

합계

합계 0

0

3,000,000

17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4/15

일시

4월분 임차료

적 요 차 변 대 변

1,500,000

잔 액

계정과목 : 지급임차료

1,500,000

4/10

4/13

일시

복사지 구입

필기도구 구입

적 요 차 변

30,000

대 변

100,000

130,000

잔 액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100,000

합계

합계 1,500,000

13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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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보고서

4.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_ 일반적 양식

잔액 합계 계정과목 합계 잔액

현 금

예 금

비 품

미 지 급 금

기 본 재 산

잉 여 차 액

후 원 금

인 건 비

회 의 비

사 무 용 품 비

지 급 임 차 료

합 계

600,000

0

0

700,000

1,600,000

3,000,000

170,000

130,000

1,500,000

6,600,000

3,000,000

100,000

3,000,000

600,000

700,000 300,000400,000

700,000

1,600,000

3,000,000

130,000

1,500,000

170,000

8,800,000 8,800,000

6,500,000

9,200,0009,2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보고서

5. 손익마감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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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보고서

5. 손익마감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손익

손익

재무
상태표

자산

부채

순자산

손익

운영
성과표

수익비용

손익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운영성과표

6. 운영성과표 작성

후원금

수익 1,600,000

인건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지급임차료

비용 4,800,000

잉여차액 (3,200,000)

1,600,000

3,000,000

170,000

130,000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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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운영성과표

7. 운영성과표 체계

사업수익
- 회비
- 후원금
- 보조금

사업비용
- 지원사업비
- 사업비
- 운영관리비

잉여차액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기능별 운영성과표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사업수익 235,800,000 215,096,010 84,000,000 75,000,000 1,800,000 12,000,000 150,000,000 128,096,010

      후원금 150,000,000 128,096,010 - - - - 150,000,000 128,096,010

            일반후원금 60,000,000 43,070,000 - - - - 60,000,000 43,070,000

            지정후원금 90,000,000 85,026,010 - - - - 90,000,000 85,026,010

      목적사업수입 84,000,000 75,000,000 84,000,000 75,000,000 - - - -

            등록비수입 80,000,000 72,000,000 80,000,000 72,000,000 - - - -

            교재판매수입(목) 4,000,000 3,000,000 4,000,000 3,000,000 - - - -

      수익사업수익 1,800,000 12,000,000 - - 1,800,000 12,000,000 - -

            용역수입 1,800,000 12,000,000 - - 1,800,000 12,000,000 - -

   사업비용 124,240,000 122,472,310 84,000,000 88,371,710 17,640,000 15,854,950 22,600,000 18,245,650

         사업인건비 98,000,000 86,100,000 82,000,000 71,000,000 16,000,000 15,100,000 - -

            급여(사) 82,000,000 71,600,000 70,000,000 60,000,000 12,000,000 11,600,000 - -

            상여(사) 4,000,000 3,500,000 - - 4,000,000 3,500,000 - -

            강사비(사) 12,000,000 11,000,000 12,000,000 11,000,000 - - - -

         사업진행비 14,240,000 26,949,110 2,000,000 17,371,710 1,640,000 754,950 10,600,000 8,822,450

            회의비(사) 1,400,000 1,000,860 600,000 378,410 800,000 622,450 - -

            지급임차료(사) - 16,500,000 - 16,500,000 - - - -

            지급수수료(사) 1,840,000 1,433,850 - - 240,000 500 1,600,000 1,433,350

            통신비(사) 9,600,000 7,521,100 - - 600,000 132,000 9,000,000 7,389,100

            자료집 제작비(사) 1,400,000 493,300 1,400,000 493,300 - - - -

         사업홍보비 12,000,000 9,423,200 - - - - 12,000,000 9,423,200

            홍보물제작비(사) 12,000,000 9,423,200 - - - - 12,000,000 9,423,200

   당기 순자산의 증(감) 111,560,000 92,623,700 - (13,371,710) (15,840,000) (3,854,950) 127,400,000 109,850,360

운영성과표
( 3기 :  2016-01 ~ 2016-12 )

단체명 : 실무교육2016
회계단위 : (개별)

프로젝트 : (전체)

계정과목
합계 교육 컨설팅 모금

기능별분류

성질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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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8. 재무상태표 작성

[자산]

400,000

[부채]

현금

예금

비품

자산총계

600,000

3,000,000

4,000,000

6,500,000미지급금

잉여차액

부채 및 순자산총계

(2,500,000)

4,000,000

[순자산]

당기분 잉여차액 (3,200,000)

전기이월분 700,000

당기말 잔액 (2,5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

- 기본재산
- 잉여차액

사용 조달

8. 재무상태표 체계

- 155 -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회계 순환마감 절차

사실관계
파 악

분개장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상태표

BS항목 차기 이월

분개

전기

현금출납장 마감
계정별원장 마감
결산수정사항
분개 및 전기

시산표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보고서 차이

9. 수지결산서

전월이월

후원금

수입 1,300,000

회의비

사무용품비

임대료

비품구입비

인건비

지출 300,000

차월이월 1,000,000

170,000

130,000

-

-

-

700,000

600,000

알 수 있는 정보

사무실은?

여유는?

직원은?

잘하고 있는지?

재정상태?

재산/채권/채무관

계?기타?

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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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보고서

10. 보고서별 속성

특정기간 동안의 자금(현금 + 요구불예금)의 증감 내역을 표시
자금보유 규모 파악이 주된 관심
자금의 증감이 없는 회계주체의 변동사항을 표시할 수 없다는 한계

수지결산서

특정기간 동안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변동원인을 표시
비자금(非資金)거래를 포함한 회계주체의 전체적 변동상황을 표시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Balance Report)

특정시점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현황을 표시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보고서별 역할

134

정면도

측면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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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 158 -



회계·세무

공익법인 세무

신충휴(신협중앙회연구소 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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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싞협중앙회 

<대젂 NGO지원단체> 

Contents 

Ⅰ. 조세란 무엇읶가?  

 

Ⅱ. 비영리법읶 과세방식  

 

Ⅲ. 비영리법읶(공익법읶)과 세금  

 

Ⅳ. 공익법읶의 납세협력의무 

  

Ⅴ.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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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租稅)란 

조세(세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핛 목적으로 

과세 요건 갖춖 모듞 사람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젂 

조세 부과 

직접 반대급부 없음 

납부방법 

법률 요건 충족 

과세 요건 

과세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제공 
 등 재원확보  
 

과세 목적 

금젂 납부 원칙 
예외적 물납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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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租稅)의 기능  

공공 서비스 기능                     

      부의 재분배 

경제·정책적 기능 

공공의 복지를 위핚 교육, 교통, 의료, 홖경 개선 
등의 공공서비스는 세금을 재원으로 제공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 사치품 등 특별소비세 
저소득자 세금 감면 생필품은 낮은 세율 

경기 안 좋을 때 세금 내려서 소비 유도 
경기 너무 좋을 때 세금 올려서 과소비 억제 

Ⅰ.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租稅) 체계 

국세 지방세 

관세 목적세 보통세 내국세 

직접세 

보통세 목적세 

갂접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조세(세금) 

Ⅰ. 조세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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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세목으로 분류 

Ⅰ.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 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과세요건 
법정주의 

엄격해석
의 원칙 

요건과 젃차 모두 

법률 규정해야 

핚다는 원칙 

세법 규정이 

명확·상세해야 

핚다는 원칙 

새로운 세법 

시행 젂에 

완결된 사실은 

적용 안됨 

문리해석 원칙 
 

확장·유추 해석 

허용 안 됨 

Ⅰ. 조세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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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 평등주의 싞의 성실의 원칙 

조세 부담은 담세력에 따라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함 

국세기본법이 규정핚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 

싞의 성실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핚 것 

Ⅰ. 조세란 무엇인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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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법읶  

  

학교법읶, 의료법읶 등 

 1. 법인의 종류 

Ⅱ.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법읶으로 과세?  개읶으로 과세 ?  

Ⅱ.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1) 항상 법읶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읶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핚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핚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핚 것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핚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읶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싞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

로 소유, 관리핛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핛 것  

(2) 싞청․승읶에 의하여 법읶으로 보는 단체 

설립등기를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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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Ⅱ.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법읶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법읶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핚 의무는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읶이 이행 

• 법인세법 적용 

•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 일정한 수익사업에 과세  

법인으로 

보는 경우 

• 소득세법 적용  

• 1거주자로 취급하여 과세 

•  그 단체를 1거주자 또는 공동사
업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  

개인으로  

보는 경우  

법읶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2.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Ⅱ.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법읶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국세기본법 법읶세법, 소득세법 

법읶격 

없 는 

단 체 

법읶으로 

보 는 

경 우 

☞ 비영리법읶으로 갂주 

(해당 법읶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핚정하

여 법읶세 납세의무를 짐) 

그 외의 

경 우 

손익  

분배 × 

☞ 단체를 1거주자로 갂주 

(단체는 구성원 등과는 독립핚 별도의 소득세 납세

의무자임) 

손익 

분배 ○ 

☞ 거주자별 과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구성원들이 

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

득금액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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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비영리민갂조직(NGO)단체는 관핛 세무서의 승읶을 받은 경우 법읶

세법상 비영리법읶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

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읶에 해당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

업을 영위하는 법읶을 말함(상증령 제12조) 

2.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Ⅱ.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핚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 

⑨ 법읶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

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갂단체

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법읶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공익법읶 

< 비영리민갂조직(NGO)단체 > 

2.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Ⅱ.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비영리법읶       VS        공익법읶  
 비영리법읶과 공익법읶의 차이는 ? 비영리법읶은 반드시 사회읷반의 이

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공익법읶은 불특정다수의 이익

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읶을 말함  

 공익법읶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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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영리법읶 오해와 착각 

비영리법읶은 세금이 없다 ?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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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읶

(공익법읶) 

법읶세 

(수익사업) 

소득세 

(원천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각종 세법상 

의무사항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핚 법읶세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핚 법읶세 

3. 미홖류소득에 대핚 법읶세 

4. 청산소득에 대핚 법읶세   

 비영리법인  납세의무 

O, X 

O, X 

O, X 

O, X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가. 비영리법읶의 법읶세 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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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  

• 그러나 정관에 열거된 사업이라
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고유 

목적 

사업 

•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   

• 법인세법 열거된 소득에 과세 

• (예) 이자수익, 배당소득, 수익
사업소득, 고정자산처분소득 등  

수익 

사업 

비영리 
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법읶은 읷정핚 수익사업에 대해서맊 과세 (정관에 열거된 소득이라도 

법읶세법에서 과세되는 수익사업이라면 과세함을 유의)  

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비영리법읶 사업에 법읶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동읷핚 우유판매사업에 대하여 영리법읶과 비영리법읶 사이의 과세형평이 
침해되고 비영리법읶이 영리법읶에 비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핚 지위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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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X 세                율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가         산         세 

- 기   납   부   세   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과 세 표 준 

=  산 출 세  액 

=  총 부담세액 

차가감 납부세액 

1단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2단계 : 과세표준 계산 

3단계 : 산출세액 계산 

4단계 : 납부세액 계산 

나. 법읶세 계산구조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다. 법읶세법상 수익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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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읶에 있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구분이 매우 중요 

 비영리법읶의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

에 불구하고 사업 그 자체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된 경우 수익사업 여부(예)> 

.  비영리법읶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법읶세법 제3

조에 의핚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

1209,2006.6.26) 

 장학금 지급과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읶법익이 감독관청

읶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승읶을 얻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입관료 수입

은 법읶세법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416,2005.9.5)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다. 법읶세법상 수익사업의 유형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읶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핚 경우에는 읷정핚 핚도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손금산입 핚도 : 이자(배당)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50%(또는 80%) 

구 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법읶격이 있는 비영리법읶 

설정가능 
2. 법읶으로 보 

   는 단체  

1. 지정기부금단체 

2.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핚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읶

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춗(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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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마. 비영리법읶의 이자소득에 대핚 과세방법의 선택  

 비영리법읶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읶세 과세표준 싞고를 하지 

아니핛 수 있음  

이자지급(원천징수)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법읶세 신고납부 

원천분리과세 

(분리과세로 종결) 

원 칙 

특 례 

 이 경우 과세표준 싞고를 하지 아니핚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

무가 종결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핛 때 포함하지 않음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마. 비영리법읶의 이자소득에 대핚 과세방법의 선택  

이자소득 싞고  vs 분리과세로 종결 

 이자소득 연 1천맊원(세젂)읷 경우 어떠핚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핚가 ?  (이자소득 = 당기순이익)  

분리과세 세부담액  

1,400,000원 

싞고했을 때 세부담액  

???? 

 과세방법의 선택은 젂적으로 비영리법읶이 가짐. 법읶세 싞고기핚까지 싞고

를 하면 법읶세를 싞고.납부방법을 선택핚 것이 되고 싞고를 하지 않으면 원

천징수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핚 것이 됨  

 비영리법읶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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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바. 법읶세 싞고 등  

 비영리법읶은 영리법읶과 달리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맊 법읶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읶세 싞고기핚은 각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3개월 이내 싞고.납부  

 비영리법읶이 수익사업을 시작핚 경우 수익사업 개시읷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수익사업 개시싞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핛세무서장에게 싞고  

 다맊,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핚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싞고를 

핚 것으로 봄)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3.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가. 개요 

 법읶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듞 거래에 관핚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읶세 과세표준 싞고기갂이 경과핚 날부터 5년갂 이를 보관 

나. 비영리법읶의 수익사업과 관련핚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비영리법읶이 명시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법읶은 영리법읶과 동

읷하게 정규지출증빙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음 

 

 정규지출증빙이란 함은 ? 싞용카드매출젂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다.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 예외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읷정금액 이하읶 경우  
 

②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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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3.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구분 해당금액 관련증빙요건 증빙불비 불이익 및 효과 

읷  
반  
관  
리  
비 

3맊원초과 
 

• 지춗증빙(싞용카드, 
직원  개읶카드도 
가능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지춗거래금액*2%의 가산세 부담 

3맊원이하 
• 영수증 , 거래사실

서류  
 사실입증이나 영수증 있으면 세무불

이익 없음 

직원 경조사
비 

 경조사 사실확읶 
 사회통념범위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읶정. 사회통념상 초과금액은 해
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읶정됨 

접  
대  
비 

1맊원초과 
 

 법읶싞용카드,세금
계산서, 계산서 

  손금불산입 : 법읶세 비용 추가부담 
 위장싞용카드 거래분 : 손금불산입 

1맊원이하 
 

 영수증 , 거래사실
서류 

 사실입증이나 영수증 있으면 세무불
이익 없음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 초청장, 부
고안내서 

 20맊원 초과지춗은 법정증빙서류 수
취 필요 * 20맊원 이하 금액은 지춗관
렦 증빙(청첩․초청장 등)을 구비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4.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

는 조세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

맊,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하는 갂접세임    

가. 개념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제공핚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핛 의무가 있음 

다. 사업자 등록  

 싞규로 과세,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읷부터 20읷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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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1000 500 300 

1000 1,500 1,800 

소비자 

100 150 180 

1,800   (소비) 

0 

0 

100 50 30 180    (부담) 

납부  납부  납부  

사업자(납세의무자)   담세자 
(사업자여부불문) 불일치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 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참고(부가가치세 기본개념)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4.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라. 사업자 구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동시 영위 

기초생활필수품 
교육용역 

의료보건용역 등 

<비영리법읶 의 사업자 구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영사업자 

 관핛세무서장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가 없는 단체 등에게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핛 수 있음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핛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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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4.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마. 사업자 특성   

사업자 구분 내 용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

자 

- 과세사업자중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 

- 부가가치세율 = 10%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면세·과세 겸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안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간이 

과세

자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부가가치율(20~40%) × 10% 

-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면제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발행 

- 면세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4.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매입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매춗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사업자 A  소비자 

매입 500원 

(물건값 500+ VAT 50) 

비영리법읶 

(과세사업자) 
매출 1,100원 

(물건값 1,000+ VAT 100) 

  비영리법읶이 과세사업을 핚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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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면세거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시 과세거래로 봄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 등의 목적으로 납
세의무를 면제 (면세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
역, 교육용역,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용
역 등)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NGO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맊 영위핚다면 읷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는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NGO단체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핚다면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함  

 공익목적단체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상증법상 공익법읶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읷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원천징수제도)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읷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상시고용읶 20명 이하 사업장은 6월단위 신고가능) 

근로제공 

급여지급(세후) 

세금납부 

근로자 (종업원) 비영리법인  
납부 : 은행 

신고 : 세무서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 시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읷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읷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로 제출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5. 비영리법인의 원천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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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적읶 소득 싞고납부의무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갂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다음달 10읷까지 홈택스 싞고, 다음연도 2월 급여시 연

말정산, 3월 10읷까지 지급명세서 제춗  

읷 용 근 로 소

득 
읷용근로자 읷당 

·읷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읷까지 싞고납부 

·지급읷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읷까지 

읷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춗 

기타소득 
원고료, 읶세, 강

연료, 사례금 등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핚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읷까지 싞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읷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춗 

사업소득 
외부강사료(직업

적 읶적용역)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핚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읷까지 싞고·납부 

• 다음 연도 3월10읷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춗 

5. 비영리법인의 원천세 납세의무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원천징수대상소득 세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근로소득 
매월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읷용근로자 근로소득 6% 

기타소득 기타소득  20% 

 원천징수대상 소득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핚도

로 ㉮와 ㉯의 금액을 합핚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 

㉮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경과읷수 × 3/10,000 

5. 비영리법인의 원천세 납세의무 

Ⅲ.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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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익법읶  

1. 공익법인 납세의무 

Ⅳ.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181 -



Ⅳ.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Ⅳ.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 

 재산을 춗연받은 공익법읶은 납세지 관핛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핚 서류 

및 공익법읶 춗연재산 등에 대핚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결산보고서는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총

계부문별로 제춗) 

  공익법읶 춗연재산 등에 보고서를 제춗하지 않거나 제춗된 보고서가 잘

못 기재된 경우 미제춗금액 또는 불분명핚 금액에 1% 가산세 부과   

2. 결산서류 공시의무.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읶 경우 사업연도 종료읷로 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읶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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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입은 사업연도별로 춗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

핚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핚 증명서류를 과세연

도 종료읷부터 10년갂 보졲해야 함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핛 공익법읶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

행하였을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핚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춗연재산가액) x 0.07% 

4. 외부젂문가의 세무확읶서 제출의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읶 경우 2명 이상의 외부 젂문가로부터 세무확읶을 받아 사업연

도 종료읷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핛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함  

Ⅳ.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5. 젂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읶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렦하여 지급하는 수입과 지춗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젂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함 

  젂용계좌 개설은 공익법읶이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핛 세무서장에게 싞고, 변경(추가)는 사유발생읷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싞고  

<젂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

는 경우  

②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③ 읶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100맊원을 초과하는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⑤ 수익용 자산의 처분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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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제출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부법읶별, 기부자별 발

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갂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핛 세무서장에게 제춗해야 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읶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핚 경우 납부핛 세

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Ⅳ.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7.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갂이 끝난 후 25읷 이내에 사업장 관핛 세무서장에게 제춗

하여야 함  

Ⅵ. 공익법인의 세무  

3. 공익법인 세무일정  

업무구분 읷 정 대 상 관련규정 

1. 결산에 관핚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

핚 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3개월 

이내 

춗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듞 공익

법읶 
상증령 §41 ① 

2. 외부젂문가 세무확

읶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읷 현재 총자산가

액이 5억원 이상, 수입금액 및 춗

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읶  

상증법 §50 

3. 외부 회계감사 보

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3개월 

이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읶 공

익법읶 
상증법 §50 ③ 

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다음 연도 3월 31읷까지 지정기부금 단체  법령 §36 ⑤ 

5. 결산서류 공시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4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읷 현재 총자산가

액이 5억원 이상, 수입금액 및 춗

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읶  

상증법 §50의3  

상증령 §43의3 

④ 

6.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읶 

법 법  §112 의 2 

③ 

7. 기부금단체 의무이

행 보고 

지정읷부터 매 2년마다 3월 

31읷 
지정기부금단체  법령 §36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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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익법인의 세무  

4. 공익법인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라   

1. 춗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사업 등에 사용재산을 춗연받은 때에는 춗연받은 날로부
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사업 등에 젂부사용해라 (공익목적 외 사용, 미사용금액에 
증여세 부과) 
 

2. 결산에 관핚 서류 및 춗연재산 등에 대핚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읷부터 3개월 이
내 제춗해라!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싞고납부->읷반싞고->공익법
읶보고서 제춗) 
 

3. 읷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치해라.(수익사업회계,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  
 

4. 사업연도별로 춗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핚 장부를 작성하고 
10년갂 보졲해라  
 

5. 읷정규모 이상이면 결산서류 공시, 외부젂문가의 세무확읶, 외부회계감사를 받아라 
 
6. 공익목적사업 관렦하여 수입과 지춗이 있는 경우 젂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라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5년갂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춗해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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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사회적  
협동조합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젂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추천 
매분기 종료읷 
1개월젂까지  

지정 
매분기 
마지막달 
말읷 공고 

주무관청 
공고읷 이후  
공문으로 통보 

점검결과 

 1.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지정 흐름 

※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젂까지 기핚을 지켜 추천 

→ 2017년 기준 : 1분기(2/28), 2분기(5/31), 3분기(8/31), 4분기(11/30) 

 2. 추천 대상요건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읶 것이 읶정될 것 

 단체명에 생졲하는 특정읶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핚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지정읷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젂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읶의 명의 또는 그 대

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읶에 대핚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핚 것으로 권핚 있는 기관이 확읶핚 사실이 없을 것 

② 정관에 해산시 잒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핚 목적을 가짂 다
른 비영리법읶에게 귀속하도록 핚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읶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갂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핚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핚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

기갂 종료읷부터 3년이 경과핛 것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핚 행위를 말함  

Ⅴ.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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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서류(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①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이 작성)  

② 법읶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읶가증)  

 

③ 법읶 등기사항증명서(추천읷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핚함)   

 

④ 정 관  

 

⑤ 지정읷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핚 사업계획서 

  

⑥ 최근 2년갂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읷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기갂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핚 경우?  

☞ 제출가능핚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주무관청에 추천 

   을 싞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젂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제출  

Ⅴ.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4. 의무이행  

①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읷까지 기부금 모금

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의 읶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핛 것  

 연갂 기부금모금액 및 홗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춗 

②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1. 지정읷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등  

   - 지정읷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읷  

 2. 지정읷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등 

   - 지정읷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 

 3. 지정읷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  

   - 지정읷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읷  

Ⅴ.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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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무이행  

③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 제출 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이 정하는 양식으로 발급해야 하며 기

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갂 보관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읷이 속하는 달의 말읷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핛세무서장에게 제출 

 관핛세무서장이 기부금 발급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핛세무서장

에게 제춗 

Ⅴ.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5.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⑤ 법읶이 해산핚 경우 

① 해당 법읶이 사업연도별로 1천맊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핚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법읶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핚 경우 

B. 법읶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핚 경우 

C.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핚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핚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읶의 대표자, 대리읶, 사용읶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Ⅴ.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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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기부금품이란 홖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

부없이 취득하는 금젂이나 물품을 말함  

(1) 기부금품의 개념(법 제2조 제1호) 

(2)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법 제2조제2호)  

 기부금품 모집이란 광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춗연을 타읶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민갂에 대핚 자발적읶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

을 춗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2. 기부금품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  

 불특정 다수읶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맊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1)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2) 기부금품 적용제외 대상(법 제3조) 

 정치자금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짂흥법 등 10개의 법률에 의핚 기부금품 모

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을 적용받지 않음  

 등록을 통해서맊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사용완료, 모집 및 사용내역 공

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춗자(춗연)하여 설립된 법읶,단체의 기부관여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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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품 모집절차  

단계 작성서식 비고(법정서식) 

 가.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싞청서 O 

기부금품모집계획서   

기부금품사용계획서   

 나. 기부금품 모집 

기부모집춗납부 O 

기부모집물품춗납부 O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춗부 O 

기부금품영수증 O 

(1) 개 요 

 기부금품 모집관렦 젃차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

집결과보고, 기부금품 사용,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 단계로 이루어짐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단계 작성서식 비고(법정서식) 

 다. 모집변경싞청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싞청서 O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라. 기부금품 모집결과보고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O 

 마. 기부금품 사용      

 바. 기부금품 목적외 사용승읶 기부금처분(사용)계획서 O 

 사. 기부금품 사용완료보고 

공읶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O 

지춗대장   

세부지춗대장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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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품 모집절차  

단계 작성서식 비고(법정서식) 

 다. 모집변경싞청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싞청서 O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라. 기부금품 모집결과보고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O 

 마. 기부금품 사용      

 바. 기부금품 목적외 사용승읶 기부금처분(사용)계획서 O 

 사. 기부금품 사용완료보고 

공읶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O 

지춗대장   

세부지춗대장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불특정 다수읶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맊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

자의 주소지를 관핛하는 광역시도에 등록싞청 

 단, 기부금품모집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젂부에 등록싞청  

(2)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기부금품 모집대상사업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짂흥을 위핚 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사업, 홖경보젂에 관핚 사업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등록청에 제춗  

①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싞청서  

② 기부금품모집계획서 

③ 기부금품사용계획서 

④ 정관 

⑤ 그 밖의 서류(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대표자 이력서, 임원읶적사항 등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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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품 모집절차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읷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등은 제외 

구 분 
기부금품  

적용여부 
회계구분 사업비사용방법 

비조합원의 기부금 적용대상 기부금 
모집등록시 사용계획에 적시된 

목적으로맊 사용 

조합원의 기부금 비적용대상 출연금 
정관에 의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에 따라 사용 

(3) 기부금품의 적용대상 

 불특정 다수읶들을 대상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기부금품 모집시 모집자는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기록,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

급해야 함(기부금 춗연 강요 금지,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등)  

(4) 기부금품의 모집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완료되면 모집홗동을 수행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읷부

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모집금액  적용비율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이하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이하 

200억 초과 모집금액의 10%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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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품 모집절차  

(5) 기부금품의 모집등록변경 신청 

 기부금품의 모집 중 모집기갂의 연장, 목표액 증액 등 등록내용에 변경이 필

요핚 경우 기부금품 모집 변경을 싞청해야 함  

 기부금품 모집변경 싞청을 위해서는 처음에 제춗핚 서류를 다시 재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춗  

 유의(중요)사항 

 모집기갂 연장 : 등록된 모집기갂 맊료 이젂에 서류를 제춗 

    (기갂맊료 후에는 변경싞청을 핛 수 없음)  

 목표액 증액 : 등록된 모집 목표액 도달 이젂에 서류를 제춗  

   (사젂 승읶없이 목표액을 초과 모집핚 경우 등록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핚 것 

   으로 갂주하여 처벌될 수 있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맊원 이하의 벌금)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6) 기부금품 모집 결과 보고 

 기부금품 모집지갂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  

 중단핚 날로부터 30읷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결과를 보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핚 경우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모집자의 읶터넷 홈페이지에 14읷 이상 게시  

(7) 기부금품의 사용  

 기부금품 모집이 종료되면 등록싞청시 제춗핚 계획대로 집행 

 당초 승읶된 사용기핚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핛 수 없는 특별핚 사유가 

발새핚 경우 사용기핚 맊료 이젂에 기부금품 사용기핚 연장을 싞청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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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품 모집절차  

(8) 기부금품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모집등록이 말소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핛 수 없는 경우 또는 목

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읶 또는 사

용승읶 

 사유서 및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춗  

 등록청의 승읶을 받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핚다면 ??? 

 모집목적과 유사핚 용도로 사용핚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맊원 이하

의 벌금 

(9)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 

 기부금품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기핚이 완료되면 60읷 이내에 등록청에 기부

금품 사용완료보고(단 모집금액이 1억원 초과읶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Ⅴ.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핚 법률의 이해)  

신협연구소 
 

연구원(세무사) 신충휴 
 

전화 : 042-720-1153 
E-mail : sch4226@cu.co.kr 

비영리법읶(공익법읶) 세무법령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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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절대세계와 
상대세계의 사이에서

김조년(한남대학교 명예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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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세계와 상대세계 사이에서

김 조 년
대전 지원센터NGO

2017. 7. 11. 14:00-

이 두 세계는 실재하는가?
하나의 가상의 세계인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절대인가 상대인가? ?
다시 그것들은 실재인가 가상 또는 허상인가, ? , ?

왜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설정하고 사는가?
어느 세계에서 살기를 희망하는가?

이 둘에서 왜 살기를 희망하는가를 아무리 따져 물어도 대답은 쉽게 나오
지 않을 것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요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 .

그래서 일단 노자의 글에서 생각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

특히 장을 분석하여 정리한다면1

도 무 묘 시 예 경 체( )- ( )- ( )- ( )- ( ; ; )- ( )道 無 妙 始 禮 經 體
명 유 교 요 모 권 용 의 변증관계다( )- ( )- ( ; )- ( )- ( )- ( ) .名 有 徼 母 權 用
이것들은 하나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를 뿐이다 동출이이명, . ( )同出而異名
그러나 이것들은 다 알 수 없는 까 이다 묘한 일이다. .
이것들의 결론은 현 까맘 까 으로 나타난다 아주 묘한 것들의 집합이다( ), , . .玄 
이것들은 일종의 절대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장에 가면 어느 것 한 가지도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의미를 가지2
는 것은 없다 거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관계와 상대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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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무상생( )有無相生
난이상성( )難易相成
장단상형( )長短相形
고하상경( )高下相傾
성음상화( )聲音相和
전후상수 그래서 성인은 하지 않음의 일에 처하고 말없는 가( ); , 前後相隨

르침을 행한다.
그러면서 이룬 일에 머물지 않고 떠남으로 곧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 

된다.( , )功成而不居 夫唯不居是以不去
모든 것은 상탈 한다 서로 상관한다 제한한다 이끌고 끌린다( ) . . . .相奪

그러므로 모든 것은 가득한 듯 텅 비어 있다 장 그것을 도 라고 하.(4 ) ( )道
는데, 

그것은 곧
좌기예( )挫其銳
해기분( )解其紛
화기광동기진 화광동진( ); 和其光同其塵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
다 스스로 자신을 계몽한다고 할까 무수히 많은 미신 미몽으로부터 벗어. ? , 
나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하늘은 우리를 돕는다거나 어렵게 만든다든지. ,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거나 벌을 준다는 것
우리에게 운명의 신이 손을 들어 주고 있다는 희망스런 미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
그래서 노자는 다시 천지불인 성인불인 을 말한다 장( ), ( ) .(5 )天地不仁 聖人不仁
되고 되지 않고는 어느 높은 존재의 인격적 관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그것 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 
단 말인가?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의하여 세뇌되어서 산다 문화화하고 사회화. 
하여 산다 그것은 원래 순수한 것이 아니라 색갈이 입혀진 것이다. , .

노자 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다12 .
오색영인목맹( )五色令人目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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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음영인이농( )五音令人耳聾
오미영인구상( )五味令人口爽
치빙전렵 영인심발광( )馳騁畋獵 令人心發狂
난득지화 영인행방( )難得之貨 令人行妨
시이성인위복불위목( )是以聖人爲腹不爲目

이렇게 하여 결국엔 끝없는 빔에 도달하고 그것을 지극히 지키는 일이 , 
남는다 그렇게 하여 모두는 다 각각 근본 뿌리로 돌아간다 장. , .(14 )

보지 않음으로 보고 듣지 않음으로 듣는다, .
뿌리로 돌아감을 정 이라 하고( ) ,靜
정을 복명 이라 하고( ) ,復命
복명을 상 이라 하고( ) ,常
지상 을 명 이라 하고 부지상 을 망 이라고 한다( ) ( ) , ( ) ( ) .知常 明 不知常 妄

이 명에 이름이 곧 절대와 상대의 합일 만남이지 않을까, ?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을 아는 데 있다( ) .常
상은 가장 평범한 것 떳떳한 것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다 들풀처럼 많, , . 

은 것 모래알처럼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에 도달하자는 것이 내가 , . 
보기에 철학이다.

다시 철학을 한 마디로 한다면 꿰뚫어 봄 이다‘ ’ .
그러기 위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일이다, .
그러할 때 다시 상대와 절대는 얽히고 뒤바뀌고 그것이 그것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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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김 조 년

나는 오래도록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참 많이 생각했다 어. 
려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민족의 통일 나라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 
이 들었다 우리에게 통일이 절체절명의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 
하였다 한 민족으로서 외세의 강력한 개입과 내부의 정치논리에 따라서 . , 
갈라진 나라 그래서 두 나라 체제로 굳어진 상태에서 통일이라는 것이 왜 , 
절대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보았다 또 통일을 말. 
하는 정부들이나 정당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지성인들의 이야기와 실제 정, 
책이나 행동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통일의지가 나타난 전쟁. 6 25 ㆍ
의 살벌한 결과와 무의미성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그럴 때마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곧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또 전쟁을 서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국제. . 
관계 상 쉽게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미 전쟁. 6 25 ㆍ
을 통하여 그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그것에 따른 어떤 좋은 효과가 ,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기를 바
라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으로 . 
느꼈다 상당히 많은 정권들이 내놓은 평화정책이라는 것들은 분단고착이요 . 
대결이요 서로 미움과 갈등만을 고조시키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평화를 . 
더 중요하게 보는 나로서는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세상을 만드는 것은 곧 , 
통일이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의심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 나온 . 
것들은 통일을 위하여 강력한 무장을 하고 무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철통같, 
은 안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현실정책을 보았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 
러 싼 강력한 세력들은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
다 갈라진 상태로 두면서 자신들 나라의 이득을 최대화하면 된다는 느낌이. 
었다 그 때부터 통일을 말하는 것은 곧 전쟁을 통한 통일 이외에 다른 방. 
법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그것을 위한 필요하지 않은 군비강화의 씨이소 게
임만이 존속한다는 것이 잡혔다 그런 게임의 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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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슬픈 존재로 보였다 그 때부터 나는 우리의 . 
평화를 위하여서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재통일을 보면서 전쟁 없이도 통일1989
은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전쟁을 . 
통한 통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가 하. 
나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독일식의 평화통일 방법이 많이 논의 . 
되고 통일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매우 높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조금 시, . 
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반통일의 기운으로 매우 빠르게 방향을 바꾸
어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른바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 
계산이 들기 때문이다 그 부담을 내가 지고 가기 싫다는 심리다 분단이 . . 
다른 차원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많은 것도 보았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 
한 이기주의의 발산이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은 아닐 것이다. . 
이 때 나는 다시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여 본다 물. 
론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는가 현. ? 
실이 어렵다고 이상도 가지지 말란 말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는 통. 
일을 앞세워 말하지 말자는 것이다 어떤 당위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 , 
을 바탕으로 두고 실제로 가능한 것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민. 
족 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니 통일된 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 
성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년 이상 갈라진 나라의 살. 70
림을 해오고 있다 또 년부터는 두 나라 체제로 공식화 되어 에 각. 1991 UN
각 독립된 나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남북한의 두 정부는 각각 공식. 
으로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대표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출. 
발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두 나라는 각각 다른 체제를 정체로 삼는. 
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전쟁의 연결선상에 있. . 6 25 ㆍ
는 정전협정을 빠른 시간 안에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
다 물론 여기에는 일의 진전을 위하여 법논리에 따르거나 현실 권력체계에 . 
따르거나 당사자들끼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 독립된 국가로. 
서 상호불가침조약을 맺고 군비를 축소하며 실제 경제와 생활과 문화공동, 
체를 형성할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 
는 반쪽의 논리를 벗어나서 그냥 지금 상태를 온전한 국가체제로 인정하면, 
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과 협력체계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가, . 
간에 이루어지는 군사협정 경제협력 문화활동 학문과 인간 교류가 자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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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편. 
지교류 따위를 굉장한 혜택을 주듯이 하는 어떤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
라 일상생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정부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 , , , 
과 그 외 다른 나라와 맺는 온갖 협약체계를 북한과 맺는 것이다 비자문. 
제 여행문제 무역문제 따위를 국가단위로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 , . 
남북한 간에도 한중 한일 한미관계처럼 나라들 사이의 정상관계가 이루어져
서 평화체제가 형성될 것이 아닌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놓고 협? 
상해야 하고 우리와 같이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갈 때 나라, 
와 나라 사이의 정상관계가 이루어져 평화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고 판단한다 금강일보.(2017.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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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그리고 함께

김 조 년

인간은 홀로 살면서 동시에 함께 산다 원래 인간은 고립되고 독립된 존. 
재이면서 다른 존재와 함께 사는 유적 존재다 아무리 개인의 속성상 혼자. 
이기를 즐기는 사람도 일정한 정도는 다른 사람이나 것들과 함께 하지 않으
면 외로워서 힘들어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홀로와 함께를 넘나든다 고립. . 
되고 고독하지 않으면 깊은 명상과 성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창작활, 
동에 몰입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렇게만은 살 수가 없어서 스스. 
로 그것을 깨고 공동의 마당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삶이라면 지극. 
한 정상이다 그러니까 홀로와 함께는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 
상이란 말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홀로사회 란 사회현상에 큰 우려를 나타내‘ ’
는 듯이 보인다 쉽게 하는 말로 혼밥 혼술 혼잠 혼영 이란 말들을 만. ‘ ’ ‘ ’ ‘ ’ ‘ ’
들어 쓰면서 혼자 사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한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 이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기도 . ‘ ’
하였고 이혼 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너무 , ‘ ’ . 
일찍 혼인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은 너무 늦게 혼인하는 만혼을 걱
정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성이 홀로 사는 경. 
향이 더 높고 도시나 경제력이 있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 
성이 홀로 사는 경향이 높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한다 더욱이나 남녀를 . 
막론하고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비혼상태로 사는 경향이 전에 비
하여 상당히 높아진 것은 지금의 사회현상이다 결혼한 뒤에도 자녀를 낳지 . 
않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 
다 앞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는 듯이 보이지만 뒤의 경우에는 사. , 
회에서 어떤 부정의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미혼모 라는 딱지가 붙어서 고. ‘ ’
운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족 이란 고정된 그. ‘ ’
림과 평가가 달라진다 좀 심하게는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구성의 기초였던 . 
가족 이란 것의 해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심하게는 가족해체 의 위기상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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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은 끊임없이 해체되어 왔고 새로 구성되었다. , . 
이것은 해체위기가 아니라 가족의 변동이요 변화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은 언제나 변하여 왔다 결혼제도 역시 . 
끊임없이 변동되었으며 자녀생산이나 양육방식 또한 달라졌다 혼인을 통, . 
하여 가정이란 것을 형성하든 그냥 혼자 살든 혼인이라는 절차 없이 남녀, , 
가 함께 살든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헤어져 살든 그렇게 하여 다시 다른 , 
이와 인연을 맺어 살든 아니면 그냥 혼자 살든 그 자체로서는 어떤 가치판, 
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런 삶의 . 
양상을 따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 
것이 그 부분이다 물론 자기가 어느 삶의 모양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 
것 어느 삶의 모습을 더 좋아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몫이면서 동시에 , 
사회의 몫이기도 하다 홀로사회 라고 표현하여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 ‘ ’
점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홀로 라는 것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문제. ‘ ’ , 
가 아니라 홀로 사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 의 요소들 때문일 , ‘ ’ ‘ ’
것이다 부정 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는지 모르지만 아예 처음부터 . ‘ ’ , 
홀로 사는 사람들 함께 살다가 형편에 따라서 도로 홀로 살게 된 돌싱 상, ‘ ’
태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인식이나 사회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 염려. 
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염려상황이란 무엇일까? ?

홀로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형, 
태를 가진 다음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 
경우는 잘못된 결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헤어져 홀로 , 
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형태를 유지하
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간절히 함께 사는 것을 바라지만 자. 
신의 성향이나 주변의 형편 때문에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이것. 
을 어느 누가 대신하여 해결하여 줄 수는 없다 정부나 단체가 나서서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달라지고 계몽되어야 할 것이 있. 
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형태에 대한 고정된 인식의 변환이요 ? 
의식의 전환이다.

모든 삶의 형태는 끊임없이 달라진다 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말 속에. . 
는 고정된 정당한 제도와 그에 대한 판단은 없단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 
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범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 
형태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좋겠다 사회의 눈이 무서워서 억지로 홀. ‘
로 나 함께 를 유지하는 것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 ‘ ’ . 
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세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과 만나 년 가까이, ‘ 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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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살아 하는 말이 쉽게 오고가는 것은 이 시대의 반영이라 할 수 !’ 
있다 그 말을 바꾸면 이 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외롭게 홀로 걸어갈 수가 . ‘
있어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홀로 와 함께 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 . ‘ ’ ‘ ’
는 사회인식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성간의 함께 삶 미혼상태로 . , , 
함께 삶 그렇게 하여 태어난 아이사람에 대한 평가 함께 삶의 다양한 계, , 
약관계 따위를 下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홀로이기. 
에 심리 사회상 건강상 문제해결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 , ㆍ
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홀로 와 함께 사는 형. ‘ ’ ‘ ’ 
태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금강일보.( ,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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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어 보자

함 석 헌

뚫어보자 이제 뒤에 있다 를‘ ’
나 뒤에 너를
역사 뒤에 심판을
물결 밑에 고기를
세계 뒤에 하나님을
뚫고 내다보자!

모든 자리 심판 자리
모든 자리 구원 자리
절정이 바닥이오
잃음이 얻음이오
살었고나 죽음이오‘ ’ 
죽잣고나 삶이로다‘ ’ 

하나님 나를 시간마다 판대 밑에 꿇리시고( ) 判臺
사탄 나를 시간마다 성전탑 끝에 세워놓고( ) 聖殿塔
너는 죽을 죄인이라‘ ’
너는 세상 주인이라‘ ’

선고 칭찬이 번갈아 번갈아( ), 宣告
흐린 눈 참을 보기에 아즐아즐하지만
뚫어보자!
뚫고 말갛게 드려다 보자!

너나 생각하지 말자
너나 놓고 속는 살림
너라 하고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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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라 하고 겁내지만
네가 지는 내짐이오
나란 네 맘 그림자다
나를 사랑하실 때에
너를 쳐서 상하셨고
네게 주실 질거움을
내 손에다 부쳤으니
뚫어보자 뚫고 너나 뒤에 한나를 만나 보자

살 뚫으면 뼈 뵈고
뼈뚫으면 에텔 뵈고
에텔 뚫려 법이오 
법 뚫려 생명이라

뚫지 못한 살과 뼈 곱고 튼튼하건만
나 가두는 일생의 울타리오
그대로만 있는 법 묘 는 묘 건만( ) ( ) ( )法 妙 妙
나를 맴돌이질 시키는 소용돌이니

뚫고 나는 생명의 불길 아니면야
나를 이 세계의 그물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뚫어보자!
뚫어서 볼 것 없음에 살어보자!(194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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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나쁜나라, 좋은나라
일상과 원칙 사이에서

김조년(한남대학교 명예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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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나라 좋은 나라, 

김 조 년

내가 어려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우고 부른 노래 중에 우리나라 좋은 ‘
나라 란 말로 끝나는 것이 있었다 그 노랫말 속에는 좋은 나라의 조건들이 몇 ’ . 
개 있었다 잠꾸러기가 없고 거짓말을 안 하고 서로 믿고 사는 데가 좋은 나라. , , 
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잠꾸러기가 참으로 많았고 거짓말. , 
도 많이 했고 서로 믿지 못해서 의심의 구름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지냈다 나, . 
이가 들어서 점점 더 어른에 가까워질수록 이 노래에 나온 말과는 아주 다른 삶
의 현장을 경험하고 내 자신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말을 믿지 못하여 몇 번. 
에 걸쳐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그것도 인감도장을 쳐야 하고 심지어는 열 손, , 
가락의 지문이 다 나오는 지장을 쳐야 한다 그것도 믿지 못하여 공증을 하여야 . 
한다고 한다 불신이 가득한 사회였다 노래와는 달리 좋은 나라는 아니었던 것. . 
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말을 할 수 없는 . 
사회나 나라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 
참말을 하면 벌을 받고 삶에서 힘들고 고단하게 지내야 하는 삶의 현장과 사회 , 
분위기 그것은 참 슬프고 나쁜 현상이었다 참말을 할 때는 쉬쉬 남이 들을까봐 . . 
조심해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을 각오로 비장하게 해야 하는 현상 그러, . 
한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주 가깝게는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더 가깝게는 ? , 
이념갈등과 독재체제에서 연유한 것이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 
일본인이 다 된 척 해야 하는 일제시대 맘으로는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괜찮다고 , 
말하고 좋다고 말해야 하는 독재시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고 . ‘ , ’
하면서 언제나 말조심을 하여야 하는 사회 바른 말을 본업으로 하는 언론에도 . 
재갈을 물려서 비뚤어진 말을 하여야 밥벌이가 온전하던 시대 그런 시대와 사회. 
와 나라가 곧 살고 싶은 괜찮은 나라요 사회요 시대라고 할 수는 없다 집단이든 . 
개인이든 언론이든 학문체계에서 참말을 못하게 하는 사회는 나쁜 것이요 정당, ,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생명논리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생명논리 그것은 곧 자유로움에 있다 자유로움의 핵심은 생각과 말과 글의 막, . 
힘없는 펼침에서 나타난다 그것을 좀 거창한 듯한 말로 표현하면 사상의 자유. , ,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다 이것들은 곧 생각과 말과 글이라는 , . 
상징물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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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명의 본질이요 속성이다 내가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 다른 것을 다. 
른 말과 글로 표시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것들과 같. 
은 것이 나타나고 다른 것들끼리 조화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여 , . 
한 두 단계 훌쩍 뛰어오르는 진보와 진화를 경험한다 이것이 곧 창조세계다 그. . 
러한 창조의 가능성을 막는 사회와 나라는 나쁜 사회요 나라라 할 수 있다 우리 . 
역사에도 그런 때가 참으로 길고 어둡게 깔려 있었다 그런 때는 인간이 인간으. 
로 살기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시기다 이른바 인간의 살 권리 곧 생존권과 인. , 
권이라는 것이 소멸되거나 억눌린 시대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 로 낙인되고 중국의 만델라 라 불리며 오랜 감옥생활을 ‘ ’ , ‘ ’
한 류사오보 씨가 고립된 상태에서 지난 월 일 저녁에 세상을 떠났( ) 7 13劉曉波
다 감옥에서 얻은 중병을 앓고 있는 그가 해외치료를 요구했으나 불허 부인 류. , 
샤에 대한 장기간 가택연금 사망 이틀만에 화장하여 바다에 넣은 것은 매우 놀, 
라운 슬픈 처리다 그는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던 천안문 사건 때 미국에서 공. ‘ ’ 
부하다가 귀국하였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운동에 함께 할 생각이었다 부당하게 . . 
억압되는 일반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였고 그것을 누르는 세력에 그는 말로 저항, 
하였다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비폭력의 방법으로 말과 글로 때로는 예술. , , 
작품으로 학문연구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그가 그렇, . 
게 억압된 상태 감옥에서 병을 얻고 죽어간 것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세계의 언, 
론들과 지성들이 슬퍼하면서 비판한다 그와 부인을 다른 나라에서 치료받도록 .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것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인권을 무시한 중국정부에
게는 큰 부담이다 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라서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 
이다 누가 되었든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체제는 비판받고 . , 
극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런 다른 나라의 노력과 비판과 요청을 . 
국내 문제 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로 거부하였다 국내 문제 란 말로 모든 관심‘ ’ . ‘ ’

과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은 나쁜 나라 나쁜 정부의 단골 식단이다 인권 사람의 , . , 
생명권에 대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공동관심 사항이다 자기 나라의 .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인권문제는 국내 문제 로 축소될 일이 아니다 흉악한 범죄, ‘ ’ . 
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권은 소중한 것인데 더욱이 정치범이나 양, 
심범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중국정부가 류사오보를 감옥에 유폐한 . 
것과 병을 치료할 수 없게 한 것과 가족들에게 주는 고통은 용납될 수 없는 일
이다 그러한 짓은 위대한 나라의 일도 아니고 진보되고 진화한 나라가 할 일도 . , 
아니다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중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번 기회에 모든 사회 모든 나라에서 아주 예민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 , 
이 있는가를 따지고 고칠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일면 좋겠다 좋은 나라 자유. ? 
로운 나라 금강일보.( ,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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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철학 일상과 원칙 사이에서 개인과 사회; ; 
생명과 평화의 입장에서    

김 조 년
chonkim@hnu.kr.

010-9483-7310
지원센터ngo 

부터2017. 7. 18. 14;00

생명은 무엇일까 변화 변혁의 존재? , life, Leben: . , 生命 易
생명은 단독존재인가 공동 집단 존재인가? , ?
특히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단독자인가 집단인가? ?

이것들은 끊임없는 질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그 생명은 영속하는 존재인가 순간을 사는 존재인가? ?

순간과 영원의 관계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 - -
그가 사는 생활하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인가 지금 여기( ) ? , 
생명으로서의 인간은 생존경쟁의 존재인가 상호부조 하는 공생존재인가? ?
생명은 스스로 함 즉 자율 자치 자발존재인데 왜 끊임없는 억압과 속박이 , , , , 

있는가?
타율존재로 살도록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하는 존재로 사는가?

저항 혁신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resist, protest, revolt, , ?
생명 삶 은 적응과 저항 거부 의 변증관계( ) ( )
생명 삶 은 낳음 창조 와 죽음 파괴 소멸 낡음과 새로움의 변증관계( ) ( ) ( , ), 

생명이 생활하는 것 그 명을 준행하는 것이 생활 그러나 특별한 삶이 아니라 , . 
일상생활이 생활 특수한 것도 일상처럼. .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변하는 사회와 국가 속에 있는 개인의 삶
영원히 지속되면서 단절되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삶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삶만이 참 삶의 터전-

- 215 -



그렇게 하여 개인의 삶의 길을 찾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분위기, 
를 형성하는 것 그 분위기는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또 그 다음도 생각. , , 
하고 행동하다보면 사회로 퍼져나가게 돼 그것이 곧 민족성이라는 것으로 승화. 
하거나 형성돼.

그것을 찾으려면 역시 책임감 주체성을 내세우게 돼 생명존재로서 개인은 독, . 
자로 사는 것이면서 사회적 책임존재 참여존재라는 것 그래서 생각을 하되 공, . 
동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함께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게 돼. .

그렇게 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고를 넘어 집단 삶의 지혜를 찾는 것, . 
생활철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 삶의 지혜라고 하여야 할 것 그것은 개인. , 
집단 사회 을 연결하고 개인 속에 집단을 그리고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을 융합하( ) , , 
여 생각하게 돼.

생각은 허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 안에서 , . 
어떻게 개인이 살고 집단의 삶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를 따져 보는 것 그것은 , . 
상식을 넘지 않을 것 상식은 통찰이요 달관이면서 인생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 
어 이것의 목적은 기질변화 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개. (Transformation) . 
인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생활철학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 
중요하다고 봐.

그러기 위하여는 일단
일단 자기를 알아야 해 개인으로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사회로서의 자기. , , , 
이것을 아는 방법도 변하고 그것들도 끊임없이 변해 분 을 아는 것, . ( ) .分
그러니까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는 것은 변하는 입장에서 보되 궁극진리와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생활철학이라고 생각해.
지식을 넘어 지혜로 그것을 합하여 일상생활의 실천현장으로 제 분에 따라서, . .

제대로 된 생활철학을 하기 위하여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하다.
생명의 절대긍정이라는 것
삶 역시 절대긍정이라는 것
그렇다면 절대긍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합하여 말한다면 생활철학은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화로운 삶의 형태, 
를 띨 수밖에 없어. 그런 개인 그런 사회 그런 세계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 , .

그러니까 생명이 삶으로 표현되는 양식은 평화로운 것이란 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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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과는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치게 돼.
이러한 삶은 순간으로 고난일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어, .
그러고 보면 평화의 입장에서 생명 살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시작과 과정과 결

과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진리를 살아가는 것 즉 생명의 살아가는 . , 
것만이 있어 우리들의 위대한 선배들 스승들의 삶을 우리는 결코 일반의 잣대. , 
로 보아서 행복했다거나 성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그분들은 그냥 성공 실패. - , 
행 불행 잘 잘못을 따지지 않는 진리실현의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을 뿐- , - .

그래서 그 생활철학의 삶은 개인과 집단과 철학과 종교를 합한 삶의 형태라고 
봐야.

그러고 보면 개인의 철학적 깊이를 위하여 철저한 생활철학을 위하여는 선배, 
들을 따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 

쉽게 말해서 고전공부를 통하여,
개인의 수련과 수련 명상을 통하여, ,
그렇게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생활에 적용하는 실습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일상에서 날마다 항상 이루어져야 해 티끌쌓이듯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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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보도자료 작성법

보고서 작성법

유승민(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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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3층)  
T. 042-223-9914  F. 070-8787-7000 c-cmail@hanmail.net  

보고서(기획서) 작성법 

1,000명의 사회적기업가, 10,000개의 협동조합, 100,000명 조합원으로 만드는 대전지역 사회적경제 

◯ 정보 전달, 공유 : 데이터(시장, 지역) 조사, 분석 

◯ 의견 제시 : 데이터의 선택과 해석 

◯ 의견 교환 : 결정권자와 제안자, 실행자의 소통 

◯ 평가 근거 : 목표와 평가의 근거 

◯ 협업 기준 : 동료와 팀, 조직 내외부의 협력 기준 

보고서,  
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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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 기획보고, 현황보고, 실적보고 

◯ 정보보고, 출장보고, 동향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보고서 종류 

◯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건가?  

◯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가? 

◯ 보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 이걸 나더러 다 읽으란 건가? 

◯ 이게 가능한가? 

실패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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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건가?  

 :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했는데 판단은 당신이 해야지 

◯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가? 

 : 그러니까 결정은 당신이 해야지  

◯ 보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 나한테 미리 언질을 줬으면 담았잖아 

◯ 이걸 나더러 다 읽으란 건가? 

 : 내가 이걸 작성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섭섭 

◯ 이게 가능한가?  

 : 대표가 그것도 판단 못 하냐 

실패한 보고서 

◯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건가?  

 : 근거와 판단 제시 

◯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가? 

 :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 보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 목적과 결론 선제시, 근거와 논리 후제시, 실행계획 

◯ 이걸 나더러 다 읽으란 건가? 

 : 1장짜리 보고서 

◯ 이게 가능한가? 

 : 성공 전략과 로드맵, 투자규모 제시 

성공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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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려울까 

문제는 발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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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발견하는 것 

문제를 발명하면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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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로서 성과 창출  

 

승진  

 

중간관리자로서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음 

 

당황. 왜? 

당신 

최고운영 책임자 

최고의사결정권자의 핵심 참모 

경영전략 기획자 

미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성과관리 책임자  

COO  

(Chief Opera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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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에 대한 CEO의 기대  

리스크 관리 책임자, 창업자의 미션을 정리하고 추진, 성과 

 

COO에 대한 본인의 기대  

조직 미션 커뮤니케이션, 주요 시스템 구축(규정, 문화, 

의사소통체계 등) 

 

COO에 대한 동료, 직원의 기대  

조직 문화 구축, 직원 의견 수렴, 조직 갈등 조정 

당신 

중간관리자의 역량 = 소통의 역량 

 

• 역량이란? 일을 통해서 성과와 연결 짓는 행동 특성 

• 중간관리자의 경우, 성과와 연결 짓는 행동을 자신이 하는 경우 보다, 

동료와 하는 경우가 더 많음 

• 실무자의 경우,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업무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비중이 거의 100%. 중간관리자는 50% 미만 

• 따라서 중간관리자는 자신보다 팀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 

•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매니지먼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이 동시에 필요 

당신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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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의 역량 = 소통의 역량 

 

•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매니지먼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이 동시에 필요 

• 리더십은 팀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만들고  

• 매니지먼트는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중간관리자는 리더십으로 구성원을 이끌되, 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리하고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능력이 필수 

• 부하, 동료, 상사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통해 나은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 요구 

당신이 해야할 일 

◯ 기획 : 어떤 일을 꾸미고 계획함.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정리하고 공유하는 행위. 

 

◯ 왜 기획?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 기획서 : 프로젝트의 의도(목적), 개요, 일정(일시), 

비용 등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 계획을 기술한 문서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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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에 올린다?  

   다수가 지원해서 업무 과중. 

 

◯ 인맥을 활용해서 추천 부탁?  

   안 뽑아주면 섭섭함 

신입 직원 채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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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나라 

 

◯ 현장에 가서 확인해라 

 

◯ 검색해라 

 

◯ 전문가를 찾아가라 

기획서 작성  
1. 정보 수집(문제 발견) 

◯ 기획서의 목표를 제시.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명시 

 

◯ 주장의 근거는 데이터로 제시 

 

◯ 비용과 수익을 명시 

 

◯ 문제 해결 방안과 과정을 제시 

기획서 작성  
2. 기본 설계(문제 해결) 

- 237 -



◯ Plan : 현황, 달성 목표 설정, 전략 설정, 실행 계획 

 

◯ Do : 우선순위, 투자자원, 추진일정, 업무분장  

 

◯ Check : 진행 확인, 성과 측정, 문제 발견 

 

◯ Action : 보완, 새로운 기획 

기획서 작성  
3. 보완 계획(PDCA)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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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보도자료 작성법

보도자료 작성법

우희창(대전충남민언련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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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쓰기

강사 우희창(언론학 박사)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목원대, 대전대, 순천향대, 청운대, 충남대, 우석대 외래교수

전 충청남도 미디어센터장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전 대전매일신문(충청투데이), 동양일보 기자

Phone 010-7477-6335

huma0011@gmail.com

목차

• 홍보란? 

• 언론을 알아야 홍보를 한다

• 보도자료란? 

• 기자를 알아야 보도자료를 쓴다

• 보도자료 쓰기 실제

- 243 -



홍보란?

• 홍보 弘報 –널리 알리는 것

• 조직과 공중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우
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 홍보는 화장술이 아니다

• 광고는 돈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필
요로 하지만 홍보는 그렇지 않다. 

홍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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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홍보

• 조직과 공중을 연결하는 기본은 언론

• 매스미디어-정보를 대량으로 다수의 공중
에게…

•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언
론….언론은 홍보매체가 아니다. 

기자를 알아야 홍보가 된다

• 버릇없다

• 하루살이

• 술에 죽고 술에 산다

• 선민의식

•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패거리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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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어떻게 대하나? 

기자들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
• 신기록 (최다, 최대, 최고, 최초) 
• 십진법과 랭킹
• 숫자 놀음
- (시청률/시청점유율)
- (국방비-美 7390억$/한국 339억$/북한 23억$)
-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선행경기지수, 조세부담률, 경상수지, 소비자심리

지수 등
- 언론자유지수(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순위(우리나라 부분적 자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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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
• 유행을 제조하고 유행에 편승
- 적폐, 갑질, 4차 산업혁명, 욜

로(Yolo-you only live once), 
인공지능, 알파고, 알고리즘, 
빅데이터, 응답하라, 각종 줄
임말 등

- 광고유행어(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으~~리)

기자들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

• 경제에는 언론도 시민도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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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
• 사회적 관심이 많은 이슈에는 풍부한 정보
- 대한항공 땅콩 회항 / 4대강 녹조 / 사드

[한국일보] 세종 금강유역 4대강 구간 대책 마련 시급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 붉은깔따구 여전, 마리나 등 시설은 방치

세종보 뻘에서 발견된 붉은깔따구와 강물에 떠다니는 조류 사체.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세종시 금강 유역의 수질이 나빠지고, 각종 시설은 사실상 방치돼 있
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두 달여 간 금강 세종보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상류 강바닥이 뻘과 녹조 사체들로 가득한 것을 확인했다. 

뉴스의 가치를 알아야

• 시의성-EX)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 저명성-인물/장소

• 근접성-지리/심리

• 영향성-버스요금 인상 VS 택시요금 인상

• 흥미성-어린이, 애완동물, 돈, 성 등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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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놈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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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적으로

• 기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자….내가 기자라면
이따위 보도자료에 기사를 쓸까? 

아! 그 놈의 보도자료
• 보도자료만 잘 써도 홍보의 성공(내가 기자라는 생각)

첫째 뉴스가치. 뉴스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야 한다. 무엇이 새로운 사실이고, 무엇이 큰 건인지…

둘째 정직과 신뢰성. 신뢰성이 낮으면 기자는 쓰지 않는다. 
팩트에 근거한 보도자료가 신뢰성 있다. 

셋째는 간결함. 신문에는 많게는 하루 수백 개의 기사가
실린다. 신문은 공간, 방송은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분명
히 알려야 할 사실만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한다. 

넷째는 좋은 문장. 단어가 틀리거나, 문법이 맞지 않거나, 
핵심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 기자는 앞부
분만 읽어보다가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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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놈의 보도자료

• 이슈를 생각하라(국수주의 / 사대주의) (전원
주의 / 개발주의)

아! 그 놈의 보도자료

• 남들도 못하는 처음이다 (의미제공) 

• 어처구니없다 / 재미있다

• 사진이나 그림이 떠오르도록 한다(사진/이미
지 제공)

(ㅇ)                         (x)

• 보도자료 사진은?(이야기, 사람, 행동과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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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놈의 보도자료

• 배포는 언제? 

- 보도자료 배포는 타이밍의 기술

* 이슈가 풍년일 때를 피하라

* 마감시간에 보도자료 배포는 가급적 피하라

아! 그 놈의 보도자료

• 네이밍의 힘-이름을 붙여라
- 경기도 거꾸로 교실/미소금융/안심대출/행복

도시/햇볕정책/착한여행
- 하이트진로 이슬톡톡/굽네볼케이노/오또케

(오감자토마토케찹맛)/아재버거/잘풀리는 집/
일나그라

• 값진 슬로건 하나 열 광고 안 부럽다
- 응답하라 1988/크리에이티브 코리아/공구리

에서 녹색으로/이게 나라냐/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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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형식에 맞게 쓰자

■ 제목: 헤드라인(제목)은 독자가 눈을 한번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짧게 작성. 너무 길면 독자들의 집중도 하락

■ 부제목: 제목만을 설명이 충분치 않다면 부제목을

1~2개 붙인다. 이 경우, 제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 리드: 리드는 전체의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

이다. 리드를 포함해 150자 이내의 영역에 핵심

키워드를 넣을 경우 보도자료 검색이 잘 될 수 있다. 

■ 날짜 : 날짜와 장소는 꼭 필요. 보도자료에 기입된 날

짜와 시간을 보고 기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다루고 있다

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 어떤 사람 들을 상대로 기

사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 

■ 인용구: 인용구는 특히 강조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면

보도자료의 3분의 2부분부터 작성

■ 단체 소개: 회사 소개 혹은 보도자료에 협력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협력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번 작성하면 보도자료에 계속 활용

할 수 있는 내 용이므로, 작성 시 회사의 강점을 멋지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제3회 절전왕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이렇게 아끼세요! 제3회 절전왕대회 열려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는? 이애리씨 절전왕(대상) 수상

지난 7월 1일(토),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제3회 절전왕대회’가 열렸다. 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 이동규)과 한국가스공사충청
지역본부(본부장 오무진), 대전절전소네트워크(공동대표_석은자)가 주최하는 절전왕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절전 노하우 경
연대회다. 

“집의 바람길을 파악해서 가구를 배치하면 에어컨 사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온수기능을 꺼
놓으면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날 대회에서는 가정에서의 절전 노하우가 다양하게 쏟아졌다. 서류 심사를 통해 엄선된 9명의
참가자가 자신만의 절전 노하우를 발표했고, 100여명의 시민들이 청중으로 참가해 발표를 듣고 절전 노하우를 배웠다. 

심사위원 5명과 대전 시민 100명의 청중평가단이 절전 노하우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한 가정 한등 켜기’와 ‘바람 길에 따른 가구 배치’
를 실천한 이애리씨가 절전왕(대상)이 되었다. 이애리씨는 바람 길에 맞게 가구를 배치해서 선풍기 사용을 줄이고, 햇볕에 맞추어 책
상을 배치해서 전등의 사용을 줄였다. 또한 가정에서 한 곳에 모여 전등을 하나만 켜는 ‘한 가정 한등 켜기’를 실천해서 전기요금을 줄
이는 효과와 더불어 가족간의 소통과 유대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3년 동안 전기 요금이 한번도 1만원이 넘지 않은 점
또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였다. 3대 절전왕(대상)을 수상한 이애리씨는 ‘절전을 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는 것이
어렵다. 절전을 실천하면 지구도 살리고, 가족간의 화합도 다질 수 있다.’ 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여기서 다른분들의 노하우를 많
이 배웠다. 절전을 더 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다. 

절전 고수(최우수상)는 ‘아는만큼 절전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지영씨가 수상했다. 김지영씨는 절전을 위해 각종 절전 노하우와 방
법을 공부해서 다양한 절전 방법을 실천하는 모습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겨울철에 수제 팥핫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가
족 모두가 보온 의복을 입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외에도 절전을 위해 햇볕이 잘들고, 평수가 작은 곳으로 이사한 최순예씨, 태양광발전기와 태양광 전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재
완씨, 작년에 비해 45%이상 절전을 실천한 이주은씨가 절전 달인(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절전왕)에게는 해외 공정여행이 전
액 지원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제주도 2인 왕복항공권이 상품으로 수여되었다. 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에너지미터를 수여해
가정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이 제공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에게는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 컨설팅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이 날 청중으로 참가한 2대 절전왕 주순하씨는 ‘제가 5가구 30평 아파트 전기요금 8,900원 내용으로 2대 절전왕이 되었는데 3대 절전
왕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을 보니 더 노력해야겠다.’ ‘절전 노하우를 배워가신 분들이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꼭 실천을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꼼꼼하게 아이디어를 살펴 본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아 참가자들의 노하우를 칭찬했다. 김은정 대전충남녹색연합 대
표는 ‘절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반성했다.’ 고 이야기하고, ‘절전이 생활화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미래세대에게 절전 교
육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절전이 곧 발전이다. 절전을 통해 탈핵, 탈석탄 사회로 함께 나아
가자.’라고 했다. 절전왕대회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절전노하우를 발표하고, 시민들은 그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다. 절전이 퍼져나
가 탈핵, 탈석탄 사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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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보도자료는 헤드라인이 중요하다

- 제목을 뽑을 때 시간을 많이 들여라

- 제목과 문패는 다르다

(적폐청산 대전민중대회 개최 VS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사회
개혁촉구 목소리 높인다” 

(충청언론학회 방송정책 세미나 VS 지역성 정상화 방송정책 바
뀌어야) 

- 좋은 제목의 공통점-첫째 명쾌, 둘째 짧으며, 셋째는 독자에게
읽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

①좋은 제목이 나오려면 보도자료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 지
분명히 하고, 핵심 내용을 제목에 담아야 한다(핵심 요약) ②굵
고 짧게-20자 이상 넘기지 말것-독자는 제목을 읽는데 1초밖에
안 걸린다 ③읽어보고 싶거나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안된다
(과장이나 엉뚱한 제목 금물)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제목 뽑기

- 동사 없는 제목은 없다. 표현되든 안되든 명확한 동사적 의미 내포 필요

예) “남산 아파트 역사속으로…” 

- 기사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제목을 뽑아야 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제목
을 뽑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 중복 회피-몇 자 안 되는 제목들 사이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면 그야
말로 낭비이며 피로와 권태감을 준다. 특히 주제와 부제간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간혹 대구법을 활용하고
자 의도적으로 중복시키기도 한다. 

- 의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제를 명확히 하라

- 딱딱한 한자어나 명사만으로 구성된 제목은 빵점-적절한 대구법이나
비유 등으로 리드미컬한 제목을 만들면 독자들에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다. 

- 감동적인 기사는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는 의미를 부여하
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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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제목의 종류

- 객관제목 : 요약형 / 인용형

- 주관제목 : tone형(삽질 시작한 4대강서 문
화유적 ‘콸콸’) / 캠페인형 / 질문형 / 조어
형(대청호 ‘녹조라떼’ 사라질까) / 의인화 / 
명령형 / 문제제기형

• 연습1 보도자료 제목 오류 뽑아내기

대전시민 50.9%, 권선택 민선6기 시정 '부정적'
대전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 18.6%... "더민주 지지

기반 흔들려, 심각“

제3회 절전왕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이렇게 아끼세요! 제3회 절전왕대회 열려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는?

이애리씨 절전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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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리드쓰기

- 기사의 첫 문장, 전문(前文) 

- 전체 기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문장
또는 독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중
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강조한 문장

- 독자는 리드를 읽으면 글의 흐름이나 강도, 요지 등을
짐작함

- ‘누구’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언제’를 내세울 것인가, ‘어디서’를 앞세울
것인가? 또는 ‘어떻게’를 부각시킬 것인가, ‘왜’를 다룰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리드의 유형

- 전체내용 제시형 / 다이제스트형(요약형) / 
선택형 / 질문형 / 나열형 / 직접 인용형 / 
사회 고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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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2 리드 쓰기

지난 7월 1일(토),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제3회 절전왕대회’가 열렸다. 

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 이동규)과 한국가스
공사충청지역본부(본부장 오무진), 대전절전소네
트워크(공동대표_석은자)가 주최하는 절전왕대
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절전 노하우 경
연대회다.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본문쓰기

- 리드에서 제시한 사실에 대한 요약을 풀어
쓰기

- 구체적 사실을 담은 정보로 리드를 뒷받침
한다-중요한 사실부터 서술해주는데, 구체
적으로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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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쓰기

-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

- 다양한 경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휘 풍부

-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

- 6하 원칙-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

- 형용사 부사 쓰지 않기

- 중복 표현 금지

- 전문가나 관계자의 인용 필요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본문 쓰기

- 기자(궁극적으로는 독자)의 호기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특정한 세대만의 언어는 쓰지 않는다

- 결론부터 전하는 역피라미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한다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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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3 본문 쓰기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사진이나 그림은 가급적 함께 주면 좋다

• 보도자료 사진은?

-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 사람이 들어가야 할 것

- 행동과 표정이 담겨야 할 것

(ㅇ)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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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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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권국가는
어떻게 가능 한가?

조효제(성공회대학교 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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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인권 FAQ – 개념 - 팬더원칙)

6차 인권학교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17. 8. 22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참고문헌

- 263 -



인권 교육

1. 인지적 교육

2. 도구적 교육

3. 계몽적 교육

4. 민주시민 교육

가부장제의 문제?

| 로버트 필머 vs. 존 로크 논쟁

_ 필머: 국가 = 대가족 = 국왕은 백성의 아버지(공사 영역 혼재)

_ 로크: 공적 영역 vs. 사적 영역 = 공사 영역 분리

| 로크의 역설: 왕권신수설 부정  그러나 부권신수설 인정

_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절대권력

_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는 권력(paterfamilia=patriarchy)=양호

_ 사적 영역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_ 그러나 가정에서 갈등-억압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막을 방법 없음

_ 개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역설적으로 인권침해 원인이 됨

| 자유주의 국가의 난제: 공사 구분하면서 동시에 사적 영역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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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
(VAW=Violence Against Women)

| 주로 젠더상의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일종의 증오범죄)

|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1993)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현이며…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지위로 몰아넣는 핵심적 사회메커니즘”

| VAW 종류: 

강간. 부부간 강간. 가정폭력(명예살인, 지참금 폭력, 초산 폭력, 강제결혼). 
군중 폭력. 스토킹. 성희롱-성추행.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과부차별. 마녀사냥. 전
쟁시 강간. 전쟁시 성노예. 강제 불임시술. 강제 낙태. 석형(石刑). 여성생식기절제. 
가슴 인두질. 비인도적 출산과 양육. 원주민 여성 차별 및 폭력. 여성운동선수에 대
한 차별 및 폭력.

| “’아내폭력’이 가족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성별제도(gender system)가 여성이 보
편적인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정희진)

“여성 인권” 통한 인권의 발전

에바 브렘스의 3단계 원칙

(1) 동일 원칙(sameness principle)

_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한 처우

(2) 특정 원칙(specificity principle)

_ 젠더에 따른 특정한 욕구 인정

(3) 변혁 원칙(transformation principle)

_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 고정관념을 타파

_ 남녀가 모두 새로운 젠더 역할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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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혐오-증오할 “권리”?

| 권리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님:  인권의 근본적 오해

| <세계인권선언>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
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29조)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
기 위한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해석해서는 안 된다.”(30조)

 그러나 이런 원칙이 자칫 인권을 반대하는 독재자에게 빌미 제공

| 허용가능한 제한(permissible limitations)

_ 권리를 제한하려면 합당한 사유 있어야: 공익 목적으로만 제한 가능

_ 법률로써 그 한계와 근거가 명시되어야

_ 비례성의 원칙: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권리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나?

| 집회권 vs. 영업권 / 노동권 vs. 경영권 / 학생인권 vs. 교권 / 안보 vs. 자유 등

| 인권에서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확실한 정답 없음. 사례별로 따져야

| 권리간 갈등 문제를 다루는 원칙들

(1) 대다수 권리는 절대적 권리 아님: 표현의 자유 vs. 아동 음란물 제작

(2) 권리들이 충돌할 때 제로섬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균형과 비례 필요

(3) 어떤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무제한 아님: (예) 다산 콜센터

(4) 권리들끼리 충돌할 때엔 각 권리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사안의 맥락을
살펴야. 사회의 문화적 규범도 중요한 판단기준

(5) 사안별로 본질적(핵심적) 권리 vs. 부차적(주변적) 권리 구분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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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의 인권?

| 신앙. 정체성. 섹슈얼리티는 극히 민감한 논쟁-갈등의 영역

| “인권“ 담론이 사회적 이슈들의 모든 윤리적 측면을 다루지는 못함

| 성 소수자를 대하는 상이한 접근방식

(1) 범죄화  성적 지향성 이유만으로 처벌

(2) 법적 의미에서 범죄로 취급 않지만 사회적(가시적-비가시적) 차별 존재

(3) 대다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 동성혼 포함

|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 (개인 자율성-선택 존중. 차별금지. 가치판단은 핵심 아님)

(1) 절차적 차별금지

_ 최소주의: “ …,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
거시설의 공급-이용, 교육훈련, 성희롱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_ 실용주의: 동반자등록법(시민적 결합) 등으로 실질적 차별 해소

(2) 섹슈얼리티 규범 전환: 내재적 가치판단  법적 동성결혼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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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동물권은 반대인가?

| 좁은 의미의 인권 = 인간 종(Homo sapiens)의 권리

_ “우리가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타고난 존엄성(inherent dignity)…을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세계인권선언 전문)

_ 인간 종만이 이성-자유를 가졌으므로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봄

_ 비판: 인권은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종중심적(species-centric)??

| 넓은 의미의 인권

_ 인간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권리. 따라서 인간 아닌 동물에게도 권리 가능?

_ 인간이 “이성과 자유의지” 있어야만 인권을 누리는 건 아님: (예) 영유아. 고령자

_ 권리-자유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국제체제 중요(세계인권선언 28조)

| 동물권의 수준

동물 복지/동물의 인도적 처우  동물 보호  영장류 권리 부분인정  동물의
청구권을 인간이 대행  동물권의 완전한 인정(논리적으로 채식주의와 연결)

기후변화가 왜 인권문제인가?

| 생명권: 모든 인권의 출발점

_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

_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수몰

_ 저지대 지역 주민들 환경난민 전락

| 건강권: 각종 전염병과 풍토병의 유형 변화

_ 폭염 시 건강악화. 이상기온. 미세먼지, 호흡기 질병. 전염성 질환

| 생계권: 식량안보. 물 부족. 농업 및 어업의 유형 변화

| 폭력 및 갈등 증가

_ 살인, 강간, 가정 폭력과 같은 개인적 폭력

_ 집단간 폭력 및 정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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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이데올로기의 특징?

| 배제적 이념: 배타적 구분을 강조

_ 내집단과 외집단의 엄밀한 구분

|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

|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상정

| 강한 공리주의적 경향 + 극단적 능력주의(meritocracy)

| 남성중심주의

| 전통적 형태의 섹슈얼리티만을 인정

| 사회 다윈주의: 적자생존. 우승열패

|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강압력･폭력･군사력을 지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표현의 자유 특징

_ 어떤 표현의 내용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형식적 자유를 옹호하는 것

_ “나는 당신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의 표현자유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
다.”(볼테르)

_ 애당초 사회통념에 도전하는 소수 언행을 보호하기 위해 생김  일상적 발언이 아니
라 문제적 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표현자유의 원래 목적  다수결 민주주의의 안전장치

_ 표현 자유를 ‘허용’하자는 것이지, 모든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권장’한다는 것은 아님

| 표현의 자유를 둘러 싼 논란

_ 외견상 보편적 권리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역사-사회적 맥락과 배경에 의존

_ 표현의 자유 원칙을 반대하는 주장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_ 내용상의 가치판단과 형식상의 자유보장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움: 예) 종군 위안부

_ 약자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 그러나 강자가 약자에게 표현자유 사용한다면?

_ 표현자유 범위를 법으로 정하기보다 민주시민의 성숙한 판단으로 절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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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권의 개념과 특징

인권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똑 같이 귀하다는 정의 원칙,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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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전제

_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_ 평화, 민주, 존중, 공감, 배려, 신뢰 등의 가치도
중요

_ 인권이 중요하지만 다른 가치들과 공존해야 함

_ 특히 자기중심적 “권익”과 인권은 구분해야

_ 맥락과 사례별로 어떤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잘 선택하는 안목 필요

그러나 인권만의 특장점

_ 권리 = 정의 원칙 + 실행 수단

_ 명확하고 강력한 담론

_ 만인 평등주의

_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에게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음

_ 인간의 존재 증명과 자존감을 고양하는데 인권
만한 가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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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문화권: “권리”(權利) 용어

| 인권 = human(인간) + rights(권리) = 人權

| Right(s)의 한자 번역

_ 염직(廉直=1815). 정직(正直). 라이트. 도리(道理). 

당연(當然). 면허(免許). 진직(眞直). 권의(權義). 공평(公平). 
공도(公道). 진실(眞實). 조리(條理). 권세(權勢). 통의(通義) 등

_ 권리(權利=1885)=“정당한 이익”(rightful interests)

| Rights 번역 다양했던 이유: 단어 의미가 이중적이기 때문

(1) 도덕적 정당성(rectitude)

(2)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entitlement)

1. 인권은 ‘보편적’

_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됨

_ 모든 사람은 본질적 차원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가정

_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개념

_ “인간으로서의 권리”(인권)

_ “국민으로서의 권리”(헌법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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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과 양심

_ 대다수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가정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
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
(reason and conscience)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
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
선언 1조>   

_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
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헌법재판소>

3. 본질적 욕구의 사회적 충족

_ 본질적 욕구-필수욕구(needs) = 사람이 사
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욕구

_ 생명 보전, 의식주, 최소한의 생계, 사회보장, 
의료,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

_ 이러한 본질적 욕구를 사회공동체가 책임지
고 충족해 주어야 함

_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인권적

_ 필수욕구의 사회적 충족 책임은 한국이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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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 금지

_ 차별 금지=인권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

_ 인권의 보편성과 연결됨

_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 주는 것이 곧
정의

_ 정의 (Justice) = 공정 (Fairness)

“정의의 여신은 눈에 안대를 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특수 안경을 쓰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 것만 보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알 수 없
어야 정상이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
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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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과 반차별

| 전문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한 권리 및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

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

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

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

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차별금지 근거는 계속 늘어남  인권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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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

·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 훈련 등의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인권의 특징1: 공적 개념

시민과 국가(공적 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최근 공적 주체가 다양해 짐

_ 국가  전통적으로 인권의 궁극적 의무주체

_ 지자체  최근 부각되는 주체

_ 공공기관

_ 기업

_ 국제기구

_ 요즘은 사적 개인들 간에도 적용하기 시작

인권에 있어 공사 경계가 약해짐

_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대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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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1. 국가/지자체의 의무: 

_ 존중 (respect): 공공기관의 인권 의무

_ 보호 (protect): 국가 감독 책임

_ 충족 (fulfil): 시민의 기본 욕구충족 의무

_ 촉진 (facilitate): 인권에 관한 교육 의무

2. 개인의 의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
체에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세계인권선언 29조)

인권의 특징2: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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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징3: 불가분성
= 인권의 통합성

_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함

_ 어떤 한 가지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할 수 없음

_ 모든 권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해야

_ 인권은 통합적-전일적으로 이해해야 함

인권 목록 중 일부만 강조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님

인권의 특징4: 최저기준 설정

_ 인권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최대치를 목표로 하지 않음

_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최저기준을 설정
(minimum standard)

_ “적어도 …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_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최저기준조차 지
키지 않으면 정말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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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징5: 권리의 역설

| 권리보유의 역설 (잭 도널리)

_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권리가 없
으면 권리가 나타난다.”

_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자주 쓴다고 해서 인
권이 잘 보장된다는 뜻은 아님

_ 인권 선진국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오
히려 많이 쓰지 않음

_ 인권 용어 사용을 떠나 실제로 인권 가치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구현되느냐가 더 중요

인권의 특징6: 세대별 발전
= 인권의 통합성

| 1세대 인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
_ 고전적 권리들
_ 세계인권선언: 3~21조

| 2세대 인권 (경제적, 사회적 권리)
_ 의식주, 의료, 사회보장, 노동과 휴식, 교육, 

문화
_ 세계인권선언: 22~27조

| 3세대 인권 (집단권, 연대권)
_ 환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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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권친화적 조직 운영을 위한
팬더 원칙

인권 원칙을 조직 운영에 활용하는 기법

P

A

N

T

H

E

R

팬더 원칙의 특징

-인권이라는 말만으로 인권 문화와 인권 마인
드 생길 수 없음

-일상적 조직 생활 내에 인권 원칙 스며들어야

-팬더 원칙은 인권의 내용을 7가지로 세분하
여 공사 조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념

-팬더 원칙을 실천하면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내용상 인권친화적 조직 운영을 이
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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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HER 원칙

Participation 참여

Accountability 책무성

Non-discrimination 불차별

Transparency 투명성

Human dignity 인간 존엄

Empowerment 권한강화
Rule of law 법의 지배

1. Participation (참여)

P
A

N

T 

H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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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참여)

모든 사람은 자기존재 증명 욕구

자신의 뜻이 관철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자체를 원함

의사표현 자유 +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조직의 문화가 중요

-참여와 대화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상사부터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고 소통 노력
해야

-조직 내 집단들이 서로 의견 경청, 타협-양보

-조직 내 자원배분에 대한 발언권 인정(실질적
참여)

2. Accountability (책무성)

P

A
N

T

H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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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책무성)

-원래 국가가 시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개념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 안전, 행복추구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주먹구구식 결정
은 구성원 피해

-약자, 소수자의 욕구 우선적 고려

-무능하고 책임회피적 태도는 조직과 개인 모
두에게 악영향

-조직 내 <윤리강령>

-책무성 =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에게 해당

3. Non-discrimination(불차별)

P

A

N
T

H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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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iscrimination (불차별)

“모든 제도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은 한, 당연히
차별적일 것이다“ (조너선 만)

차별금지는 모든 인권의 바탕

 세계인권선언 2조

차별 당하지 않는 사람: 차별이 보이지 않음

차별 당하는 사람: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을 모르거나, 문
제를 제기할 처지가 못 됨

차별 당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앞에서 열린 마음 필요

4. Transparency (투명성)

P

A

N

T
H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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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투명성)

_ 업무가 불투명하면 부패의 온상 되기 쉽다

_ 부패가 있는 조직의 구성원은 직간접적 피해
를 입는다

_ 정보의 공개 및 공유

_ 내부적으로 ‘말할 자유’와 ‘표현 자유’ 보장

_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_ 되도록 모든 언어를 쉽고 평이하게 써야 함

어려운 말: 의사소통 비용 높이고 권력 행사

5. Human dignity (인간 존엄)

P

A

N

T

H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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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dignity (인간 존엄)

_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체면과 위엄을 존중

_ 모욕적 언사와 경멸적 대우는 인간의 자존감
과 긍지 파괴

(예) 비정규직의 처우: 인간적 차원의 굴욕감?

_ 눈에 잘 띠지 않는 직군의 처우는?

(예) 경비, 건물 관리, 급식, 청소, 등

_ 정당한 명령체계와 인간존중 서로 병행 가능

6. Empowerment (권한강화)

P

A

N

T

H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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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ment (권한강화)

_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잠재력 커지고, 

창의력 발전=> 장기적으로 조직에 유리

1. 모든 사람과 정보를 공유

2. 업무영역을 확실히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
성 존중

3. 결정권한이 있는 팀 구조

7. Rule of law (법의 지배)

P

A

N

T

H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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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of law (법의 지배)

인치가 아닌 법치 원리가 중요

조직운영상 법의 지배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업무

-모든 시민과 민원인을 규정대로 공정 대우

-업무상 잘못 발생  사과 및 적절한 후속
조치

-민원과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 있어야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영향력 행사는
반인권적: (예) 지연, 학연, 파벌, 줄 세우기

나오면서

조직의 인권 마인드와 인권 문화

-조직 내에서 반드시 통용되어야 함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인권친화적 조직운영은 무질서한 운영이
아님

-인권적 조직운영은 인권침해 적발-시정하
는 것 이상의 실천 요구

-조직 이용자 행복 + 조직구성원 행복 양립
가능

-개인과 조직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

-팬더 원칙을 위한 자체적 방법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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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역사로 보는 인권,
인권으로 보는 역사

후지이 다케시(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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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인권, 

인권으로 보는 역사 

6기 인권학교 

인권?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
Q 

 

인권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데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vq_-
uMQLcMY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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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누가 정하는가? 

인권은 미리 정해진 것? 

→인권이 미리 법과 같은 것에 의해 규정된 것
이라면, 헌법이나 국제인권규약 등을 잘 아
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나설 수밖에… 

→소외되는 ‘당사자’ 
 

인권의 주체란 누구인가? 

→인권을 이야기할 권리는 누가 가지며, 무엇
이 인권인지 누가 합의하는가? 

인권을 역사적으로 보는 의미 

인권을 이미 만들어진 권리이며 우리가 지켜
야 할 규범으로만 보게 되는 경우, 우리는 인
권이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된
다 

필요한 것은 인권을 구체적인 어느 시점에서 
누가 만든 것으로 보는 관점 

=역사적 관점 

→누가 무슨 권리로 인권을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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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1789) 

1789년 7월 프랑스혁명 발발 

1789년 8월 국민의회에서 ‘인권
선언’ 채택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제1조: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
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 

사회적 구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
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
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
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소
유, 안전, 억압(oppression)에 대한 
저항이다. 

 

‘인간’의 권리 

‘인권선언’의 선구자 

=미국 독립선언(1776) 
인권선언을 기초한 라파예트는 미
국 독립전쟁에 자진해서 참여했던 
사람이었으며, 그가 인권선언 초
안을 쓰고 있던 1789년 1월에 ‘독
립선언’ 기초자인 제퍼슨도 파리
에 와 있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명하
다고(self-evident) 여기는
바, 모든 인간(all men)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
조주로부터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는
데, 그 중에는 삶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모든 인간’의 권리를 ‘자명
한’ 것으로 ‘선언’ 

↕ 

흔히 독립선언에 앞선 인권 
신장의 과정으로 언급되는 

영국 명예혁명의 성과인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은 권리의 주체를 영
국 ‘신민(subject)’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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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함의 선언 

‘독립선언’은 인간의 권리를 ‘자명한’ 것으로 
제시했는데, 자명하다는 것은 논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뒤집어서 말하면 거기에는 다
른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이기도 함 

=‘권리장전’처럼 왕과의 계약이라는 식의 형
식을 취하지 않고 ‘선언’을 한 의미 
 

→이미 있던 주권자(군주)와의 계약을 통해 권
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권자로 
나섬 

미국혁명의 주체 

독립전쟁 와중에 선언된 
이 자명함은 그 권리의 
주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던 상황을 반영 

=논리 이전에 이미 존재
한 권리 주체들 

권리→저항 X 

저항→권리 O 

 

그런데 왜 ‘모든 인간’? 

미국혁명의 한 주체였던 ‘잡
색 부대(motley crew)’ 

=흑인 노예를 비롯한 다양한 
인종의 잡다한 이들이 영국
의 지배에 끈질기게 저항 

→‘영국인’과 같은 식의 민족
적 주체 호명 불가능 

→‘모든 인간’ 

하지만 모든 인간이 평등하
게 태어났다고 선언한 제퍼
슨 역시 노예소유주 

=이 모순의 표현이 ‘자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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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 

‘독립선언’ 초안에는 있던 노예무역을 비판하는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남부 농장주와 북부 노예무역상의 반대
로 삭제 

→‘모든 인간’에서 제외되는 흑인노예 

인권선언에서도 자연권의 하나로 ‘소유’가 포함되어 사
적으로 소유되는 존재였던 노예의 권리와 충돌 

 

인간=men, homme=남성을 권리의 주체로 설정 

→여성들을 권리 주체로 생각하지 않음 

 

‘여권선언’과 ‘남권선언’ 

1791년, 올랭프 드 구즈
(Olympe de Gouges)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 발표 

↓ 

   인권선언의 형식을 그대
로 따라 하면서 거기서 권
리의 주체로 이야기되는 
‘인간(homme)’과 ‘시민
(citoyen)’이 실제로는 ‘남
성’과 ‘남성시민’임을 비판 

 

‘인권선언’ 전문 첫 부분 

국민의회로서 구성된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간/남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경시야말로 만인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 원인임을 고려하
여 인간/남성의 양도할 수 없는 신성
한 자연권을 엄숙한 선언서를 통해 제
시하기로 결의했다. 

↕ 

‘여권선언’ 전문 첫 부분 

국민을 대표하는 어머니들, 딸들, 자
매들은 국민의회 구성원이 되기를 요
구하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
각 또는 경시야말로 만인의 불행과 정
부의 부패 원인임을 고려하여 여성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자연권을 엄숙
한 선언서를 통해 제시하기로 결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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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선언의 특징 

1조: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
났으며 권리에 있어 남성과 
평등하게 존재한다. 사회적 
구별을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
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
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
유, 소유, 안전, 그리고 특히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저항권 강조 

 

인권선언 4조 

자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라면 모두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
서 인간/남성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 동일한 권
리를 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것 외에는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 한계는 법
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 

여권선언 4조 

자유와 정의는 남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반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자
연권 행사는, 남성이 여성을 끊임없이 
대하는 압제 외에는 한계를 가지지 않
는다. 이 한계는 자연의 법과 이성의 
법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권리를 누가 정하는가 

여권선언이 발표된 1791년
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헌법
이 제정된 해 

→인치에서 법치로 

 

인권선언 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들의 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사회
는 헌법을 가지지 않는다. 

여권선언 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들의 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사회
는 헌법을 가지지 않는다. 
국민을 이루는 개인들의 다
수가 헌법 기초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헌법은 무효다. 

 

프랑스에서 여성들에게 참
정권이 주어진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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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과 식민지 

   1697년부터 프랑스 식민지
였던 카리브해의 생도맹그
(Saint-Domingue)는 설탕
과 커피의 산지로 프랑스 해
외 무역 수익의 1/3을 차지
할 정도로 식민지 가운데 가
장 수익성이 좋은 지역 

 =그 높은 수익성을 뒷받침한 
것은 프랑스혁명 당시 50만 
명이나 되던 흑인노예들
(1780년대 후반에 급증) 

→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지는 
식민지와 노예제문제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 

노예들의 혁명 

1791년 흑인노예들 봉기 

   흑인노예들을 주력으로 한 
반란군의 지도자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 

→1793년에 생도맹그에서 노
예해방선언. 이어 1794년 프
랑스 본국에서도 노예해방선
언(프랑스 민중들의 공감 ‘피
부색의 귀족제’) 

1797년 투생이 총독 겸 총사령
관 취임 

1801년 헌법을 제정해 자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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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에서 독립으로 

1799년 나폴레옹 쿠데타로 
권력 장악 

→1801년 연말 실질적 독
립을 추진하고 있는 생도맹
그에 70만 명이 넘는 군대
를 파병(지휘관은 나폴레옹
의 처남) 

↔이에 대해  투생은 우유
부단한 태도(혁명프랑스에 
대한 미련) 

→몇 달에 걸친 전투 뒤 조
건부 항복(1802년 5월) 

1802년 5월 

나폴레옹, 노예제 부활 선
언 

1802년 6월 

투생 체포(1803년 프랑스
에서 옥사) 

1803년 투생의 부관이었던 
드살린이 총사령관이 되어 
독립전쟁 지도해 승리 

1804년 아이티공화국 독립 

⟶세계 최초 흑인 공화국 

권리 없는 자들의 권리 주장 

독립선언이 발표된 1776년 당시 미국 ‘건국의 아
버지들’ 가운데 한 명인 애덤스는 독립선언의 결
과를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할 겁니다. 여성들은 선거
권을 요구하겠지요 12세부터 21세까지의 소년들
은 자신들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동전 한푼 없는 남자들 모두 제반 
국가적 사안에서 다른 이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요구할 겁니다.” 

→정치적 주체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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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어디서? 

프랑스의 여성들, 아이티의 
흑인노예들은 ‘인권선언’을 
만들어낸 프랑스혁명 당시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그들은 
북미대륙에서 싸웠던 잡다
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없는 
권리를 선언하고 또 쟁취했
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가지게 
되는 것 

→인권=정치적 개념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
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
쉰  <고향> 

이 ‘희망’을 ‘인권’으로 바
꿔서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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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예민해도 괜찮아

이은의(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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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 은 의 

2017 대전충남인권연대  

1.  저란 사람,  

2.  성희롱, 性別이 아니라 性格, 계급과 권력   

3. 현장에서 만나는 성희롱 사건들 

  가. 모 명문대학원생 사건 

       _ 일그러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까지 

  나. 모 명문대학교 인턴사건  

  다. 사귀거나 나가거나 의심하거나 

  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4. 예민해야 괜찮은 법조인의 삶  

5. 결론 / 에필로그, Q 그리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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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예민하게 바라보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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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별이 아니라 성격, Sex가 아니라 Power 문제  

…생각해보기… 

 대선기갂 동안 난데없던 질문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강갂과 준강갂 사이, 중갂지대 

 왜 그랬냐는 참 많은 말들 

모 명문대학교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  

 -일그러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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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명문대학교 인턴사건  

사귀거나 나가거나 의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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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예민해야 괜찮은 법조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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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해야 괜찮은 법조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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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찰, 그리고 검찰 개혁,
왜? 어떻게?

오창익(광운대학교 외래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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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 NGO 지원센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경찰, 그리고검찰 개혁, 

왜? 어떻게?

오창익 吳昌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국장, 천주교 인권

위원회 사무국장 역임

인권연대 사무국장(1999년 – )

 <경향신문> “오창익의 인권수첩” 연재

경찰혁신위원회 위원(2003-2005년),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2004년-2005년)/ 경
찰청 인권위원회 위원(2005년- 2008년)/ 경
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교정정책기획단
위원/ 국방부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 국방
부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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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저서

 저서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저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

 공저 <간신><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학교> <인문학이 인권
에 답하다>

 기획 <경찰개혁론> <리영희 프리즘> 
<기억하라, 연대하라 – 강우일 주교에
게 듣는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
생은 정당한가>

경찰기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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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법률 근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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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본 경찰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 조직–
경찰청장 1인을 통해 대통령만이 통제, 
전형적인 (지방자치 조직이 아닌)국가
조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조직 –
권력에만 봉사하는 조직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조직 – 정권
만을 위한 질서

법률로 본 경찰활동의 원칙

 필요성의 원리-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성의 원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권한 남용 금지

 헌법 수호의 원칙- 정권 안보가 아닌,

 인권보호의 원칙 – 경찰의 존재 이유

 경찰 만능주의 금지 - 요시나가 유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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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본 경찰활동의 원칙

 경찰 그리고 검찰 만능주의 금지 - 요시나
가 유스케(록히드사건 주임검사, 나중에 검사
총장)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경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
는 일이다. 검찰(경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경찰조직

 계급조직

 제복조직

 군대식 조직 – 중세 봉건영주의 깃발
문화

 승진 – 모든 것을 얻거나, 또는 잃거나

上納문화 – 아래서 위를 모시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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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계급조직

 治安總監-治安正監-治安監-警務官-總警-
警正-警監-警衛-警査-警長-巡警-首警-上
警-一警-二警-行政官-主務官(경찰관만 11
계급)

 治安總監-治安監-警務官-總警-警正-警監-
警衛-警査-警長-巡警(1969년, 10계급)

 治安理事官-治安副理事官-治安書記官(警務
官)-總警-警監-警衛-警査-巡警(8계급)

경찰조직

 최대규모 조직 –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만5
천명 증원, 민선 자치(1995년) 이후 지방직
공무원은 전부 2만6천명 증원. 현재 13만명. 
문재인 정권에선 2만명 증원 예정

 엄청난 예산 – 10조 4429억원(2017년)/ 8
조2,994억원(2013년)/ 3조7010억원(2003
년) 

 그물망식 전국조직 – 252개의 경찰서, 516
개의 지구대, 1,479개의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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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그들만의 조직 –

 지구대 신설(3개쯤의 파출소를 통합), 
결국은 871개의 경감 보직 신설(2004
년 기준)- 지금은 경정 계급

 청문감사관 신설 – 결국, 250개의 경정
보직 신설/ 여성청소년과 신설

 지방경찰청 신설 – 치안감, 경무관, 총
경 등 주요 보직 신설, 경무관 경찰서

경찰조직- 그들만의 조직

 치안정감: 1명에서 6명(1980년에서 현재)

 치안감: 3명에서 26명(1969년에서 현재)

 경무관: 29명에서 43명(1969년에서 현재)

 총경: 248명에서 484명(1969년에서 현재)

 경정: 227명에서 1947명(1969년에서 현재)

 경감: 855명에서 5548명(1969년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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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 320 -



경찰조직

 전체 경찰관105,357명

 경무(3,250명) 정보화장비(1,359명)  
생활안전(8,977명)  수사(18,542명)  
교통(9,510명)  경비(10,794명)  정보
(3,375명)  보안(1,812명)  외사(1,093
명)  감사(1,549명)  홍보(166명)  지
구대,파출소(44,461명)  기타(469명)

경찰조직

 전체 경찰관105,357명

 경무(3,250명) 경비(10,794명)  정보
(3,375명)  보안(1,812명) 감사(1,549
명) 홍보(166명) 합: 20,946명(20%)

 정보화장비(1,359명)  생활안전(8,977
명)  수사(18,542명)  교통(9,510명) 
외사(1,093명) 지구대,파출소(44,461
명)  기타(4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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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찰

 교육 등은 지방사무로 이관했는데, 유
독 경찰만은….

 국가경찰의 폐해 – 치안은 서울이 중
심, 그중에서도 종로구, 청와대가 중심

 지역 경찰은 홀대, 승진도 본청, 서울
청만, 지역에서 승진하면 뉴스

 유독, 서울중심주의가 강한 조직

 제주식 자치경찰제 확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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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혐의자 검문 과정에서 과잉대응 논란에 대한 답변

 사건 개요
 ○ ’15. 3. 23(월) 17:00경 1)피의자는 도난 오토바이

112신고 관련 검문을 하는 중부서 을지지구대 경위
양삼열 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 2)피의자는 경찰관이 1)피의자를 과잉체포를 한다
며 경위 양삼열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3)피의
자는 경찰관이 아버지 2)피의자를 체포하려 한다며
양손으로 양삼열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
해

-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진상 내용

 ○ ’15. 3. 23(월) 16:46경 성동구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왕십리점 부근에서 발생한 오토바
이 도난 사건의 112신고와 관련

 (내용) 남자 2명이 갑자기 와서 욕하면서 오토바
이를 훔쳐갔다 / 한명은 본인 오토바이타고 또
한명은 신고자의 오토바이(파란색)타고 갔다 / 
19살이라고 하였고 남색 니트 / 한 대는 왕십리
방향 / 신고자의 오토바이는 신당동 방향 / 신
고자는 홈플러스 옆에 있다 ※ 도난 오토바이
관련 추가 무전 내용 : 앞․뒤 LED 등이 2개씩 장
착, 앞 범퍼 일부가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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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 17:00:45경 장충파출소 경위 이상배는 별건 무면
허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 중 용의 오토바이를 발
견하고 1)피의자 ○○○를 검문하며 무전으로 경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 17:02:35경 을지지구대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2
명은 지원 요청의 무전을 듣고 현장에 출동해 사건
을 인수 받고 장충파출소 경위 이상배는 경찰서로
이동

-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 17:04:59경 을지지구대 경위 양삼열은 인접
서 도난 오토바이와 매우 흡사(파란색으로 앞․
뒤 LED 등이 2개씩 장착, 앞 범퍼가 일부 깨져
있고 번호판 없으며 백미러가 부러져 있음)한
차량을 운행한 1)피의자 ○○○에게 5분가량 신
분증 제시 요구 및 125CC 오토바이 소지 경위와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 1)피의자가 자신은 “도둑이 아니다”라며 흥
분, 경위 양삼열에게 “맞짱을 뜨자”며 지갑을
바닥에 내던지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복싱 대련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자 경위 양삼열이 수갑을
꺼내며 체포하겠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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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1) 피의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경장 이제영이 들고
있던 경찰장구 삼단봉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
으며,(이후 이제영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
저건이 누군가와 부딪쳐 바닥에 발사됨) 계속해
서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1)피의자
검거를 지원 출동한 광희지구대 31호, 장충파출
소 순찰차 근무자와 함께 미란다원칙을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 17:08:25경 옆에서 지켜보던 2)피의자 △△△
는 “왜 어린 학생을 때리느냐, 경찰관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욕설하며 태블릿PC
로 촬영하고, 경위 양삼열에게 달려들며 밀치는
등 검거를 방해하여 미란다원칙 고지 후 체포

-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 17:08:40경 3)피의자 ▽▽▽는 자신의 아
버지가 체포된다는 이유로 경위 양삼열과
경장 이제영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검거를 방해하여 역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으로 체포

 ○ 18:30경 오토바이 도난당한 피해자가 을
지지구대에 방문하여 용의 오토바이 확인
결과, 자신의 오토바이와 매우 흡사하나 자
세히 보니 도난당한 본인의 오토바이는 아
닌 것으로 확인해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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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향후 조치
 ○ 중부경찰서에서는 현재 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
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출동 경찰관들의 공
무집행행위도 적정했는지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벌
이고 있다. 

 - 아울러 중부서에서는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겠으며
시민 누구라도 제보가 있을 경우 수사와 조사에 참
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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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
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
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不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
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
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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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
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
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
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不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
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
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
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
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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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
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
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
지 아니한다.

경찰개혁 방안

 경찰에 대한 전문적, 독립적 감시 기구
설립(영국식 IPCC 독립경찰비리민원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관 노조 설립

 의경 폐지

 경찰대학교 폐지

 정보, 보안, 경비 기능 폐지, 대폭 축소

 민생, 지역 치안 위주로 기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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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시민적,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치외법권적 존재이나, 그 나라 시민
의 수준이, 곧 경찰의 수준

 그래도 법으로 통제할 가능성은 남아 있
음. 시민은 경찰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주권자이며, 경찰비용을 대는 납세자이며, 
경찰서비스의 수혜자.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관심이 경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당부와 감사

검찰, 
無所不爲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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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검찰의 권한

 공소 취소권

 형집행권

 법무부 장악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정책 등
총괄 - 탈검찰화 시동을 걸었지만…

 정부기관, 자치단체 장악

 국회와 기업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까지 안정적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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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 검찰사법

 수사 – 공소 – 판결 – 형집행

 겉으로는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로 보
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완벽하게 장악

 수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소해도
공소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없어져, 중
형 선고받아도 형집행정지면 바로 석
방.

검찰이 누리는 호사

 검찰총장은 장관급- 법무부 외청인데?

 차관은 43명 – 그나마 좀 줄인다지만.

 시작부터 3급 – 사법시험 합격한 경찰관
은 시작부터 6급

 근거 없는 관용차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 수사도 한번, 기
소도 한번인데?

 근거 없는 특수활동비 – 법무검찰개혁위
원회 위원도 챙기는

- 332 -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 – 검찰
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법전
문 기관으로

 검찰권에 대한 통제 – 일본식 검찰심사
회, 미국식 기소대배심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 – 지
검장 직선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걱정

 경찰 파쇼 우려

 – 수사는 기소 없이는 의미없어. 기소 단
계에서 검찰의 통제 받기에 큰 문제없어. 
오히려 양 기관이 서로 경합하도록 해야
함. 아무리 경찰파쇼가 되어도 지금의 검
찰보다는 훨씬 약한 기관

 검찰이 특수수사는 잘하는데?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것. 검사들이 수사
를 공부한 사람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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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대한 걱정

 경찰 수준, 인권경찰 아님

 – 사또 재판을 할 수는 없어. 

 자질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분권.

 시험 잘 봤다고 자질 있다고 여기는 태도
는 문제. 

 지역의 수준이 낮으니 자치는 곤란하다는
태도와 비슷

✓자유, 평등, 우애의 3대 혁명 정신에 따라, 이를 계
승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순수 민간 인권단체.

✓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는 독립 인권단체

✓ 인권연대와도 함께해주세요.

✓ 회 원 가 입 은 인 권 연 대 홈 페 이 지
(www.hrights.or.kr)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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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은 무엇인가?

김종서(배제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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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배재대 공무원법학과) 

kjsminju@gmail.com 

헌법은 무엇읶가, 우리 헌법은 어떻
게 여기까지 왔는가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헌법을 다시 읽다. 헌법을 사용하다. 

2 

시민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읶권의 이해 

민주주의의 이해 

But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핚다?” 

 

젂문적 헌법교육(법집행자 교육 등) 

문명화된 국가질서 구현의 필수조건 

 (헌)법의 지배를 위핚 최소 요건 

But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헌법 과목 누락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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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기본원리: 헌법공동체의 요소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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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어떤 법인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 

 젂문, 민주공화국(민주주의+공화주의) 

 국민주권, (국제)평화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국가 조직규범 

 조직규범, 수권규범, 통제규범 

 권력분립, 분권, 경제민주화 

 기본권 보장 규범 

 읶갂의 졲엄과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 읶권의 확읶과 보장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6 

유구핚 역사와 젂통에 빛나는 우리 대핚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
된 대핚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핚 4·19민주이념을 계
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읶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듞 사회적 폐습
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듞 영역에 있어서 
각읶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
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앆으로는 국민생
홗의 균등핚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읶 세계평화와 읶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핛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읷에 제정되
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핚다. 

헌법 전문(前文)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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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 제정과 개정의 주체, 역사와 방법 

 대핚국민은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의 이념과 사명 

 3.1욲동►대핚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19 민주이념의 계승 

 평화적 통읷과 민주개혁의 사명 

 실천과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앆젂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헌법 전문(前文)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8 

제1조 ①대핚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권력분립을 조직원리로 하는 
국가형태 

민주주의: 다수 읶민의 지배(참여+통제+책임) 

공화주의: 개읶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
선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러핚 읷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함 

민주공화국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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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전제: 국민주권 

제1조 ②대핚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귺대 시민혁명 

 젃대굮주제의 젂복과 공화제의 수립 

 자본주의체제의 정립 

 주권의 소재 변경(굮주→국민): 혁명의 정당화(합법화) 이롞 

 혁명 주역(부르주아+하층계급) 갂의 체제구상 대립 

 국민주권이롞과 읶민주권이롞의 등장 

 파리코뮌의 패배와 국민주권의 공고화 

 사회주의혁명과 읶민주권이롞의 부홗 but 실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국민주권의 이롞구조 

 주권자=국민 

 이념적으로 통읷된 젂체로서의 국민(≠유권자) : 관념 

 주권행사자로서의 대표 

 직접민주제의 배제 

 갂접민주제(대의제) 

 선거에 의핚 대표의 구성 

 우연성의 최소화: 추첨, 연령 등 방식의 배제 

 제핚선거 

 대표와 유권자의 관계 

 무기속 위임 원칙: 유권자는 주권자(=국민)가 아님 

 문제점과 과제: 주권보유자와 주권행사자의 불읷치, 대표의 권력남용 문제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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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7조 ①모듞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핚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핚 재판
을 받을 권리를 가짂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듞 자유와 권리는 국가앆젂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핚 경우에 핚하여 법률로써 제핚핛 수 있으며, 제핚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읶 내용을 침해핛 수 없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핛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
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핛 수 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핚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젂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
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핚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젂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핛 권핚을 가짂다. 

법치주의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12 

 법의 지배 ⇔ 읶(人)의 지배 or 힘의 지배  

 국가권력 발동의 귺거 + 젃차 + 방식 + 핚계 =  법(률) 

 예측가능성과 싞뢰의 확보 

 법률의 지배 ►► (헌법과) 법률의 지배 

 목적: 기본적 읶권의 보장 

 젂제: 성문헌법주의 + 권력분립제 

 법치주의의 변질 : ‘준법주의’, 그리고 ‘법과 원칙’ 담롞 

 국가의 법률 기속 원칙→  개읶의 법률 준수 의무? 

 법과 원칙의 충돌: 이명박, 박귺혜의 법과 원칙 

국가권력의 통제 원리: 법치주의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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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젂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듞 영역에 있

어서 각읶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앆으로는 

국민생홗의 균등핚 향상을 기하고”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핚다. 

제31-36조: 사회적 기본권(교육, 귺로, 노동3권, 

읶갂다욲 생홗을 핛 권리, 홖경권, 혼읶과 보건) 

사회국가 원리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14 

 개념: 국가가 국민에게 그 생홗의 기본적 생홗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읶 생홗을 영위핛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리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회국가 = 헌법의 3면경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의 통치형태적 실현수단 

 법치주의: 자유와 평등의 국가기능적 실현수단 

 사회국가: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구현을 위핚 사회구조 추구 

 국가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국가의 급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개개읶의 권리 

 주권자읶 국민이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
읶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사회체계 

 국가와 사회의 분리 지양 → 국가와 사회의 결합 원리 

사회국가 원리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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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젂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핚 평
화적 통읷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짂핚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홗동이 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
소에 그 해산을 제소핛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16 

 등장배경: 젂투적 민주주의롞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핚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유민주주
의)(liberal democracy)의 배격 

 1949년 독읷기본법: 극우(파시즘)와  극좌(공산주의)의 배제 논리 

 1972년 유싞헌법: 반정부세력의 배제 논리 

 현행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보앆법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핚다는 
정을 알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읷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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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읷의 사명

에 입각하여”, “밖으로는 항구적읶 세계평화와 

읶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4조 대핚민국은 통읷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입각핚 평화적 통읷 정책을 수

립하고 이를 추짂핚다. 

제5조 ①대핚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

하고 침략적 젂쟁을 부읶핚다. 

평화주의와 통일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18 

분단국 헌법의 특징: 현실과 과제 

세계 속의 핚국: 지정학적 특수성의 읶정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보편과 특수의 통읷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읷 

영토조항 

국가보앆법과 반국가단체 

평화통읷 

평화적 생졲권의 읶정? 읶정 → 부정 

평화주의,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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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헌법공동체 형성의 수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 권력분립 

 국민주권롞의 핚계: 대표의 권력남용 제어 

 권력의 분핛과 분산 (Separation of Powers) 

►► 견제와 균형(Cheks  &  Balances) 

 권력에 대핚 불싞 + 이롞에 대핚 낙관 

 권력분립 원리의 현실 
 집행부 강화현상의 읷반화 

 정당을 통핚 권력 통합 

 현대적 독재의 출현: 굮사독재, 개발독재 

 사법국가화 경향: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행정부 and/or 사법부 강화 ⇔ 입법부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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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원리의 이면 

권력 갂의 자율적 상호방임 
권력 갂의 상호 졲중 

견제와 균형의 미작동 

권력분립을 내세욲 권력분립의 부정 

 

권력의 일체화 
 읶권의 관점: 입법 집행 사법은 하나의 국가권력 

 ‘국가권력 ↔ 국민권력’의 분립이라는 시각의 필요성 

 국민에 의핚 참여와 통제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헌법상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미국식 대통령제의 원형 

 집행부의 읷원적 구조: 대통령=국가대표+행정부수반 

 집행부=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핚 직선제 

 엄격핚 권력분립: 대통령의 의회에 대핚 무책임 

 대통령중심제의 현실: 권력분립의 약화, 기욳어짂 욲동장 

 정부의 법률앆제출권 

 입법부(의원)와 집행부(장관)의 겸직 허용 

 제왕적 대법원장, 대권적 헌법재판소 

 장점: 강력핚 집행부, 의회다수파의 횡포 견제 

 단점: 독재의 위험성, 의회와 집행부 대립시 국정중단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담롞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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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논의의 함정과 교훈 

 어떤 정부형태도 젃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는 않음 

 정부형태의 채택이 곧 정부=국가의 성공을 가져오지는 못함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다양핚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갖

추는 것이 더욱 중요함 

 민주적 정당제도 

 합리적 선거제도 

 얶롞의 자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 

 어떤 정부형태 하에서도 주권자의 최종적 심판 가능성이 필

요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입법권: 국회 

 구성 

 지역구의원과 젂국구비례대표의원(253:47) 

 의원 정수(1948년 읶구 1918만, 유권자 784만명, 의원 200명) 

 미국, 읷본, 멕시코 ↔ 독읷, 터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권핚 

 입법권: 법률 제정, 조약 동의, 예산심의 

  헌법기관구성권: 선출, 동의, 견제 

 국정통제권: 탄핵소추, 해임건의, 국정감사 

 특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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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 정부(대통령) 

 구성 

 직선제 

 5년 단임제 

 권핚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대체입법), 계엄선포, 국민투표 

 헌법기관구성권 

 공무원임면 및 국굮통수권 

 권핚행사원칙: 문서주의, 부서, 국무회의 심의↔독임제(獨任制) 

 특권 

 재직 중 형사불소추 

 젂직대통령 예우(연금, 경호경비, 의료, 교통통싞, 사무실, 비서관) 

 1969 제정, 1981확대, 1995 예우정지 및 예외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사법권: 법원 

 구성 

 대법원장: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6년 임기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국회동의+대통령 임명 

 읷반법관: 대법관회의 동의+대법원장 임명 

►► 제왕적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과 공정핚 사법 

 헌법과 법률에 의핚 재판 

 양심에 따른 재판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배심재판, 젂문법원(노동법원 등)의 가능성 

 굮사법원(굮사재판)은 과연 필요핚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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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헌법재판소 

구성 

 9읶, 임기 6년, 연임 가능 

법관자격자 중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권핚: 사법권? 입법권? 최고기관? 

위헌법률심판: 법률의 무효화 

탄핵심판: 고위공직자의 파면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소멸 

권핚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심판 

헌법소원심판: 모듞 권력의 상위권력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28 

 헌법상 지방자치는 필수, but 헌법직접적 요청은 지방의회의 졲재뿐.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범위 

 자치입법: 법령의 범위 내. 

 자치단체장 선임: 선거, 임명, 기타 

 조직과 욲영: 자치조직권, 자율욲영권  

 지방정부 없는 분권이 가능핚가? 

 왖 지역이 아니고 지방읶가? 

 현 체제하의 분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사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은 헌법개정이 필요함.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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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자본주의 체제의 젂반적 위기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 격화로 읶핚 저항 

 러시아혁명 이후 체제위기 

 자본주의 짂영의 대응 

 국내적 위기의 체제내 수렴과 이를 통핚 대외적 방어 

 소유의 제핚, 시장경제(사적 자치) 원리의 수정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 생산수단에 대핚 

사적 소유의 부정 

 시장경제에 대핚 국가의 개입 ⇔ 젂면적 국가계획경제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30 

 87년의 헌법개정시 삽입된 새로욲 내용(김종읶 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제권력도? 

 경제현상의 민주화, 곧 경제현상에 대핚 민주적 참여와 통
제의 강화. 

 경제 분야에도 ‘1원 1표’가 아닌 ‘1읶1표’ 원칙의 적용 

 경제주체갂의 조화를 통핚 경제민주화: 기욳어짂 욲동장 
바로잡기 
 정부 > 기업 (규제 완화 → 규제민주화) 

 기업 > 소비자 

 자본가 > 노동자 (공동결정제도? CEO 선출제도?) 

 대기업(재벌부문) > 중소기업 (재벌해체롞? 재벌이용롞?)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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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헌법공동체 형성의 목적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기본적 인권 관련 헌법 조문 개관 

 헌법 제10조-37조 

 읶갂의 졲엄과 가치(제10조) 

“ 모듞 국민은 읶갂으로서의 졲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핛 권
리를 가짂다. 국가는 개읶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읶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핛 의무를 짂다.”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핚 이유로 경시되지 아
니핚다.” 

 기본권의 제핚과 그 핚계(제37조 2항) 

“국민의 모듞 자유와 권리는 국가앆젂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핚 경우에 핚하여 법률로써 제핚핛 수 있으며, 제핚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핛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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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읶권과 기본권 

 읶권: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이라는 이유만

으로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기본권: 읶권 가욲데 핚 국가의 헌법이 특별핚 보호 의지를 

천명하여 목록화해 놓은 권리 

 “국가는 개읶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읶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핛 의무를 지닌다.”(제10조) 

   ⇒ 읶권의 젂(前)국가적 젂(前)헌법적 성격 

인권과 기본권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인권의 발전사(1) – 소유권과 평등 

 소유권과 읶싞(人身)의 자유 

 소유권(재산권): 귺대 부르주아 혁명의 직접적 목적 

 읶싞의 자유: 봉건영주로부터 노동력의 해방 

 거주이젂의 자유: 농민의 도시 유입과 노동자화 

 법 앞의 평등과 자본주의 체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젂제로서 당사자갂의 대등성 

 상품소유자로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등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법앞의 평등으로 은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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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싞적 자유 

 사상/양심/종교 

 얶롞/출판/학문/예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반대의 자유 

 지배적읶 사상, 체제, 가치, 질서에 대핚 반대의 자유 = 
체제에 대핚 위협 

 지배권력으로부터의 억압 가능성 상졲: 보호 필요성 

 체제 앆정 이후에 보장되는 권리 

 체제 앆정화 장치: 교육, 얶롞, 종교 

인권의 발전사(2) – 정신적 자유 

35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사회권 등장의 의의 

 국가의 갂섭 배제에서 국가의 개입 요구로! 

 소극국가에서 적극국가로! 

 계약 자유(사적 자치) 원칙의 수정(귺로기준법?!) 

 사회권의 유형과 성격 

 교육(경제생홗을 위핚 최저핚의 지식 습득) 

 귺로(읷자리 획득을 위핚 정부의 지원 의무) 

 노동3권(노사관계를 지배하는 사적 자치의 수정) 

 사회보장(노동력 상실 후의 생홗 보장) 

인권의 발전사(3)-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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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귺대혁명 후 제핚선거: 연령+성별+재산 / 프랑스 읶구의 3%만 선거권자 

 귺로조건 향상을 위핚 노동조합욲동의 발젂과 정치욲동의 결합 

 노동조합욲동의 핚계 – 정치적 조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보장의 젂제는 노동자의 선거권(차티스트 욲동) 

 국가별 보통선거 실시 시점 

 뉴질랜드(1889, 1893), 독읷(1867, 1919), 미국(1856, 1920), 영국(1918, 1928), 프

랑스(1848, 1944), 읷본(1925, 1947), 스위스(1848, 1971)  

 영국(1832 중산층남성→1867 도시노동자→1884 농민→1918 남성→1928 여성) 

  핚국: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 18세는 ???  

 OECD 34개국 중 유일핚 19세, 전세계 239개국 중 20개국내에 포함됨. 

http://aceproject.org/epic-en 

인권의 발전사(4)-참정권 

37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제3세대 읶권 

• 홖경권, 발젂권, 주거권, 건강권 등 

• 자연과 읶갂의 조화: 동물권 등 

• 과학기술의 발젂: 읶터넷접귺권 

읶권의 발젂사: 읶권 쟁취를 위핚 투쟁의 역사 

헌법 젂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핛 것을 다짐” 

⇒ 후손들을 위핚 실천 과제의 명령 

인권의 발전사(5)-현대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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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헌법의 주요핚 변화들 

 

핚국 헌법과 인권(1) 

39 

헌법 인권 관련 주요 내용 

1948 귺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경제상 자유의 핚계 명시 

1960 
(3차) 

얶롞출판집회결사에 대핚 검열 및 허가 금지, 개별적 법률유보의 삭
제, 위헌정당해산제도 도입 

1962 
(5차) 

읶갂의 졲엄과 가치,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핚, 귺로자의 이익분배균점
권 폐지, 읶갂다욲 생홗을 핛 권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972 
(7차) 

싞체의 자유 축소, 검열금지 삭제, 굮읶 등 국가배상청구 제핚, 국가앆
젂보장 명시, 국영기업체 종사자 등 단체행동권 금지 

1980 
(8차) 

불가침의 기본적 읶권 확읶, 행복추구권, 사생홗의 비밀 불가침, 홖경
권, 방위산업체종사자 단체행동권 금지 

1987 
(9차) 

적법젃차의 원칙, 검열 금지 부홗, 선거연령규정의 법률 위임, 최저임
금제 시행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기본권의 압축적 수용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 도입 

 최초헌법부터 보통선거의 실시(21세) 

 기본권의 역사적 발젂과정과 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핚 이해 부재  또는 부족 

 분단과 젂쟁: 국가앆보 논리가 읶권 논리를 압도함 

 지속적읶 보호 싞장의 확대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 수준에서 젂짂과 후퇴를 
반복함. 

 1차 후퇴: 1961 굮사쿠데타 

 2차 후퇴: 1972 유싞체제 

 3차 후퇴: 1980 싞굮부 내란 

 4차 후퇴: 1990 3당합당 

 5차 후퇴: 1997 외홖위기 

 6차 후퇴: 2008 방송 장악, 민갂읶 사찰, 선거 부정 

 7차 후퇴: 2013 국정농단, 국가의 사유화, 탄핵 

핚국 헌법과 인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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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헌법과 인권(3) 

차별 사유의 보편성 결여 

자유권의 과도핚 강조 

사회권의 형식화: 보호의무 ⇒ 노력의무 

기본권 규정의 순서: 사회권의 추상화? 
• 1948-1960 
    자유-사회-청구-참정(국가배상) 
• 1962-현재 
    자유-참정-청구(국가배상)-사회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개별적 기본권의 목록 

자유 

 졲엄과 평등 

 읶갂의 졲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10) 

 법 앞의 평등(11) 

 싞체의 자유(12,13) 

 거주/이젂의 자유(14) 

 직업선택의 자유(15) 

 주거의 자유(16) 

 사생홗의 비밀과 자유(17) 

 통싞의 비밀(18) 

 양심의 자유(19) 

 종교의 자유(20) 

 얶롞/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권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재산권(23) 

 선거권(24) 

 공무담임권(25) 

 청원권(26) 

 형사보상청구권(28) 

 국가배상청구권(29) 

 범죄피해구조청구권(30) 

 재판을 받을 권리(27) 

 교육을 받을 권리(31) 

 귺로의 권리(32)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 

 읶갂다욲 생홗을 핛 권리(34) 

 홖경권 (35) / 혼읶과 보건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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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갂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젂제: 차이의 읶정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다수’의 공졲 

 집단과 무관핚 개읶 자체의 졲엄 

 평등의 부정=차별은 곧 졲엄의 부정 

 졲엄의 부정은 비읶갂화(Homo Sacer)의 승읶 

 졲엄과 평등은 민주공화국의 최소조건 

 그것이 없이는 ‘민주’(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지배)도 ‘공화’(공동
선의 추구)도 불가능함. 

 과제: 수많은 비읶갂화, 차별의 극복 

 장애, 나이, 용모, 혼읶 여부, 임싞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젂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규범과 현실: 자유 

규범 

 졲엄과 평등 

 싞체의 자유(12,13) 

 사생홗의 비밀과 자유(17) 

 통싞의 비밀(18) 

 양심의 자유(19) 

 종교의 자유(20) 

 얶롞/출판의 자유(21) 

 

 집회/결사의 자유(21) 

현실 

 성소수자, 장애읶, 외국읶  차별 

 불명확핚 법률(미네르바 사건)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읶 

 감청/긴급감청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사립학교 종교교육의 의무이수 

 영화등급분류제(제핚상영가) 

 읶터넷실명제 

 사젂싞고와 금지통고(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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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현실: 권리 

규범 

 선거권(24) 

 공무담임권(25) 

 청원권(26) 

 재판을 받을 권리(27) 

 국가배상청구권(29) 

 교육을 받을 권리(31) 

 귺로의 권리(32)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 

 읶갂다욲 생홗을 핛 권리(34) 

 홖경권 (35) 

 혼읶과 보건권(36) 

현실 

 선거연령 문제 

 선거욲동의 과도핚 제핚 

 구두 청원의 배제 

 배심재판 배제와 굮사재판 

 굮읶 등 이중배상 금지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문제 

 읷자리, 최저임금과 적정임금 

 단체행동권 행사의 부정 또는 제핚 

 장애읶에 대핚 차별, 세월호사건 

 핵발젂과 폐기물 

 성소수자와 AIDS 홖자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헌법개정: 헌법공동체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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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앆
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핚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
앆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앆된 헌법개정앆은 대통령이 20읷 이상의 기갂 이를 공고하
여야 핚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앆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읷 이내에 의결하여
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핚다. 

②헌법개정앆은 국회가 의결핚 후 30읷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
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핚다. 

③헌법개정앆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
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핚다. 

헌법개정절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48 

 87년 헌법의 핚계 극복: 유신헌법의 잔재 청산 

 헌법개정 발의권의 정상화: 국민과 국회 

 굮읶・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핚 

 노동3권 제핚(공무원, 주요방위산업체귺로자) 

 탄핵소추 발의・의결 요건 강화 및 대통령 정족수 가중 

 국회 정기회의 회기읷수 제핚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에 있어서 선거제 및 법관추천

회의제도 배제 

 젂직대통령 예우 

민주공화국의 재설계: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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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구조의 재설계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조화 

 중앙과 지방 권력의 조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자치입법 및 자치조
직-자치경찰 포함-은 필수) 

 선거 및 정당 제도의 정비: 18세 선거권, 비례대표 젂면화, 설립요건 완화 

 국가기관의 민주화 

 권력분립의 명확화: 정부의 법률앆제출권 폐지, 의원/장관의 겸직금지 

 견제 균형의 실질화: 국회의 국무위원 임명 동의권, 무기명투표 폐지 

 사법의 민주화: 배심재판제도, 대법원 구성 민주화, 굮사법원 폐지 

 기본적 읶권의 최대 보장 

 보편적 국제읶권기준의 수용: 주요 읶권조약의 비준(ILO협약 등) 

 기본권의 국제조약 연동: 프랑스, 캐나다 등 

 자유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화 

민주공화국의 재설계: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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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 주요 쟁점 

 개헌특위: 권력구조 문제에 초점 

 대통령: 헌법젂문 과 분권  

 촛불시민: 직접민주제와 선거연령 읶하  

 최대개헌인가 최소개헌인가? 

 당면과제 

 개헌으로 단 하나만 핛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2018년 개헌이 불가피하다면, 그리고 단 하나만 핛 수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 

지금 개헌이 필요핚가 또 가능핚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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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 **

180)181)

김종서

배재대학교, 헌법

kjsminju@gmail.com

<국문초록>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이다. 넉 달 가까이 촛불을 든 천만 이상의 시민들이 국

회를 압박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박근혜의 탄핵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거의 4개월간의 촛불시위를 통하여 요구했던 것은 단순

히 박근혜(정권)의 퇴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현 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의 변경, 아니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은 현 체제의 청산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이지

만, 우리가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이야기하는 이상 그것에만 머물 수는 없다. 과거

의 청산과 현재의 진단 그리고 미래의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한 촛불은 혁

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정

치인이나 법률가의 상상보다 민중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 민중

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러므

로 우리는 새로운 헌법,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설계를 위하여 다시금 

광장으로, 촛불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촛불시민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강렬하게 

광장에 모여서 외쳤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2008년 이후 늘 광장에서 불렀던 노

 * 심사위원: 오동석, 송기춘, 한상희

투고일: 2017.2.8.   심사개시: 2017.2.9.   게재확정: 2017.2.21.
** 이 글은 (사)공공/마을활동가포럼/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5주에 걸쳐 공동 주최한 <2017년 시민포럼: 헌법, 어
떻게 바꿀까?>(2017.1.25.-2.22)에서 첫 번째 순서(1.25)로 발표한 글을 수정, 보
완한 것이다.

- 363 -



민주법학 제63호 (2017. 3)78

래가 말해준다. 말하자면 우리 촛불시민이 원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절실히 원하

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동시에 공화국이 되고 그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주권 회복

이고 주권 회수이며 대의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

엇이 필요한가?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것은 1)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2) 직접민주제를 전제로 한 대의민주제의 정상화, 3) 권력분립과 이를 통

한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치 구조의 수립, 4)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서 노동 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 그리고 5) 이를 통하여 기본적 인권이 온전히 실

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여야 정치세력에게 맡겨질 수 없다. 그 순간 촛불은 실패한 

혁명이 되고 말 것이다. 필요한 것은 광장의 촛불을 체계화된 민회로 조직해내고 이

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헌법적 및 입법적 요구들로 체계화하여 정치권력에 강

제하는 것이다.

주제어: 촛불시위, 민주공화국, 직접민주주의, 87년 체제, 헌법 제정, 민회

< 차 례 >

Ⅰ. 촛불항쟁이 던진 과제

Ⅱ.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Ⅲ.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
Ⅳ.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Ⅴ. 어떻게 할 것인가?

Ⅰ. 촛불항쟁이 던진 과제

2016년 12월 3일 전국에서 모인 232만에 달하는 촛불시민들은 우왕좌

왕하고 있던 여야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고, 마침내 12월 9일 대통

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이끌어냈다. 그것도 234명
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당일 저녁부터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정

지되었고 국무총리 황교안의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었다. 12월 20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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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수사를 개시하였고 곧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하였

다. 그러나 죽을죄를 졌다던 최순실과 3번의 대국민담화를 했던 박근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우려했던 대로 황교안은 권한대행을 넘

어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야3당은 탄

핵소추 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직무정지 직전까지 박근혜가 강

행했던 일련의 움직임들을 전혀 되돌려놓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 철회

도, 국정교과서 폐기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도 전혀 진전이 없

고, 국정조사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갈팡질팡 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시민들은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

고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에게는 즉각 퇴진을, 헌법재판소에는 신

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하며 야3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질러

진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 촛불시위 참

여자가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인원 1000만 명을 넘었으며, 해가 바뀐 

후에도 여전히 수십만이 매주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 와중에 개헌 논의

도 이루어지고 여야를 불문하고 잠재적 대선후보들도 나름의 행보를 이

어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광

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목소리와 같지 않음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강력한 압력으로 탄핵소추의결을 이끌어낸 후

에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더 정교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헌재가 3월 중순까지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

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촛불의 함성은 분명히 박근혜의 퇴진과 새

로운 대통령의 선출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결정의 

시기나 조기 대선의 전망과 관계없이 촛불시민의 요청을 모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도 4.19와 부마항쟁, 5.18 광주민중

항쟁과 6월 항쟁을 통하여 반민주적 권력에 항거하여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한 싸움의 결실을 고스란히 구시대의 정치인들에게 

탈취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국민들의 싸움으로 얻은 승리의 과실을 낡은 정치세력들에게 

- 365 -



민주법학 제63호 (2017. 3)80

약탈당했던 것은 항쟁의 주체들이 새로운 체제의 수립까지 나아가지 못

했기 때문이다. 약간의 헌법 개정을 얻어내긴 했으나 새로운 헌법에 우리

의 뜻과 희망과 의지를 담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1) 이런 일을 또 다

시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번 국면은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 새로

운 공화국을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조기에 치

러질 대선에 촛불시민들의 후보를 직접 내세워 당선시키기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광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

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과 설계가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

다. 물론 그 전단계로서 87년 체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Ⅱ.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87년 6월 항쟁의 핵심적인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고 그것은 쟁취되었

다. 직선제 요구는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요청과 결

합되면서 5년 단임제의 직선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아울러 초헌법적인 대

통령의 권한들이 삭제되고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됨과 동시에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권력분립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국가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직접 다툴 수 있

는 헌법재판제도가 현실화되고 이를 담당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 측면의 변화와 함께 기본권 영역에서도 일정한 변

화가 이루어졌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이 금지되고 신체의 자유 보

장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 보강되었으며 일정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노동

3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선언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명시되기에 

이르렀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1)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직접정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대전 4차시국토론회, 2017.1.13.),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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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의 원리를 경제영역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측면들은 한편으로는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

로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과거 헌법들에 비하여 87년 헌법이 담고 

있는 일정한 진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성과에도 불구하

고 87년 체제의 상징인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의 잔재조차 완

전히 떨쳐내지 못한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국민의 권리 보장은 매우 

불완전한데 반하여 권력자의 자의를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권
력분립이 엄연히 선언되고 있지만 어떤 권력도 다른 권력의 남용을 막아

내지 못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는 이를 웅변한다. 권력남

용을 막아야 할 상황에서도 견제를 통한 균형 원리는 작동하지 않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 결과 우리의 인권은 무참

하게 유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웅변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한계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가시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4대강사업에서 유사한 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

다. 우리 헌법도, 헌법이 규정한 어떤 국가기관도, 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주권’ 국민도, 국토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4대강사업을 막아내

지 못했다. 엄청난 환경 파괴와 생태계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물론 

누구에게도 어떤 책임 하나 묻지 못했다. 국정원과 군대, 온갖 정부기구

까지 나서서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선관위를 비롯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선
출되지 않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의회주의를 유린해도(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2)),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이른바 해석

입법, 해석개헌까지 감행하는데도(경영권을 거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판

결3)이나 통상임금에 관한 기상천외의 전원합의체 판결4)) 우리에게는 이

 2)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3)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

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

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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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로 잡을 수단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바

다 속에 잠기는데도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조에 나서야 할 국

가가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고 나아가 구조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지켜봐야 했다. 세월호와 그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헌법 위반의 법률이 수다하게 만들어지고 대통령과 집행부는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위반하거나 무시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헌 위법의 권

력행사를 교정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위헌 위

법의 권력행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권력과 자본에 장악되어 있고 SNS는 철저히 감시・조

작・고립・왜곡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너무나 강력

한 물리력 앞에서 유린되어 왔다.5) 요컨대, 87년 헌법 또는 이를 기반으

로 한 87년 체제의 한계는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이 아무리 심각하게 자행

되어도 국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1000만 이상의 국민이 촛불을 들어도 대통

령을 퇴진시킬 수 없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움직이지 않는 한 탄핵소

추조차 할 수 없으며, 겨우 국회를 움직여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또 다시 

9명 법복귀족들의 결정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정확히 87년 체

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오늘까지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은 바로 그런 

시스템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 수 없으며 

그런 헌법을, 그런 체제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촛불을 통해 선언하였

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

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
 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대한 비

판으로는 고영남,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

당이득”, 민주법학 제54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3), 99-139쪽 참조.
 5) 법원은 청와대 앞의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의 집행을 정지하여 행진

을 가능케 하면서도 스스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 없는 제한을 가했

고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집회규제권을 경찰 대신 법원이 행사하고 

있을 뿐 집회의 자유에는 여전히 재갈이 물려져 있다. 같은 취지로 오창익, “안
전, 자유, 행복을 위한 헌정질서”, 경향신문,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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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의 밑그림

이 될 새 헌법을 만들고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려

준 그림에 찬성과 반대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

리의 요구를 내놓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우리의 헌법안을 형성 

확정해 내고자 한다. 우리는 구 헌법, 즉 87년 헌법과 87년 체제의 ‘개
정’(revision)이나 ‘수정’(amendment)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완전

히 새로운, 환골탈태한 민주공화국 체제를 구축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새롭게 2017년 헌법을 ‘제정’(building)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2년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27년 군사정권, 

그리고 30년간의 87년 헌법 운용을 통하여, 느슨한 헌법을 만들어놓고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

나 위험한 것이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시에서 농촌에서 공

동체는 망가졌으며 지성의 전당이라던 대학은 국가와 자본의 인력생산기

지로 전락했고 시민사회조차 70년 전을 방불케 하는 이념대립과 너무나

도 참혹한 성 대립, 세대 대립으로 쪼개졌다. 돈의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

하고 주변의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무한경쟁이 크고 

작은 모든 생활현장에서 일상이 되어갔다. 많은 국민들, 특히 아이들이 

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OECD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

고, 3포 5포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혼인이나 출산은 꿈도 꾸지 못

한 채 살아가야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헬 조선이 되어버린 이 나라

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도 힘도 없는 우리는 헬 조선이 된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또 살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100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선다

면 10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아무것

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우리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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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겐 희망도 미래도 내일도 남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반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6)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헌법 전문)하기 위

한 싸움을 이제는 피할 수 없다. 

Ⅲ.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

이처럼 현 체제에 대한 절망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

은, 넉 달 가까이 지속된 촛불집회에서 개인과 단체들에 의하여 수많은 

구호와 의제들로 제시되었다. 그 중 어떤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제거되어

야 할 것들이고 어떤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헌법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법률이나 정책

의 수준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들도 있다. 이들 구호를 잘 정리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청산 대상과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유신체제의 청산이다.

1. 유신과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

87년 헌법이 시민들의 항쟁에 의하여 쟁취된 것이니 유신이나 군사독

재의 잔재는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

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묘한 동거라고도 볼 수 있는 1948년 헌법

과 장기집권과 독재에 대한 1차 항거로 성립되었던 60년 헌법의 많은 성

과들이 그 후의 군사정권 헌법에 의하여 부정되고 무력화되었지만, 87년 

헌법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7) 따라서 87년 헌

 6) 구갑우, “시민혁명이 약탈당하지 않으려면”, 경향신문, 2016.12.4.
 7) 서경석은 1987년 헌법은 민주화주체와 헌법정립의 주체가 극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됨으로써 ‘지체된 민주주의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한계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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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는 군사독재와 유신헌법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1단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것만 성취하더라도 많은 개선

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1.1. 국민의 헌법개정안 발의권 부정

사실 우리의 역대 헌법은 선거를 제외하고는 국가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에 대한 헌법의 태

도이다. 특히 유신헌법은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부여되었던 헌법개

정안 발의권을 부정하였다.8)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민항

쟁에 의하여 성립한 1987년 헌법에서도 최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에 관

한 한 유신헌법의 태도가 고스란히 답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

의적 관점에서 현행 헌법의 한계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

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9)

그러므로 국민의 발의권은 되찾고, 대통령의 발의권은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의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1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모든 국가의제가 휩쓸려 들어가는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

이다. 대통령제를 창안해냈던 미국이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발의권을 부

여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10) 최소한 이 정도

힌 바 있다. 서경석,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민주법학 제31호(민주주의법학연

구회, 2006), 63-66쪽.
 8) 또한 1948년 헌법 이후 6차개정헌법(1969)까지 모든 헌법이 국회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에게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오로지 지배권력(재
적과반수)만의 권한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반하여 5, 6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

었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유신헌법에 의하여 복원되었다. 결국 국민

과 국회 소수파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인정하는 반면 대통령의 발의권을 부정

했던 헌법의 태도가 현재와 같이 변경된 것은 모두 유신헌법에 의해서였다. 
 9) 김종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통권 146-3호(한

국법학원, 2015.2), 312쪽.
10) 미국 연방헌법 제5조에 따르면 연방의회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본 헌법에 대

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또는 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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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야 헌법 개정이 ‘절차적으로’나마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11)

1.2. 군인・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제29조 제2항)

이 조항은 1971년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선고받았던12) 구 국가

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을 헌법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국가의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위헌으로 선언한 내용을 버젓이 헌법에 담아 버릴 정도로 파

렴치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그런데 87년 헌법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답습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선고받은 문제의 단서 조항이 도입

된 것은 1967년으로13) 이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군 파병과 밀접한 관계

가 있어 보인다. 즉 1964년 9월 이동외과병원장병과 태권도교관 10명을 

파병한 이후 비둘기부대 맹호부태 청룡부대 등을 베트남으로 보냈지만 

그 파병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66년 2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의 험프리 부통령의 지원부대증파 요청 이후였다.14) 이에 따라 전사하거

있을 때에만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
11) 국회 소수파의 발의권은 헌법개정발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 발의가 허용

되는 것을 전제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13) 1967년에 개정된 구 국가배상법([시행 1967.4.3.] [법률 제1899호, 1967.3.3., 폐

지제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영내·함
정·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발생한 전사·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등을 지

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개정 이전의 국가배상법(법률 제231호, 1951.9.8., 제정)에는 밑줄친 

부분이 없었다.
14) 베트남 파병 통계를 보면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장병 34만6천여명, 기술자 5

만6천여명이었는데, 1965년까지는 장병 기술자를 합하여도 2만여명에 그쳤다. 
그러던 것이 1966-1972년까지 장병은 적게는 연간 3만7천여명, 많게는 4만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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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상당한 군인들의 숫자가 자연히 늘 수밖에 없었는데, 위 단서조항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많

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고 위 대법원 위헌판결도 그런 사건에서 나

온 것이었다.15)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박정희 정권

은 위헌결정 직후 서울지검을 통해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

는 등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작했고16) 결국 유신헌법에 의해 도입된 법관

재임명제를 통하여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에 다수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을 재임명에서 탈락시켰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군인들과 경찰관들의 희

생에 대하여 국가가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하기는커녕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마저 가로

막았던 군사정권의 잔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조

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며, 누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오는 핵심적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헌법 제29조 제2항이다. 평등의 원칙 위배를 거

론할 필요도 없이 이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1.3. 노동기본권의 축소・제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동기본권은 현저하게 축소・제한되어 왔다. 
첫째,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제33조 제2항)은 그 첫 번째 

사례다. 공무원인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헌법에

서 명시한 최초의 예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5차개정헌법이며, 이러

한 태도가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4차개정헌법

(헌법 제5호. 1960.11.29. 일부개정)까지만 해도 노동 3권에 대해서는 “근

명 이상이 파견되었다. 1966-68년에는 기술자도 1만명 이상 파견되었다. 권혁

철, “국제시장, 덕수는 왜 서독・베트남으로 가야만 했을까”, 미디어펜, 
2015.1.21.자, <http://www.mediapen.com/news/view/62339>, 검색일: 2017.2.24.

15) 이상의 내용은 매일경제, “판례를 만드는 사람들 (20) 73년 국가배상법 위헌결

정 파문”, 1993.10.4.자. 참조.
16) 이것이 이른바 제1차 사법파동을 낳은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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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

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노동조합법(법률 제280호, 
1953.3.8., 제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

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

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5차개정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

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 대

하여 노동3권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제29조 제2항). 요컨대, 현행 헌법

의 태도는 군사정권의 유산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60년 헌법과 53년 

노동조합법의 태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주요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부인・제한(제33조 제3항) 

역시 유신헌법의 유산이다. 유신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부인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로자를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

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했

고 1980년 헌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

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를 더욱 확장하였다. 이에 비해 현행헌법은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 근로자에 한정한 것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님

에도 어떤 사업장에 근무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는 유신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셋째,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폐지되었다. 1948년 헌법부터 4차개

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규정되어 있던 매우 독특한 규정이 이익

분배균점권 조항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

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 규정(제18조)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된 이래 오늘날까지도 회복되

지 않고 있다.17) 물론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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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노동에 대한 헌법의 존중을 보여주

는 것이다.

1.4. 탄핵소추 발의・의결 요건의 강화 및 차별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232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요건에 관한 현행 헌법의 태도 역시 유신헌법이

나 군사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현행 헌법 제65조처럼 탄핵소추의 발의・의결 요건을 정하면서 

대통령과 다른 공직자를 구분하고 의결 요건을 현재와 같이 강화하기 시

작한 것은 3선개헌이라 불리는 6차개정헌법(1969)부터였다. 여기서 더 나

아가 유신헌법은 탄핵소추 발의 요건 자체를 종전에 비하여 크게 강화했

다. 요약하자면,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발의나 의결정족수가 가장 강화된 

유신헌법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선개헌 때 처음

으로 도입되었던 대통령에 대한 가중의결정족수 조항 역시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것이다.18) “일개 국무위원이나 일개 법관의 독직을 탄핵 소추

17) 이 조항은 경제질서의 원칙을 정한 제84조(“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

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

에서 보장된다.”)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규정한 제87조(“중요한 운수, 통신, 금
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와 함께 1948년 헌법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대통령에 대한 가중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남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도 탄핵소추는 하

원의 단순 과반수로(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2항 제5호 및 제1조 제5항 제1호), 
탄핵의결은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제
1조 제3항 제6호) 대상자의 직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그 의결

요건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점을 인정하더라도 왜 유독 대

통령에 대해서만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통령과 탄핵 대상이 되는 기타 공직자의 유일한 차이는 대통령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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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의 같은 사소한 국내문제가 국제조약이나 선전포고와 같은 대 국

제문제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이며 민주주의가 

정말 방성대곡할 일”이고 “완전히 관존민비의 봉건적 사상의 발로가 되

는 파쇼사상의 발동”이라고 한 조봉암이 보았다면, 땅을 치고 통탄했을 

법 하다.19) 

1.5. 국회 정기회의 회기일수 제한(제47조 제2항)

현행 헌법에서 정기회의 회기일수를 100일로 제한한 것은 유신헌법에

서 정기회의 회기일수를 90일로, 그리고 대통령이 소집한 임시회를 제외

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친 총회기일수를 150일로 제한했던 것(유신헌

법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

의 5차개정헌법이 정기회의 회기일수를 120일로 했던 것(제43조 제3항)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4차개정헌법까지는 정기회와 임시

회의 회기 제한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1.6.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법관추천회의의 추천 배제(제104조)

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만을 얻도록 한 반면 4.19이후의 3,4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

관은 법관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구성하였고,20)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후

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점이다. 국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민주적 정

당성이 강한 만큼 타 공직자에 비하여 탄핵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19) 정태영/오유석/권대복 엮음, 죽산 조봉암 전집 제1권(세명서관, 1999), 78쪽: 박

홍규, “1948년 헌법과 조봉암”, 민주법학 제41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 
158쪽에서 재인용.

20) 선거인단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출되는 10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법

관의 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선거에서 이를 선출하였다. 선거인

단 중 50인은 재직 법관 중에서 선출하였다. 이상 제3차 개정헌법 제78조 및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법률 제604호, 1961.4.26., 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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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6차 개정헌법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을 필수적 요소로 하고 있었

다.21) 그러나 유신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만을, 대법관은 대법원

장의 제청만을(국회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

였고 현행헌법은 대법원장은 유신헌법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에 대해서만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요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87년 헌법의 이러한 태도는 최고법원 구성에서 

법원의 독립성을 현저히 약화시킨 것으로 유신헌법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선거에 의하였던 3,4차 개정헌법은 물론 5,6차개정헌법

에 비해서도 현저히 후퇴한 것이다.

1.7. 대통령의 지위 조항

한편 대통령의 지위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66조의 태도 역시 유신헌법

에서 비롯되었다. 즉 제1항의 국가원수 규정은 물론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제2항과 3항은 유신헌법의 산

물이다.22)

유신헌법 이전까지 대통령제를 취했던 모든 헌법들은 대통령의 지위에 

관하여 행정권의 수반이라는 것과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23) 유일한 예외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1960년 헌법이었는데, 제51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

한다”(제51조)고 규정하고 있었다. 요컨대, 국가원수 규정은 1960년 헌법

의 산물이며, 대통령의 책무 및 의무 규정은 유신헌법의 산물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권이 국무원에 속하였던 1960

년 헌법의 국가원수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유신헌법 이후의 국가

원수는 행정권의 수반을 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수호의 책무와 평

21)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법
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하였다.

22) 현행 헌법 제66조의 규정은 유신헌법 제43조,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1980년 헌

법 제38조와 완전히 동일하다.
23) 1948년 헌법 제51조, 1962년 헌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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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일 의무의 수범자로서의 지위까지 가지는, 그야말로 최고통치권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인 권력분립

을 아예 부정했던 유신헌법이나 이를 계승한 1980년 헌법에서야 그러한 

국가원수 규정은 현실 권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선제와 대통령의 권한 통제를 주요 목표로 한 시민항쟁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에서 그런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
더구나 제66조 제2항이 규정한 국가수호책무나 제3항의 평화적 통일 

의무는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이고 의무이지 그것을 오로지 대통령의 책

무로 보아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들 책무를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는 듯한 이들 규정이야말로 87년 이후 줄곧 비판되

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야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런 

류의 국가원수 관련 규정은 굳이 둘 이유가 없다.

2. 그 밖에 헌법규정 중 청산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들

ㆍ 영토조항(제3조)24) 
ㆍ 사형제도(제12조, 제110조 제4항)25) 
ㆍ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부분(제12조 3항, 제16조)26) 
ㆍ 배심재판의 배제(제27조 1항)27) 
ㆍ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인정(제27조 제2항 및 제110조)28) 

24)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휴전선 이

북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근거로도 작용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제4조와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영토조항에 따

르면 북한은 영토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반국가단체이지만 통일조항에 

따르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5)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고 군사법원 관련 조항에서 사형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
26)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영장 발부 주체를 법원으로 하

는 것만 규정함.
27) 법관에 의한 재판과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모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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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근로의 의무(제32조)29) 
ㆍ 기본권 제한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제37조 제2항)30) 
ㆍ 일반의결정족수(제49조)31) 

28) 일반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 하여 청구권적 기본권

의 목록으로까지 언급되는 규정인 헌법 제27조 제2항은 기본권으로서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의 근거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헌법의 개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재판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고 할 수 있

다.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 역시 1963년 제5차개정헌법때이며 이후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권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이 

조항은 일반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점차 확대되는 군사재판을 정당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위헌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세한 것은 송기춘, “‘군사재

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한국공법학회, 
2009), 193-227쪽 참조.

29)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근로의 의무 규정이 필요한지에 의문이 있음.
30) 국가안전보장을 독립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은 역시 유신헌법이 처

음이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제한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포괄적인 기본권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국가안보를 내세운 기본권 제한을 구체적 필요성과 비례성 등

을 중심으로 합헌 여부를 논증해 나가는 것 사이에는 논증의 엄밀성이나 기본

적 관점의 형성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1)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가결을 위한 국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300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이 출석하

고, 그 중 과반수인 76명만이 찬성하더라도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즉 재

적의원의 1/4을 조금 넘는 의원의 찬성만으로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

게 된다. 대의제의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결코 하나의 

법률로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의 강

화가 필요하다. 헌법 제49조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만 “헌법 또는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함으로써 국회법에서 그 의결정족수를 강

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의 의결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무이

므로 헌법 수준의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법이나 헌법적 성격을 갖

는 법률(organic law)의 입법에 절대다수결 등 특별입법절차를 요구하는 프랑스

나 스페인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원

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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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제52조)32) 
ㆍ 준예산(제54조)33) 
ㆍ 대통령의 국회간선조항(제67조 2항)34) 
ㆍ 대통령의 피선거권연령(제67조 4항)35) 
ㆍ 대통령 권한대행(제71조)36) 
ㆍ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37) 
ㆍ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및 계엄선포권(제77

조)38) 
ㆍ 사면권(제79조)39) 
ㆍ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제84조)40) 
ㆍ 전직대통령예우(제85조)41) 

32)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삭제하고 국민발안에 의한 입법절차를 추가함.
33) 준예산의 인정 범위를 엄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기속력과 

책임성을 강화함.
34)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체함.
35) 현재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더 낮출 필요가 있음. 예컨대, 아이슬란드의 

경우 35세로 되어 있음.
36) 직선에 의한 부통령 또는 국회의장(양원제 도입의 경우 하원의장)을 권한대행으

로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타당함. 
37) 국민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구속력도 없는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의 임의적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
38) 이른바 헌법의 예외상황을 인정하는 국가긴급권 제도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

을까? 필요하다면 전쟁 발생의 경우에 국한할 필요가 있을 것임.
39)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특별사면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법관이 판결을 선고할 때 아예 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0)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유지해야 한다면 소추 

이외의 수사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1) 헌법의 이 규정은 1980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제61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에 의하여 1969년 3선개헌 직전에 진작 만들어졌다

(1969.1.22. 법률 제2086호). 그러나 제정 당시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①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의 연금 지급, 
② 비서 3인 채용(1급1인, 2급 2인), ③ 전직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연금(100분
의 50) 지급 등 3가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두환에 의하여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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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국무총리제(제86조 이하)42) 
ㆍ 감사원의 대통령 소속(제97조)43) 
ㆍ 대법관 이외의 법관 임기제・정년제(제105조)44) 

강화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법률 제3378호, 1981.3.2., 일부개정). 연금지

급액은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95%로, 유족연금은 100분의 70으로 증액되

었을 뿐 아니라 경호·경비, 교통·통신의 편의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

료 등이 추가되었으며,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직전대통령) 및 위원이 되는 것으

로 그 예우가 대폭 강화되었다. 1988년에도 기념사업 지원이 추가되었으나, 
1995년에는 국정자문회의의 의장 및 위원 부분이 삭제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즉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

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

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비와 경호’는 유지된다. 이 법률

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권력이 퇴임 후의 안전과 영

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후안무치한 법률로 도대체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

다.
42)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와는 이질적인 국무총리제―민주

적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행정각부의 장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는데도―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유로건 국정운영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일반 국민 앞에 서야 할 대리인이 필요했

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즉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권력을 휘

두르는 대통령이지만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은 보일 수 없다는 탈책임정치의 

표본이 바로 한국 헌법상의 국무총리가 아닌가 싶다. 제71조에 따른 1차적 권

한대행자로서의 지위는 그런 궂은일을 도맡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보아

도 좋지 않을까?
43) 감사원을 무소속 독립기구로 하거나 국회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44) 법관의 신분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법관

의 신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재임용제(10년마다 근무성적 등의 심사를 

통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한 판사 

등을 재임용하지 않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는 지적이 많다.)이며 

법관의 독립성을 해하는 제도로 지목되어 온 것은 법관승진제도(고등법원부장

판사로의 승진은 경쟁률이 5:1 정도로 나타나며 이때 승진을 못한 대부분의 판

사들이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 그런데 이 고등부장으로의 

승진은 각종 연줄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대상자들이 

좋은 근무평정을 받기 위하여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는 지적이 파다하다.)이다. 법관임기제를 두는 이유는 법관의 보수화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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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탄핵심판(제111조 제1항 제3호)45) 
ㆍ 헌법재판관의 자격 및 임명방법(제111조 제2항 및 제3항)46) 등. 

Ⅳ.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박근혜가 위기를 회피하려는 미봉책으로 개헌을 들고 나왔었고, 탄핵

소추의결 이후에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러 정파에서 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하면서 탄핵국면을 호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런 이유로 개헌 이

야기를 잘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넉 

달 간 지속된 촛불시위를 통하여 단순히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하여 현 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국가의 설

계를 원하고 있다면 헌법의 변경, 아니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나는 앞에서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이라도 시작하자고 제안

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이야기하는 이상 그것에만 

머물 수는 없다. 과거의 청산과 현재의 진단 그리고 미래의 설계가 동시

에 진행되지 않는 한 촛불은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촛불시민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강렬하게 광장에 모여서 외쳤던 것일까?47) 그것은 우리가 2008년 이후 

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임기연장 여부를 이런 식으로 결정할 바에는 차

라리 국민들의 심판(선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5) 양원제를 채택하여 소추부터 심판까지 탄핵절차 전체를 국회의 전속적 권한으

로 할 필요가 있다.
46)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 자격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

는 대법원장에게 재판관 3인의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어려움. 
국민직선제 또는 가중다수결에 의한 국회선출제로 대체함.

47) 주지하듯이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수많은 구호와 의제들이 제

시되었다. 처음에 광장의 구호는 ‘박근혜 하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만적인 

대국민담화가 나오자마자 구호는 곧바로 ‘박근혜 퇴진’으로, 박근혜가 자진 사

퇴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자 곧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구속’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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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광장에서 불렀던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말해준다. 말하자면 

우리 촛불시민이 원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동시에 공화국이 되고 그 속에서 주

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

에 의한 주권 회복이고 주권 회수이며 대의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48)

그러면 무엇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무엇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킬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것은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제의 정상적 운영, 근대국가의 

기본적 조직원리인 권력분립과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

동하는 정치 구조,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노동 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닐

까 싶다. 

1. 국민주권의 현실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현재까지의 국면에서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이 발생하여, 
하루에 최대 232만의 시민들이 전국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다

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헌정파괴범죄를 저지른 자를 퇴진시킬 수도 처단할 수도 없다는 무력감

과 좌절감이었다. 물론 이러한 무력감과 좌절감은 박근혜의 버티기, 새누

리당의 오만방자함, 야3당의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여기까지 끌

동시에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와 민주주의 파괴가 혼자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란 점에 생각이 미치면서 이를 방조, 은폐한 세력의 책임을 묻는 구호, 즉 

‘새누리당 해체’, 검찰, 언론, 대학 등 공범 내지 동조세력에 대한 처벌의 요구

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조종하는 주체로서 

재벌의 개혁과 해체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48)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웅진지식하

우스, 2011),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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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올 수 있었다는 데 대한 자신감을 수반하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앞으

로도 그럴 것이지만, 적어도 미래를, 새로운 공화국을 설계한다는 관점에

서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

권자인 국민이 최고권력인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으므로 위임된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오남용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화국의 설계는 당연히 주권의 직

접적 실현 방안, 즉 직접민주주의 체제의 도입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대의제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주권자와 통치자의 분리에서 온다고 할 

때,49) 이를 시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권자가 곧 통치자가 되는 

것, 즉 국민이 직접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직접민주정치이다. 
대의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치명적 결함으로 신중한 

심의의 결핍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즉 직접민주제도하에서는 복잡한 

정책이슈에 대해서도 찬반으로 간단히 답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공적 토

론과 심의가 결핍될 수 있다는 것이다.50) 그러나 국민의 대표가 일반국

민에 비하여 공익지향적이라는 것은 규범과 현실을 혼동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일반국민도 직접 제안된 의안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게 되며, 국민이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결정에 참

여하기 때문에 일반적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조작가

능성 내지 선동가능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51) 

49) 김종서,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민주법학 제

12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7), 32-33쪽.
50)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안암법학 제25권(안암법학회, 

2007), 29쪽;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주민투표와 주

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

구소, 2007), 182쪽;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04), 131-132쪽; 김문현,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한국공법학회, 2006), 56-57쪽 

등.
51) 박규하,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론”, 외법논집 제28집(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1), 105-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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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정치의 방안으로 현재까지 거론되는 것으로는 국민이 직접 헌

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국가기관이 제안한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로써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국민표결제도,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직

시키는 국민소환제도가 있다. 

1.1. 국민소환제

현재의 국면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국민소환

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

소의 탄핵심판에 의한 대리소환절차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직접 탄핵, 즉 파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선출직 공직자

에 대한 권력 회수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소환제도가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에서도 2006년부터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의 소환을 제도화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연

방국가에서 주지사 수준이 아닌 연방 또는 국가의 행정수반이나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시아의 대만52)이나 남

미의 베네수엘라53) 정도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연방 차원

52) 타이완 헌법의 추가 조항 제2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소환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의 제안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다. 최
종적 소환은 중화공화국 자유지역의 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http://taiwandocuments.org/constituti
on02.htm>.

53) 베네수엘라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로 선출된 모든 공무원과 치안 판사는 소환

될 수 있다. 선출 이후 임기의 절반이 경과하고, 당해 지역 등록 선거권자 20
퍼센트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면 해당 공직자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을 철회하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할 수 있다. 등록된 선거권자의 25퍼센트 이상이 투

표에 참여하고, 투표 결과 소환에 찬성한 투표자의 수가 애초 해당 공직자를 

선출했던 투표자 수와 같거나 많다면, 그 공직자의 권한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

되며, 즉시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궐위를 충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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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지만 주 차원에서 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는 예로는, 캐나다의 브리

티시 컬럼비아 주,54) 스위스의 6개 칸톤,55) 미국의 19개 주56)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의 의원소환법 제정이다. 즉 

영국은 2015년 3월 26일에 하원의원의 소환을 도입하는 ‘2015 하원의원 

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을 제정한 것이다.57) 미국 독립혁명이

나 프랑스대혁명보다 100년이나 앞서 이른바 명예혁명을 통해 최초의 근

대국가를 탄생시켰고 의원내각제라는 정부형태를 300년 이상 유지해 오

고 있는 나라인 영국에는 주지하다시피 성문헌법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의회가 만드는 법률이 헌법이며 법률제정권을 가진 의회가 주권자다. 그

해진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의 권한 철회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 
공직자 소환 청원은 해당 공직자의 임기 중 한 번을 초과하여 제출될 수 없

다.” 출처: 김병권 외,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시대의창, 2007), 
부록.

54) 1995년에 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였다.
55) 칸톤별 소환제 도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Bern(1846), Schaffhausen(1876), Solothurn

(1869), Ticino(1892), Thurgau(1869), Uri(1888). <https://en.wikipedia.org/wiki/R
ecall_election#Switzerland>.

56)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죠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노스다코타, 오레곤, 로
드아일랜드, 워싱턴 및 위스콘신. 특히 가장 많은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던 

2011년 한 해에만 17개 주의 73개 관할권에서 150 건 이상의 소환투표가 있었

으며, 그 중 75명의 공직자가 소환되었고 9명은 소환의 압박 하에 사임했다. 
한편 역사상 주지사가 소환된 적은 2번이었다(노스다코타 1921, 캘리포니아 

2003). <https://en.wikipedia.org/wiki/Recall_election#United_States>.
5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25/contents/enacted/data.htm>. 이 법에 

따르면 하원의원은 세 가지 경우에 소환청원절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첫째, 영
국 내에서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이 확정된 경우, 둘째, 윤리위원회 

보고에 따라 하원의장으로부터 회기 중 10일(또는 회기와 관계없이 14일)간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리고 셋째, 의회윤리법에 따른 범죄(비용청구를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역구의 소

환청원을 요구하는 투표에 회부되며 소환에 찬성하는 투표자가 등록유권자의 

10% 이상이 되면 소환청원은 성공하고 하원의장의 고지로 의원신분은 상실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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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영국에서는 국민주권이나 인민주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의회주권이라

는 말이 더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런 영국에서 주권자인 의회의 구성원을 

유권자가 소환하는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대표를 통한 주권 행사라는 

근대국가의 주권 원리에 일대 변경이 요구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그만큼 이제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소환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헌법의 개정 없이 소환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예컨대 소환을 입법화하고 소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규

정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임기 조항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법률적 소환제도는 치명적 손

상을 입게 될 것이다. 물론 주어진 조건하에서, 즉 헌법이라는 넘어설 수 

없는 전제하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어떻게든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

도는 언제나 필요하다. 만약 지금의 상황이 2004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그런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58) 그러나 지금은 2004년과

는 달리 이미 모든 국민이 촛불시위라는 직접행동을 통하여 주권의 의미

를 체험해 버렸다. 남은 일은 그 체험을 당당하게 제도로 만드는 일이며, 
여기에는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2.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은 권력의 오남용을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공직자를 

쫓아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것은 모든 

잘못이 저질러진 뒤에 책임을 묻기 위한 사후적 수단이라는 근본적 한계

가 있다. 물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환이라는 국민적 심판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대표가 권력

을 위임해 준 주권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58) 헌법 개정 없이도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논의로는, 이경

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민주법학 제26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및 이경주,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책세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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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대비하여 주권자가 스스로 법률 제정을 비롯한 국가의사 결정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또 다른 직접민주주의적 방안이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이다.
먼저 국민발안은 정책발의와 그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하나의 제도로서 공식적으로 발현

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정책발의가 오로지 특정한 국가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최종적 결정을 국가기관이 전유하게 된다는 점에

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라고 할 수는 없게 되며, 그 경우에는 헌법 제26
조가 보장하고 있는 집단적 청원권의 행사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의 국민발안제도란 일정수 국민의 요구

에 의하여 일정한 헌법안, 법률안이나 정책이 발의되면 국민투표에 붙여

져 국민다수가 동의하면 헌법·법률 등이 확정되거나 정책이 결정되는 제

도이다.59) 이는 국가기관에 의해 발의된 사항에 대한 선택 내지 가부결

정만을 하는 국민표결과 비교할 때 국민의 직접 국가의사형성과정에 참

여한다는 점에서 더 능동적이고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60) 즉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안된 발안은 다른 국가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표결에 붙여져야 하며 국민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에는 하나의 법률 또는 정책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국민발안제의 본질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앞서보았듯이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대통

령과 국회에게만 부여한 헌법 제128조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률안제출권

을 정부와 국회의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52조의 개정도 요구되

며, 더 나아가 법률안이 국민발안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의무적

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필수적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의 도입도 필요

하다.61) 

59)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

구 제29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12), 488쪽.
60) 김선택, 앞의 글, 25쪽; 박경철, 앞의 글, 488쪽.
61) 이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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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헌을 통하여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실적 문제

는 여전히 남는다. 특정한 정책안이나 법률안의 발의가 있을 때마다 전국

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의 실시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은 매우 비용부담이 클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다.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국민투표 피로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헌을 통하여 직접민주

제로서의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정기적 실시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러한 국민투표는 가급적이면 대

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62)

한편 국민표결63)은 국가기관의 발의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법률안, 
헌법개정안, 정책사항 등이 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곧바로 국민의 의사

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국가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투표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표결을 직접적 의사결정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64) 
우리 헌법상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국민표결제가 도입되어 있다. 먼저 

필수적 국민투표로서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로서 이는 인준적 국민투표에 해당한다. 즉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

표는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필수적 국민투표이며 국

민투표결과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는 없다. 첫째,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대통령에 의하여 결정되고, 둘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안 역시 대통령이 결정하며, 셋째, 투표결과의 

62) 미국처럼 중간선거(2년마다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거함)가 정

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정기적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년 차이로 번갈아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와 지방

선거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3) 국민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민투표는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

결정, 국가적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참여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김선택, 앞의 글, 24쪽, 주 45 참조.
64) 김선택, 앞의 글,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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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도 없기 때문이다.65) 이를 직접민주주의적인 국민표결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 

실시가 강제되어야 하고, 둘째, 일단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그 결과는 구

속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스

위스헌법이 참고할 만하다.66) 

2. 대의민주제의 정상화

하지만 주권의 실현이 직접민주주의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대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라면 모르되 국민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영

역이 확장된 근대 이후의 국가에서 모든 사안을 광장의 시민들이 토론과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여 행사케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그것

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대

표의 주권자에 대한 충성 내지 구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대

표성과 비례성이 담보되도록 대표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의 권력이 남

용되지 않도록 할 장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

이 위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정부형태의 문제

65)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에 보다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질문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

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박경철, 앞의 글, 502쪽; 음선필, 앞
의 글, 459-460쪽.). 특히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경우에는 국

민투표가 오히려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전락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66) 스위스헌법은 두 종류의 국민투표를 두고 있다. 먼저 제140조는 필수적 국민투

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하는 경우와 국민투표에만 

회부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제141조는 투표권을 가진 5만의 국민 또

는 8개 주가 일정한 법령이 공고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는 임의적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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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형태

의 개편이 종종 주장된다. 현재도 이른바 분권형 개헌이니 내각제 개헌이

니 하는 정부형태 중심의 개헌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그러한 정부형

태 개편논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장을 제외한다면 이원집정부제와 의

원내각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핵심은 현재의 대통령제는 대

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

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교/국
방과 기타 내정 분야를 나누어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거나 의

회 중심의 정부형태인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형태 개편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선

호하는 특정한 정부형태를 그 자체로 절대화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정부

형태는 다른 정부형태보다 낫다는 식의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근대국

가가 성립한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형태로 자리잡은 대통

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하

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두 정부형태는 모두 고유의 장점과 단점

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단지 영국에서 의원내각제가 

300년 이상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역시 대통령제를 큰 변화없

이 200년 이상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나라가 각각의 정부형태가 

가진 약점 내지 단점들을 치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장치들

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67) 단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

립국들의 다수는 독립국가의 정부형태로 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목표로 

강력한 집행부를 가능케 할 대통령제를 선택했지만 대부분은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 내지 위험으로 거론되던 독재의 등장으로 귀결되고 말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유

일한 예는 미국밖에 없다는 평가마저 존재한다. 미국에서 강력한 대통령

제를 채택했으면서도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수백 년 간 독재로 흐르지 

않고 그 체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가 매우 

67) 이러한 요소를 각 정부형태 성공의 정치문화적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로는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6), 755쪽 및 762-7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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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연방국가로서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점이나 중앙당의 규율이 매

우 약한 정당제도의 특징 등 독재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정

치사회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68)

그런 점에서 특정한 정부형태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진전이나 민주공화

국의 실현을 가져온다는 것은 근거가 매우 희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

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부형태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

든 특정한 정부형태를 오랜 기간 성공시켜 온 정치사회적인 조건들이며, 
이런 조건들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그것을 견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제도나 선거제도의 문제, 언론의 자유의 위축, 사법기관의 견제

기능 부전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
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이 취해 온 정부형태는 어느 것이나 대통령

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충형 정부형태

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두 정부형태의 장점이 결합되어 나타날 것이지만 

반대로 양 정부형태의 단점만이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 한국

은 그러한 점을 혹독한 경험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정부형태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민주적 정부 운영의 전제조

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

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2. 선거제도의 개혁

새로운 공화국의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선

거제도 개혁인데, 대표적인 주장은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국민대표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제를 강요하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을 

독일식의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 

인구편차가 과도한 데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에 따라69) 제20대 

68) 경향신문, [공화국을 묻다-하승수]“우리의 삶, 우리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 
2016.10.12.

69)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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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1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도 제시

한 것이지만70) 실현되지 못했다.71) 
비례대표제의 전면화는 헌법개정을 요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의 개정만

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처럼 그 실현이 어려운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거대정당들로서는 기존의 국회지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외부적 조건이 여야 정당에 대하여 이를 

강제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광장의 힘으로 기득권정당들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준혁명적 상황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전면화 또는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와 같은 선거제

도 개혁이 여의치 않다면 역설적으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구성방식을 전혀 달리하는 두 개의 

원을 두는 것, 즉 양원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헌법개

정사항이다. 예컨대, 하원은 의원 전원을 소선거구 지역구 선거로 선출하

고(대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 상원은 의원 전원을 비례대표로 구성하는 

것이다(군소정당의 이해관계 반영). 이를테면 대정당과 군소정당 사이에 

대타협(Great Compromise)72)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쿠데타 

이후 사라진 양원제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73) 아울러 최소한 비

례대표로 구성되는 하나의 원은 반드시 남녀 성비 5:5로 구성할 것을 제

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15.2.
71) 오히려 국회는 2016년 개정 공직선거법(법률 제14073호, 2016.3.3., 일부개정)에

서 전체 의석수 300석 중 지역구의석을 종전의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을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해 버렸다.

72)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크고 작은 주들 사

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타협을 일컫는 용어

이다. 이를 통하여 양원제, 상원의 주별 동등대표제 및 주의회에 의한 선출, 하
원의 인구비례에 따른 의석배정과 직선, 대통령 선거인단제와 상하원의석 수의 

연계 및 승자독식제의 채택, 헌법개정 절차에서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찬

성에 의한 비준 등은 이러한 타협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73) 1948년 헌법은 단원제를, 이후 1-4차 개정 헌법에서는 모두 양원제를 채택하였

으나, 5.16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5차 개정헌법부터 단원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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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 이 땅에 만연한 여성 차별과 여성 혐오는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비 5:5로 구성되는 의

회제도는 실제적인 인구 분포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성을 창출하는 것으

로서 한국 민주주의사에 혁명적 족적이 될 것이다.74) 
두 번째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종종 거론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 문제이다.75)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에

서 당선자의 결정은 단순 다수득표에 의한다. 그러니 투표자의 30% 남짓

한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는 비정상적 결과―민주적 정당성의 취약―도 

가능해지는 것이다.76) 그리고 이는 여야대결구도가 강한 대선에서 야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후보 단일화를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 결선투표제가 

헌법개정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도입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77) 그리고 의외로 결선투표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74) 양원제가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비례대표의 전면화 또는 확대가 필요

하다면, 지역구의원정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함으로써 

그 확대분 만큼을 비례대표로 추가 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 

정수 확대에는 강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OECD 회
원국 중 인구 대비 의원수가 한국보다 적은 경우는 미국, 일본과 멕시코 정도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정수 확대는 대표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

다. 김종서, “헌법과 정치개혁”,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대전참여자치시민

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한국지방

정치학회, 205.4.29), 42-44쪽. 물론 국민의 설득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회 개혁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

들 것인가?”, 4쪽.
75) 물론 결선투표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가능하지만(예: 프랑스) 논의의 편의상 대

선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76) 그리고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전체 유권자―투표자가 아니다―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요구하는데(제67조 제3항), 현재의 단순다수득표제 하에서는 단

독출마한 경우보다 더 낮은 득표로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모순적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1987년 후 배출된 6명의 대통령 중 유권자 3분의 1 이상 득표

에 성공한 것은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3명밖에 없었고, 특히 노태우의 득표율

은 투표자의 36.6%에 불과했다).
77) 헌법 제67조 제2항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선투표 배제 조항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는 동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 나오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규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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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도 있지만,78)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

위적 후보단일화를 지양하고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79) 그 도입

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80) 한편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투표의 반복 실

시로 인한 비용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단기식이 아니라 연기식 선호 투표를 실시하고 선호도 순

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81) 
세 번째로 이번 촛불시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과는 달리 청소년의 권리, 특히 정치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결선투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머니투데이, “대선 결선투표제 논란…헌재로 가나”, 201
6.12.26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22617407665780&type=1>, 
검색일: 2017.2.1.

78) 상대다수대표제에서 후보단일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선투표제 역시 인위적인 

과반수 창출제도이고, 결선투표에서도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1, 2위가 바뀌었을 때 예상되는 혼란 등 

의외로 결선투표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허석재,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다른백년, 2017.1.10., <http://thetomorrow.kr/archives/3618>, 
검색일: 2017.2.10.

79) 양당 지배체제가 다당제 경쟁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여

지는 한 결선투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더 합당하다고 한다(김세균의 견해).
80) 안철수의 경우 일단 법률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

를 물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81) 호주의 경우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순위를 표기해

야 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지지정당에 대해 6개 이상 선호도 표시를 하거

나 후보자별로 12개 이상 선호도 표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http://ww
w.aec.gov.au/Voting/How_to_Vote/> 참조. 당선자 결정은 1위 기표수를 우선 집

계해 여기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로 하고,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2위 기표수를 남은 후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 명씩 

탈락시켜 과반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막장공천 막으

려면 … 오픈프라이머리, 선호투표제 필요”, the300, 2016.3.24., <http://the300.
mt.co.kr/newsView.html?no=2016032315487618369>, 검색일: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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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편

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이 19세로 매우 높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

으로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82) 선거연령을 일반적 수준인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광장의 시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즉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미래의 주역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도 있는 문제들―교육, 입시 등

―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선출되는 대표자들이 주권자로부

터 위임을 받아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선거권이 없으면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광장의 청소년들을 보면 중학생 정도, 백보를 양보해도 고등학생 정도면 

정당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선거를 통하여 선출될 대통령이

나 국회의원들이 그 임기 중에, 이들 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 활동

이나 선거운동의 자격을 선거권과 연동시키는 것은 하등의 정당성도 갖

기 어렵다.
넷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

유 확대이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무원・교사・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83) 

82)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제한 같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모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공직

선거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은 

잠정적으로만 선거권이 없을 뿐 단기간 내에 선거권을 가질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김종서, “인터넷 선

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헌법학연구 제18집 제2호(한국헌법학회, 2012), 41
쪽.

83) 김종서, 위의 글, 35-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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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당제도의 개선

한편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당의 중요성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당시스템에는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 
첫째, 정당의 창설이 매우 어렵다.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이 상당한 규모

의 전국조직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정당의 제도권 정치 진입이 원천적으

로 차단되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코미디언이었다가 정치에 입문하여 6개
월만에 레이캬비크 시장으로 당선되었던 욘 그나르가 최고당이라는 정당

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세무서에 가서 30유로 정도만 내고 비영리단체

로 등록하면 누구나 창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84) 정당법

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 하고(제17조) 시・도당마다 1000명 이

상의 당원을 두어야만(제18조) 정당 창설이 가능한 현 제도 자체가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85)

둘째, 정당을 창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의 의원들이 의미 있는 의

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소선거

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와 맞물리면 신생정당, 특히 진보정당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결국 국회의 의사일정 등 운영에서 배

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의석의 6.7%에 달하는 것이어서, 교섭

단체 요건으로 5%의 득표율을 요구하는 독일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과도하다.86)

84) 경향신문, “성공한 정치덕후 “정치, 정치인에게만 맡겨두기엔 너무 재밌는 일””, 
2016.12.23.

85)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결사체(주
민정당, local party)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하승수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쪽.

86)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요건과 결합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하원의사규칙(Geschäftsordnung des Bundestages, Ⅳ. Fraktionen)에 의

해 연방하원에서 전체의석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교섭단체(Fraktion)를, 
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 3석 이상을 얻은 정당은 독자적으로 준교섭단체

(Gruppe)를 구성할 수 있다. 윤재만,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민주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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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당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이다. 현대 정치의 핵심주체인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필연성은 없으

나,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대부분의 원내정당들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전체 정당 재정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 따라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의 비중

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즉 당내민주주의

를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당

에 대한 경상비 보조보다는 선거비용에 대한 보조, 즉 선거공영제의 확대 

형태로 정당의 선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경
비보조를 할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국고보조금의 절대적・상대적 상

한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87)

넷째, 정당의 존립 여부를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겨두

조직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2권 제1호(한국헌법학

회, 2016), 64쪽 주 59 참조.
87) 독일에서는 1966년 선거자금지원을 제외한 정당국고지원은 위헌이라는 연방헌

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선거자금에 국한하여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다가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반 경상지출에서의 국고보조도 허용되게 되었다. 현
재 정당에 대한 독일의 국고보조는 4가지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독일정당법 제18조 제5항은 “정당국고보조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정치자

금의 총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상한선(Relative 
Obergrenze)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정당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절대적 상

한선(Absolute Obergrenze)은 국가가 모든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절

대적 총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현재 1억 3천 3백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셋째, 독일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시민사회적 연계 및 자생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지급되는 매칭펀드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이때 정당의 자생력은 득표율

과 사적 자금 동원력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저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즉 현재 정당법에 의하면 유럽의회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의 경우는 전체 유효투표의 0.5% 이상, 주 의회 선거에서는 1.0% 이상 득

표한 정당 또는 직접출마자에 대한 제1투표에서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표

한 정당에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진숙,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2집 제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특히 253-256쪽 참조. 유의할 것은 국고보조금 배분 요건은 비례대표 의석 배

분 요건에 비하여 크게 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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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위헌정당해산심판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를 통하여 그 운영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 바 있지만, 위헌정당해

산심판제도는 그 운영을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

민의 선택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할 정당의 운명을 국가, 행정부와 사법부

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정치의 폭을 국가기관이 허용하는 범

위 안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88) 

2.4. 대표(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

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1회 연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

은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의 의중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근거로는 

흔히 국가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 선택의 보장 등이 내세워지고 연혁적

으로 멀게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 가깝게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장기집권의 

위험성이다. 이승만도(1954) 박정희도(1969, 1972) 3선과 종신집권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런 위험이 없어졌는가? 우리는 현재 5년이 얼마나 

긴 임기인지를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처절하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89) 
그렇다면 현 체제에 대한 우리의 진단은 노무현이 제안했던 것이나 박

근혜가 제안하려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즉 단임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 

88) 강경선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권의 호위병으로 나서

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극우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강경선, 
“이제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다”, 허핑턴포스트, 2016.12.17.), 나는 어떤 이유

로건 정당의 운명을 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관료들이 결정하는 체제에는 반

대한다.
89) 하승수도 4년 중임제는 8년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

다. 경향신문, [공화국을 묻다-하승수]“우리의 삶, 우리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 
2016.10.12. 반면 박명림은 단임제 헌정구조를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한 지배당-
반대당 없는 비정당 정부가 반복된 원인으로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박명림/김
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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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가?’가 아닐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왜 또 4년이나 되어야 하

는가? 너무 길지 않은가? 
나는 늘 이들 공직자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나 혼자만의 생

각일까?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나는 2년 임기에 1회 연

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현존하는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90) 그것은 일정 기간의 임기 보장이 강력

한 집행부를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에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

다. 하지만 이것이 통제받지 않는 4년 또는 5년 임기의 보장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그것까지 보장하는 것이라면 곧 제왕적 대통령의 허용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5년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

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

이다. 즉 안정적 집행부라는 요청에 비추어 임기 2년이 너무 짧다면, 4-5
년 임기에 필수적 중간투표의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의 임기도 2년으로 줄이자. 도대체 4년이 왜 필요한가?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 하원이 그러하다.91) 지방의회의원 역시 마

찬가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경우는 대통령

에 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게 되면 앞

서 살펴본 국민발안에 의한 입법도 부담 없이 채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0) 특이한 예로는 의회에서 간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은 허용

하지 않되 연임이 아닌 중임은 허용하는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헌법 제176조.
91) 물론 양원제 의회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즉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인 반면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헌법 제정 당시의 설계에 의하여 상원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

된다. 말하자면 하원의 단기임기가 상원의 장기임기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음과 

아울러 상원 역시 보수화를 막기 위하여 2년마다 일부가 교체되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이런 장기임기의 상원이 없는 단원제 국회 체제에서 의원 임기를 2
년으로 단축할 경우 중장기적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

에서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가치와, 의회의 안정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가

치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전자를 지지한다.

- 400 -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 김종서 115

3. 권력분립의 실질화: 견제와 균형의 상시 작동 체제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는 권력분립이다.92) 한국 헌법 역시 제1조 제1
항에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제3장 이하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선언

하고 있다. 즉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

력분립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력남용의 방지에는 실패해 왔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성격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987년 이후 성립한 모든 정권에서 권력의 오남용 제어

에 실패한 경험들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을 사람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어떠한 폐단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분명히 시스

템상의 결함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1. 중앙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모색

3.1.1. 국회 기능의 정상화

권력분립 원리의 일차적 관심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분립을 통한 양자

간 견제와 균형인데 이 양자의 관계에서 한국 헌법은 행정부 우위 쪽으

로 한참 기울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
나는 정부에게도 입법권의 일부인 법률안제출권이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부에 속하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권력분립 원리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가 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법원의 제청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에 의하여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한 위헌법률심판제도까지 도입되고 있으

므로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은 사법부에 비해서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헌법에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92) 국순옥, “공화국의 정치적 상품화와 순차 결정의 과학적 기준”, 국순옥, 민주주

의 헌법론(아카넷, 2015), 4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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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입법부, 즉 국회의 약화이다. 이는 근대 국가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 즉 법률의 지배 원칙에 비추어보면 권력분립의 중심

이 극단적으로 전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국회 기능

의 정상화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3.1.2. 고위관료 임명 제도의 개선

권력분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최상위직 관료

의 임명과정이다. 하급 관리를 제외한 상급 관료를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헌법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공직

자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

하여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긴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경우―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런 

사례가 표준이라 할 정도로 빈번했다―에도 국회의 의사가 대통령을 구

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그 임명에 반대할 정도의 매우 큰 

결함을 안고 있는 자가, 자신의 약점을 잘 알면서도 국회의 반대를 무릅

쓰고 임명해준 임명권자, 즉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실행하

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국정농단이 4년이나 

지속되어 왔는데도 그것을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진

실을 밝히는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직자임명

체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비선출직

인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서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1.3. 헌법재판소 문제

또 하나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도대체 선출되지 않는 9인에게 정당의 운명을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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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든 간에 민주

주의의 핵심에 있는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헌

법재판소를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높은 신뢰도를 고려하면93) 폐
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그려보아야 한다. 
우선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극명하게 그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정치의 

핵심적 주체인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같은 것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

이 맞다.94) 권한쟁의심판도 굳이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국회를 단원제로 유지하는 한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

로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나, 앞서 제시되었듯이 양원제가 채택

되면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을 하원과 상원이 분점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미국). 결국 남는 것은 법령이나 처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

하는 권한이다. 
일단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이나 처분 등의 위헌 여부는 모두 법원에

서 심사하도록 일원화하자.95) 결국 남는 것은 위헌법률심사인데, 나는 선

거로 구성된 의회가 만든 법률의 운명을 직접적인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

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

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교착을 풀어내기 위해서

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속

력을 제거하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반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국회가 가중다수결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할 

93) 헌법재판소는 동아시아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정부

기관 중 국민신뢰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로이슈, “헌법재판소 창설 27
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2015.9.2.자.

94)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베니스위원회의 원칙 중 첫 번째는 비적용원칙이다. 김종

서,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를 계기로”, 민주법학 제56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12), 75-76쪽.
95) 이를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등 소송법의 대폭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중

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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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또 프랑스처럼 법률의 공포 시행 전에 그 위헌성을 심사하는 

사전적 위헌심사제로 전환하는 것이나, 헌법재판을 일종의 배심제로 운영

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을 결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

다.96) 

3.1.4. 법원과 감사원의 개혁

한편 권력분립의 문제가 결국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

느냐 하는 것이라면 사법부와 감사원의 기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

적도 있다. 즉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투명

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와 공공감

사가 제대로 기능해야 하고, 법치주의 구현,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

해서는 사법부와 감사원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97) 그런데 사법부와 

감사원의 개혁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

장과 대법관을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일반 법관 임명권은 흔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 한 사람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으로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인사권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고,98) 현실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숱하게 보아 왔다. 그런 만큼 

96) 헌법재판소의 작용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김종서, “민주주의

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4호(민주

주의법학연구회, 2014.3.1), 317-367쪽.
97) 페이스북에 올린 송병춘 변호사의 견해이다.
98)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법관임명권을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맡겨두는 

것은 사법부 구성을 국민의 감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결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의 힘이 매우 강한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2016년 현재 연방법

관 정원은 연방대법원 9명, 연방항소법원 167명, 연방순회항소법원 12명, 국제

거래법원 9명, 준주법원(territorial courts) 4명, 연방청구법원 16명과 연방지방법

원 673명(임시 10명 포함) 등 총 890명이다). <http://www.uscourts.gov/sites/def
ault/files/allaut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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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최고법원의 구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보통은 사법부에 요구되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내세워 

사법부는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부문으로 이해되지만,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이 정치적 영향으로

부터 자유롭다고 볼 근거도 없다. 더구나 배심재판처럼 국민에 의한 재판

참여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관공선제, 최소한 대법원장 

선거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99) 한편 감사원의 경우 정부, 특히 대통

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거

나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00)

3.2. 수직적 권력분립 방안으로서 연방제

국회의 기능 개선과 관료임명에 대한 통제 강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제 기능 보완 등 중앙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강력한 국

가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될 지는 분명치 않다. 동서고금의 경험

으로 보자면,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란 그것이 정상적으로, 아니 

이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입법부와 집행부

99)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제로 임명되는데 

그 이유는 법관이 당파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러면서 

강한 독립성이 요청되는 전문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신제는 독립성

의 요청에는 부응할지 모르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엄격한 한계가 있

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연방헌법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법원 판

사들의 경우에는 선거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들이 많다. 즉 연방법관의 임명제 

및 종신제의 취지를 모든 주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주법원의 경우 건

국 초기에는 연방법원처럼 임명제로 출발하였으나 법관선거제도가 대세를 이루

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실적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법관선거제도

에는 정당추천입후보에 의한 선거방식과 비정당추천입후보에 의한 선거방식, 
그리고 실적제방식(일정한 방식으로 선발된 법관의 업무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임 여부를 국민의 투표로 결정) 등이 있다고 한다. 상세한 것은 김명식, “사
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

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미국헌법학회, 2011), 1-28쪽 참조.
100) 오스트리아의 심계원(Rechnungshof) 같은 경우가 의회 산하에 있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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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법부는 경우에 따라 매우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권력 상호간의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견제를 통한 균형을 달성하기보다는 각 권력의 남용을 오히려 권력분립

의 이름으로 방임 또는 정당화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국가권력 자체의 강

화를 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

앙권력과는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외부의 권력과 중앙권력을 

대립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형

적인 모습을 우리는 연방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여러 가지 개헌론들은 ‘분권형’ 개헌을 표방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분권이란 과거 노무현 정부가 말했던 지방분

권과는 무관하다. 이들 개헌론의 분권이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과 총리(내각) 사이에(이원집정부제) 또
는 집행권과 의회 사이에(의원내각제) 권력의 분점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이러한 형태의 분권은 두 권력이 동질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어 권력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른바 수

직적 권력분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권력분립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앞서 본 국가권력에 대한 주권국민의 직접민주

주의적 권력의 우월성이라는 형태의 분립―국민과 국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살펴볼 연방국가의 형태를 띠는 분립―중앙(연방)권력과 

지방(支邦, 주)권력―이다.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전형으로서의 연방제는 노무

현 정부때 추진되었던 지방분권,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일정 부분을 지방

(地方)정부로 이양하는 것, 말하자면 중앙행정의 지방행정으로의 이양과

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연방제에서의 주는 연방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독립국가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방

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방, 즉 주(州)가 자신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 둘째, 중앙권력을 장악하

기 위하여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폐해를 줄일 수 있다

는 점, 셋째,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 집중 현상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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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넷째,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통일과 관련하

여 예상되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성을 유지하는101) 바탕이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102) 
그러나 연방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연

방과 주 사이, 그리고 주 내에서도 권력의 분산과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규율하는 대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정부)이 일차적

인 처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아래로부터 위로 의사결

정이 되는 국가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과 관련된 1차적

인 사무 처리는 기초지자체(외국의 town, city 또는 county 등)가 하고, 
기초지자체가 하기 어려운 일은 주가 처리하며,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주

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만 연방(중앙)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위가 현재보다 훨씬 소규모―읍・면・
동 단위―로 조직되어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법체계 자체의 이원화―연방법과 주법―가 이루어

지고, 권력기구의 분권도 필요하다(연방의회와 주의회, 연방법원과 주법

원, 연방검찰과 주검찰, 연방경찰과 주경찰 등).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

게 구성되는 연방과 주 사이에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데, 연방의 권한을 헌법에 빠짐없이 열거한 후 연방의 권한으로 열거되지 

않았거나 헌법이 주에게 금지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주의 소관으로 맡기

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103)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앞서 

101)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동독의 5개 주들이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래서 동독의 주들이 상당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었다.

102)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7-8쪽.
103)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은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제9항은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을, 제10항은 주에 금지된 권한을 각 규정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

고 있으며, 수정 제10조는 “본 헌법에 의하여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밝히고 있다. 스위스 헌법 제3조도 “주는 연방헌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향유한다. 주는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권

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역시 제30조에서 “이 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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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4.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노동 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

박근혜 게이트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비선실세를 통하여 국정을 농

단한다는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질을 보면 기업이 일정한 혜택을 기대하

고 정치와 결탁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경유

착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조달 관리했던 

박정희 정권의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핵심에는 재

벌체제가 있다.104)

재벌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방안들은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

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된 적은 없었다.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법

의 강력한 적용이나 각종 불법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 재벌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

인 관점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일단 현재의 재벌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순환출자의 금지, 등기이사가 

아닌 총수의 경영개입 금지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

반이 드러났을 때 그러한 법 위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새

로운 규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1회 위반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부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반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기하급수

적인 가중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악의적인 법 위반을 하면 어떤 기업

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105)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허용하는 한,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16일간 법원 앞에

서 사상 초유의 노숙농성으로 항의했던 법률가들은 이 점을 정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특검의 영장재청구 끝에 이루어진 이재용의 구속은 새로운 국면 

전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05) 재벌의 해체냐 재벌 체제의 이용이냐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요하는 문제이고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 입각하여 해체보다는 이용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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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벌기업들이 정치권과 결탁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사결정과

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그룹 총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개별 

기업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불법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

사결정의 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그
리고 기업이 입는 손실에 대한 가장 큰 이해관계인은 그 기업의 주주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며, 이런 점에서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

하다. 이와는 달리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노동자들이 선출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다.106) 이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핵심을 1인 1표의 원칙으로 

보고 이를 경제 영역에 적용한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이해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의 최고경영자 선출은 대의

제 민주주의, 특히 대통령 선거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107) 이런 

모델의 결함은 선출 후 통제방법이 없다―지금 우리는 그 문제를 혹독하

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시적 참여와 통제가 

가능해지는 노사공동결정제도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적인 모습에 보다 부

합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노사공동결정제도는 법률로 도입되었고 한국에

서도 입법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한국처럼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

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태도가 현저하게 사용자에게 기울어져 있

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도입의 경우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공동결정제도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재벌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 그런 점에서 새로

운 체제에서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없는 세상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삼성

이 없어서 망할 나라면 삼성이 있어도 망할 것’이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재벌

의 폐해를 늘 비판하면서도 재벌기업 상품의 이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상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재벌에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재벌 경

제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우리는 왜 삼성전자의 스

마트폰과 가전제품, 그리고 현대의 자동차들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106)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264-279쪽. 
107) 정세은도 CEO 선출제를 언급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 채권단, 계열사, 하청기

업, 노동조합 등이 삼성전자의 CEO 선출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

다고 한다. 정세은, “87사회경제체제의 한계와 과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의 주최 토론회 발표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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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8)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분을 늘리고 전문경영인에

게 경영을 맡기는, 민주공화제적 통제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109) 
한편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떠나서 재벌기업이 위와 같은 불법적 정경유

착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이를 견제할 노동조합이 법적 제도적으로 매

우 열악한 지위에 있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가 업무방해죄 처

벌 등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신청 등 민사적 제재에 의하

여 극도로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10) 그런 점에서 “구체제가 

질식시킨 노동기본권을 복원시키는 것, 그중에서도 노조 할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노동 3권 행사를 민사소송으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노동형법의 잔재를 걷어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111) 그런가 하면 공익사업의 경우에 필수유지업무의 범

위가 과도하게 넓어서 파업을 하더라도 거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

하는 문제도 시정되어야 한다. 철도파업이 70일 이상 진행되었지만 새마

을, 무궁화 열차가 일부 축소 편성되었을 뿐 KTX열차는 결항 없이 운행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공익사업장의 노동3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파업은 노동력 제공의 거부로써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무임금의 고

108) 네덜란드 헌법 제19조와 노르웨이 헌법 제110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법률로 정

한다는 근거규정이다.
109) 재벌 일가의 탈법 상속에 대한 상속 증여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가가 주요 주

주가 되고 그로부터 삼성의 막대한 이윤을 배당받아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거

나, 소유지분을 넘는 경영권을 인정하되(이게 재벌이다) 그에 상응하는 무한책

임을 재벌총수에게 묻는 기업집단법 등과 같이, 기존의 재벌개혁과 같은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기도 한다. 정세은, “87사회경제체제의 한계와 과제”.
110) 나는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민형사적 제재를 

위한 소송들은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으로 

본다.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30호(민주

주의법학연구회, 2006); 김종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헌
법적 관점에서”, 민주법학 제60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참조.

111) 윤애림, “박정희-박근혜 체제 청산은 노동기본권 복원으로부터”, 매일노동뉴스, 
2016.12.22.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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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단체행동이지만, 필수유지업무라는 이름으로 상

당 부분의 노동력 제공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사용자인 철도공사를 전

혀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

는 현행 체제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조약

들을 조속하게 가입・비준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파견,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의 편법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그 재발을 예방하기

에 충분할 정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112) 

5. 기본적 인권의 확대 심화

기본적 인권의 보호 및 신장이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

다. 특히 집단적으로 감시와 비판을 가능케 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

의 자유의 보장이 더 충실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헌법에 열거된 수많은 권리들에 대하여 그 개선책을 논할 여유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

다.
한국 정부는 1990년 국제인권규약 비준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인권조

약을 비준하였다. 헌법 제6조에 따라 이들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판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원용되

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원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조약상의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태

도는 국제연합이 주도적으로 채택한 여러 인권조약들이 기본적으로는 자

유와 권리의 보편적 최저기준을 의미한다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인

권의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이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112)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이 사실상 파견노동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고용이 계속되었으므로 

직접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공공

연하게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대응에서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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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준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사실상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의 가

치를 가짐을 뜻하는 것이다. 즉 국제인권조약상의 자유와 권리들은 헌법

상의 기본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제권리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헌법에 개별 조문으로 일일이 규정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나는 한국 헌법에서도 한국 정

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한 권리는 이 헌법과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보통 이런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으로서는 ‘시민적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폐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고문 등의 철폐에 관한 협약’ 
등이 있으나, 헌법적 성격을 갖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앞의 두 가

지 규약만 포함시키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113)

6. 그 밖의 문제들: 적폐의 청산과 개혁

앞에서 나는 현행 헌법 중 유신헌법이나 군사독재의 잔재로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새로

운 세상의 설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설계와 관련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상화, 권력분립의 실질화라는 정치적 영역과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노

동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이라는 경제적 영역,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확

113) 한편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외국의 헌법 가운데 눈에 띄는 하나는 기본권의 효

력을 사인에게도 적용할 것을 명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이다, 남아공 

헌법 제8조 제2항은 “권리장전의 규정은 해당 권리의 속성 그리고 해당 권리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의 속성을 고려해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를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는 듯

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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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심화라는 인권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밑그림을 그

려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논의는 대부분 헌법의 수준에서 이루어졌

다.
그러나 헌법의 변경―헌법 제정이든 개정이든―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숙고와 치열한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 인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어낼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4개월이 다 되도록 광장을 밝히고 있는 

촛불에 깃든 시민들의 염원과 목소리가 빠짐없이 모아지고 정리되고 정

돈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러므로 박근혜 체제의 폐기와 새로운 체제의 구축은 헌법의 변경을 통해

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박근혜 체제가 양산한 수많은 헌정유린

과 국정농단의 결과물들을 바로잡고 그러한 결과를 양산하는데 앞장서거

나 방조한 공범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헌법하위적 조치들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헌법 수준의 변화

가 없더라도 광장을 채워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을 호기로 삼아서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개

혁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경로로 제기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수렴 집적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

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과 박근혜정권퇴

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17년 1월 12일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
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

서 퇴진행동은 대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6대 긴급현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현안

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저지, 백남기 특검 실시, 언론 장악 적폐 해결,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철회,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 청산 등이

다.114)

둘째, 국가권력기구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검찰, 경

11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

터!”,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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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등 공안기구를 총체적・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공안통치 체제를 일상화

하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궤멸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

혜 정부가 파괴한 민주주의의 복원은 이러한 공안통치 체제의 청산 없이

는 불가능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검찰・경찰 등 공안

기구의 권력을 분산・해체하고, 그 권한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115) 그리고 공안통치체제의 총본산이자 토대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116)

셋째, 재벌특혜청산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백지화

에서 노동개악 폐기, 환경 적폐 청산에서 고등교육 개혁에 이르는 국민들

의 수많은 요구들이 있다.117)

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

리는 수십 수백 가지의 대안을 상상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상상들이 

115) 오동석, “국가권력기구 개혁 과제”,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

엄: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제안한다(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2017.1.19.), 13-22쪽. 

116) 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저지른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어김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즉 2017년 

1월 5일 진보 성향 서적 온라인 아카이브인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대

표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사상표현이 자유 탄압이 재개된 

것이다.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동족 간에 전쟁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전

히 전쟁상태(정전상태)인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과거에는 빨갱이사냥, 현재에

는 종북몰이를 끝없이 이어가면서 모든 진보적 정치의제들을 함몰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정치개혁도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

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다시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 유무는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7)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국민요구 국민대토론 참

고자료(1), 2016.12.29., <http://bisang2016.net/b/archive03/1052>에서 표제만 요

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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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장에서 개진되고 토론되고 채택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정치인이나 법률가의 상상보다 민중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이다.118) 그 민중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즉 촛불시위를 통해 발현되었던 광

장을, 상시적 광장을 제도화하는 문제이다.119)

나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인권과 권력구조의 문제를 다루면서 일정

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상설적 국민조직체를 통한 국민소환 방

안을 생각해 보았다. 즉 유권자 100명으로 구성된 지역조직을 두고 지역

조직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에 의해 국회의 해산이나 국무위원의 해임,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등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

색했던 적이 있다.120) 거기서 언급된 유권자 조직의 임무는 고위직 공무

원의 소환에 대한 표결이었고 이런 생각은 매우 낮은 수준의 것이지만, 
그 논의를 일정 부분까지는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 

논의 중 국민참여기구(지역조직)를 상설화하고 어떤 안건을 스스로 상정

하고 표결하여 공표하는 것까지는 소환제도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또 

118) 의회의 거부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2011년 3월 24일 아이슬란드

에서 시민 주도로 만들어졌던 헌법안은 집단지성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하던 기본권조항이 31개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환

경에 관한 권리가 매우 상세하고 심도 있게 규정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 보

장, 동물의 권리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헌법개정안은 

<http://stjornlagarad.is/other_files/stjornlagarad/Frumvarp-enska.pdf> 참조.
119)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 주도 헌법 개정 과정에 대

해서는 인터넷한겨레, “‘아래로부터의 헌법’ 시대…시민참여형 개헌이 답이다”, 
2017.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6846.html>. 한편 

이 기사에서 “개정 절차는 헌법대로 하더라도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

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거나(한상희), “별도의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국

회 개헌특위와 함께 헌법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는”(강원택) 방안 또는 “선거

권이 있는 국민 중 3600명(지역 대표 1800명, 영역 대표 840명, 계층 대표 960
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서” 개헌민회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개헌 작업을 맡

기자(신용민)는 제안들도 언급되었다. 
120) 김종서,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49-51쪽.

- 415 -



민주법학 제63호 (2017. 3)130

현행 헌법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상설국민참여기구에 대하여 법

적으로 구속력있는 어떤 결정권을 부여할 필요도 없고, 현행 헌법하에서

는 가능하지도 않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121) 상설국

민참여기구는 국민의 객관적 의사의 확인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에 대한 

찬반표결, 주요한 정책의 제안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물
론 이들 기구가 행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법적 효과는 부여되지 않

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의사는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충분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 기구는 그 결정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의미있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뒤늦게 이와 같은 생각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은 하나의 사례를 발견하

였다. 즉 연방하원의원 1인에 대하여 추첨으로 뽑힌 시민 100명으로 구

성되는 민회를 배정하고 여기서 결정권은 없지만 의회에서 다루어질 의

안들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미국의 

하원의원은 435명이므로 전국적으로는 43,500명이 민회의 구성원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국 민회의 공동결정을 통하여 연방하원의 심의 강제 등

을 할 수 있는―따라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인민원의 창설도 함께 제

시되고 있다.122) 
이러한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어 

121) 국회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개헌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절차부터 논의해야 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

는 개헌절차법(가칭 ‘국민의 헌법개정안 작성과정 참여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속에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추첨시민회의 구성을 포함시

키자는 하승수의 제안은 경청할 만하다.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

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4쪽.
122) 케빈 올리어리 지음/이지문 옮김,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신적 개혁 모델(글항아리, 2014) 참조. 이 책에서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4분
의 3이 찬성해야만 헌법개정이 가능한 미국의 사정상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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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촛불시위를 고려하여 향후의 민주공화국 설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 일정한 제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곽노현의 제안이 주목된다.123) 그의 구상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하나 

이상의 지역민회를 조직하되, 100-300명의 시민을 추첨으로 구성하며, 매
주 동일한 개혁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상층부는 조직되지 않으며(비조직

의 조직화),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전문지원단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병

행으로 진행하며 운영은 자원봉사와 모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일부 제안은 좌절되기도 했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발랄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도권 정치가 

결코 떠올릴 수 없고 결코 실행할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제안은, 오로

지 광장에서만 나올 수 있다.124) 
위와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가동 중이며 각계 전문가 53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조직까지 끝내고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125) 
그런가 하면 여야 할 것 없이 박근혜 탄핵 후 60일 이내에 실시될 제19
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꿈꾸는 잠재적 후보자들은 이미 대선 행보에 나선 

듯이 보이기도 하며,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을 예고하면서 이러한 움직

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 구성이 불가능한 

보궐선거의 특성상 각 후보자들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국회와 후보들의 움직임은, 거의 넉 달에 걸친 촛

불시위를 통하여 상황을 이 지점까지 끌고 온 시민들의 역동성과 그 성

과를 탈취해 가려는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방

123) 곽노현, “탄핵이후 국면, 시군구 지역민회로 돌파하자”, 허핑턴포스트, 
2016.12.12.

124) 곽노현의 지적처럼 비조직의 조직화라는 형태를 취한다면 그 시작은 수도권보

다는 오히려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도 있을 것이다.
125) 영남일보, “국회 개헌특위 공청회 계속…분야별 헌법규정 의견수렴”,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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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소리높여 광장에서 외쳤던 요구들과 함성들은 

기약없이 외면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87년 후 30년 만에 다가온 이 기

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며, 2016-17년에 걸

친 이 항쟁은 또 다시 미완의 혁명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필요한 것은 촛불의 요구를 법과 제도 그리고 구체적 정책의 변화로 

연결・가시화해 내는 것이다. 엄청난 압력으로, 한 주 한 주 커져가는 함

성으로, 박근혜가 거짓으로나마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었고 주저하던 여야의원들을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도록 압박했으며,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도록 하고 마침내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했던 것처럼, 그리고 헌재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

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할 것이 명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광장에서 

그려왔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과 그것을 그려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저들의 국회에서, 저들의 개헌특위에서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매우 현실적

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절실하다. 
법률의 개정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헌법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자. 지금 당장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므로, 그리고 

예상되는 개헌특위의 다음 움직임은 공식적으로 발의할 헌법개정안의 채

택이 될 것이므로, 당장 필요한 것은 개헌특위를 통하여 국회가 발의할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촛불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런데 현행 헌법이나 국회법, 기타 어떤 법률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개헌특위를 통해

서건 그렇지 않건―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를 담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을 위한 참고자료집으로 <100대 촛불개혁과제 대국민 제안>을 펴냈

다.126) 100대 과제 중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도 있지만 헌법개

126)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100대 촛불개혁과제 대국민 제안(촛불권리선

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참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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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 나는 비상국민행동이 이 중 헌법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야3당에 제시하고 

이들 과제를 시민들의 참여하에서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입

법화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여야 대선예비주자들에게는 이

러한 절차의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반드시 공개적인 방식

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127) 이것이 가능해질 때 촛불시민이 원하는 민주

공화국은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07.2.18.).
127) 지난 2월 15일 국회에는 김종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

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의안번호 5639). 비례민주주의연대 하

승수 대표가 제시한 안과도 유사한(하승수, “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
을”, 허핑턴포스트, 2016.12.27.자,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
ry_b_13861154.html>, 검색일: 2017.2.27.)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에 헌

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시민회의를 두

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대국민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가 벌써 전체회의만 10차례 진행한 상황임을 고

려하면, 이 법률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출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

고, 실제 언론에서도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

야 대선주자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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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dle Light Protest & Constitution Building

Kim, Jong-Seo
Professor, PaiChai Univ.

Park Geunhye is on the verge of being impeached. A series of 
ever-growing million-strong protests since late October, 2016 forced 
the Parliament to finalise the impeachment process. But the im-
peachment of Park can not be the end. What more than 10 million 
citizens have requested through candle light demonstrations for 
nearly four months is beyond her impeachment. They want liqui-
dation of the ancient regime and building a democratic republic of 
their own design. If so, the building of a totally new constitution, 
not just alteration or revi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s 
necessary.

Though elimination of the remnants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including the Yushin Regime takes precedence over any other 
tasks, we can not stop there. Candles can proceed to the revolution 
only when liquidation of the past, diagnosis of the present, and de-
sign of the future go together. Regarding thes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imaginative power of the people is far richer than 
that of politicians or lawyers, and that we have to draw up the 
plan to find out and mobilize and utilize the imaginative power of 
the people. Therefore we need to return again to the candles in the 
agora.

What have we claimed in the agora, for such a long time and 
so strongly? The song “Art. 1 of Korean Constitution” we have 
enjoyed singing since 2008 answers the question. To put it in plain 
terms, what the citizens with candles have been demanding is a 
democratic and republic country where people, the sovereig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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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o fully exercise their sovereignty. This means restoration or 
recovery of the sovereignty, and withdrawal of representation, both 
by the people.

What is necessary to build a democratic republic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Citizens’ reques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roduction of direct democracy in-
cluding recall system; second, normalization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third,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construction in which th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sub-
stantially functions; fourth, restructuring the chaebol-centered econo-
my into a labor-centered one; and finally full protection and pro-
mo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se tasks can not be assigned to old political circle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candles in agora into a citizens’ assem-
bly, and thereby to systematize the people’s demands into a con-
crete plan for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reform. Then we strong-
ly exert pressure on the main stream political parties to accept the 
demands and to institutionalize the plan. Until then, we must and 
will keep raising the candle light higher and brighter. 

Key phrases: candle light protest, democratic republic, direct democracy, 
1987 regime, constitution building, citizen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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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

64)65)

김종서

배재대 교수, 헌법학

kjsminju@gmail.com
<국문초록>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을 밝혔던 촛불, 그 항쟁을 통하여 시민

들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렸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나라, 대표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사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나라, 그리고 모든 중요한 국가

적 의사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나라, 이것이 촛불시민이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권력구

조의 민주적 재편’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대의민

주주의의 정상화,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방안으로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 및 국민표결제

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소환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와 국민투표에 의한 탄핵결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의민주주의 정상화 방안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

의 임기제도 개선, 그리고 국회의 기능 강화와 고위공직자 임명제도 개선 및 사법권

력의 구성방식과 권한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모색하면서, 일부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시민의회 구상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그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심사위원: 박지현, 최관호, 한상희 

투고일: 2017. 6. 8.   심사개시: 2017. 6. 8.   게재확정: 2017. 6. 20.
** 이 글은 <87년 민중/노동자 항쟁과 2017년 촛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민주주

의법학연구회의 2017년 봄 정기학술대회(2017. 5. 26.)에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지정토론자 송기춘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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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런 논의들을 통하여 필자는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시민들의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민주공화국,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헌법개정

< 차 례 >

Ⅰ. 들어가며

Ⅱ.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Ⅲ.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

Ⅳ.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Ⅴ. 어떻게 할 것인가?

Ⅰ. 들어가며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그 춥고 길었던 겨울에 촛불을 밝혀들고 광장으

로 나섰던 것은 단순히 박근혜 하나를 파면 구속 처벌하자는 것만은 아

니었지만, 촛불시민들이 원했던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촛불시민으로 가득 찼던 광장은 박근혜 퇴진/탄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이른바 ‘부정의 연대’를 보여줬지만,1) 탄핵에 이어진 대선국

면에서 이러한 연대가 목표 지향적인 긍정의 연대로 이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헌법 제1조가 천명한 진정

한 민주공화국을 그리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한목소리

로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것이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집회부터 3월 10일 파면결정 때까지 지속

된 촛불집회를 참석하면서, 필자는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의 헌법적 사

고와 그 표현을 날 것 그대로 접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1) 2017년 4월 28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개최한 제2회 ‘찾아가는 세미나’에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던 박동천 교수

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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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필자는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고 확

신하고 이를 위하여 헌법의 개정을 넘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87년 헌법과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그 바탕 위에서 청산 대상과 개선 과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치・경

제・사회적 과제들과 그 헌법적 해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주도성과 민중의 상상력이 중요함

을 강조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2) 이 글에서는 그간의 고민들 가운

데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의 뒷받침이 될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문제

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광장에서 시민들이 목놓아 불렀던 노래 <대

한민국 헌법 제1조>가 말해주듯이, 촛불시민이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

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동시에 공화국이 되고 그 속

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었다.3) 이것은 주권

자인 국민에 의한 주권 회복이고 주권 회수이며 대의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4) 그리고 이는 헌법상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이라는 과제와 연

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을 위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대의민주

주의의 정상화,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그것이다.5) 이를 통하여 

 2)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민주법학 제63호(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17), 77-137쪽.
 3) 촛불집회가 진행되어 온 과정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를 고리로 

시민사회적 기본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전진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국순옥,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국순옥 지음, 민주주의 헌법론(아카넷, 
2015), 411쪽.

 4)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웅진지식하

우스, 2011), 100쪽.
 5) 애초에 필자는 매디슨의 민주주의와 공화제 개념에 의거하여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를 ‘민주’와,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를 ‘공화’와,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참여’와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매디슨은 민주주의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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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해 보려고 한다.

Ⅱ.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전국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도

적으로는 국민의 힘만으로는 헌정파괴범죄를 저지른 자를 퇴진시킬 수도 

처단할 수도 없다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이었다. 주권자라는 우리 시민들

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지만, 정작 그 전까지는 고작해야 국회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을 들면서 마음 졸일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이 

점에서 적어도 미래를, 새로운 공화국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촛불시민들

접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수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로, 공화제를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하는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디슨, “페더랄리스트 10”,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존 제이 지음, 김동

영 옮김, 페더랄리스트 페이퍼(한울아카데미, 1995), 65쪽. 그러나 이러한 18세
기적인 매디슨의 입장은 현대적인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 관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도서출판 길, 2010), 33쪽(“공동의 이익을 실

현하기 위해 공동의 지배가 법치를 통해 실현되는 나라”);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49-51쪽(“비지배적 상호성”: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조

건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견제력을 보장받는 적극적 시민성으로서의 전

환을 의도하며, 상호 관계를 통해 비지배적 조건이 행위의 준칙으로 내재화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원칙); 김경희, 공화주의(책세상, 2009), 12쪽(“공공선

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

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신용인, “민주공화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8권 제3호(국민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6), 355쪽(“법치, 비지배 자유, 시민적 덕성 등의 공화적 

요소의 구현을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이념”) 등 참조 상호간에 차이는 있

지만 이들 입장들에 비추어보자면, 내가 제시한 세 가지 중 앞의 둘은 민주공

화국의 ‘민주’에, 마지막 하나는 ‘공화’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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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고권력인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주권자인 국민

이 권력을 위임했으므로 위임된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오남용 될 경우에

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 즉 국민소환제가 핵심이었다.
대의제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주권자와 통치자의 분리에서 온다고 할 

때,6) 이를 시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권자가 곧 통치자가 되는 

것, 즉 국민이 직접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치명적 

결함으로 신중한 심의의 결핍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7) 아일랜드, 아
이슬란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 주도 헌법 개정 과정을 보면 이는 

기우에 불과함이 입증되었다고 할만하다.8) 오히려 현실적 난관은 신중한 

심의의 결핍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다. 그러나 대의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데 돈을 쏟아 붓게 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으

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사례들이 허다함을 고려해 보면9), 직접민주주

의 도입을 통한 시민의 참여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보완책이라는 반론이 제기된

다.10)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미디어,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6) 김종서,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민주법학 제

12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7), 32-33쪽.
 7)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안암법학 제25권(안암법학회, 

2007), 29쪽;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주민투표와 주

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

구소, 2007), 182쪽;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04), 131-132쪽; 김문현,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한국공법학회, 2006), 56-57쪽 

등.
 8) “‘아래로부터의 헌법’ 시대…시민참여형 개헌이 답이다”, 인터넷한겨레, 2017. 

1. 1.,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7. 1. 31. 신중한 심의가 결핍된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반론으로는 박규하,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

론”, 외법논집 제28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05-107쪽 참조.
 9) 4대강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을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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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성공적인 시민 직접참여 사례가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이 확

인되고 있다.11) 이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

는 사례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성공의 조건들이 있다.12)

시민은 일상적 상시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그 제안을 집단토론과 

표결에 부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합의 결과는 정치와 행정에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공문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기록되어야 한다.
다양한 집단별 자치가 존중되고 소수자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

다.
집단의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평적 의사결정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변할 정치적 주체를 만들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나 선결조건이라기

보다는 21세기형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논의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 및 국민표결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도

입 시행과 관련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국민소환제

촛불항쟁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국민소환제임은 두 

10) 이진순 외 지음, 듣도 보도 못한 정치(문학동네, 2016), 19쪽.
11)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는, 직접민주주의적인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선보이

고 있는 새로운 정당들(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엔 코무,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스
페인의 포데모스, 아이슬란드의 해적당 등),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뉴질랜드의 의사결정 플랫폼 루미오, 브리게이드, 데모크라시

OS, 폴리스 등 시민참여애플리케이션)이 소개되어 있다.
12) 이진순 외 지음, 앞의 책,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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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필요가 없지만, 소환제 요구가 한국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점은 근

대 민주주의의 발원국이면서, 늘 ‘의회’주권을 강조해 온 영국에서 제정

된 ‘2015년 하원의원소환법’(2015. 3. 26. Recall of MPs Act 2015)13)에

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성문헌법이 없고 국민주권이 아니라 의회주권이란 

말이 더 애용되는 나라에서 주권자인 의회의 구성원을 유권자가 소환하

는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대표를 통한 주권 행사라는 근대국가의 주권 

원리에 일대 변경이 요구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14)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률안이 다수 제안되었다. 2016년 구성된 제20대 국회에는 3건의 국회

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15) 이들 법안은 대체로 선거권자 

15% 이상의 발의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

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단, 박주민 의원안은 투표자 다수의 찬성)
으로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환 찬성 투표자가 유권

자의 10% 이상이면 소환되는 영국에 비하여 과도한 요건으로 보이긴 하

1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25/contents/enacted/data.htm>, 검색일: 
2017. 5. 31. 이 법에 따르면 하원의원은 세 가지 경우에 소환청원절차의 적용

을 받게 된다. 첫째, 영국 내에서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이 확정된 

경우, 둘째, 윤리위원회 보고에 따라 하원의장으로부터 회기 중 10일(또는 회기

와 관계없이 14일)간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리고 셋째, 의회윤리법에 

따른 범법행위(비용청구를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유죄

가 확정된 경우 지역구의 소환청원을 요구하는 투표에 회부되며 소환에 찬성하

는 투표자가 등록유권자의 10% 이상이 되면 소환청원은 성공하고 하원의장의 

고지로 의원신분은 상실된다. 
14)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00-101쪽.
1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법률안(2016. 12. 12., 의안번호 

4324),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 등 33명이 제안한 법률안(2017. 2. 3., 의안번호 

543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법률안(2017. 2. 
13., 의안번호 5606)이 그것이다. 17대-19대 국회 때도 각 1건씩 국민소환 법률

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의결조차 하지 못한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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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16) 이런 구체적 시도를 담은 법률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

미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

거 주민소환투표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실제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예는 80여건이고, 그 중 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인데,17) 이 중 개표가 

이루어진 것은 하남시의원 2명에 대한 소환뿐이었다.18)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의 10%―20%의 서명이 필요하고, 개표를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며, 소환을 위해서는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실제 소환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투표가 실시된 광역 및 기초 자

치단체장 소환 5건의 경우 단체장들에 의한 조직적인 투표 참여 방해로 

인하여 개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 크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요건을 투표자의 4분의 

1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으나19) 채택되지 못했다.20) 생각건대, 
유무형의 권력 행사를 통하여 투표 불참을 유도하여 개표를 무산시킬 가

능성이 우려되는 단체장의 경우는 물론, 지역 유권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투표자 3분의 1
이라는 개표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 나아가 

16) 영국에서 10%의 찬성 투표자만으로 소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미 하원의원

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직무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소환 법안들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또는 위법・부당 행위를 사유로 삼고 있어 차이가 있다.
17)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하남시장(2007), 제주도지사(2009), 과천시장(2011), 삼척

시장(2012)과 구례군수(2013)가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으로는 하남시의원 3명
(2007)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2016. 6), 13쪽 참조.

18) “중앙선관위 “주민소환 개표 요건 완화해야””, 경남도민일보, 2016. 6. 30.자.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2016. 6).
20) “중앙선관위 “주민소환 개표 요건 완화해야””, 경남도민일보, 2016. 6. 30.자.
21) 실제 개표가 이루어졌던 하남시의원 2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도 투표

율은 두 건 모두 37.6%에 그쳐 3분의 1을 가까스로 넘기고 있다.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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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소환 요건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투표자 다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박주민 의원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22)

그러나 이를 두고 촛불민심의 즉각적 반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촛불집회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국회의원

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

한 국민소환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

까?
필자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글에서 대통령 소환 제도를 둔 예로서 베네

수엘라와 대만의 경우를 제시한 바 있지만, 대만의 경우는 국회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민투표로 소환을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베네수엘라는 소환 

투표는 물론 소환 발의 자체도 국민이 하도록 되어 있다.23) 대만의 경우

는 탄핵 절차와 유사하고 베네수엘라는 탄핵을 국민소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탄핵절차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은 베네수엘라의 방식이 아니라 대만의 방식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탄핵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 

헌법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을 국민소환투표

로 대체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탄핵소추는 현재대로 국

회에서 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탄핵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탄핵(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탄핵소

추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현재의 의결정족수

는 적절치 않으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위하여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

므로 탄핵결정 역시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유효투표 중 다수의 결정에 

리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13쪽.
22)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하여 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하

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소환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23)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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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대표

인 국회의 절대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탄핵소추의 수용 여부를 선출되

지 않은 9명의 법복귀족에게 맡기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민 발의에 의한 소환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민발안과 국민표결

그러나 국민소환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일단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

못을 저지른 뒤에 그 공직자를 쫓아내는 것이지, 그 잘못된 결정을 예방

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잘못된 결정

으로 인한 책임은 그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져야 한다. 이처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국가의사에 대한 결정과정

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주권자가 스스로 법률 제정을 비

롯한 국가의사 결정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이다.
먼저 국민발안은 정책발의와 그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일정수 이상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헌법안, 법률안이나 

정책이 발의되면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하고 그 투표에서 다

수가 동의하면 헌법・법률 등이 확정되거나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즉 국민투표가 필수적이면서 구속적이라는 점에서 국민발안은 집단적 청

원권 행사와 다르다.24) 또한 이는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 자체

의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선택한 사안에 대해 가

부결정만을 하는 국민표결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민주적이다.25) 
현실적으로 이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의 발

24)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

구 제29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488쪽.
25)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25쪽; 박경철, 위의 글, 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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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출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기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기존 선

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26) 그러나 국민발안

제도가 자칫 중우정치적 형태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즉 공동체가 오랜 고민 끝에 도입하거나 

탄생시킨 매우 훌륭한 제도를, 그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국민발

안으로 폐기하거나 무산시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4개 

주에서 국민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드물

지 않게 발생한다.27)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

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

도 생각해 볼 수 있다.28) 그러나 국민발안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판단을 거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직접민주주의적 제도

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불

행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발안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무릇 어떤 제도를 새로 시

행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

지만, 그러한 부작용이 새로운 제도의 불가피한 결과라면 이는 민주주의

의 비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발안의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스위스의 경우 투표권

을 가진 10만의 국민이 연방헌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을 요구할 수 

26)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03쪽.
27)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전형요소로서 고려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반

대하여 이루어진 미시간주의 미시간민권발안(The Michigan Civil Rights 
Initiative, MCRI), 즉 제안 2(Proposal 2)는 공공기관에 의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발안은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7일 찬성 58%, 반대 42%
로 통과되어 2006년 12월 22일 발효되었다. 이 제안의 합헌성은 연방법원에서

도 다투어졌지만 연방대법원은 6:2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 134 S. Ct. 1623 (2014).

28) 이는 이른바 ‘간접국민발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

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488쪽. 

- 434 -



민주법학 제64호 (2017. 7)64

있으며(제138조 및 제139조), 달리 특별한 절차는 없다. 연방헌법의 전면

개정에는 특별한 형식적 제약이 없으나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초안의 형식

으로 발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법률사항인 경우에는 5만의 국

민 또는 8개 주(칸톤)가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29) 한편 연방 차원에

서는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경우 헌법 또는 법률 제

정 및 개정을 위한 인민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23개이며,30) 그 

요건은 헌법개정안의 경우 직전 총선거 또는 주지사선거 투표자의 3%(매
사추세츠)에서 15%(애리조나 및 오클라호마), 법률안의 경우 2%(노스다코

타) 내지 15%(와이오밍)까지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31)

한편 국민표결은 국가기관의 발의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법안에 대

한 국민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법률안, 헌
법개정안, 정책사항 등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표결을 직접적 의사결정

제도라고 할 수는 없고,32) 직접민주제로서의 국민표결이 되려면 헌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 실시가 강제되어야 하고, 일
단 투표가 실시되면 그 결과는 구속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33) 국민표

29) 스위스 인구가 84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헌법개정 발안의 경우 요구되는 투

표자 수는 인구의 1.2%,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발안의 경우에는 0.6% 수준이

다. 이 비율을 인구가 5,140만 명인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헌법개정안의 경우 

60만 명, 법률의 경우 3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신헌법 직

전까지 일반 국민들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고, 1971년 당시 남한 인구

가 3,288만여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6차 개정헌법상 50만 인의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은 인구의 1.5% 남짓이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30) 헌법개정안에 대한 인민발안을 채택한 주는 18개, 법률안의 인민발안을 채택한 

주는 21개이며, 양자 모두를 채택한 주는 15개이다. 한편 주 의회가 법안을 인

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모든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https://web-beta.archive.org
/web/20160211180917/http://www.iandrinstitute.org:80/statewide_i&r.htm>, 검색

일: 2017. 6. 21.
31) <https://web-beta.archive.org/web/20160211180917/http://www.iandrinstitute.org:80

/statewide_i&r.htm>, 검색일: 2017. 6. 21.
32)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24-25쪽.
33)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04쪽.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시되는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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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는 나라는 스위스인데, 스위스헌법은 두 종류

의 국민투표, 즉 의무적 국민투표와 임의적 국민투표를 두고 있다. 
먼저 제140조는 필수적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두 가지로 

즉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하는 경우34)와 국민투표에만 회부하는 경

우35)로 구분하고 있다.36) 연방헌법의 개정 중 일부는 국민투표에만 회부

되는데 반하여 일부는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된다. 이는 헌법개정안

의 발의주체에 따른 차이로서, 전자의 경우는 투표권자 10만 명 이상의 

국민발안에 의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헌법개정의 경우이며, 후자는 국민

의회(National Council)와 전주(全州)의회(Council of States)37) 중 하나에 

의하여 제안되거나 연방의회(Federal Assembly)에 의하여 포고되는 전면

적 또는 부분적 헌법개정의 경우이다. 한편 스위스헌법 제141조는 투표

권을 가진 5만의 국민 또는 8개 주가 법령이 공고된 날로부터 100일 이

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임의적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38) 

34) 이러한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는 a. 연방헌법의 개정, b. 집단적 안전보

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 c. 헌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긴급으로 선언된 연방법률―스위스헌법 제165조는 시행

의 연기가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대하여 각 의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

급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처럼 긴급성이 선언된 법

률이 1년 이내에 국민투표 또는 국민투표 및 주투표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

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의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35) 그 대상은 a.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b.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

결된 일반적 발안의 형식으로 행해진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은 연방헌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

발안을 할 수 있다(제138조 및 제139조), c. 양 의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연방헌법 전면개정의 여부의 세 가지이다.
36) 국민투표에 회부된 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된 경우는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과 주의 과반수 승인으로 채택된

다(스위스헌법 제142조). 
37) 스위스헌법 제148조 제2항.
38) 임의적 국민투표의 대상으로는 a. 연방법률, b.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긴

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 c.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연방법령, d. 일
정한 국제조약―유효기간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폐기의 통고가 정해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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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헌법의 규정에 비추어보건대 의무적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을 요

구하는 사항일 경우에, 임의적 국민투표는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일 

경우에 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른바 긴급성 선언 법률

은 두 가지 국민투표 모두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의무적 국민투표

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중 헌법상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에 국한되므

로 이는 사실상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단

적 안전보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은 주권의 제약을 의미

하는 헌법사항과 관련된 것인 반면, 임의적 국민투표의 대상인 국제조약

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

야 할 것은 스위스헌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국민투표의 일부(국민발안에 

의한 것)와 임의적 국민투표 전부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본다면 국민

표결이 아니라 국민발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위스헌법의 이러한 제

도들은 직접민주제적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구상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9)

Ⅲ.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

직접민주주의의 본원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국제기구에의 가입과 관련된 조약, 중요한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시행에 연방법의 제정이 필요한 조약―이 포함된다.
39)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하여 국민표결의 의미를 조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

다. 국회선진화법이 양당 대립 구도 아래에서 다수당의 폭력적 의사진행을 막

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좌절된 데서 볼 수 있듯이 소수파의 몽니에 의한 국회 기능의 

정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모든 주가 의회의 결정으로 법률안을 인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앞의 주 30) 참조). 오히려 다당제 구조가 현

실화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반의결정족수는 충족할 수 있지만 국회선

진화법 소정의 정족수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장 조기에 실시되는 전국

적 선거에서 국민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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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포괄할 수는 없기에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불

가피하고 또 중요하다.40) 또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매우 편

리하고 효율적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정비되어야 하고, 대의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내적 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41)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

절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론42)과 함께 제기되는 

정부형태 중심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교/국방과 기타 내정 분야를 나누어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

든 의회 중심의 정부형태인 영국식 의원내각제43)든 정부형태 개편론자들

40) 박동천 교수는 다른 관점에서, 즉 직접민주주의라고 해서 ‘대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의제, 특히 의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2회 찾아가는 세

미나 발표문)(2017. 4. 28.), 9쪽.
41)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러 부문들 간의 권력분립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이 그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서로를 적절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부의 내적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그 결함을 보완

하여야 한다. 미국헌법 제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매디슨의 견해이다. 
매디슨, “페더랄리스트 51”, 315쪽. 

42) 최장집 교수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론이란 미국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초법적 정책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비판하는 개념

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수적 공화당에 대해 민주당이나 자유주의파의 입장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 세력들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이고, 민주화 이후

의 대통령의 경우 야당과 의회를 제압하고 견제로부터 벗어나 사회 위에 군림

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

주의(개정판)(후마니타스, 2005), 176-178쪽 참조. 이런 맥락에서 그는 한국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 논의의 배후에는 일종의 ‘담론동맹’, 즉 거대 언론과 보수

적인 야당의 동맹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최장집, 같은 책, 177쪽.
43) 박동천 교수는 ‘내각제’,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 등의 용례가 매우 잘

못된 것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들 용어가 의회중심성을 교묘

히 희석시키고 행정부인 내각이 중심이 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

라 영국식 정부형태가 정국불안정 요인을 안고 있다는 매우 부정확한, 아니 차

라리 근거 없는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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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한 정부형태를 그 자체로 

절대화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정부형태는 다른 정부형태보다 낫다거나 

정부형태를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한국정치가 그간 보여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논의가 그것이다.44) 
그러나 근대국가가 성립한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형태로 

자리 잡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

거나 더 열등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각 정부형태는 고유의 장

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장점이 정치적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정치적 축복이 될 수도 있다.45) 그러므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부형태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특정한 정부형태를 오랜 기간 성공시켜 온 정치사회적인 조건들이며, 이
런 조건들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46) 

고 비판하면서, 의회 중심의 영국식 정부형태를 ‘의회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

장한다.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 5쪽. 하지만 이 글에서

는 헌법학의 일반적 용례에 따라 ‘의원내각제’란 용어를 사용한다.
44) 최장집 교수는 다른 관점에서 정부형태 개편론을 비판한다. 즉 정부형태 개편

론은 현재의 세력구도에서 힘의 열세에 있는 세력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이 줄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분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제

도화를 의제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시민사회 내 강고한 보수적 

구조가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정치가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카르텔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대통령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60쪽.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의 정치상황

을 고려해 보면,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45) 국순옥, “공화제 군주국가와 의회제 민주주의”, 민주주의 헌법론, 322쪽. 박동천 

교수는,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의회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삼되 행정부의 지위를 

영국에서와는 다르게 설정하는 헌정 설계가 건국기에 필요했던 우연한 사정 때

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박동천, 앞의 글, 13쪽.
46) 최장집 교수는 높은 대선투표율 등에 비추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

통령제, 이원집정제, 내각제 등 핵심을 비켜간 논의보다는 차라리 대통령 집무

공간을 현재의 청와대와 같은 제왕적 공간에서 좀더 일반 대중의 삶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앞의 책, 
261쪽), 12년 전인 2005년에 언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어쩌면 이 점은,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정치가 극도의 

정체 내지 퇴행을 겪어 왔다는 점을 말해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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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민주주의의 조건 정비

대의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두 조건은 선거제도와 정당

제도이다. 정당제도와 관련해서는 몇 달 전에 발표한 글에서 한국 정당제

도의 중대한 결함으로서 정당의 창설이 매우 어렵다는 점, 과도하게 엄격

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당내 민주주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무분

별한 국고보조금 제도, 그리고 정당정치를 국가기관의 틀 내로 왜소화시

키는 정당해산제도 등을 언급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47) 정당제

도에 대해서는 이로써 대신하고, 이 글에서는 선거제도에 집중하고자 한

다. 

1.1. 선거제도의 개혁

새로운 공화국의 건설과 관련하여 촛불집회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독일식의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

제48)로의 전면적 전환,49) 결선투표제의 도입, 선거연령의 인하 등이 필요

하다.50) 
그런데 사실 이들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비례대표제의 전

면적 도입은 오래 전부터, 최소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처음으로 이루

47)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11-113쪽. 
48) 이 제도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두면서도 규모가 작은 지역구

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유지시킴으로써 정치 

엘리트의 수직적 책임성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

의, 262쪽. 
49) 다수대표제에서 오는 투표가치와 결과가치의 불일치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인 치

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타자결정으로 희화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민주주의의 참여 기능을 통하여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최소한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국순옥, “대안헌법이론”, 민주주의 헌법론(아카넷, 2015), 454쪽.
50) 그밖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 확

대이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무원・교사・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운동

에 대한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김종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헌법학연구 제18집 제2호(한국헌법학회, 2012), 35-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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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던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이들 

제도를 위해 반드시 헌법개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공직선

거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여전히 기대난망

으로 보이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거대정당

들로서는 기존의 국회지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전면적인 또는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51) 이러한 사정으로 미

루어볼 때 오히려 헌법개정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선거제도의 내용은 일정 수준까지는 헌법에서 직접 규율해

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가 한국 헌법에 대해 가져 온 주요한 의

문 중 하나는 의회주의를 표방하는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국회의 구성방식을 전적으로 법률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심지어 

국무총리, 국무위원까지 그 구성방식을 헌법에 명시하면서도 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거로 구성되고 20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외

하고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리 흔한 일도 아니다.52)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53) 국회

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개정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

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54) 지금은 대통령조차 헌

법개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는 헌법에서 직접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규율하는 국가

51)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07쪽. 
52) 선거연령을 제외한 거의 전부를 법률에 맡기고 있는 독일이나, 선거연령과 의

원정수 상한만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의 유럽과 영미 국가들이 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53) 물론 결선투표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가능하지만(예: 프랑스) 논의의 편의상 대

선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54)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둘러싼 이러한 찬반의 입장들이 잘 드러났다.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연세

대학교법학연구원, ‘조기대선정국’과 ‘결선투표제’ 도입 논쟁,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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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기회에 결선투표

제의 도입과 그 근거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밖

에 결선투표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55) 유권자의 

선택 기회가 1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그 도입 가치는 매우 크

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문제는 호주

식의 연기식 선호 투표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56) 요컨대, 결선투표제

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수준을 최소한 보편적 수준까

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 촛불항쟁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

장 낮음은 물론57)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58) 우선 문

55) 허석재,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다른백년, 2017. 1. 10., <http://thetom
orrow.kr/archives/3618>, 검색일: 2017. 2. 10.

56)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에 따르면, 하원의

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순위를 표기해야 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지지정당에 대해 6개 이상 선호도 표시를 하거나 후보자별로 12개 

이상 선호도 표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http://www.aec.gov.au/Voting/H
ow_to_Vote/>, 검색일: 2017. 2. 10. 참조. 하원의원 당선자 결정은 1위 기표수

를 우선 집계해 여기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로 하고, 과반득표자가 나

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2위 기표수를 남은 후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

로 한 명씩 탈락시켜 과반 득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2위 기표수 배분은 호주노동당과 동맹의 양당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모든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http://www.aec.gov.au/Voting/counting/hor_count.ht
m>, 검색일: 2017. 6. 21.

57) OECD 34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는 16세, 나머지 32개국은 18세를 선거연령

으로 정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가 한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2016. 8. 25), 27쪽.
58)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라는 단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전 세

계 239개국 중 국가적 선거에서 18세를 초과하는 선거연령을 정한 나라는 한

국을 포함하여 20개뿐이다. 반면 16세가 8개국, 17세는 북한을 포함하여 3개국

이며 87%가 넘는 208개국이 만 18세를 선거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창피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question=VR001#g>, 검
색일: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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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것은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이 19세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선
거연령을 보편적 수준인 18세로 낮추는 것은 광장의 시민들이 가장 강력

하게 요구한 것이었지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어떤 핑계를 내세워도 변명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국회가 후안무치

함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로 접근하는 

한 아마 앞으로도 선거연령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전면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헌법개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즉 ‘만 18세에 도달한 국민에게 연령을 이유로 선

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헌법의 선거권 조

항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59)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

로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60) 이처럼 청소년의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제한하는 것일 뿐이다.61)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던 청소년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이다. 
‘개학 전에 탄핵하라’는 피켓을 든 초등학생도 있었지만, 최소한 중학생 

정도, 백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고등학생에게는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이 

되던 15세 당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은 이 

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기 때문이

59) 미국헌법 수정 제26조(1971)가 이런 식의 규정이다. “연령 18세 이상의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

한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 정태호, “권리장전의 현대화”,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 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창비, 2007), 283쪽. 
60) 김종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41쪽.
61)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청소년 권리의 박탈이 청소년 ‘보호’라

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법적 전형이 청소년보호법이다. 이 점을 분명

하게 지적하고 있는 예로는, 김도현,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민주법학 제22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53-84쪽, 특히 55-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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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청소년들이 최초 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공직을 유지하는 

대통령 등 공직자의 선거시점부터는 향후의 선거권 행사를 온전하게 하

기 위해서라도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18세에 첫 선거를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14세(국회의원이

나 지방의원 등) 또는 13세(대통령)부터는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선거의 종류와 공직자의 임기에 따라 유동적

으로 정하기보다는 중학교 입학연령인 12세 또는 고등학교 입학연령인 

15세 정도 수준에서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의 자격을 선거권과 동일시하는 것

은 하등의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62)

그러나 우리 국회는 12―15세의 정치활동은커녕 최소한의 장치로서 선

거연령을 18세로 하자는 제안조차 거부했다. 국회의 거부 논리는 한마디

로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자는 거냐?’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질문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싶다.

정치는 삶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영역에서 자원과 권력의 배분을 결

정하는 일이다. 그런 일에서 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학생들이 

정당활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마침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때 그

들은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나라의 대표를 선출할 

자격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을 때 청소년은 비로소 완전한 시민이 된다. 그
리고 그런 시민이 학교에서 발언권을 가질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혁

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바로 학생의 시민화에서 

출발해야 한다.63) 

62)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10쪽. 
63) 지금 당장 합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의 위험을 무릅

쓰고 학교의 혁신과 변혁을 위하여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이

고 기성세대의 죄악이다. 청소년을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 청소년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학교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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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표(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

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1회 연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

은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의 의중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근거로는 

흔히 국가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 선택의 보장 등이 내세워지고 연혁적

으로 멀게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 가깝게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장기집권의 

위험성이다. 이승만도(1954) 박정희도(1969, 1972) 위헌적인 개헌을 통하

여 3선과 종신집권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런 위험이 없어졌는가? 우리

는 지난 탄핵국면을 통하여 5년 임기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를 이명박 정

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처절하게 체험한 바 있다.64) 물론 우리 촛불시민

들은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자행했던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과거와 같은 장기집권 시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좋

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체제에 

대한 우리의 진단은 과거 정부에서 제기했던 것과는 달라져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 사태를 낳은 87년 헌법과 87년 체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셈이다. 즉 단임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 되어야 하는가?’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왜 또 4년이나 되어야 하는가? 너무 길지 않

은가? 
필자는 늘 이들 공직자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약

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2년 임기에 1회 연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찬성하는 

이는 전혀 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왜 대통령 임기는 2년으로 하

64) 하승수도 4년 중임제는 8년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

다. 경향신문, [공화국을 묻다-하승수]“우리의 삶, 우리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 
2016. 10. 12. 반면 박명림은 단임제 헌정구조를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한 지배

당-반대당 없는 비정당 정부가 반복된 원인으로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박명림/
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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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 되는지 설명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해밀턴의 예를 

들 수 있다. <연방주의자 논설>에서 해밀턴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한 것을 두 가지 이유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짧은 관직의 임

기로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짧은 임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일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작은 영향력 때문에 

자신을 불편한 상황이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그 

이유라고 한다.65) 둘째, 4년의 임기는 어느 정도는 행정부의 안정성을 획

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 자유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66) 여기에다가 대통령제를 취하

는 현존하는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67) 
그러나 해밀턴의 논리는 4년 임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

도 2년 임기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
직의 임기가 짧을수록 중임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재직 

중 선거운동이 일상화되어 공정성 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클 것’이고 따라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그 통제 가능성을 

남겨두고 안정적인 임기의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도 국민을 위하여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68). 일정 기간의 임

기 보장이 강력한 집행부를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에 필수적인 요인이

라는 설명보다는 훨씬 더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4년 

임기제가 국민소환을 전제로 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제받지 않는 4년 또는 5년 임기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65) 해밀턴, “페더랄리스트 71”, 426쪽.
66) 해밀턴, 위의 글, 427쪽.
67) 특이한 예로는 의회에서 간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은 허용

하지 않되 연임이 아닌 중임은 허용하는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헌법 제176조.
68) 송기춘,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토론”, 87년 민중/노동자 항쟁과 

2017년 촛불(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년 봄 정기학술대회, 2017. 5. 26), 142
쪽. 이 학술대회에서 송기춘 교수는 나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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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평가적 성

격을 갖는 국민투표도 한 방법이지만,69)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똑

같이 4년으로 하되 그 주기를 2년마다 교차되도록 설계하는 것70)은 추가

적 비용이 들지 않아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71)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4
년으로 정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원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미국 헌법은 이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미국헌법이 

하원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민중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의

원들로 구성되는 하원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이중삼중의 의회통제수단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72) 그러나 미국헌법이 배제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1년의 단기임기이다. 즉 하원의 주요 업무인 연방 입법과 외교통

상분야 입법에는 각 주의 제도와 문화가 갖는 특징들은 물론 외국의 법

률이나 정책에 대한 포괄적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에는 1년으로는 부족하지만 2년이면 부족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 1년이

라는 단기 임기를 적용할 경우 계속 재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한 부정

한 수단의 사용에 대한 유해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격년제 선거는 국민의 자유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공

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던 것이다.73)

요컨대, 필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최소한 격년제로 국

회의원을 교체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야 

69)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14쪽. 
70) 송기춘,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토론”, 142쪽.
71)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일치시키되 

중간평가로서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다. 
박명림,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 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창비, 2007), 88쪽.

72) 매디슨, “페더랄리스트 52”, 320-324쪽은 주로 이런 관점에서 격년제 하원의원 

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73) 매디슨, “페더랄리스트 53”, 325-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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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매우 

강한 불신이다. 앞서 보았듯이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법률안들이 제출되

어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시키는 비정

기적인 소환이라는 방식보다는 비교적 빈번하게 실시되는 정기적 선거를 

통한 심판이 국민들의 의식에 더욱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기

관을 평가하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국회가 항상 최하위였다는 점은 이

를 웅변한다. 임기의 단축이 국회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의회 독재를 우려했던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언제나 문

제가 되었던 것은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독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

번한 선거는 의회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74) 오히려 단축된 임기가 

국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

2. 권력분립의 실질화: 견제와 균형의 상시 작동 체제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는 권력분립이다.75) 한국 헌법 역시 제1조 제1
항에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제3장 이하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선언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분립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력남

용은 방지되지 못했고, 1987년 이후 성립한 모든 정권에서 권력남용 제

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76) 그것을 집권자의 성품이나 집권세력의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킨 게 문제지 

헌법이 무슨 죄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77) 어떠한 폐단이 여러 차례 반

복된다면 분명히 시스템상의 결함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74) 매디슨, “페더랄리스트 52”, 321쪽.
75) 국순옥, “공화국의 정치적 상품화와 순차 결정의 과학적 기준”, 489쪽.
76) ‘제왕적 대통령’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였다고 한다. 최

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78쪽. 그러나 권력의 오남용 문제는 모든 정권

에서 제기되었다.
77)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유사한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들도 상당히 많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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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 권력분립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78)

2.1. 국회 기능의 정상화

권력분립 원리의 일차적 관심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분립을 통한 양자

간 견제와 균형인데 이 양자의 관계에서 한국 헌법은 행정부 우위 쪽으

로 한참 기울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
나는 정부에게도 입법권의 일부인 법률안제출권이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부에 속하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특히 대통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권력분립 원리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가 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법원의 제청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

하여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한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므로79)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은 사법부에 비해

서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헌법에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부, 즉 국회의 약화이다. 이는 근대 국가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의회주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 즉 법률의 지배 원칙에 비추어보

면 권력분립의 중심이 극단적으로 전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78) 권력분립의 재정립 방안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으로서의 지방분권 또는 연방제 

관련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연방

제 채택에 대해서는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특히 

119-122쪽 참조.
79)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면서 관습헌법까지 동원하여 위

헌결정을 선고한 데에 이르면 가히 ‘헌법재판소 독재’(홍윤기,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세계 경영과 세기 경영을 위한 헌법개혁의 어젠다”, 헌법 다시 

보기, 20-27쪽, 특히 26쪽) 또는 ‘사법 쿠데타’(국순옥, “헌법재판관들의 사법 

쿠데타”, 민주주의 헌법론, 501-513쪽)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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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국회 기능의 정상화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설계에 있어서 핵

심적인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회의 기능 회복과 관련해서는 박동

천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은 대통령

과 국무총리의 관계가 아니라, 의회의 위상이다. 의회 내부가 다원적인 

요소들로 구성되고, 일반 시민들은 그와 같은 다원성을 폐단이 아니라 

건강의 징후로 인식해야 하며, 다원성의 와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통합

적인 결정을 토론과 절차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의 정치생활이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80)

2.2. 고위관료 임명 제도의 개선

권력분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최상위직 관료

의 임명과정이다. 하급 관리(inferior officers)를 제외한 공직자를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미국과는 달리81) 한국헌

법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을 제외하고

는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무

위원의 임명에 대하여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긴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경우―박근혜 정권 

80)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 14쪽. 나아가 박 교수는, 의회제 

정부 설계, 즉 의회의 다수세력이 행정권을 담당하고, 다수세력이 의회 안에서 

유지되지 못한다면 바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다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의 

정부 설계는 그런 방식의 정치생활이 규범으로 자리 잡는 충분조건은 될 수가 

없지만, 하나의 필요조건이라는 점만은 명확하고, 무엇보다 행정권만을 중시하

는 정치의식이 의회의 토론 과정과 조사 과정도 함께 중시하는 정치의식으로 

확장되기 위해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같은 곳.
81) 미국연방헌법 제2조 제2절 제2항은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

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

하여 대통령에게, 법원에게, 또는 각부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50 -



민주법학 제64호 (2017. 7)80

하에서는 이런 사례가 표준이라 할 정도로 빈번했다―에도 국회의 의사

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82)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노출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로지 심리적 압박 효과를 가질 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인사청문제도의 이와 같은 결함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지난 두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생생하게 입증되었다. 우선 나타

나는 직접적인 결과는 어떤 잘못이 드러나도 뻔뻔하게 버틸 수만 있다면 

고위공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맷집이 약했던 김종훈, 한만

수, 김병관 등은 낙마했지만, 무념무상하게 버텼던 윤진숙, 김재수는 살아

남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특징은 낙마한 그 누구에 관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다. 즉 이들은 모두 자진 사퇴의 형식을 취했을 뿐 대통령이 지명 철회

를 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정치의 실종이다.83) 더욱 심각한 결과는 그런 

결함투성이의 후보자가 공직에 임명이 된 후에 벌어진다. 국회가 그 임명

에 반대할 정도의 매우 큰 결함을 안고 있는 자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

면서도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해준 임명권자, 즉 대통령에게 무조

건적인 충성을 맹세・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

던 국정농단이 4년이나 지속되어 왔는데도, 국정농단 사실이 하나하나 드

러나고 있던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진실을 밝힌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은 그 어떤 정부 하에서도 볼 수 

82)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 등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

우는 물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83) 심지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 중 낙마한 김

용준, 안대희, 문창극, 김병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명철회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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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모습이었는데, 필자는 그것이 이토록 부실한 인사청문제도를 기반으

로 한 공직자임명체계로부터 비롯된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점

에서 최소한 행정부 공무원 중 비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

는 법관, 검사, 외교관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84)85)

2.3. 사법부 구성과 권한의 재편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와 관련하여 사법부를 빠뜨릴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의회주의를 유린하고(신행정수도특별

법 위헌결정86)) 정당정치를 질식시키고(통합진보당 해산결정87)),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이른바 해석입법, 해석개헌까지 감

행하는(경영권을 거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거나88) 통상임금에 대한 이율배

84)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공직은 4,000개 이상인데, 이 중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직만 1,212개에 이른다고 한다. Zach Piaker, 
“Help W anted: 4,000 Presidential Appointees”(Center for Presidential Transition, 
2016. 3. 16.), <http://presidentialtransition.org/blog/posts/160316_help-wanted-400
0-appointees.php>, 검색일: 2017. 5. 21. 상세한 내역은 다음을 참조하라. Christoph
er M. Davis & Michael Greene, “Presidential Appointee Positions Requiring Se
nate Confirmation and Committees Handling Nominations”, RL30959(Congressi
onal Research Service, May 3, 2017), <https://fas.org/sgp/crs/misc/RL30959.pd
f>, 검색일: 2017. 5. 21.

85)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진행과

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야당의 맹목적 반대를 접하고 보니 과연 이런 인사청문

회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오히려 국무위원 등 임명에도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면 차라리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

을까 싶기도 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과 결합된

다면 합리적인 동의 절차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86)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87)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88)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

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

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

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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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판결89)) 상황은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사법

국가, 아니 사법왕국이라 할 만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를 주로 이들 사법기관의 구성과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해서 늘 비판되어 온 것은 재판관 자격의 획

일성과 임명 주체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대

부분의 사건들은 그 성격 자체가 정치적이며 그 판단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

여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 하

에서는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것과 필적할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판관들이 구성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현

행 헌법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오로지 법관자격자로 직접 

한정하고 있다(제111조 제2항). 그렇다고 법관 자격을 정하고 있는 법원

조직법에서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

다.90) 일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헌법재판

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을 일반 재판과 동일한 관점과 

시각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획일적 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

한 동질화에 길들여진 법관 자격자들이 내놓는 헌법판단에 무슨 다양성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91)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기간 활동해 온 다

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민

주주의적 헌법재판이 가능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다.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

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최고헌법재판기관 재판관의 3분의 1을 

지명하도록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새삼 이야기하기조차 진부

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
89)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90) 법원조직법 제42조는 법관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91) 심지어 일반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자격자로 한정시켜 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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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다.92)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제도가 유

지되어 온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이것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는 파괴력을 생각하면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정당성과 다양성의 확보는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

심적 관건이다. 이제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두 기관이 합동으로, 즉 대통

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미국) 또는 합의제 국

가기관으로서 고전적인 대표의 자격을 갖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독일).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정파적 치우침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재판관의 임명 또는 선출에 국회의 가중다수

결(재적 과반수 또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재판관 자격과 연관하여 법관(변호사)자격자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

고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변호사)자격자가 재판관 전

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선임방식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의 문제이다. 도대체 선출

되지 않는 9인에게 정당의 운명을 맡기고, 법률의 개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든 간에 민주주의의 핵심에 있는 의회정치와 

조화되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할 것인

가? 헌법재판소의 높은 신뢰도를 고려하면93) 폐지하는 것은 어렵겠지

92) 한수웅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

여받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헌법재판기관 구성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참여

할 것을 요청할 뿐,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다른 국가기관의 참

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관 선임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매우 편협하게 이해한 것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한수웅, “현행 헌법재판소 재

판관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문집 제39집 제1호(중앙대학교 법

학연구원, 2015), 25-26쪽. 
93) 헌법재판소는 동아시아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정부

기관 중 국민신뢰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로이슈, “헌법재판소 창설 27
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2015. 9.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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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94) 현재의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대안을 모색해 보아

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폐지

한다.95)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탄핵심판을 대법원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므로,96) 앞서 보았듯이 양원제

를 채택한다면 상원에 맡기고97) 단원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대체하거나(대통령) 후술하는 시민의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남는 것

은 법령이나 처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인데, 행정입법이나 처

분 등의 위헌 여부는 법원에 맡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98) 결국 

문제는 위헌법률심사(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포함)이다. 선거로 구성된 의

회가 만든 법률의 운명을 직접적인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은 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지만,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적절치 않

아 보인다.99) 이 양자의 조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속력을 

94) ‘헌법재판소 독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홍윤기 교수도 헌법재판소의 폐지보다

는 법관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대표되어 반성적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적 의사소통 및 심의 기관으로 개혁할 것을 제시한다. 
홍윤기,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세계 경영과 세기 경영을 위한 헌법개혁

의 어젠다”, 27쪽.
95)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베니스위원회의 원칙 중 첫 번째는 비적용원칙이다. 김종

서,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를 계기로”, 민주법학 제56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75-76쪽. 
96) 탄핵심판을 대법원이 맡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피소추자는 

공직에서 파면된 후에도 일반적인 법의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첫 번

째 판결이 두 번째 판결의 어버이가 될 가능성, 즉 이중재판의 위험성이 발생

하는 점이라고 한다. 해밀턴, “페더랄리스트 65”, 392-393쪽.
97) 상원이 탄핵심판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해밀턴, “페더랄리스트 

65”, 392쪽 참조.
98) 이를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등 소송법의 대폭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중

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99) 이 부분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사법심사를 반대하는 입장이 직면하게 되는 대

표적인 딜레마이다. 김종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

의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4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특히 351-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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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거나, 잠정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국회가 

가중다수결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거나,100) 프랑스처럼 사전적 위

헌심사제로 전환하거나, 헌법재판을 일종의 배심제로 운영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101)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권한, 특히 위헌법률심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서는 반론이 없지 않다. 예컨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거

나 위헌법률을 합헌이라고 하면서 위헌성을 방치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는 문제는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만

큼 그 책임을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잘못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102)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회의 대응은 지극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기본권 보장의 

직접적 책임자로서 그 최대한 보장을 위한 입법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있는 국회가 스스로의 위상을 헌법재판소의 판단 범위 내로 왜소화하는 

경향은 충분히 비난받을만하다.103) 아울러 앞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구

성과 재판관의 자격 문제 등이 적절한 방식으로 재편된다면 위헌법률심사

참조.
100) 이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에 국회가 가중다수결에 의한 재의

결을 통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이를 해당 법률 또

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거부권 행사, 즉 재의 요구로 보고 국회의 

재의결을 통하여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생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
101) 김종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317-367쪽. 한편 국순옥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반민주주의적 구조를 손

질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기본방향은 인적 구성 방식

을 개선하고 심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밝힌다. 국순옥, 
“대안헌법이론”, 454쪽.

102) 송기춘,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토론”, 143쪽.
103) 국회의 이런 경향을 지적한 예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

견서”, 민주법학 제43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549-556쪽; 김종서, “집시

법의 몇 가지 문제점: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69-1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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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과도한 권한의 문제들은 상당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권력분립의 문제가 결국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

느냐 하는 것이라면 법원의 기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국민으

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기능해야 하고, 법치주의 구현,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 

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대

법관 임명제청권과 일반법관 임명권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04)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한 권력분립이 요구하는 견제와 균형의 달성은 불

가능하다. 
우선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다(제

104조 제2항).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장은 합의체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구

성원들 중 1명에 불과하고 다른 대법관들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법관 전원의 임명에 대한 1차적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법관의 상급자로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든 최

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에 대한 1차적 지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갖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재

판관 3인 지명권보다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 대법원장 몫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3인은 다른 방법으로 지명 또는 선출되는 헌법재판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여 그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대법

관은 전원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므로 결국 부의 재판이건 

전원합의체 재판이건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재판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임명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

의 제청 범위 내로 축소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 요청을 배신하는 더욱 치

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폐지

는 사법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104)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당연

히 폐지되어야 하므로 이는 상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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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법관은 다른 기

관의 어떤 관여도 받지 않은 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장의 일반 법관 임명권은 흔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

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 한 사람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

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인사권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대
통령의 영향력을 논외로 하더라도 대법원장 한 사람이 전체 법관의 인사

를 좌우하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재판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는 숱하게 보아 왔다.105) 나아가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법관임명권

을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맡겨두는 것은 사법부 구성을 국민의 감시로부

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결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의 힘이 매

우 강한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상원의 조언과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106) 
나아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보통은 사법부에 요구되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내세워 사법부는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부문으로 이해되지

만,107)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

105) 최근 일반 법관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의 개입 의혹이

나 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을 심리 한번 없이 4년이나 묵혀 두다가 탄핵

결정 직후 각하해 버리는 대법원의 행태는 대법원장의 이런 전횡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106) 2016년 현재 연방법관 정원은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연방대법원 

9명, 연방항소법원 167명, 연방순회항소법원 12명, 연방지방법원 673명(임시 10
명 포함), 국제거래법원 9명과 연방헌법 제1조에 의해 설치되는 연방청구법원

(Court of Federal Claims) 16명과 연방헌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되는 준주법원

(territorial courts) 4명 등 총 890명인데, 이들 모두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http://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allauth.pdf>, 
검색일: 2017. 5. 31.

107)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제로 임명되는데 

그 이유는 법관이 당파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러면서 

강한 독립성이 요청되는 전문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밀턴, 
“페더랄리스트 78”, 459쪽. 그러나 종신제는 독립성의 요청에는 부응할지 모르

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엄연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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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근거도 없다.108) 더구나 배심

재판처럼 국민에 의한 재판참여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

관공선제,109) 최소한 대법원장 선거제110)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Ⅳ.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1. 광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원형적 모습에 충실하도록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확대 심

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조건을 정비하는 한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상

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

10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들 기

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들의 소산이 아닐까? 특히 상당수

의 판결과 결정들은 정치기구인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에 의하고 있지 

않은가? 그 과정에서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예로 Waldron, Law and Disagreement(Oxford 
University Press, 1999); Waldron,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Yale Law Journal vol. 115(2006), 1346-1406쪽 참조.

109) 연방법관의 임명제 및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방헌법의 취지를 모든 주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각주 법원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연방법원처럼 임

명제로 출발하였으나 법관선거제도가 대세를 이루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실

적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법관선거제도에는 정당추천입후보에 의한 

선거방식과 비정당추천입후보에 의한 선거방식, 그리고 실적제방식(일정한 방식

으로 선발된 법관의 업무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임 여부를 국민의 투표로 결

정) 등이 있다고 한다. 상세한 것은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

2호(미국헌법학회, 2011), 1-28쪽 참조.
110) 국순옥 교수는 헌법재판소와 최고재판소의 우두머리는 재조법조인・재야법조

인 그리고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

다. 국순옥, “통일국가의 헌법과 기본적 인권의 체계”, 공법연구 제21집(한국공

법학회, 1993),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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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후의 수단으로 남은 직접민주주의적 보루와 통상적인 정치과정인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가 보장되는 장치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등한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대표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되, 이들이 잘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민주주의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에 의한 국가

운영과정은 여전히 시민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적극적인 표

현 활동과 거리에서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의 대표들에게 압

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몇 개월에 걸친 촛불항쟁의 경험은 그러한 압력과 영향력 행사가 

사실상의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

감케 하였다. 즉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대표의 국가운영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와 장치를 확보하는 일이

다. 즉 촛불시위를 통해 빛났던 광장을, 상시적 공론장으로 제도화하는 

문제이다. 이런 광장의 제도화가 중요한 까닭은 어떤 정치인이나 법률가

의 상상보다 민중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111) 그러한 상

상들이 공개적인 장에서 개진되고 토론되고 채택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 민중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 시민의회 구상

이런 방안의 하나로서 구상・제안된 것이 헌법 수준의 제도로서의 시민

111) 의회의 거부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2011년 3월 24일 아이슬란드에

서 시민 주도로 만들어졌던 헌법안은 집단지성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표

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하던 기본권조항이 31개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권리가 매우 상세하고 심도 있게 규정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 보장, 동물

의 권리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헌법개정안은 <http://stjornlagara
d.is/other_files/stjornlagarad/Frumvarp-enska.pdf>, 검색일: 2017. 1.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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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이다.112) 김상준 교수와 오현철 교수가 ‘숙의’113)민주주의의 제도화된 

형태로서 시민의회를 제안하고 있는데 양자의 시민의회는 기본적 취지에

서는 유사하지만 그 위상과 권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 김상준의 보완적・완충적 시민의회 구상114)

김상준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는 역동성을 상실하지 않았다

고 보면서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지형도에서 하나의 선도적 전범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115) 무려 10년이 지나서 이 

전망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체제의 핵심원리인 

대의민주주의와 헌법주의는 빈번해지고 대규모화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소화해내지 못하며116) 이처럼 정치 자체가 기존 헌정체제의 구조적 한계 

안에 갇힌 상황에서 헌정체제의 개혁 없이는 아무런 실제적 변화도 이끌

어내지 못한다고 하면서,117) 헌정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의제를 

심의할 시민심의기구, 즉 시민의회를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

다.118)

김상준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결사체민주주의→심의민

주주의→대의민주주의’라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부분적 

112) 이와 유사한 것으로 민회가 있으나 민회는 대체로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는 비

제도적 장치로 구상되고 있는 것이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민회에 대해서는 

케빈 올리어리 지음/이지문 옮김,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

신적 개혁 모델(글항아리, 2014) 참조.
113) deliberation의 번역어로서 김상준은 논의와 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심의’

란 용어를, 오현철은 사유보다는 언어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토
의’란 용어를 선호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호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

서 필자는 ‘숙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세 용어 중 ‘심의’가 

사용빈도는 가능 높은 것으로 보인다.
114)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헌법 다시 보기, 144-185쪽.
115) 김상준, 위의 글, 145쪽.
116) 김상준, 위의 글, 146-147쪽.
117) 김상준, 위의 글, 148쪽.
118)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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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리에 불과하다고 본다.11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치 상

황은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쳐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하부구조가 아직도 미

발전되어 불안정한 것에서 비롯되며,120) 심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현재 

또는 ‘민주주의 이후’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한다.121) 이 구상에서 시민의회는 입법부・
행정부・사법부와 별도로 존재하는 제4부122)가 아니라 기존의 3부를 보

완・완충하는 기구로 구상된다.123) 즉 시민의회는 기존의 3부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사안들을 맡아 그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

하면서 보완하는 것이다.124) 김상준 교수는 이러한 시민의회 구상에 대하

여,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원초적 상황, 무지의 베일 등 롤즈

의 정의론을 근거로 정당성을 부여한다.125) 아울러 그는 시민의회 구상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이 구상의 

정당성을 확인한다.126) 김상준이 구상하는 시민의회의 구성과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다.127)

시민의회는 국민, 대통령, 국회가 소집할 수 있다.
심의사항: 행정부 또는 국회에서 검토 중이나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국회에서 교착중인 법안 그리고 입법되

어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적 반발이 심한 법안 등.
시민의회의 결정은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입법화되며, 국회는 

시민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가부표결만 하고 일체 변경은 못함.

119) 김상준, 위의 글, 151-152쪽.
120) 그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과소가 문제라고 한다. 김상준, 위의 

글, 153쪽.
121) 김상준, 위의 글, 154쪽.
122) E. Leib는 기존의 제3부에 이은 제4부로 부르는 시민 심의의회(deliberative 

assemblies)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김상준, 위의 글, 164쪽.
123) 김상준, 위의 글, 164쪽.
124) 위와 같음.
125) 김상준, 위의 글, 166-172쪽.
126) 김상준, 위의 글, 172-181쪽.
127) 김상준, 위의 글, 161-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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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은 가능함

시민의회는 사안에 따라 소집되고 심의 결정이 완료되면 해산함

시민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되면, 시민의회운

영기구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적정수(200인 이상 300인 이하128))의 

시민심의의원을 무작위 선발한다.
회기 중 시민의회 의원에게는 그 시기 한국인의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한다.
각 회기 시민의원은 예비회의,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제를 검토・심

의・결정한다. 시민의원단은 20여명 단위의 분회로 조직된다. 분회

는 매 전체회의의 상정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체회의 이후 논의

사항을 재검토한다.
시민의회 의원의 임기는 당회 1기에 그치는 반면, 시민의회 운영기

구는 일정한 임기를 가진 상설기구로서 정부와 국회의 주요기관이 

임명 또는 선출한 자를 배합하여 구성함. 
운영기구는 시민의원단에게 해당 의제에 대한 정확한 심의자료를 

제공할 전문위원회, 의사진행 전문가, 전문법률가 등 전문조력자를 

구성, 제공한다(상당수는 상임직). 
심의사안은 시민의회의 심의와 초다수의결(3분의2 내지 5분의4)로 

결정됨.

2.2. 오현철의 최고권력적 시민의회 구상129) 

한편 오현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이 대중의 광

범위한 정치 참여에 내재하는 위험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주권은 실

종되고 정치인, 언론인, 선거전문가 등이 선거와 여론 조작으로 의제를 설

정하고 결정하는 전문가 주권이 모든 국가에서 관철된다고 진단하고 있

다.130) 특히 한국에서는 대의정치 이념, 즉 전문가들의 통치라는 이념에 

따라 국민주권이 헌법재판소에 넘겨졌고,131)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원칙

128) 이 기준은 공개적 공공심의가 가능한 적정한 정도의 수와 통계적으로 유권자

를 대표할 만큼 유의미한 정도의 수라는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김
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162쪽 주 13).

129)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헌법 다시 보기, 293-313쪽.
130)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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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본적으로 침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32)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헌법

재판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근거는 재판관들의 전문성이지만,133) 
이런 전문성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전문성을 토대로 한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134) 오현철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주권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정치제도인 직접민주주의는 필

수적인 토의과정의 경시, 과거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대한 부

정적 경험, 선입견의 강화와 집단화 경향 및 엘리트에 의한 조작가능성 

등 결함을 갖고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토의민주주의의 제도

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35)

그가 보기에 토의민주주의는 이념적 측면에서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교정하고, 방법론 측면에서 엘리트들이 결정권을 독

점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136) 토의민주주의의 목표

를 “공동체와 의사 결정을 위한 토의 과정에 정보를 갖춘 시민들이 참여

하는 것”으로 설정할 때, 토의민주주의의 이념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둘째, 
정보에 근거한 공적인 판단, 셋째, 충분한 토의 기회의 제공.137) 이런 요

건들은 토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안들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토의로 

131) 오현철, 위의 글, 295쪽.
132) 헌법재판소에는 민주성, 토의성, 공개성, 책임성이 결여되었고 견제 방법이 없

으며 대안 탐색을 봉쇄한다고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누

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직접 행사해야 할 주권을 9인의 재

판관이 대신 행사하는 셈이고, 그 결과 국민들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주권 행사

기회를 근원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오현철, 위의 글, 296쪽.
133) 오현철, 위의 글, 297쪽.
134) 오현철, 위의 글, 298쪽.
135) 오현철, 위의 글, 299-300쪽.
136) 오현철, 위의 글, 302쪽. 그는 코언의 주장을 빌려서 토의민주주의적 정치체제

가 전통적인 공적 개념이나 사적 내념을 넘어서고, 결사체 중심의 사유도 넘어

서며, 전통적인 대리인 체제도 넘어선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같은 글, 302-303
쪽.

137)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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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 때 투표 결

과는 사적인 선호를 집합한 것이 아니라 토의의 결과가 이루어낸 집단적 

판단이 된다고 한다.138)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대의기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구의 권력을 

제한하고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대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즉 오현철은 헌법재판소를 대체하여 국민들이 주권

적 결정 사안을 직접적・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139) 그는 마넹, 웅거, 번하임, 헬드 등의 구상을 소개한 후에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의 의회’에서 공공정책을 판결하는, 입법・사법・
행정부와는 별개의 제4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라이브의 구상을 바탕으

로140) 한국 현실에 맞는 시민의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41)

시민의회는 최고의 대표성을 지니는 헌법적 최고결정기구가 되고, 
기존 3부는 시민의회의 헌법적 판단을 제도적으로 조정하여 일상적 

정책 결정과 법률의 판단을 담당하게 된다.142)

생활세계와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를 구성한다. 생활세계의 지역・성・계급・연령 등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즉 ‘유사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대표들을 계

층별 무작위 선발한다.143) 
임기는 1년으로 평생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직 동안 

보수를 지급한다.144) 
시민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국가기구간의 권력 분할과 갈등 해결

138) 오현철, 위의 글, 304쪽.
139) 위와 같음.
140) 오현철, 위의 글, 305쪽.
141) 오현철, 위의 글, 306-308쪽.
142) 오현철, 위의 글, 306쪽.
143) 위와 같음. 김상준과는 달리 오현철은 시민의회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구성방식으로 비추어볼 때 그 규모는 비슷하리라(200-300명) 추정

된다. 
144)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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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사항(탄핵, 권한분쟁 등), 기본권의 준수 및 확장에 관련

된 사항, 위헌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등 헌법이념의 구현에 관한 사

항, 국군의 해외파견과 전쟁 수행에 관한 사항, 국가기구를 통치하

는 대리인들(대통령, 의원 등)의 선출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이

다.145) 
시민의회의 입법권이나 시민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은 최고권

력기구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지만 독자적인 헌법개정안 제출 

권한과 행정부・입법부에 대한 권고안 제출권은 보유할 수 있

다.146)

의사 결정에서 공개성・토의성・소통성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들을 

무작위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토론을 하고, 전체회의에서 다

수결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중요한 안건은 절대다수의 가결을 요구

한다.147)

시민의회 결정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5-10년 후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시민의회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안건은 ‘다선택 포맷 방식의 국민투표’에 회부한다.148)

2.3. 평가

김상준과 오현철의 구상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민의회의 위상이

다. 그 위상을 기존의 3부를 보완하는 기구로 할 것인가(김상준) 혹은 3
부의 상층에 있는 최고권력기구(제4부)로 할 것인가(오현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

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을 잠정적 결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의 최종적 결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의회를 주권적 기구로서 국민주권 실현의 담지자로 본다면 최고권

력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안을 시민의회가 최

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현철의 제안에 따르면 

시민의회가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양한 층위의 것들이 혼

145) 오현철, 위의 글, 306-307쪽.
146) 오현철, 위의 글, 307쪽.
147) 위와 같음.
148)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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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는데, 이들 모든 사항이 다 시민의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그런가 하면 시민의회가 과연 의회를 능가

하는 압도적인 건강함을 담보할 수 있는가, 또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

의가 동시에 도입된다면 시민의회 구상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

은가, 대표성 확보와 책임에 충실한 정당과 선거제도의 개혁이 전제된다

면, 선거와 직접민주제적 방안 외에 시민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

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149) 타당한 지적이지만,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가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의 공론적 심의를 온전히 대체할 수

는 없는 이상, 상시적으로 시민의 숙의가 가능한 시스템은 독자적인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시민의회가 주권기구, 즉 최고권력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시민의회가 다루어야 할 사항에 따라 그 위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핵처럼 가부간에 일종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인 경우에는 최

고권력기구로서의 위상을 시민의회에 부여한다. 예컨대 탄핵소추는 국회

에서 하되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따라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탄핵결

정은 시민의회가 담당한다. 
둘째, 규범의 형성, 즉 입법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잠정적 또는 부

분적 권한만 갖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

다. 즉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의회가 숙의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발

의하면 국회가 이에 대하여 가부 결정만 하도록 하고, 시민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민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셋째, 위헌법률심판이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150) 상당히 섬세

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시민의회의 결정은 잠정적 또는 개별적 효력만 갖

149) 송기춘,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토론”, 143쪽. 
150) 법률이 아닌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담당하면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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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 경우 시민의회가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헌결정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서 재의결을 하여 해당 조항

을 존속시키지 않는 한 해당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151)

3. 국민참여형 헌법개정 제안

한편 시민의회 구상처럼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직접적 

목표로 한 정치인들의 제안도 있었다. 즉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 헌법개정 작업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을 입법

자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

원의 대표발의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제

출되어 있다(2017. 2. 15., 의안번호 5639).152)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두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대국민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며,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

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

151)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회의 결정에 잠정적 효력만 부여한다면 이는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시민배심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헌법배심제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심사위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시민의회가 헌법배심의 기

능을 겸하게 될 경우 그 결정에 어느 정도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깊은 고

민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헌법배심이 기본권 침해적인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

을 내린다고 하여 그것에 대해 반드시 일반적 효력, 즉 ‘법률 폐지적 효력’을 

부여할 필연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당해 사건에의 적용 배제라는 개별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법

률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보완 또는 폐지라는 사실상의 입법 

작업은 입법부에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15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W7V0L2N1U5E1K4

M1Q5L5R4Q7L6G5>, 검색일: 2017. 2. 28.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도 

이와 유사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승수, “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
을”, 허핑턴포스트, 2016. 12. 27.,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
ry_b_13861154.html>, 검색일: 201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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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회 내에서는 물론 언론에서조차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

만 이제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개헌 움직임도 가시

화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 또는 그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시민회의는 앞의 시민의회 구상, 특히 김상

준의 시민의회 구상과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

민회의는 다양한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헌법개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과 국민 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시민회의의 의견서 및 보고서는 자문회의의 의견서와 함께 개헌특위에 제

출되는데, 법안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및 시민회의가 제출한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즉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할 

때 이들 의견서와 보고서를 토대로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김상준의 

구상과는 달리 개헌특위가 시민회의의 의견서에 대하여 단순한 가부결정

권만을 갖는데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회의의 의견에 대하여 

개헌특위가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아닐까? 단지, 개헌특위가 시민회의의 의

견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구

체화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김상준의 구상처럼 개헌특위가 시

민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가부 결정만을 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153) 시민

회의의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부 결정 보다는 이

유 명시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숙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남는 문제는 이와 같은 구상과 기획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말이다. 그런데 뜻이 있으면 길이 

153)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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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했던가? 이와 같은 고민과 결을 같이 하는 실천 시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민회 제안154)과 유사하게, 또한 한국에서 진행된 촛불시위

를 고려하여, 향후의 민주공화국 설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

로 조직해 나갈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155) 일부 제안은 

좌절되기도 했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발랄한 상상력이 요구됨은 분명

하다. 제도권 정치가 결코 떠올릴 수 없고 결코 실행할 엄두도 내지 않

는 그런 제안은, 오로지 광장에서만 나올 수 있다.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후

보들은 예외 없이 헌법개정을 공언한 바 있다. 5월 10일 인수위 없이 바

로 취임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안에 대한 국

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5.18 기념사를 통하여 헌법전문에 5.18정신

을 포함시키겠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국민의 동의를 부탁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개헌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을 포함하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것까지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언급된 것은 

이른바 분권형 개헌 또는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에 머물고 있다.156) 분명

154) 연방하원의원 1인에 대하여 추첨으로 뽑힌 시민 100명으로 구성되는 민회를 

배정하고 여기서 결정권은 없지만 의회에서 다루어질 의안들에 대한 공정한 심

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케빈 올리어리 지음/
이지문 옮김,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신적 개혁 모델 참

조.
155) 박래군의 시민평의회, 유종일의 시민주권회의, 이진순의 온라인시민의회, 곽노

현의 지역민회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제안의 기본적 구상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곽노현, “탄핵이후 국면, 시군구 지역민회로 돌파하자”, 허핑턴포스트, 2016. 
12. 12. 참조.

156) 이 점은 국회의장 정세균의 취임 1년 기자회견 발언에서 분명하게 느껴진다: 
“한마디로 분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선거제도를 개

정해야 한다. 지금 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해 득표율이 40%가 

안돼도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져간다. 합리적이지 않다.” 경향신문, “[취임 1
년 정세균 국회의장]“다당제가 양당제보다 더 민주적…마크롱 현상 속 협치의 

길 있다””, 2017. 6.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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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헌법개정은 이번에도 다시 광장에

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낸 시민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소수 정치인들의 

손에서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 
2017년 1월 5일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월 12

일 제13차 회의까지 개최되었고, 제13차 회의에서는 대선 후보 3인(문재

인, 안철수, 심상정)의 헌법개정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회의에

서 당시는 후보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3대원칙과 5대 주요 내용

을 밝혔다.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

이라는 3대원칙과 함께 헌법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정신 포함, 사회 변화를 반영한 기본권 강화, 5년 단임제 폐해 극복을 위

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 

모색이라는 5개 주요 개헌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방법론으로서 국

민참여 개헌 논의기구 설치를 제시하고, 2018년 초까지 국회의 개헌안 

통과,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내각 및 비서실 인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지시 등을 

통하여 일종의 개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내각 구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야3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성격을 갖는 헌법개정을 논의하기

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
월에 이미 상당히 구체성을 띤 개헌 방향과 일정을 밝혔음을 고려하면 

내각 등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을 대비하여, 시민의

회 구상이든, 민회 구상이든, 광장의 시민들이 그렸던 새로운 민주공화국

의 상에 가장 근접하는 방식과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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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posal to Reform the State Power Structure

Kim, Jong-Seo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Dept. of Law

Lots of citizens have brightened the plaza with countless candles 
for nearly five months since late October, 2016, and finally they 
achieved a regime change. However the new democratic republic 
they envisaged is yet too far. Those citizens wanted, and still want 
a democratic state where sovereign people exert their sovereignty 
fully. In such a state 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 make decisions 
following people’s will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m. 
What the people wants is an open and republican society where 
every single citizen can freely and widely participate in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ate.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citizens, I suggested three 
directions for the democratic reform of the state power structure as 
follows: 

First,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state is suggested. For that, I am proposing various 
ways of direct democracy including recall, people’s initiative and 
referendum. 

Second, I emphasized the normaliz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make the state republican. Reforming the election 
system and the term of elected official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liament, improving the appointment system of high officers, 
and restructuring the judicial power are suggested.

Third, I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a deliberative democracy for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 this, I examined the 
political ideas of Citizens’ Assembly.

In short, I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Is this worthy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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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with a reply: “This is the state!”.

Key Phrases: democratic republic,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constitutional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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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은 
무엇이어야 하나?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477 -



- 478 -



“나와 우리의” 인권이 보장되는 헌법 바꾸기

한 상 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

•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 §§1-9,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128-130 헌법개정

•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 권력분립: §§40-118

• 경제질서: §§ 119-127

• 국가와 국민의 관계: §§10-39   입헌주의
•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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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당구장출입
과외금지조치
학교정화구역내 극장 설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가?
대마초는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데…
결혼식 때 하객들에게 음식과 술을 접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는 왜 피지 말아야 하나?
폭력행사는 자녀가 했는데 왜 부모가 교육을?
운전할때 안전벨트 착용하기 싫은데… 
왜 남자만 군대가냐?
군인 봉급은 왜 쥐꼬리 끝에 난 터럭 수준도 못 되

냐?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
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
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
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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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짐(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

다. (제10조)

민주공화국 - 입헌적 민주주의

• 원칙적으로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무력화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수파에 가담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

- 481 -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

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

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매월 1인당

생계보호 : 65,000원 정도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등)

월동대책비: 연간 61,000원, 

노령수당: 15,000원 + 3,600원(버스승차권)

상하수도 기본사용료(서울) 2,500원 면제

텔레비전 수신료 2,500원 면제

전화 사용료 월 6,000원 (기본요금＋통화 150회) 면제

2인, 1가구 최저생계비(1인당)

대도시 190,000원 정도, 

중소도시 178,000원 정도, 

농어촌 154,00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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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

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

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04.10.30. 2002헌마328)

법치국가

민주국가

문화국가평화국가

사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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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참정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평등권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명권

•인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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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성기 군사정권기
민주화기

전기 후기

1948-1961 1961-1987 1987-1997 1997-

제1`2공화국 제3-5공화국 제6공화국,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

독재 권위주의 절차적 민주화 신자유주의

반공(48년체제)-----------------------------

반공 반공 보수-혁신(보혁구도) 보수-진보(좌파)

정격유착(1953-) 개발독재 약한 경제자유화 재벌

1共:헌법위원회
2共:헌법재판소

3共:대법원
4共: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민중항쟁에 의한 민주화로부터

정치권력간의 타협에 의한 절차적 민주화로

1987. 6. 민주항쟁: 최대민중(저항)연합

 6.29선언(호헌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집권세력과 “민주진영의 대표”간의 타협

최소정당연합

정치과정으로부터 민중의 소외

정치엘리트들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청산 불충분

정치과정의 이원화: 대의제정치 v. 시민운동, 시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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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민주화?

권위주의체제하의 경제통제 민주화로 산업억제메

카니즘이 약화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극단적’ 재산권 보호: 기울어진 운동장

법치의 왜곡: 사법관의 지배

대기업 법무실, 대규모 법무법인의 전방위적 로비력

무전유죄, 유전무죄, 계약의 자유,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불균형적인 경제관계

노동법에서 고용법으로: 사용자중심 노동법, 계급사법

갑질?(경제권력의 개인화 담론)의 구조화

제89조 (3) 여러 법 규정이
상호 충돌하거나 무엇을 적
용해야할지 애매할 때, 또는
특정 법규의 해석에 의문이
제기될 때에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 제88조 … 국가는 가사 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사회적 부와 번영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
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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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정치화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시대변화

정치개혁의 문제

나는 내가 대표한다… 삶의 다양성, 차이의 긍정

정치참여기회 확대 – 개헌 이전의 입법과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평등한 대표

지방분권의 문제: 양원제의 도입필요?

선거연령 하향조정: 의무교육과 연동필요?
에콰도르 헌법: 16-18세, 65세 이상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자유롭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
다.

전국정당체제해소: 지역정당, 분파적 정당 가능케
정당국가경향 완화 필요

직접민주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거부, 국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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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

기본권의 강화: 삶의 역량 증진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설명요구권
프랑스 인권선언(1789) 제15조

 사회는 그 행정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책무성(Accountability)

납세자소송
예산법률주의  예산의 집행의무 부과

재정에 대한 국민통제 기회 부여

청원권강화

제왕적 대통령제: 유신잔재의 청산

대통령”중심＂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허위의식
권력나누어먹기의 전형적 수법

정부형태:권력의 분할과 조직

대통령제: 미국식, 신대통령제

내각제: 영국형, 독일형

이원정부제(혼합형): 프랑스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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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외국에 대하
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
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유신>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유신>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
다.

<제헌헌법>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
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중요한 것은 권력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

기본권강화
국가권력의 절대적 축소: 국가주의 해소

시민의식 제고: 시민의 정치`사회적 역량강화

지방분권  중앙권력의 절대적 약화

입법, 행정, 사법간의 견제와 균형

더 중요한 것은 각성된 시민의식

저항권규정,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정보 및 설명요구권, 국민소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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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민족적`사회적 헌법“ : 생활의 균등한 향상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
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
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
서 보장된다.

노동자이익균점권, 경자유전의 원칙

국가통제경제체제

 1954년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에서 폐지

공정, 균등한 경제발전: 기업윤리(인권), 갑질
청산

“제9장 경제”  “제9장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적 소수집단의 권리들: 농민, 장애
인, 아동, 노인, 여성 등

토지공개념: 주거권, 영세상인 보호 등

경자유전의 원칙? 

 商者有店鋪, 住居者有住宅, 藝能者有舞臺(劇
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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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혁명”(?)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1% : 99%의 사회

 99%의 디스토피아

도시권?
성장의 공유

에콰도르 헌법 제31조

기본권의 구조변화
기본권의 내용(실체)보장에서 절차 보장으로

 시민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

생태위기
에콰도르: 자연은 기본권주체?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종다양성 보전에 대한 권리

정보기본권
감시사회: 국가감시, 작업장감시, 소비자감시

개인정보자기통제권

정보접근권: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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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권: 
통신의 자유(통신망접근권) – 정보문화향유권(?)

정치적 자유의 확대
공무원`교원의 정치권,노동권

직접민주제에 대한 권리

망명`난민권

지방자치권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3·1운동”이나 “4·19의 민주이념”
“3·1독립혁명” “4·19혁명의 민주이념”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저항정신, 민주이념

지방분권의 이념 삽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 제제도 수립” 혹은 “민주적 가치” 

생태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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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및 5·18 광주민주항쟁

과 6월민주항쟁의 저항정신과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모든 영역에 걸친 민주

개혁을 도모하며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 분권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공존·공생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따르는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사회경제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

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과 우리들

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

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

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2조 ①대한민국은 민주적, 사회적, 분권적 법치국가이다.

②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존중·보호·증진 및 충족할 의무를 지며 국민의 복지와 지속가능한 발

전을 추구한다.

③국가는 권력의 분립과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운영된다. 

④모든 국민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

진다. 

⑤국가는 부당하게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기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감시, 징벌, 

교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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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기본적 인권은 불가분이며 상호의존적이며 동일한 가치

를 가진다. 

③ 국가는 입법, 법의 해석과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헌법과 국제

인권기구들에 의해 확인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최우선적이고

진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기본적 인권은 헌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실현가능하며, 국가 및 모든 공무원은 입법이나 정책의 부재나 미

비 등을 이유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아니되

며 이를 이유로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된 절차를 기

각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모든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고
도 완전하게 향유하며 평등한 법의 보호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국가를 포함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
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혹은 성정체성, 학력,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어떠한 영역에
서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에 열거된 사유에 의한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부당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집단을 보
호하거나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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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①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④전쟁이나 정치, 사상, 인권, 종교 등으로 인
한 박해나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피하기 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국제조약 및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들에게 출국을 강제할 수 없다.

①누구나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나 적절하고 위생적이며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명령 없
이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집에서 퇴거당하거나
주거공간을 훼손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법원은 퇴거
명령을 함에 있어 대체주거지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④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이나 주택임차인보호정책을
비롯한 주거안정화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
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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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①누구든지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 다양한 도
시문화의 존중, 도시와 시골 간의 균형있는 발전 등의 원
리에 따라 도시와 도시의 공적 공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
다. 

②앞 항의 권리의 행사는 재산권과 도시공간이 가지는 사
회적·환경적 기능에 부합하여야 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야 한다. 

③도시 및 도시의 공적 공간은 도시 거주인들 모두의 집합
적 구성물으로서 그의 이용과 관리, 개발은 모든 도시거주
인들의 민주적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개발의 결
과는 모든 도시거주인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한다. 

①누구든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제

공되는 통신시설 및 통신상의 편의를 누릴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자유롭

게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과 통신상의 편

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신에 대한 감청(통신사실제공을 포함한다)은 법원의

사건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청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피감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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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나 알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②누구나 국가가 보유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③국가는 공공의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의견
을 교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이나
자료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고 또 보전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목록, 출처, 내용, 기타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누구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권리의 행
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①누구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학술

과 과학, 예술적 발전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

다.(에콰도르 제25조)

②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

로써 보호하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국

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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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인간
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누구나 모성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임신, 출산, 산후 회복 및 수유 중인
여성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야 한다.

제00조 ①누구나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
강에 관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과 치료, 충실한 의료
보장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①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
으며 자신의 인격을 발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
또는 그 대체적인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
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④국가는 아동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

한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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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장애를 겪는 모든 사람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인간으로서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직업적 통합과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를 겪는 모든 사람은 모든 형태의 착취나 억압,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성격을 띠는 모든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장애를 겪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와
재활을 보장하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다
양한 활동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회통합이나 재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노동의 권리/일할 권리: 가사노동, 돌봄노동
고용없는 성장?  일할 권리의 국가적 보장

적정하고 평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생활임금, 최저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업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권리

경영에 참여할 권리(v. 경영의 권리?)

단결권: 노동자/모든 사람의 권리?
군인, 공무원, 교원 등 노동3권 제한 삭제

노동3권의 보호목적: 노동조건향상 +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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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누구나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연재해 또는
전쟁·사고 등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
리를 가진다. 

②누구나 모든 형태의 전쟁, 폭력, 공포, 기타 불관용에
의한 집단적 억압에 저항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국내외적인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모든 형
태의 폭력과 사고·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나 국가 또는 위험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 그 위험
과 그에 대한 예방·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
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자료, 지식, 정보를 제공받고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유를 갖추
어 청원인에게 통보할 의무를 진다.

③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 또는 정
부에 대하여 사안을 특정하여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
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청문요구인은 스스로 또
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500 -



제123조(신설) ①국가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

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보호·육성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완전하고 정당하게 보상함으로써 농업

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농촌이 고유한 전통과 문화 및 지식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이를 지원·육성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09 국민회의 구성(1,500명)
1,200명 추첨 + 300명 기업,단체,기관 등의 대표 

2010. 헌법개정의 필요성 제시

2010 의회, 헌법회의법 제정
25명으로 구성

2010.11. 선거: 522명 출마  남자 15, 여자 10.

2011.1. 대법원, 선거무효판결

2011.2. 의회가 이 회의의 이름을 헌법위원회로 바꾸
고 이미 선출된 25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

2011.7.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안 마련
2012. 10. 비구속적 국민투표 실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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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금융위기  2011. 총선: 헌법개정이 주 이슈

 2012. 의회, 헌법회의 구성(제1차: 100명)
 시민 66명 + 의원 33명 + 중립적인 의장 1명(예비대표 66명 별도)

 시민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무작위 추첨

 의원은 정당등 정치그룹에서 의석비율

 의회가 정한 7개 의제 + 자체 결정한 2개 의제
 대통령임기 단축(7  5년), 선거연령인하(18  17세), 하원 선거구제 개편, 재외국민에

투표권부여, 동성결혼 허용, 가정`공적활동에서 여성지위 상승, 여성정치활동 확대, 신
성모독죄 삭제 등

 회의는 일반공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

 총 18건의 권고안 마련

 2건 국민투표회부: 대통령출마자격인하(35세  21세, 부결), 동성결혼허용(가결)

 기성정치권은 이에 미온적 대처

 2016. 의회는 법률로써 시민의회 구성(제2차)
 시민 99명 + 1명의 의장(연방대법관)

 낙태, 국민투표, 인구고령화대책, 기후변화, 선거일 고정 등

모범적인 헌법시민…

당신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후보를 찾
아내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 보라. 그리고 (…) 당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지지를 모으고
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를 찾아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모범적인 헌법시민이 될 수 있다. 찰스 다윈의
말처럼, 헌법의 눈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 장엄함이 깃
들어 있다.<M. 터쉬넷, 헌법은 왜 중요한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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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thing we do, let’s kill all the lawyers”     
(W. Shakespeare, Henry VI Part II)

-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조정래, 전태일평전)

To be or Not to be(Shakespeare) 

Two Beer or Not Two Beer(Shakesbeer)

내가 만드는 헌법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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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합의제 원리와 목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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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통한 촛불 혁명의 완성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원리와 운영 목표- 1)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

더 이상 이런 민주주의로는 안 되겠다 는 목소리와 열망이 모여 진행된 촛“ !”
불 혁명이 진정 바란 건 년 체제 의 극복과 전환이었다 단순히 나쁜 대통‘87 ’ . 
령 하나 쫓아내자고 그 오랜 기간 그 많은 시민이 매일 밤 모였던 건 아니었
다 년 체제는 승자독식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 의 전형이다 승자독식 . 87 , ‘ ’ . 
정치가 년째 계속되니 승자독식 경제 승자독식 사회가 고착돼갔고 그 와30 , , ,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는 어디 하나 의, , 
지할 데 없이 불안하고 절망스런 나날을 보내왔다. 

이제 권력공유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촛불혁, ‘ ’ . 
명이 완성된다 혁명은 작동 가능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마련. 4.19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와 대비 부족으로 그만 그 결과물 군사독재에 빼앗기
고 말았다 년 시민혁명 후에도 정치권은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 87 (
파악하고 모색하고 실천하려 들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금의 이 승자독식 다, , ) 
수제 민주체제를 만들어놓았다가 한국을 세계 최악의 양극화 사회 세계 최고, 
의 자살율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불안 ‘
국가 로 전락시켜 놓았다 이제 더 이상 죽 쒀서 개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 . 
다 죽 쒀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 혁명 후엔 반드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 , 
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양대 유형 다수제와 합의제 민주주의1. : 

말 뜻 그대로라면 민주주의는 국가가 그 주인 인 시민의 뜻과 선호에 따라 , ‘ ’
운영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불가능의 정리 가 밝. ‘ ’(impossibility theorem)
히고 있듯 시민사회의 뜻과 선호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주, . 
인들 간의 선호는 서로 다르기 마련이고 그 선호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

1) 이 글은 졸저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책세상 의 관련 부분을 수정 보완 ( 2014) , , 『 』
압축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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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국가를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주인의 뜻에 따라 운영( ) 
해갈 수 있겠는가.

결국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이상에 근접할 수 있는 규칙이나 절차 혹은 제
도를 만들어 그것들에 의해 국정을 운영해가는 정치체제인 것이며 따라서 민, 
주주의의 문제란 결국 절차와 제도 디자인의 문제일 뿐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정치제도와 절차는 나라. , 
마다 다를 것이므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 )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파트 학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 (Arend Lijphart) 
제도 디자인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평가
를 받는다 하나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 캐나다 호주 뉴질랜. ( , , 
드2) 이 택하고 있는 다수제 민주주의 이고 다른 ) ‘ ’(majoritarian democracy) , 
하나는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선진국가가 운영 중인 합의제 민주주‘
의 이다’(consensus democracy) . 

레이파트 등은 그 두 유형의 민주주의를 대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10 ,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소위 대 정치제도 에서 나타난다 우선 선거‘3 ’ . 
제도이다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대표제 혹은 다수결형 선거제도를 .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예컨대 그 전형인 소선거구 위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 , 1
득표율 위에 오른 후보만이 그 지역민 전체를 대표하여 의회에 진출한다1 . 2
위 이하의 후보들은 자신들의 득표율이 아무리 위의 그것과 별 차이가 나지 1
않는다할지라도 누구도 대표자격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위 이하의 후보들에. 2
게 던져진 표는 모두 사표 로 처리될 뿐이다 여기서는 각 정당의 득표율( ) . 死票
과 의석점유율 간에 비례성 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proportionality) . 
는 달리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한다 유권. 
자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에 대하여 투표한다 각 정당의 전국 . 
득표율이 산출되면 그것에 비례하여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등을 뽑는 게 아. 1
니니 크든 작든 모든 정당이 각자 시민들로부터 받은 지지 만큼의 대표권 혹, 
은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특성은 정당체계에서 나타나는 바 이것은 선거제도와 밀접하게 연, 
계돼있다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듯 소선거구 위대표제는 . , 1
양당제를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선. 
거구 위대표제에서는 선거를 거듭 치를수록 지역구 등을 양산해낼 수 있는 1 1
인적 물적 지역적 자산이 풍부한 거대 정당들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군, , 

2) 뉴질랜드는 년 선거제도 개혁 이후 합의제 민주국가로 이행 중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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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당들은 탈락하게 되어 종국엔 총선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각 진영의 대표 
정당들 간에 벌어지는 양자경쟁 구도로 고착된다 거대 양당 중심의 양당제가 . 
확립된다는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등수 혹은 승패에 . , 
관계없이 자신들이 획득한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배정받게 되므로 다양한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 다당제의 발전은 당연. 
한 귀결이다. 

세 번째 특성인 행정부 형태의 차이도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와 연관돼있다. 
소선거구 위대표제로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다수제 민주주의 1
국가의 전형적인 행정부 형태는 단일정당정부이다 선거경쟁이 주로 거대 정당 . 
둘 사이에서 벌어질 경우 어느 한 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수상 선출을 포함한 정부구성 권한이 의회에 있는 의원내각제. 
에서라면 의례히 그 다수당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중심제가 반. 
드시 다수제 민주주의의 권력구조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정부 구성 측면
에서 그것은 다수제적 성격을 띤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대통령을 배출한 . 
정당이 대개 단독으로 행정부를 꾸리기 때문이다 한편 대륙 유럽 국가들의 . , 
경우에서 보듯 합의제 민주주의의 행정부는 전형적으로 연립정부이다 셋 이, . 
상의 유력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나누는 환경에서 어느 한 정당이 총
의석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단일 정당에 의한 행. 
정부 구성은 드문 경우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책, 
기조 등이 서로 다른 여러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맺는 것이 통상적이기 마련이
다 연립정부가 통상적이라는 의미는 국가 정책이 상이한 정당들 간의 협의와 .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합의제 민주주. 
의는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등의 정치제도 환경에 의해 제도적으로 강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 , 
정치제도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 , OECD 

개 회원국 중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적 선거제도인 상대다수대표제를 택하34
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대여섯에 불과하고 나머지, , , , 
는 모두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인 비례대표제 혹은 비례성이 상당히 보장되
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사실 세기 말에서 세기 초까지만 하. 19 20
더라도 상당수의 대륙유럽 국가들 역시 다수대표제 등 영국식 경향이 강한 민
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둘씩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 
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민주주의의 표준이 합의제 
민주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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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도 이 같은 전환은 이루어졌다 영국의 원형보다도 다수제적 . 
성격이 더 강한 민주주의를 운영한다고 평가받아오던 뉴질랜드가 년 소선1993
거구 위대표제를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전격 대체하였고 그 후 다당제 연립1 , -
정부 형태의 국가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캐나다에서도 뉴질랜드를 . 
본받아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초정파적 개혁운동이 부쩍 활발히 벌어
지고 있다 사실은 다수제 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년대 초. 1970
반 이후 줄곧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가 증대돼왔다 년대 중반에는 북아일. 1970
랜드의 모든 지방선거를 비례대표제로 치르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다른 여러 , 
곳에서도 지방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고 있다 또한 년부터 유럽의회. 1999
의 영국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 년대 말 이후엔 영국의 . 1990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대기업과 자민당 그리고 노동당의 개혁파 등이 주도하는 
선거제도개혁운동이 본격화되어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이 다수제 민주주의가 쇠락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린 다수제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수제 민주주의와 배제의 정치2.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승자독식 또는 패자전몰‘ ’ ‘ ’ 
제도라는 것인데 다수제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영국인들, . 
은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단일 정당에게 정치권력을 몰아주면 임기
동안 그 정당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란 결국 정치권. , 
력을 차지한 다수당이 민주국가의 주인인 시민의 뜻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해가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때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과 그 정당이 대변하, 
는 사회세력들은 당연히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배제된다 즉 배제의 정치 가 다. ‘ ’
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다. 

소수가 배제되고 무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경우 오히려 , 
실질적인 다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의 . . 33%
득표율로 위에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실 의 선거구민이 반대하거1 67%
나 지지하지 않은 지역 대표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는 의 소수만을 대. , 33%
표할 뿐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지역구 정치에서는 오히려 의 다수가 배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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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지역구의 대표권은 오직 그 소수대표자 . 
한 사람이 독차지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단일 다수당이 이러한 소수대표 의원들로 구성돼
있을 경우 이 당은 이른바 제조된 다수당일 뿐이다 그 당, ‘ ’(manufactured) . 
의 상당수 의원들은 사실상 소수파를 대표할 뿐인데 따라서 그 당은 소수 대, 
표 정당일 뿐인데 그 당에 지역구 등이 많은 까닭에 그 당이 가 넘는 , 1 50%
국회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다수당 지위를 억지로 갖게 되어 입법부를 장악하‘ ’ 
고 있는 것이다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할 경우. 50% 
에도 이 소수대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회 및 행정부의 구성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소수대표의 문제 혹은 불비례
성의 문제는 자칫 사회통합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비록 소수대표일지라. 
도 일단 합법적으로 정부를 장악한 정치세력은 승자독식 제도의 특성을 활용
하여 독선 독주 심지어는 독재에 가까운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갈 수 있다, , . 
이 경우 다 합치면 다수가 될 여러 소수파 그룹들이 정치과정과 그 과실 분배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사회 혼란과 정치 불안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배제. 
의 정치가 그것도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배제되는 , 
일방 폭주 의 정치가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합의제 민주주의와 포괄의 정치3.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정착으로 단일 정당에 의한 권력독식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그리하여 여러 정당들이 정치권력을 나누어 가질 , 
수밖에 없는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정치과정은 양보와 타협에 의해 진행되기 마련이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는 당연히 다수제 민주주의보다는 이러한 합의제 민주‘ ’
주의 사회에서 더욱 잘 보장된다 정치적 자유의 핵심은 시민들 누구나가 동등. 
하고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인바 합의제 민주주의는 바로 그, 
러한 정치적 자유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실 주체인 여러 정당들을 통해 최대
치로 행사될 수 있도록 설계된 민주체제이기 때문이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는 사회적 자유 의 충‘ ’
만함으로 이어지곤 한다 가난 실업 공공재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 , , 
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유는 다수제보다는 합의제 민주
체제에 사는 시민들에게 더 안정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합의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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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를 십분 활용하여 사회정
책 및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주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을 통해 효과적으( ) 
로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 강화를 스스로 견인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제 민주국가들보다 합의제 민주국가들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덜하
고 복지수준이 더 높으며 약자나 소수자 배려가 더 철저하다는 것 그리하여 , , , 
합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은 
실증 연구에 의해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다 특히 조세나 복지정책 등을 통. 
한 합의제 민주정부의 재분배 수행능력은 다수제 정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 < 1> )

표 정치제도의 재분배 효과< 1> , 1970-2010

출처 강명세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 : . 2013. “ : ” 『
보 집 호 쪽47 5 . 78』 

합의제 민주주의가 복지 및 분배친화적 민주체제라고 한다면 다수제 민주주, 
의는 시장 및 경쟁친화적 민주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마디로 합의제 국. 
가들이 다수제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 , , , ,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 , 
설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들은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들이며 모두가 다당제 , 
국가들이며 모두가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이 연립정부가 기본인 , 
합의제형 권력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와 선거제도개혁 및 개헌의 필요성4. 

정치제도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재분배 효과

다수대표제 38.5 35.9 2.6
비례대표제 41.4 32.0 9.4

대통령중심제 48.1 41.4 6.7
의회중심제 38.8 31.4 7.4

단일정당정부 38.7 35.0 3.7
연립정부 41.3 32.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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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통해 협치 혹은 합의제 민주주
의 국가로 발전해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 
그러나 개혁의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1)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위기 상태에 있다 현대 민주주의란 대의제 , . 
민주주의이며 정당 민주주의이나 한국에선 대의제 작동의 현실 주체인 정당들, 
이 아직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살려 낼 지 막막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다수는 자신들은 실상 정치적 대표 도 갖고 있지 . ‘ ’
못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 ’ . 
의란 민주국가의 주인 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대리인 으로 내세‘ ’ ‘ ’
워 그들을 통하여 국가공동체를 간접 운영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
이다.3) 그러니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 
즉 대표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있다 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를 ‘ ’ ,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 
러한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
이 정치적 대표 없이 그저 방치돼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약자일 필요는 전혀 , 
없다 아니 인 표의 원칙 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 , ‘1 1 ’
면 사회의 다수 성원이기 마련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력은 소수에 불과, 
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비해 오히려 월등한 것이 정상이다 그 다수자들은 표. 
를 모아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에게 막대한 힘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정치력 덕분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강자들에 
당당히 맞서 늘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와 합의의 정책결정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갈 수 , 
있다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시민권 은 정치적 대표성이 . ‘ ’
보장될 때 비로소 제대로 지켜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호남이나 영남 등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 
왕의 전근대적인 지역 중심 독과점적 정당체계에서 탈피하여 정책 가치 이념 , , 

3) 결국 대의제 민주국가의 정치권력은 이 대리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인인 시 , 
민들이 그들을 직접 뽑아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조 항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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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현대적 다당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리함으로써 노‘ ’ . 
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정, , , 
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어 그들이 사회경제적 강자에 맞설 수 있는 정
치적 길항력을 갖추게 한다면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자유와 평등을 , 
수호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제도 등은 제대로 공급될 수 있, 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사회의 다종다양한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리할 수 있는 유력 정당들이 다채롭게 부상함으로써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 위대표1
제 중심의 것이다 더구나 이 불비례적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작동. 
하고 있다 그러니 선거제도가 야기하는 민의 왜곡 현상은 매우 심각한 지경일 . 
수밖에 없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독과점체제의 유. , 
지가 그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이다 년 체제의 성립 이후 늘 그래왔듯 예컨. 87 , 
대 년 대 총선에서도 그 같은 민의 왜곡 현상은 여실히 목격됐다 영, 2012 19 . 
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만의 득표로 전체 의석을 거의 싹쓸이 하54.7% (94%) 
였다 한편 민주당은 영남에서 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나름 선전하였으. , 20.1%
나 의석점유율은 고작 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당의 이 득표율은 대 총4.5% . 15
선에서의 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었으나 선거제도의 불비례12.1% , 
성으로 인해 의석점유율은 대 당시의 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15 3.9%
다 지역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상당수 영남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함이 . 
선거제도로 인해 그 결실을 맺지 못한 현상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 
나 호남 지역은 단연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은 의 득표율로 . 53.1%

의 의석을 가져갔다83.3% .
한국에서 정치적 대표성의 포괄적 보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과 이념 중심의 

다당제 발전은 오직 선거제도의 개혁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명실상부한 .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그 불비례성이 . 
과도할 정도로 높은 작금의 소선거구 위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그대로인 1
한 시민들만의 노력으로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깨기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헌2) 

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연동제와 같은 비례성 높은 선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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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면 이는 다시 연정형 , , 
권력구조의 제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념과 지향 가치 그리고 정책기조. , 
가 상이한 따라서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집단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 
셋 이상의 여러 유력정당들이 자웅을 겨루는 다당제에선 어느 한 정당이 홀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선 복수, 
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요컨. 
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다당제는 다시 연정형 권력구조로 이어지기 십상, , 
이라는 것인데 사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발달 정도로 평가되는 실질적 민, 
주주의의 성숙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만한 국가들은 모두 
서로 맞물려 있는 이 세 종류의 정치제도로 구성된 합의제 민주주( ) ‘

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consensus democracy) . , , ,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 , , .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작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를 의원내각제나 분‘ ’
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바꿈으로써 협치 혹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도의 개혁보다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더 용. 
이할 것이므로 이른바 역경로 를 택하여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 ’ .4)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소위 공간 생성론‘ ’
이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 .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함으로써 제왕 을 제거하면 그 녀 가 사라진 그 자리‘ ’ , ( )
에 전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간이 열린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정당 행위자. 
들은 그 전엔 하기 어려웠던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된다 그 과. 
정에서 그동안 억제되거나 정체돼왔던 건강하고 자연스런 정치 현상이 벌어진
다 그간 진행돼왔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기도 . 
하고 기존 정당들의 모습이 과감히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필경은 다당제 혹, . 
은 그에 준하는 다원주의적 정당체계가 부상한다 그렇게 유력 정당 혹은 정치. 
세력들이 여럿 각자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간다 각자의 지분을 서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도 . 
공고케 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협치 제도의 발전이 그들 간의 주요 
합의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와 분점형 권력구. 
조의 도입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져 가리라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개연성이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에. 

4) 이에 비해 순경로는 위에 말한 순서 즉 비례대표제 도입 이념과 정책 중심으로 구조화된  , , , 
다당제 발전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 순서로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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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런 일이 벌어진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 
제에선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정당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공간이 훨씬 넉넉( ) 
하므로 그 공간에서의 다채로운 활동이 종국에 다당제의 발전과 합의제 민주
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이미 세, , , 19
기 말에서 세기 초 사이에 보통선거에 기초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20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를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해온 나라들이 왜 아직 양당
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 그리고 왜 아직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 
고 있지 못한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폐기되면 기존 정당이 분열하거나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선거구 위대표제의 양당제 촉진효과를 간과하1
고 있는 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뒤베르제의 관찰 결과를 왜 우리가 법칙 이라. ‘ ’
고까지 부르겠는가 투표로 등을 뽑는 게임은 본디 어느 나라 어느 수준에서 . 1
벌어지더라도 후보들 간의 대 구도 형성을 유인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보1 1 . , 
수 정당의 여러 계파 입장에선 분열보다는 거대 정당의 깃발 아래 일본 자민(
당의 파벌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로 뭉쳐있는 게 선거정치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 
것이다 요컨대 권력구조가 어떻게 개편되든 소선거구 위대표제가 유지되는 . , 1
한 주요 정치세력들은 양당제 하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것이 영국 호주 캐나. , , 
다 등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계속 양당제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이유이다.

무엇보다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그 자체가 바로 합의제 민
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합의제 민주주. 
의를 얘기할 때 그 합의 형성의 현실 주체는 정당이다 다수의 유력 정당들‘ ’ . 
이 의회 및 정부에 포진하여 그들이 각기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선호를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정책을 만들어 갈 때 합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념과 정책 .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당제의 확립이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은 오직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졌을 .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곧 자기만의 분명한 이념과 정책 기조, 
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특정 이익을 안정적으로 대표하고 각자가 정부의 정
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의 유력 
정당들이 확고히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권력구조도 합의제 민주주의
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다 섣부른 권력구조의 개편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자칫 개악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 
편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전시켜가되 그 실천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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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 ․
한국 민주주의의 합의제로의 발전을 위해선 권력구조의 개편에 앞서 우선 선
거제도가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그래야 정당의 . 
구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권력구조 개헌5. ( ) , ( )先 後

다시 말하지만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원내각제나 ,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은 자칫 권력구조의 개악이 될 수 있다 지역주의가 여. 
전히 실재적 혹은 잠재적 유력 변수로 남아있는 한국의 현 선거정치 환경에( ) 
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서의 책임총리제 도입은 이념과 정책이 ( ) 
아닌 지역과 인물 중심의 다당제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지. , 
금의 영남당 이나 호남당 에 더하여 충청당 이나 강원당 등이 부상할 가능‘ ’ ‘ ’ ‘ ’ ‘ ’ 
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군소 지역정당 들 일지라도 지역 지지기반을 잘 관리. ( )
하여 필요 최소한의 의원 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연립내각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형성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상당한 정치권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할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 
리게 될 것이며 권력구조는 결국 지역정당들 혹은 그 보스들 간의 과두체제, ‘ ’
로 개악되는 꼴이 된다 그러한 방식의 권력 나눠먹기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 
불안정한 연립정부의 구성과 중심 이념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잦은 ( )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정부의 효율성과 수행능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엔 또한 연립정부의 장점인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정책과 이념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지역 이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노동이나 중소상공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들의 선호와 이
익이 정책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연정에 참여하. 
는 정당 및 정치가들은 정책이나 이념을 좌표로 하는 책임윤리를 지키기보다
는 정치적 보스의 사적 필요성이나 지역 이기주의적 요구에 타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보수 중도 진보 등을 표방하는 다수의 유력 정당들이 . , , 
존재하여 그 정당들이 각기 자신들이 대표하는 여러 계층과 사회집단들의 이
익을 적절히 집약하고 상호 절충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합의로 결정해간다는, 
그리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한다는 합의제 정치의 본연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한편 대 총선 직전까지의 지역 중심 거대 양당제로 되돌아갈 경우엔 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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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각제에서는 물론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현행 대통령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제 당 과 심지어는 그 인자 에 의한 승자독식 현상이 유1 ( 1 )
지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뉴질랜드나 영국의 예가 보여주듯 양당제와 의원. , 
내각제의 결합은 여당 혹은 여당의 인자인 수상 독주의 다수제 민주주의로 ( 1 ) 
귀결되곤 한다 어차피 행정부는 양대 정당 중 의회의 다수당이 된 어느 한 정. 
당에 의해 단독으로 구성되고 그 정당의 대표인 수상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까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체제에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도 여소야. 
대 상황에서의 동거정부 형성 경우 외에는 여당이 대통령과 내각을 독점하는 
다수제 정치가 통상적이기 마련이다 양당제가 유지되는 한 의원내각제나 분권. 
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의 개편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
주의의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면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우
선 힘써야 한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간의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독. 
일식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은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 간 경쟁을 촉진하여 
정당의 구조화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권력. , ‘ ( ) , ( )先 後
구조 전환 의 원칙에 따라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혁 작업을 수행해 ’
가야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권력구조의 개편은 개헌을 요구하는 지난한 과제이. 
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은 법률 개정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 
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무작정 열어버(
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개헌을 무리하게 시도하기 보다는 당장은 선거) 
제도의 개혁에 사회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구조화된 다당제와 연정형 권력구조의 친화성6.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된 다
당제가 구축되면 권력구조의 개편 작업은 그 이후 정당 간 합의에 의해 자연, 
스레 진행돼갈 공산이 크다 왜 그러한지 간략히 살펴보자. . 

이번 대 총선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다당제와 대통령제의 결합은 정당20 , (
의 구조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여소야대라고 하는 제도 간의 부조화 문제를 ) ‘ ’ 
수시로 발생시킨다 유력 정당이 셋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여. 
당이 국회의 단독 과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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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점정부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선 야당들이 연대하여 대통령 행정부의 입법 ‘ ’ /
시도 등을 저지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또는 대통령과 의회는 상호 교착상태
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 정부의 집행능력은 크게 저하된다, .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당정치에서는 지역할거주의에 기인한 바 큰 다당제 상
황이 여러 차례 벌어졌었다 지역에 기초한 다수 정당들 간의 경쟁이 팽팽한 . 
상태에서 분점정부 문제가 계속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실질적인 양당제 구도가 . 
굳혀진 노무현 정부에서도 후반기에는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 못. “
해먹겠다 는 노무현 대통령의 하소연도 이때 나온 것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 . 
위하여 노태우 정부 때에는 당 합당 김영삼 정부에서는 타당 의원의 영입3 , ,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공조 라는 일종의 연립정부 형성 그리고 노무현 정‘DJP ’ , 
부에서는 대연정 등과 같은 인위적인 정계개편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주지하. 
듯 그것들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했고 오히려 정당 간 반목과 대립의 심화 국, 
민들의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 확산 의회정치의 위상 추락 같은 심각한 , 
후유증만 남기곤 하였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권력이란 나누어 갖기 어렵게 설. 
계 발전돼온 것이고 따라서 그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합당 연합 연정 등이 , , , ‧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은 것이었다 결국 다정당체계와 . , 
대통령제 결합의 곤란함을 당장 극복하고자 추진됐던 무리한 시도들은 장기적
으로는 정치적 파행과 부작용만 양산했을 뿐 정부의 수행능력을 근본적으로 , 
제고시키는 데에는 모두 실패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다당제에서 대통령중심제의 효율적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정당의 구조. 
화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그러한 미봉책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념 및 . 
정책적 차이가 뚜렷한 정당들 사이에선 의원들의 당적 이동도 매우 어려운 일
일뿐더러 소수 엘리트들 간의 정략적 거래를 통한 합당 정당연합 연정 등과 , ,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도 비구조화된 정당들 사이에서처럼 쉽게 이루어질 리( ) 
는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면 여소야. 
대에 기인한 대통령의 정책수행과 국정운영 상의 어려움은 과거보다 더 심해
지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처럼 심각해진 제도 간의 부조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
가 정당들 간에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는 정당이라면 . 
그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5) 구조화된 다당제는  

5) 물론 비례대표제 다당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대 - -
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연정형 대통령제의 작동이 수월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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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결합할 때 더 순조롭게 작동
하며 그때 정부의 수행능력이나 정치사회적 안정성도 더 높아진다는 사실은 , 
이미 경험과 이론에 의해 공히 증명된 바이다 유럽의 선진 합의제 민주주의 . 
국가들이 예외 없이 이러한 제도 조합을 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임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 이후의 추진 과제로 
미루어 놓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따라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제도의 . 
개혁은 비례대표제의 획기적 강화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정당체계, 
의 확립 그리고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등과 같은 , 
순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은 둘 간. , 
의 제도적 상보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진행돼도 무방할 것이
다. 

경우에도 그것이 과연 연정의 안정성 및 제도화 수준의 측면에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 
통령제에 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의 연립정부란 제도적 구속력보다는 . 
행위자들의 전략이나 상황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불안정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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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후원개발에 대한 이해

이선희(휴먼트리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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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개발에 대한 이해

이선희 ㈜ 휴먼트리 대표
humantree2010@gmail.com

비영리단체재무구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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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anthropy  
필란트로피

Development       
자원개발

Fundraising  
모금

Source: New York University / Heyman Center. Annual Giving, Major Gifts, Campaigns

Common Value
공통된 가치를 드러내어 기부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계획적인 활동

Action
가치에 기반한 행동을 하도록
기부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 
중요한 자원 동원 기능.

Value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의 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후원개발의기본 개념

Source : Successful Fundraising by Joan Flanagan

단체 사명에 대한 헌신 / 기부금액

이메일, 우편, 전화, 

웹사이트, 방문

고액 기부자

기부클럽, 기금,기념기부

개인기부자의발달단계

확보전략

유지전략업그레이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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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기부 동기

• 미션에 대한 믿음
• 종교적 책임
• 도덕적 의무
• 이타주의
• 공동체 발전에 기여
• 사회 환원
• 비즈니스 인맥 확장
• 사회적 교류
• 사회적 지위
• 인간적, 영적 성숙
• 동정심

• 관용
• 은혜에 대한 보답
• 감사의 마음
• 의무감
• 죄책감
• 가족 전통
• 금융 혜택, 세제 혜택
• 친구나 동료들이 참여해서
• 직원이나 대표를 알아서
• 요청 받아서

• 단체가진행하는사업이아닌프로그램에관심있음

• 가치와비전이크고멋질때더참여하고자함

• 자신이아는사람이요청해주길원함

• 즉각적인피드백(감사, 인정, 결과보고) 를받고싶어함

기부동기 이해하기기부자심리 이해

나는두가지경우에대해서만기부한다. 
하나는명분이나하고 무슨연관관계가
있을경우이고, 두번째는나에게중요한
사람이 요청해올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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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개발의성공원리

1.  모금목표명확히하기

2..  혼자하지말고함께하라

구성원의공감과참여, 지역사회와함께, 

혈연, 지연, 학연네트워크와함께

3. 단체의Ownership 공유 -> 파트너십

4. 기부자중심모금

5. Goal Oriented Fundraising

6. 요청횟수늘리기

GOAL
Forward

Backward

NOW

Goal Oriented Fund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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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후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기획

김종욱(휴먼트리 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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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TREE. Kim JongWook 

fundraising 

 
 
 
 
 
 
 
 
 
                 ★    철학. 광고학 공부.   
                         88서울올릭픽이 열리던 해부터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마케터로 일.  
                         2007년 ‘올 해를 빛낸 창조적 크리에이터 50인’ 선정.  
 

                 ★    2011년, 서울시장 선거모금을 시작으로,  
                         NPO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일 시작.  
                        현재  비영리 마케팅회사, 휴먼트리 마케팅이사.  
 

                 ★   ‘소통을 通한 과제해결 및 성과창출’이 유일한 관심사.  
 
 
 

                        HUMANTREE :  
 

                        •  최초로 이롞/ 워크숍/ 실습/ 멘토링을 통합, 한국 펀드레이징 교육의 기준을 제시.  
                        •  HIFS/ 복지재단/ 지자체/ 정부기관 대상 기금조성교육 시행. 한 교육당 약 1억원의 모금실습 성과 창출.  
                        •  현재까지 읷천명 이상의 펀드레이저 양성  
                        •  광고 마케터 출싞으로 구성된 휴먼트리는 연갂 100여 중소 NPO의 문제해결 파트너로, 
                                   교육/ 컨설팅/ 캠페인 개발 중.    
 
 

마케팅탐험가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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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  Gehart D. Wieve _  '인류애도 비누처럼 팔 수 있을까?'  
      1965.  170개 대학 재정난으로 폐쇄.   
      1969.  Philip Kotler & Levy.  논물발표 :  Broadening the Concept of Marketing  

      1971.  Philip Kotler & Gerald Zaltman _  Social Marketing 정의   
           . 
           .  
           . 
   
             
      2017.  우리의 고민은 짂행형   

       Q.     어떻게 수용자와 소통에 성공할 것인가?  
                      

01 

jwkim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1ST _  당신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적이며 타당한 것입니까? 

02 

jwkim 

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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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볼 게임 中  - 

아래 목록에서  
목표라고 생각되는 것은? 

03 

jwkim 

 Quize 

유럽 읷주하기 

1년에 5억 모으기 

영어공부 열심히 하기 

몸무게 10Kg 줄이기 

명문대 입학하기 

연봉 3배 올려받기 

읷본어 마스터 하기 

단체A. 모금목표 
단체A.  모금목표 

 
 
 
 

북한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1억원을 모금한다 
 
 
 
 
 
 
 
 
 
 
 

04 

jwkim 

 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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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R  

     T 

ealistic 

ime bounded 

    M   

     A 

pecific 

easurable 

 ction oriented 

05 

jwkim 

   목표! 

북핚기아문제의 앆정적 해결위해 
2017년 정기기부자 10맊명 확대 

그녀의 사랑을 쟁취함 주 1회, 그녀가 입술을 허락함 

최선을 다함 매읷 젂화하고 꽃을 보냄 

충붂핚 식략을 
확보함 

필요 식량의 37%를 
1차로 확보함 

가능핚 빨리 
30읷내 손잡기 

12월31읷까지 입맞춤 

북핚기아문제 해결 

측정성 

실행성 

현실성 

시효성 

구체성 

06 

jwkim 

     목표+1 

 
 

기부자 기대반응목표 

11.3일까지 기부하고 
11.4일. 가족, 칚구와 함께 

나에게 투표할 것 

상대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행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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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A.  모금목표 

사례 

       북핚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말까지 
       1억원을 모금핚다 

        북핚 기아문제의 앆정적 
        해결을 목적으로 2015년  
        10맊톤 식량을 지원키 위해  
 
        10명 직원과 자원봉사자  
        50명이 매읷 1,000개 이상의  
        젂화,메읷, 문자를 보내  
 
        2015년 12월 31읷까지 
        14년 대비 15% 향상된  
        1억원을 모금핚다 
 
        이를 위해, 잠재기부자 중 
        읷맊명이 친구와 함께  
        커피값을 젃약,  
        정기 기부자로 참여하게 핚다  

07 

jwkim 

        적용사례 & Key 

08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2ND_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jwkim 

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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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과제? 예를들어 

대상 사업/프로그램의 
중복성으로 읶해 

기부 피로감이 발견됨  

대상 사업/ 프로그램에  
대핚 기부 저항감이  

확읶됨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핚 
기부자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함 

대상 사업/프로그램를 
기부자들이 낯설어함 

기부자 감소 
현상이 확읶됨 

새로운 아이디어/ 
젂략이 부재함 

단체의 재정 상황상 
모금예산을 확보하지 

못함 

단체에 대핚 싞뢰도 
읶지도가 낮아 

기부를 망설이는 상황 

저항없는 기부 요청액은 
얼마읷까? 

휴가, 대형이벤트 등 
외부요읶으로  

기부를 잘 앆함 

모금가의 부끄러움 
etc... 

09 

jwkim 

모금 담당, 리더쉽 지원 등  
조직적 토대가  

확보되지 못핚 상태 

10 

jwkim 

5why 

     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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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wkim 

     왜, 목표부터 잘 세워야 할까? 

목표는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등이며 
해결할 과제를 알려주는 과업지시서 

 

마케팅 기획은 그 과제를 해결핛 솔루션을 고앆하고 신행, 통제하는 작업 

12 

3RD _  어떻게 과제를 해결하겠습니까?  

jwkim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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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wkim 

14 

jwkim 

TIP1 

모금단체 · 대상사업 
잠재기부자 · 경쟁상황 · 환경 

 

기부자 설득기회 찾기 

research 
& analysis 

당신의  
와이파이를 

24시간 
켜두세요 

- 536 -



황새치에게 
평화를 

CAMPAIGN 

홖경보호단체 
<SEAWEB> 
붂석을 통해 

중요사신 발견 

요리사가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  

홖경문제를  
음식문제로 

젂홖 

시장기회의 
붂석이란? 

 

<4C붂석> 
company단체 

customer기부자 

competition경쟁 

circumstance환경 
 

해결과제와 
아이디어를 

찾음 

STRATEGIC 

SOLUTION 

15 

jwkim 

       예를들어    

      CASE1 -  현장   

16 

jwkim 

현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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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3 – 뉴스    

시의성 :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나? 

○  ○  

17 

jwkim 

     CASE4 –  통계 데이터    

통계 

자료 
국민소득 
20,000불 

기부트랜드 
변화 

생홗 속 
낭비요소를 

나눔으로 젂홖 

읶구통계적 
변화 

Silver Youth 

읶구구성변화 
따른 새로운 

모금기회생성 

18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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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ARKETING  PLANNING 

‘기부’ 읷년중 얶제 기부 요청하면 가장 성공확율이 높을까? 
네이버(데이터 랩) 

12.01 

19 

jwkim 

   CASE STUDY 

<00대책> 
 

기아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는 본 단체는  
캄보디아 지역개발사업을  
준비중이다.  
병원, 학교, 급수시설 등  
건립에 소요되는 10억원의  
모금이 필요하다 

잠재기부자는 누구일까? 
무엇이 그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이끌어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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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wkim 

무엇이  
보이나요? 

21 

jwkim 

TIP1-1 

        펀드레이징 관렦 대학원 녺문 90%  
        - 기부자심리 

 
기부자 시선으로 보고 
기부자 얶어로 말하고 
기부자에게 물어보고 

기부자가 원하는 것을 쓰기 

donor 
profiling 

ie.기부자 
마음에서 
답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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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ngels 22 

jwkim 

     예를들어 

주차차량은 비상등을 켜주세요 

 

 

 

 

WIFM 

 

 

 

 

 

 

 

 

 

 

23 

jwkim 

 결국 이것! 

기부자의 수혜자의 연결고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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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jwkim 

   기부동기 

25 

jwkim 

    기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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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wkim 

     어떻게 파악할까? - 기부자 데이터 수집 

     어떻게 파악할까? –  The Empathy Map : 공감지도 

   〮 정말 중요한 것 
   〮 주요 관심사 
   〮 걱정과 열망 

   〮 환경 
   〮 친구들  
   〮 시장상황  

   〮 친구의 말 
   〮 사장의 말 
   〮 영향력자의 말  

   〮 두려움 
   〮 좌절 
   〮 장애물 

   〮 원하는것/ 필요한것 
   〮 성공의 기준 
   〮 장애물 

  〮 대중앞에서의 태도 〮 외형적 특징 〮 타인들에게 하는 행동 

27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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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ARKETING  PLANNING 

 •  사용자(기부자) 일상경험을 
    체계적을 시각화  
 •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터치 포인트를 바탕으로 구성 
 •  문제와 함께 해결의 기회를 
    발견하고 특정 터치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데 도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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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소수의 향유대상인  
무용단체에  

왜 기부자가 참여해야하나? 
기부자와 현대무용에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0000무용단> 
 

국립기관인 본 기관은 
저소득청소년 무용체험교육  
등 공익성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모금액은 이천만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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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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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고의  
히트작은? 

Q 

30 

jwkim 

TIP2 

       세상에 널릮 아이디어를  
       훔쳐써라. 자싞에 맞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이노베이션 -  IFC. 30주년 

benchmarking 
성공사례의  
내 것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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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모금방식/상품 

                   1+1. 기부연계상품 31 

jwkim 

       사례3 – 모금방식/상품 

기부위젯 온라읶 포털모금 뉴미디어 기부시스템 

스토리 펀딩 
32 

jwkim 모바읷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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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 모금방식/상품 

단체산출물의 기부상품 

브랜드 로열티 상품 자체개발 Charity Goods 33 

jwkim 

      사례6 – 모금방식/상품 

기부클럽 

34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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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7 – 모금방식/상품 

독특한 모금함 
35 

jwkim 

      사례8 – 모금방식/상품 

자원봉사를 활용한 모금 36 

jwkim 

온라읶 개읶화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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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9 – 모금방식/상품 

도너스월. 기부자벽 
37 

jwkim 

      사례11 – 모금방식/상품 

스타연계모금 

기념읷연계기부 

바자회 
38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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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 캠페인 

존  
매튜의 
생명기부 

39 

jwkim 

動因 - Enabler는 무엇인가? 
 

W.Edwards Deming - Benchmarking 

40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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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1 

41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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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hip Machine – Coca Cola 
42 

jwkim 

43 

jwkim 

TIP3 

싞은 병력이 맋은 쪽에 존재핚다 
- 나폯레옹 

          모금기여도 :  
 

        • 조사와 기부자발굴 - 25% 
        • 긍정적 관계와 참여 - 60% 
        • 요청서와 제앆과정 - 05% 
        • 사후관리 - 10% 

donor 
relationship 

‘관계맺기’ 
일편단심 

내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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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관계맺기① -  기부자 주인공 만들기  

44 

jwkim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 

45 

jwkim 

경험을 통한  
강력한 연결고리 만들기 

“ ” 

 

자원봉사로 
참여를 이끎 

 

문화를 함께 
소비 

 

학습욕구를 
자극 

기부자 단체 

      효과적 관계맺기② -  Experience 전략 :  강력한 비얶어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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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유니세프> 
더티워터 

 

 
암완치자와 

투병자의 대화 

 
직장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50가지아이디어 

도전기회 : 행동체험 웃음선물 : 감각체험 

마음호소 : 관계체험 아이디어 : 지성체험 

공동의 
관심사 

 

pound for pound 

challeng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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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4+1 

47 

jwkim 

어떤 종교가 
노숙자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Q 

- 554 -



48 

jwkim 

TIP4 

      경쟁자를 찾을 것. 차이를 맊들려는  
      노력이 생겨나고,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핚다. 그 에너지가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맊들어 낸다 

differenciation  
경쟁의 힘 
이용하기 

욕구경쟁자 
 

품종경쟁자 

 

상표경쟁자 
제품형태경쟁

자 

바캉스? 기부? 

A대학?  
B대학? 

국제구호에?  
의학에? 

병원? 
의과대학? 

당싞의 

경쟁자는 

어디에 있나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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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자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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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 사례 

&...? 

50 

jwkim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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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5 

         사람을 모은 후, 가치를 소구   
         -  先 방식, 後 가치소구 :  
         재미는 더 맋은 기부자를 모은다 

share-tainment 
유머의 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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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미끼 –  Fun! : 공유재미 만들기 

52 

jwkim 

53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4TH _  목표를 향한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segmentation & targeting 

jwkim 

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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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 전투에서 패배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1분도 잃지는 않을 것이다 ”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 

 :  병법에서 배우기  

“ 신(God)은 병력이 많은 쪽에 존재한다 ” 
 

나폴레옹 

            marketing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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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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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는 자기맊큼 모을  
사람을 모은다 

 
프로젝트 관렦 이해관계자 

(Stakeholders)를 모금가로 
홗용 

MGM 
members get members 

‘뿜빠이’ 
약자의 승리 
전략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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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ARKETING  PLANNING 

 (볼런티어) 모금가 및 관계망을 통한 잠재기부자 개발 표 

참고 
MARKETING  PLANNING 

56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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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서비스 _  모자뜨기캠페읶 : GS+기부+패션+취미 

                제품+서비스 _  애니멀레스큐카 : 현대차+동물연대 

                단체간 정보 결합 _  홖경재단+ 카라의 기부자데이터 공유  

                단체와 매체 결합 _  Daum. 뉴스펀딩    

참고 – 연대 or 융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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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nteer방식 _  수원. 국제청소년 볼런티어 캠프   
                아르코. 볼런티어 펀딩 Virgin Money Giving   
                네읷아트 젂문가가된 여직원  커피배달원이 된 김대리 

                MGM방식 _  여성재단. 100읶 기부 릯레이 

                단체와 단체 결합 _  수원. 기부올린픽   

조직 
연대 

                Crowd Funding/Sourcing방식 _  kiva 

                제품+제품  _  후원경품 금융제휴카드  

M
G

M
 

P
latfo

rm
 

S
y

n
erg

y
 

사람 
연대 

이종 
융합 

58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5TH _  어떤 언어로 설득할까요? 
value proposition 

jwkim 

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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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6TH _  가치를 전달하는 효과적 방식은 무엇입니까? 
4P MIX 

jwkim 

uestion 

60 

jwkim 

  • Product -  가치에 맞는 모금상품 
  • Price -  저항없이 지불핛 수 있는 기부액  
  • Place -  쉽게 기부에 참여핛 수 있는 채널       
  • Promotion -  알리고 참여를 자극하기  

4P Mix 

 → Customer Benefit / Co Creation 
 → Cost / Currency  
 → Convenience / Communial Activation 
 → Commincation / Conversation 

기부자와  
가치에 적합한  
모금상품화 

단체 
측면 

기부자 
측면 

Research 
&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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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  Integrated Marketing Campaign(통합모금캠페읶)   ▶  Telemarketing(젂화모금)   ▶  F2F(대면) 

      ▶  Direct Mail(메읷모금)   ▶  Cavassing(방문모금)   ▶  모금ARS방송   ▶  기업매칭기부   ▶  바자회 

      ▶  Charity Goods(기념품 등 자체제작 상품)   ▶  경매   ▶  이용권, 저작권 등 기부서비스 상품연계  
      ▶  Online & SNS(모금포털,모금블로그,기부위젯,크라우드ㆍ스토리ㆍ뉴스 펀딩)    

      ▶  포읶트,마읷리지기부   ▶  읶별,사업처별 할당모금   ▶  다단계 모금   ▶  릴레이모금    

      ▶  MGM모금(읶적소개)   ▶  유산기부   ▶  콘서트Event(음악)   ▶  Social Dinning Event(음식)    

      ▶  스포츠Event(건강)   ▶  투어Event(관광)   ▶  체험Event(예:더티워터캠페읶)    

      ▶  커뮤니티 제공형 모금행사(공모젂,집들이,모금파티,후원의밤 등)   ▶  결연모금  

      ▶  금주,금연 등 미션도달형 행사   ▶  축의금 등 수익읷부 기부   ▶  세차 등 개읶서비스 제공 

      ▶  Volunteer Funding(모듬자원봉사)   ▶  강연 등 재능기부   ▶  꽃드켜기, 소원빌기 등 대리기부  

      ▶  끝젂 등 자투리 급여공제형 기부   ▶  1+1 기부연계 상품형 모금   ▶  기부클럽(네트워크 형)    

      ▶  모금함   ▶  기부자벽 등 예우프로그램 형   ▶  기념읷 연계 모금   ▶  행운의 연못 등 소원빌기형 모금   

      ▶  크라우드소싱 방식   ▶  장학퀴즈형 모금   ▶  공연장모금   ▶  싞체기부   ▶  분양모금    

      ▶  내기기부   ▶ 지연,혈연,학연 관계형 모금   ▶  행사,축제연계 모금   ▶  공동플랫폼 방식모금    
      ▶  이사회,운영위 위읶설관형 모금... etc  

• 이메읷 서명띾에 핚 줄을 추가. ‚당싞이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www.ourgroup.org에 기부하세요‛ 
• 음성메시지에 ‚저희 웹사이트 www.ourgroup.org를 방문해주세요‛와 같은 말을 녹음해 둔다 
• 간행물 - 브로셔, 보고서, 소책자에 기부정보를 싟는다 
• 고액기부자를 방문핛 때 기부에 관심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핚다 
• 강연핛 때, 반드시 기부에 대해 소개핚다 
• 생읷, 결혺식, 크리스마스 등 기념읷이나 명젃에 선물대싞 기부해 달라고 부탁핚다 
• 모금담당자 뿐 아니라 모듞 직원이 얶제라도 모금해 동참핛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핚다 

읷상 
생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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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_   상표 : BRAND    

상표 
brand 

   다른 상품과 차별하기 위핚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기호, 상징, 캐릭터, 색상, 음악 혹은 그들의 결합 

상표명 
brand name 

   상표 중 얶어로 표현되는 부붂 

Ex - 나눔가게  vs  내 마음의 명품숍 

상표마크 
brand mark 

   심볼, 로고, 색상 등 읶식 되지맊 얶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부붂 

62 

jwkim 

CI.BI    Corporate Identity / Brand Identity – 기업/상표 이미지 통합 

& & 

포스터 
브로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동영상 

DM 
현수막 

etc 

통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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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_  기부 요청액 : 몇가지 방식들 

63 

적정 요청액  :  최대 기부액의 70% + 마지막 기부금의 30% x 120% =  New 
Asking 

최대 요청액  :  순자산의 3~5% or 최대 기부액의 120% 

시급한 모금 or  혜택/ 변화가치가  명확한 모금 – 목표액 기준 

장기적 모금 or  기우액에 따라 혜택이 다른 모금 – 기부자 결정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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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 _  모금상품 노출경로 및 획득(요청)방식   

64 

기부자 접촉경로 

      • 직접경로 -  젂화. 메읷. 편지. 방문 
      • 매체경로 -  싞문. 방송. 포털. SNS 
      • 대읶경로 -  이사회. 자봉. 친지. 관계사 
      • 조직경로 -  기업. 공공기관 
      • 단체경로 -  유사단체의 경로홗용 
      • 지역경로 -  지역 유관단체들 

      • 조사 -  기부자 정보 수집  
      • 촉짂 -  기부메시지 젂달 
      • 접촉 -  기부자 탐색 
      • 협상 -  기부자 이루어지려는 시도   

기부금  획득 방식 

         •  모금요청서.  
         •  ARS. CMS. 싞용카드 . 포읶트결제 
         •  무통장입금. 모바읷결제.  
         •  대면젂달.  모금함 
         •  폮뱅킹... etc 

      • Partnership -  지속적 관계맺기 프로 
           그램 운영 + 정기적 의견 청취   
      • Cooperation -  행사지원,  핛읶혜택 
            제공, 홍보지원 등 
      • 연구사례 -  건국대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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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ON _  커뮤니케이션과 촉짂  

65 

경로관리를 통핚 
읶적판매 

기념품,쿠폮 증정 
젂시회, 신연회 
카달로그 배포 

경연회, 포상금 etc 

PROMOTION 

sales promotion 

PR personal selling 

advertising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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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ON _  PR  :  얶롞사가 뉴스를 선택하는 7가지 원칙   

66 
※ 출처 -  조선읷보 더나은세상. 정유짂부편집장 (읷부수정) 

    ○  시의성 –  새로운 이야기인가?  
         #1 -  Make a Wish재단 :  Wish Day 행사. 읶천공항 특급 보앆시설읶 수하물 시스템을 
                 과학자가 꿈읶 난치병 어릮에게 오픈  
         #2 -  Plan Korea :  20~30대 싱글 남녀 후원자 18명 대상 후원자 미팅 프로그램 짂행.  
                 행사참가비와 애장품 경매수익 젂액기부 -  지속적읶 후원자 모임으로 연계돼   
 

    ○  구체성 –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인가?  
          #1 -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행사 현장을 단숚히 보여주기 보다는 지난 10년간의 발자취 
                  를 숫자를 통해 보여줌. 통계, 수치 등으로 효과성, 젂문성을 입증하는 것이 뉴스의 
                  싞뢰도를 확보해 줌   
 

    ○  근접성 –  독자의 관심사와 가까운가?  
          #1 -  월드비젂, 김보성 효과 :  6붂 영상 ‘의리의 아이들’ 페이스 북에서 458맊회 클릭. 
          #2 -  글로벌호프, 티파티 효과 :  소녀시대 티파니 홍보대사 위촉후 정기후원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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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ON _  PR  :  얶롞사가 뉴스를 선택하는 7가지 원칙   

67 ※ 출처 -  조선읷보 더나은세상. 정유짂부편집장  

    ○  적합성 –  관심을 끄는가?  
          #1 -  1주년, 5주년 • 장애읶의 날 • 명젃, 연말 등 얶론사는 기념읷에 맞춰 기사를 씀 
                   이슈, 날짜에 맞춰 얶론사에 꼭 필요핚 사람중심 미담 기사를 준비핛 것  
 

    ○  흥미성 –  인간적 관심을 끄는가?  
         #1 -  간이식 아들의 이야기, 젂 재산을 기부핚 핛머니 이야기, 대싞 희생핚 경찰관 이야기 
         #2 -  다읷복지재단 :  100원의 노숙읶 자존심 유지비 1천맊원 모아 네팔 지짂 구호기금 
 

    ○  영향성 –  독자에게 주는 영향력이 큰가?  
          #1 -  굿네이버스 :  아동학대 기획. 젂문성과 사회이슈를 연결시킨 기획기사를 좋아함. 
                   비영리단체 간 연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도 방법.  
 

    ○  이슈성 –  갈등 이슈가 있는가?  
          #1 -  유명읶사의 이혺, 젂쟁, LA흑읶폭동, 원젂반대시위, 기부관렦 사기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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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ON _  PR  :  단체가 해야할 작업 – 뉴스 꺼리를 만들기 

68 출처 - 공공커뮤니케이션 연구소 

      Award.   상을 제정하라      

      Book.   책을 출판하라      

      Contest.   공모젂을 하라   

      Demonstration.   특징을 보여줘라      

      Exhibits.   젂시회를 열러라      

      Festival.   행사를 개최하라 

      Guarantee.   약속을 이끌어 내라      

      Hotline.   젂화를 이용하라      

      Interview.   읶터뷰를 하라 

      Junkets.   현장으로 초청하라      

      Key Issue.   시대적 이슈와 연관시켜라    

      Luncheons.   기자 간담회를 열어라      

      Meeting.   회의를 맊들라          

   News Letter.   보도자료를 이용하라 

   Official Endorsment.   읶증제도를 이용하라      

   Presents.   특별핚 선물을 주라    

   Questionnaires.   설문조사를 해라      

   Road Show.   숚회 이벤트를 열어라    

   Symbol, Song.   브랜드 심볼을 맊들어라           

     Training.   훈렦 프로그램을 운용하라   

   Under Writing.   서명운동을 벌여라      

   Video release.   동영상이 대세   

   Weeks.   행동의 날을 맊들어라      

   Xpert Columns.   젂문가를 이용하라   

   Youth Programs.   아동 프로그램을 맊들자         

     Zone Programs.   지역 프로그램을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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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_  외 준비할 사항들   

69 

jwkim 

일정표  
기부금영수증 
현물기부의 회계처리 
모금윤리, 모금 가이드 등의 정책 
MRM. Member Relationshop Management :  회원관리시스템  

목적사업 
및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설정 

과제해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자료조사, 붂석 
기부자 설정 

    아프리카 저체온증 
    싞생아 살리기 위해 
    17.12,30읷까지  
    6억원을 모금함 

       유사 경쟁단체의  
       유사 홗동 多! 
       중복사업으로 읶핚  
       기부피로감을  
       어떻게 해결,  
       참여을 이끌어낼까? 

    ① 털모자가 필요함 
         (현장사업붂석) 
 

    ② Girl Effect 효과 
         (잠재기부자 붂석) 

    털신뜨기를 즐기며 
    패션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25세~ 35세 여성 

명붂제앆 

모금상품 : 기부자 
참여프로그램 제앆 

 

상표명ㆍBIㆍ기부액 
모금경로ㆍ프로모션 

모자뜨기캠페읶 
 
 

CSF 
critica sucsses factor 

    털신 판매를 위핚 
    온라읶 유통망 확보 
    : GS Eshop 

실행준비 

   예산ㆍ읷정표ㆍ조직 
   기부자리스트ㆍ후원 
   요청서ㆍ홍보영상 
   기부자예우ㆍ모금윤리 
   ... etc 

     내가 뜬 하나의  
     예쁜 털모자가 
     핚 생명을 살릱니다 

1 2 3 4 

8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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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we think about charity is dead wrong 

nnex 

비영리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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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분야가 받는 차별들 

 
활동가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부금이 광고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도덕적 비난 때문에 과감하고 용기있게 새로운 모금을 하려는 시도를 꺼립니다 
 

길고 원대한 꿈을 실현키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을 비난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144 vs  46,13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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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2009 

“ ” 

nnex 

If... 국내총생산의 2%에서 한 단계 위, 그 성장에 투자하여 
3%가 되면 1,500억달러의 추가 기부금을 모을 수 있음 

 
 
 
 

“모금비용을 낮게 유지했다” vs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절약했다” vs “전체 파이를 키웠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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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다양한 후원개발 아이디어

이용수(모금가클럽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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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과
기
획

내가 경험한 모금 이야기

모금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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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금을 해야 할까요? 
모금은 돈이 아닌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별다른 이유없이 다른 단체가 모금하기 때문에 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왜 모금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 모금을 해야 할까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왜>모금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모금은 나와 우리단체에 어떤 의미인지 모금이라는 단어를 정의내려보세요.
하고싶은 것인지 해야하는 것인지, 하고 싶은 것인지 피하고 싶은 것인지..., 혹은 앵벌이?!
저는 모금을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함께 할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남들에게도 같이 해보자고 열정적으로 말할 수있는 일인지’가 
모금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간절히 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땐 꼭 모금을 합니다.

모금가와 기부자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 2가지
DREAMBROKER - 꿈을 연결해 주는 사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도 다녀야 하고 나름의 바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해 활동을 하는 단체를 통해 기부를 합니다. 
모금가는 이런 기부자와 그들의 꿈을 연결해주는 DREAMBROKER라고 합니다.

STAKEHOLDER - 마권을 산 사람
만약 내가 6번말에 가진 돈 전부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편하게 경마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미친듯이 6번말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은 단순히 돈을 내고 떠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권을 산 사람처럼 우리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기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체들은 우리를 현금지급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단체의 미션과 기부자의 꿈을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는 않나요?

F

전략적 모금기획
 함께 하고 싶은 일, 함께 하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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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금기획
기획은 문제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모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획이 담긴 모금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모금에 기획이 필요할까
혹자는 돈을 많이 모금하는 모금이 성공한 모금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돈을 모은 모금’ VS ‘나름의 가설이 있는 돈을 모으지 못한 모금’ 중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좋은 모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자의 생각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의 핵심요소
웹툰 <미생>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자의 의도, 즉 가설 
입니다. 
돈을 많이 모았지만 가설이 없는 모
금은 지속될 수 없고, 돈을 많이 모으
진 못했지만 가설이 있는 모금은 다
음 프로젝트의 좋은 발판이 됩니다. 
가설은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문제
를 바라보는 관점도 해결책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때문입니다. 

가설보다 더 중요한 <실행을 통한 검증>
가설만 세운다고 해서 기획이 있는 모금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기획대로 실행해보고 그 가설을 검증해보아야 합니다. 
‘가설설정 -> 실행 -> 가설검증 및 수정 -> 재 실행’ 
실행과 검증이 없는 가설은 그저 좋은 생각일 뿐입니다.

 전문가 VS 단순업무 수행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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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금기획
모금교육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배운사람(?)처럼 모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금가 VS 아무나
전쟁중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다음 세 환자 중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할까요?   
1. 치료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사람
2. 치료해도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
3.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당연히 3번이겠죠?
손대야 할 사람과 손댈 필요없는 혹은 손대도 가망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모금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 3번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를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전략이 없이 내가 아닌 누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모금을 하면서 뿌듯해하고 있나요?

모금에 전략을 더하는 전제   
온통 우리 자랑만 들어있는 제안서, 제목만 봐도 거르고 싶은 소식지, 감사인지 스팸인지 모를 감사문자.   
이런 활동들을 보면 기획자의 기본 전제(혹은 마인드)가 보입니다.
이런 단체들의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기부할거야.’
전략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OO하지 않을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OO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작은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모금에 강력한 전략을 가져다 줍니다.

전략을 위한 두가지 WHY
전략적인 모금을 하려면 두가지 WHY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첫번째 WHY -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일의 본질을 생각하는 WHY.
감사문자는 왜 보낼까?, 행사포스터는 왜 만드는 것일까?
두번째 WHY -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는 질문 WHY.
왜 사람들이 바자회에 오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우리 소식지를 열어보지 않고 스팸으로 보내버릴까? 
왜 사람들은 감사문자를 받고도 별 감흥이 없을까?

 배운사람(?)처럼 모금해보기 

S

- 575 -



생각해보기
1.  모금에 대한 정의 내리기

‘모금’ 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2.  기획자의 ‘의도’ 찾기

3.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5

T

기부하는 가게 벽에 달아주는 <좋은가게>라는 현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걸까요?
그것은 기획자의 의도대로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자회 포스터, 현수막, 명함, 리플릿을 가지고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그 이미지는 내가 모금을 할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나 혹은 다른사람이 작성한 제안서를 보면서 각 페이지 별 기획자의 의도가 무엇일지 추측해보세요.
제안서를 보는 사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했습니까? 정말 의도한 그림이 그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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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기획서 VS 제안서
모금기획서와 제안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 설득의 대상입니다. (기획은 내부사람, 제안은 외부사람 설득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모금기획서는 기획서를 보는 사람(모금을 실행해야 하는 내부사람- 즉 조직원)이
‘이렇게 하면 모금 될거 같다.’ 혹은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기획서 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요청하면 조언을 얻고, 조언을 요청하면 돈을 얻는다.”
모금을 해야하는 조직원, 더 나아가 우리의 타겟인 잠재기부자들을 기획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고, 기획서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기 기획은 <내 기획>이 됩니다. 
<내 기획>을 위해 조직원들은 열심히 모금할 것이고, 
잠재기부자들은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고 주변사람을 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금과 기획은 어떠한가요? 혹시 이렇진 않나요?
(잠재기부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획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돈만 내면 돼.” 
(조직원들에게) “전문가가 만든 기획이야. 너는 이대로만 열심히 모금하면 돼.”

6

그밖에...

모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거절상황에 대한 과한 상상력
모금과 요청이 어렵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금과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앵벌이’, ‘아쉬운 소리 하는것’, ‘하고 싶지 않은 일.’ 등등
모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요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작은 성공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3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모금해보기>

둘째, 거절 상황에 대한 과한 상상력
모금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절 상황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고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모금 교육이나 모금아이디어(비법)을 찾아 헤매기만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요청해보면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머릿속엔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있는지 글로 적어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요청이 안되는 이유 (1/5) 

E

>>어떤 모금기획서가 좋은 기획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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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프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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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담당자 K씨는 답답합니다. 
비싼 모금교육을 받고 왔지만 상황은 그대로 입니다. 
무엇을, 왜 팔아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에서는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모금을 통해 무엇을 하려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금대상프로그램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 기획자 입장

왜 기부를 해야하는지 - 기부자 입장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 대상자 입장

끊임없이 던져야 보아야 할 질문 ‘나라면’
기획자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면’은 상대방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나라면 이런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나라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5만원 정도 기부할 것 같은가?’
‘나라면 이런 감사문자를 읽고 감사한 마음이 들까?’

“모금은 어젯밤 재밌게 본 YOUTUBE영상이다.”
어젯밤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주변 친구와 동료들에게 영상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을겁니다.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고 싶고 주제를 찾아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용기가 생기는겁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설득하는 작업, 
모금에서는 자기동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상프로그램 분석

9

P

 내가 팔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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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1.  대상프로그램 선정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열정적으로 요청(모금)할 수 있는 대상 프로그램을 적어보세요. 
대상 프로그램과 필요금액을 적어주세요.

2.  기획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위에 선정한 대상프로그램을 알리는 광고 콘티를 만들어보세요.
A4용지를 6~8면으로 나눕니다. 
각 페이지마다 사람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단어 혹은 문장으로 표현해봅니다.

3.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기부이유와 기부저항을 찾아보세요.
후원하는 사람은 왜 후원하고 후원하지 않는 사람은 왜 후원하지 않을까요?

4.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위 프로그램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EX)어느날 갑자기 한글교실이 없어진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5.  자기동기화

본인은 위 프로그램에 얼마정도 후원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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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만질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명이 입니다. 
한명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고, 다른 한명은 장의사입니다. 
가족은 애정으로 만지고, 장의사는 기술로 만집니다.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써 가족은 추억을 되새기고, 장의사는 돈을 법니다. 
가족은 만지는 법을 배우진 않지만 만질 수 있고, 장의사는 만지는 법(기술)을 배웁니다.
가족은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질수 없지만, 장의사는 누구나 만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활동가는 가족과 장의사 중 누구에 더 가까울까요? 아마 가족일 것입니다.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목적)을 위해 모금(수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싼돈 들여 좋은 교육은 다 보낸 직원이 모금을 못해 속상하다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면 모금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모금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모금교육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해피빈 등 우리주변에 보이는 많은 성공 사례들은 모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에겐 모금 교육이나 기술보다
우리가 모금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일이 꼭 하고 싶은 일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그밖에...

모금 대상에 대한 이해 및 공감부족 
직원들이 모금을 못(안)해 고민이라는 대표들을 가끔 만납니다. 
문제는 조직 안에서 모금 결과만 논할 뿐, 왜 모금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체 리플렛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번달에 10명만 모아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왜 모금을 하려고 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 조직의 존재이유(미션)는 무엇인지 
조직원들과 공감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내가 팔 물건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심지어 나도 안살것 같은 물건을 팔아야 할때… 
그것은 고문이 아닐까요?

>>요청이 안되는 이유 (2/5) 

E

>>모금에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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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모금 목표는 1억입니다.”
3년동안 같은 목표로 모금을 했지만 한번도 달성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 ㄷ관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모금 목표는 클수록 좋은 걸까요?

모금 목표는 달성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00만원이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금활동이 끝나고 보니 500만원 밖에 모금이 되지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달성하는 것이 몇배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
기관의 전체예산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봅니다.  
전체 예산중 보조금은 얼마인지 모금을 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금할 금액 역시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나누어보고, 
모금방법 별로 목표를 나누어봅시다. 

Process oriented VS Goal oriented
전자는 A~Z까지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목표부터 역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합리적인지를 보려면 goal oriented 방식으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목표금액) = (남은기간) * (요청자) * (요청횟수) * (요청이 OK 될 확률)
이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요청자가 2명인 단체에서 10달동안 1억을 모금한다고 했을때, 
1달동안 1명이 500만원을 모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목표액을 줄이던지, 기간을 늘리던지, 요청자를 더 모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목표설정

1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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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14

T

1.  목표설정

2.  포트폴리오 구성

위 목표금액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재구성해보세요.
1. 자원출처에 따른 구분 (총 500만원 중 - 지원금혹은 보조금(200) / 자부담(100) / 직접모금(150) / 기타(50) 등
2. 모금방식에 따른 구분 (위 직접모금 액 150 중 - 대면 / 온라인 / 전화 / 오프라인행사 등

(앞 섹션에서 정한) 대상프로그램 모금을 위한 목표를 적어봅니다.
<형식> 무엇을 위해 (대상프로그램), 언제까지 (기간), 얼마를 (목표액) 모금한다.

3.  목표에 대한 합리성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 한명이 한달에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모금을 위해 몇명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각 인원 별로 한달에 얼마를 모아야 합니까?
그 금액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몇명의 기부자를 만나야 합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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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크고 명확하지 않은 목표 
기부자들이 단체에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금을 하는 활동가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고 돈만 내세요, 좋은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와 같은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기부금마다 이미지를 매칭하기도 합니다. 
“5천원 기부하시면 학용품세트를 선물하시는 겁니다. 
1만원 기부하시면 의자가, 3만원 기부하시면 책상이, 100만원은 교실의 기둥을, 
1,000만원은 강당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학교짓는데 10억 필요하니까 낼 수 있는 만큼 내주세요.” 최소한 이런 요청보다는 백만배 훌륭합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에서 진행하는 <블루버터플라이 캠페인> 역시 좋은 사례입니다. 
하루 1천원 기부하는 동문 30명이 모이면 등록금이 필요한 후배에게 장학금을 줄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0명이 아니고 500명도 아닌 30명입니다. 
‘(손에 닿을듯한 목표) 30명만 모이면 이런 일을 할 수있습니다.’라는 금액설계는 
기부자에게는 확신을,  요청자에게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명확성을 줍니다.

>>요청이 안되는 이유 (3/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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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서울시민’,
‘우리기관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인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획을 할때마다 생각없이 적어넣었던 것들이 정말 타겟일까요?

명확한 타겟팅은 기획의 핵심성공요소
모금이나 홍보, 캠페인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팅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갑을 열지 <명분>, 어떤식으로 요청을 할지 <모금방식>,
누가 요청을 하면 호의적일지 <요청자>, 얼마정도를 요청하면 적당할지 <요청금액>, 
누가 어떤말을 하면 감동을 받을지 <예우> 등...
타겟팅만 잘해도 기획의 반 이상은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겟이 모호하면 기획의 모든 내용도 모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쪼갤수 없을 때까지 쪼개고, 여러가지 기준으로 나눠보자
일반시민 -> 서울시민 -> 홍은동 주민 -> 자녀를 둔 부모 -> 홍은초등학교 1~6학년까지의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 -> 앞 사례의 부모 중 남편 
타겟을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의 기획은 명확해집니다.
한명을 타겟으로 기획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쪼갤수 없을 때까지 타겟을 쪼개보세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보자
‘우리기관에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타겟을 한번 살펴봅시다. 
언뜻보면 별문제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기획을 할때 애용(?)하는 타겟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 타겟으로 명분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려고 하면 막연합니다. 타겟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오는 사람’ 
‘단체의 전체 행사 10번 중 7번 이상 참여한 사람’ 등등
<호의적>이라는 표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만드는 순간
타겟이 명확해지고 더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인가 

타겟설정 및 분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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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기부자군 찾기

생각해보기

18

T

2.  타겟분류하기

이미 기부하고 있는 우리단체 기부자를 5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분류해보세요.
후원금액, 연령 및 성별 등

향후 우리기관의 기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적어보세요.
우리기관자원봉사자, 교육참여자 등

3.  객관적 지표로 명확성 확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아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타겟팅 해보세요.
후원의밤, 우리기관의 행사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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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요청했을 때 가장 확률이 좋은가
기부 요청은 모금담당자가 해야한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금담당자는 타겟을 놓고 누가 요청했을 때 가장 확률이 좋을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고액기부자는 단체 대표나 이사회가,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는 교육담당자가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타겟과 가장 관계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금담당자의 역할은 요청자가 잘 요청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는 한 사회복지사가 단체 대표에게 감사/요청 전화를 부탁하면서 책상에 올려둔 문서입니다.
기부자의 현황과 관심사,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관계의 미성숙
프로포즈는 언제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에게 “야, 나랑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OK받을 확률이 90%이상일때> 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포즈(=요청)가 안된다는 것은  아직 프로포즈 할 관계가 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할 관계가 되어있지 않다면 
현재 관계상태를 놓고 어떻게 하면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 단계의 모금 아이디어입니다.

>>요청이 안되는 이유 (4/5) 

E

>>모금 기획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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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후원요청을 할때마다 리플렛에 적혀있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말을 듣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체문자 VS 개별문자
대상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명분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체문자 같은 명분 그리고 개별문자 같은 명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는 단체문자 같은 명분입니다.
단체문자 같은 명분의 장점은 누구한테나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체문자에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보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분은 홈페이지나 리플렛처럼 누가볼지 모르는 곳에다 쓰는 것입니다.
그 리플렛을 들고간 사람이 또 다시 단체문자 같은 명분을 말하는 순간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때는 그 사람에게만 통하는 개별적인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 이야기
우리는 보통 요청을 할때 우리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 기부받으려면 설명을 해야지!!)  
이런 행위를 전문용어(?)로 ‘BLAH BLAH’라고 합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나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때입니다. 
한 노숙인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스를 찢어 <어떤 종교가 노숙인 문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쓰고 
구걸바구니(?)마다 종교를 붙여 놓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노숙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모두 노숙인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은 명분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
최악의 명분은 기획자가 혼자 책상에 앉아 생각해 낸 명분입니다.
보통의 명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 명분입니다. 
최고의 명분은 우리프로젝트에 돈을 낼 사람에게 물어 본 명분입니다. 
어떤 명분이 좋을지 혼자 고민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잠재기부자를 만나 
어떤 식으로 물으면 좋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명분개발

21

C

 무슨말로 요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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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1.  누구에게나 통하는 범용명분 찾기

22

T

2.  잠재기부자 별 개별명분 찾기

위에서 만든 범용명분을 잠재기부자 개개인에게 통하는 개별명분으로 바꿔보세요.
<섹션3>에서 선정한 잠재기부자 리스트 활용

기부를 위한 리플렛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기부를 요청하는 문구를 적어보세요.
<섹션1>에서 선정한 모금대상프로그램으로 요청문구 만들기

3.  나의 기부이유와 기부저항 찾기

당신은 어떤 이야기에 기부를 결정하시나요? 또, 어떤 이유를 들어 기부요청을 거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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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고민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기업사회공헌담당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기부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모금가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에 기부를 제안하는 제안서는 온통 우리가 필요한 내용으로만 가득차있습니다.

“모금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지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청을 하기전에 상대방의 고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기업사회공헌담당자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연한 기회에 사회공헌담당자를 만나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임직원들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매번 비슷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직원들이 좀 색다른 봉사 좀 해보자고 난리도 아니에요.
비영리단체들이 매번 기부금을 요청하는 제안서만 보내시는데...
저라면 기업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의미있는 봉사활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안해 볼 것 같아요.
봉사활동으로 같이 땀도 흘리고 단체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런 후에 기부요청을 하면 기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필요만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고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
모금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모금을 해보면 OK보다는 NO를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아이디어, 기획이 있어도 모금의 기본은 거절을 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거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금은 원래 잘 안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안되면 어쩌지’라는 걱정 대신 ‘어떻게 하면 OK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안되는 이유 (5/5) 

E

>>떼쓰는 모금 VS 가치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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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모금 아이디어 강의에서 ‘하늘아래 새로운 것 없다, 베껴라’라는 말을 듣고
세이브더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벤치마킹한 <장갑뜨기>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왜 망했을까요;;

겉모습만 베끼면 망한다
한번 대박난 모금아이디어는 많은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하지만 벤치마킹한 모금아이디어 중 성공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바로 겉모습만 따라했기때문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똑똑하게 벤치마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서 조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핵심성공요소
해피빈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잘 읽히고 좋은 글 (글 잘쓰는 사람 섭외)
2.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키기 (해피빈 담당자에게 문의)
3. 유명인사의 인터뷰를 넣고 그 사람의 지지자들이 모인곳에 홍보하기 (유명인 섭외)
대략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핵심성공요소라고 합니다.
핵심성공요소는 그냥 모금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하나만 살짝 건드리면 모금이 더 잘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핵심성공요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핵심활동입니다.)

‘어떻게 모을지’가 아닌 ‘무엇을 줄지’ 고민하는 것
모금 아이디어는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부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자 아이덴티티’입니다. 
‘기부자 아이덴티티’는 어떤단체에 기부를 했을때 가지게 되는 이미지 같은 것입니다.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이미지, 
제 3세계를 돕는 대형NGO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이미지,
모자뜨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미지.
우리는 기부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아이디어 설계
어떤 방식으로 모금할 것인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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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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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성공요소와 핵심활동 찾기

2.  기부자 컬티베이션과 모금아이디어

아래는 기부자가 단체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의 예시입니다. 각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단계0) 모르는 사람 (어떻게 연락처를 받을 것인가)
(단계1) 연락처만 있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알릴것인가)
(단계2) 소식지를 받아보는 사람 (온라인 소식지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게 할것인가)
(단계3)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소식지를 받아보는 사람을 어떻게 오프라인 행사에 오게 할 것인가)
(단계4) 일시기부를 하는 사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시기부를 하게 할 것인가)
(단계5) 정기기부를 하는 사람 (일시기부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기기부로 전환 할것인가)
(단계5) 정기기부금을 증액하는 사람 (정기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증액시킬것인가)
(단계6) 주변 지인을 기부자나 행사참여자로 데려오는 사람 (어떻게 지인을 참여시키게 할것인가)
(단계7) 단체에 주요 직책을 맡는 사람
(단계8) 중거액 기부를 하는 사람

아래 활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성공요소와 핵심활동을 적어보세요.
지역상점에 뿌리는 저금통, 자선바자회

T

- 597 -



27

그밖에...

아이디어 본질에 대한 통찰 
벤치마킹해서 주로 망하는 것 중 기부팔찌가 있습니다. 
노란색의 두꺼운 고무로 된...(아시죠?!)

팔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장신구입니다. 예뻐서 당장 팔에 하고 싶어야 합니다. 
좋은 의미가 담긴 팔찌니 그냥 기부금 내고 가져가라?! 무대포도 이런 무대포가 없습니다. 
그럼 이쁘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보통 언제 팔찌가 하고 싶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닮고 싶은 사람이 했을 때 아닌가요? 
처음에 성공한 두꺼운 고무 팔찌도 랜스암스트롱이 해서 화제가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성공하는 모금아이디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성공요소에 대한 분석과 접목
모금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할때는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모금방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아이스버킷챌린지에서 벤치마킹할만한 핵심성공요소는 무엇일까요? 
<재미>, <릴레이 혹은 추천>, <셀럽>, <인증> 이정도가 아닐까요.
지금 기획하고 있는 모금아이디어에 위 요소 중 1~2가지만 살짝 섞어보세요.

다른 영역의 것
이케야는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선택해서 조립하는 DIY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구업체에서 이 DIY방식을 차용하면 이케야처럼 대박날 수 있을까요? 
변주없이 같은 분야의 것을 차용하는 순간 따라쟁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아이스버킷챌린지나 모자뜨기 캠페인을 따라한 우리 모금아이디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구 업체가 아닌 햄버거 가게에서 이 DIY방식을 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의 재료를 골라 나만의 햄버거를 만들어 먹거나 주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햄버거 분야에서는 선구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같은 비영리영역의 아이디어만 볼것이 아니라 
홈쇼핑, 보험, 서점, 패스트푸드와 같은 다른 영역의 아이디어를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똑하게 벤치마킹을 하는 세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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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아무리 좋은 기획도 요청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금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요청>
 

요청은 복권을 사는 행위
모금에서는 요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모금이 요청이고, 요청이 모금입니다. 
모금을 복권당첨에 비유한다면, 요청은 복권을 사는 행위와 같습니다.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연히 복권당첨은 없습니다.

담당자니까 당연히 요청하셔야죠?!
10주간의 다양성 강의와 워크숍이 끝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누가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후원담당자? 단체장? 
기획자는 타겟을 놓고 이 타겟에게 누가 요청했을때 가장 효과적일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양성 교육을 진행한 담당자가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겟과 가장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청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과 <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로 요청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말을 하든 요청의 순간으로 뭔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 대신 ‘요청하는 그 순간까지 요청을 받는 대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미 우리의 요청을 받아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모금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요청의 처음과 끝 

29

A

- 600 -



30

그밖에...
인상깊었던 강연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시간관리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외출했던 한 여성이 집에 돌아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보니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온통 물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주에 7시간의 시간을 내서 보일러수리, 카페트빨래, 지하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성에게 처음부터 
‘일주일에 7시간만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해주실수 있을까요?’라든지
‘일주일에 7시간만 투자해서 철인3종 경기 출전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간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 깜짝 놀라실거에요”라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터져서 7시간을 냈습니다)
 
강연자는 이야기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보일러가 터진일만큼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강의나 컨설팅을 가면 자주 나오는 단골질문이 있습니다. 
‘성공한 모금 사례가 궁금합니다.’  ‘모금을 잘하는 비법이 있나요?’ 

왜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 헤맬까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만큼 큰 도움이 될까요?
 
“1억원을 모으고 싶다면 1억원어치의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1억원을 모금하기 위한 1억원어치의 시간은 
우리가 모금을 높은 우선순위에 놓을 때 생깁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바로 모금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교육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음달 임대료가 없어 
쫒겨나기 직전의 상황이 된 사람들이 모금을 가장 잘 했습니다.

>>모금 비법을 찾아헤매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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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집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강의내용을 메모하느라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교육생들의 관심어린 눈길이 고픈 저 자신 위해 ‘서술형’ 자료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금현장에서의 수많은 거절경험과 몇 몇의 성공경험, 

거기에 왜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지 깨달음을 준 많은 스승님과 선후배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족한 글솜씨를 잘 알기에 Ver 0.1를 붙여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가클럽 이용수 (010.6641.3311, fundclub@naver.com)

31

V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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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후원자 조사 및 개발

이선희(휴먼트리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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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조사및개발

이선희 ㈜ 휴먼트리 대표
humantree2010@gmail.com

Cultivation

(관계구축)

Solicitation

(요청)

관계성,
소액

Identification
(후원자 및 자원조사)

Qualification 
(우선순위 정하기)

Stewardship
(관계강화)

후원자 조사 및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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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잠재후원자수 파악 _ Gift Table

1인당 후원금 후원자수 잠재후원자수
소계

(후원자수×후원금)
비고

10,000,000 1 4 10,000,000

고액
5,000,000 2 8 10,000,000

2,500,000 4 16 10,000,000

1,000,000 10 40 10,000,000

500,000 20 60 10,000,000

중액250,000 40 120 10,000,000

100,000 100 300 10,000,000

50,000 200 600 10,000,000

소액25,000 400 800 10,000,000

10,000 1,000 2,000 10,000,000

합계 1,777 3,948 100,000,000

목표 모금액: 1억원

필요한 잠재후원자수 파악 _ Gift Table

1인당 후원금 후원자수 잠재후원자수
소계

(후원자수×후원금)

1,000,000 1 4 1,000,000

500,000 2 8 1,000,000

300,000 4 16 1,200,000

200,000 5 20 1,000,000

100,000 10 30 1,000,000

50,000 20 60 1,000,000

30,000 35 70 1,050,000

20,000 50 100 1,000,000

10,000원 이하 180 360 1,750,000

합계 307 668 10,000,000

목표 모금액: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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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_ 후원자 조사 _ 조사원칙(LAI)

연관성
(Linkage)

관심
(Interest)

기부능력
(Ability)

1. 기관 내 욕구 파악

기관의 목표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  

-> 후원금, 물품, 서비스, 자원봉사자, 전문인력

기부동기 이해하기1단계 _ 후원자 조사

기관의필요자원 개발 가능 자원

?

나와 기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자원

사업 관련 단체 및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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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가능자원조사

나와 기관의 네트워크

강사
자원봉사자
이사회

1단계 _ 후원자 조사

② 지역사회 자원

• 단체 : 종교단체, 학교, 재단, 협의체, 마을공동체, 상가번영회,    
생활체육동호회 등

• 공공기관 :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 자영업자, 지역주민

③ 오픈 된 관련 단체 및 기업

• 관련 단체 : 협의체, 지역연합회
• 관련 기업
• 관련 사이트 : 사회공헌정보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전경련 등

1단계 _ 후원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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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s Money!

센터만의 잠재후원자 및
자원 리스트 만들기
(영향력 인사 함께 기록)

열렬
지지자

지역아동
센터

 전국미디어협의회

- 각지역미디어센터직원및전스탭(미디어교사등)

- 언론노조, PD 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기술인연합회

- 신문방송학과교수들

- 케이블방송협회, 방송인협회, 영화인협회, 감독협회, 배우협회등

- 전미협이사진및구성원

- 각지역미디어센터이용자,교육생, 수료생

- 전미협구성원지인네트워크및각지역미디어센터스텝네트워트

- 전미협페이스북팔로워

잠재후원자 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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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고액기부클럽‘1004클럽’

 오마이뉴스10만인클럽

 2011, 2014 선거캠프

잠재후원자 조사 사례

• 가장 가치 있는 잠재기부자.
• 열정적 관심을 갖고 상당한 기부.
• 단체의 충분한 노력과 시간이
할당되어야 함

관심 & 참여도
HighLow

후
원
능
력

High

Low

Source : Achieving Excellence in Fundraising

• 훌륭한 지지자,  핵심 자원봉사자
• 업그레이드 전략
• 근시일 내 고액기부 힘듦.
• 미래 유산기부 후보자들.
• 유산기부 소개 마케팅 필요

• 재정적 능력은 있으나 관계,
관심도는 낮음.

• 뉴스레터 발송, 초대
• 투자개념으로 자원, 에너지투입

• 컨택 및 유지비용이 현재나
미래의 ROI보다 더 큼.

• DB에 남아있는 리스트와 함께
효과적으로 관리

• 소액모금전략

1사분면

PEG (Prospect Evaluation Grid) 

2단계 _ 우선순위 정하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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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협모금을위한잠재후원자타겟팅은?

① 전미협이사진및구성원 -20명

② 각지역미디어센터직원및전스탭(미디어교사등) –100명

③ 각지역미디어센터이용자,교육생, 수료생–1만명

④ 전미협구성원지인네트워크및각지역미디어센터스텝네트워트–100명

⑤ 방송관련종사자들 :  언론노조,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신문방송학과교수들, 케이블방송협회, 방송인협회, 영화인협회, 감독협회,

배우협회등

⑥ 전미협페이스북팔로워 -1천명

후원자 타겟팅 사례

 지역아동센터 STP전략 _ 영등포, 김해지역 사례

① Segmentation – 잠재후원자탐색

② Targeting – 타겟 후원자설정

③ Positioning – 후원클럽 _ 아까징끼클럽, 뽀빠이클럽

타겟 후원자 설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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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_ 관계 구축

홍보

• 지역 행사 및 활동에 참여, 지원세력 되어 주기
[사례] 주민참여예산 시 아이들과 참여, 센터 소개

마을 축제 때 아이들과 함께 참여
태극당 빵집, 아이쿱생협

• 골목 공동체의 주체자로 참여
[사례] 가가호호 아이들의 명절 인사

골목청소, 골목장터 열어 주민들 참여시킴

기관이 먼저
GIVE

3단계 _ 관계 구축

참여
체험

• 지역주민이 참여할 판 만들기
[사례] 운동회, 자전거 타기, 골목장터, 공연, 기관의 안전교육 등에

주민, 학부모, 후원자 초청 강연이나 자원봉사 기회 제공

기관이 먼저
오픈 마인드

공동체 의식
Ownership의 공유!
지역사회의 것!
공유재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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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_ 관계구축_ 신뢰, 책임감, 동기부여 제공

구분 내용 비고

정보제공
연차보고서,소식지,뉴스레터등단체및
관련사업정보제공 단체소개시간필요.

정기적소통,

다양한채널,

직접,미소

초청
단체초대,리더십과의만남,공연·전시·
행사초대

참여, 체험

리셉션연설자나강연요청,
단체활동의자원봉사자로요청,
수혜자와의만남,현장방문,기부자모임등

조언구하기 관련사업의전문지식이나조언요청

파트너십·

프렌드십

각종위원회멤버,명예홍보대사등으로요청,기
념일축하등

 후원부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후원자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
 잠재후원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

 광주광역시 후원개발네트워크

_ 잠재기부자조사를통해연을맺은한국기자협회와의 Co-promotion

 잠실 종합사회복지관

_ 자원봉사자네트워크활용(기관의모금가로)

 국민통일방송

_ 2개월간 5천개데이터모음. 

_ 매월 3만원정기기부자클럽 ‘U-friends클럽’ 회원으로 130명개발

후원자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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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법칙 관계맺기
BOWLING

ALLEY

햇반
오스템임플란트

컴패션

볼링 1,3번
핀 역할

잠재후원자 그룹과 관계맺기 전략_ Bowling Alley전략

지역사회에서 볼링 1, 3번 역할 해줄 사람은 ?

잠재후원자 그룹과 관계맺기 전략_ Bowling Alley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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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_ 요청하기

• 요청이란 ‘우리와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

• 요청은 Give & Take

‘주세요’가아니라
우리가줄수있는것과우리가필요한것을명확하게말하기

요청의두려움극복

두려움의 범주

자신감 부족
하는 일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

가치 실현 기회 제공 거절에 대한 두려움
50% 확률의
반드시 일어날 상황
거절은 성공을 향한 과정

기존관계에 영향 미칠까봐
요청에 대한 오해 상황

요청 습관 키우기

아이디어, 시간, 인맥,     
에너지, 재능, 리더십,     
기부자소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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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tree

㈜휴먼트리
소셜 마케팅 회사
humantree2010@gmail.com
02_2031_21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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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후원에 힘을 더하는 
메시지 개발

김종욱(휴먼트리 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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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TREE. Kim JongWook 

 
 
 
 
 
 
 
 
 
                 ★    철학. 광고학 공부.   
                         88서울올릭픽이 열리던 해부터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마케터로 일.  
                         2007년 ‘올 해를 빛낸 창조적 크리에이터 50인’ 선정.  
 

                 ★    2011년, 서울시장 선거모금을 시작으로,  
                         NPO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일 시작.  
                        현재  비영리 마케팅 & 모금회사, 휴먼트리 마케팅이사.  
 

                 ★   ‘소통을 通한 과제해결 및 성과창출’이 유일한 관심사.  
 
 
 
                                                                                                                                  HUMANTREE :  
 

                       •  최초로 이론/ 워크숍/ 실습/ 멘토링을 통합, 핚국 펀드레이징 교육의 기준을 제시.  
                       •  HIFS/ 복지재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대상 기금조성교육 시행. 핚 교육당 약 1억원의 모금실습 성과 창출.  
                       •  혂재까지 일천명 이상의 펀드레이저 양성  
                       •  광고 마케터 출신으로 구성된 휴먼트리는 연갂 100여 중소 NPO의 문제해결 파트너로, 
                                  교육/ 컨설팅/ 캠페인 개발. 약 100억원의 모금성과에 기여 중.   
 
 

마케팅탐험가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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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jwkim 

<비영리 활동가에 묻다> 
 

다시 태어날 때 
한가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Q 

02 

jwkim 

농촌의 보물산 
에가오츠
나게테 

꿈을 잃은 어린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컴패션 

소셜 디자인센터 
희망 

제작소 

영화는 시각효과 스필버그 

철과의 승부 독일차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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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Warhol-대중개인주의 Calvin Klein-위반의 상업적효과 Sex Pistols-탃싞비화 

John Cage-미니멀리즘 
Che Guevara- 

혁명젂위 
Bertolt Brecht-소격효과 Hugh Hefner-중산층의 욕망 

Oprah Winfrey- 

미국적인생에 대핚 대화 
Bart Simpson-마이너리티젂략 03 

jwkim 

04 

jwkim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한 단어/문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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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JUSTIFICATION + MISSION / FUNDRAISING + 

                    미션/모금이 왖 정당하며 필요핚지 이유. 귺거를 밝히는 것 
 

                    미션이 단체 설립목적이라면, 명분은 기부자 설득목적 
 

                    becasuse로 설명 되는 바, 개벿 케이스에 따라 명분은 달라짐  

05 

jwkim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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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jwkim 

기독교 단체 하나님의 복음전파 

경제 단체 미래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체육 단체 스포츠인의 마지막 도전 

예술 단체 핚국 예술의 세계무대 진출 

의과 대학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 

나치 게르맊의 세계정복 

    CASE 

미래리더양성 - MISSION  

단체가 실혂하려는 사명,임무 
단체의 졲재이유와 프로그램을 정의 

노인 주거홖경 개선을 위핚 연대 

미션이 실혂되었을 때의 미래상 
최종의 목표로 단체가 지향하는 것의 정의 

미션을 실혂키 위핚 핵심사업/솔루션 
낡은 걲물을 구입 
저련핚 아파트로 개조 

목적을 달성키 위핚 장,단기 실행 방안 
1차로 열채를 개조키 위해 
2014년 1억원 기금조성  

단체설립 후 성과의 기록 
1990년 설립후 노인주책 100채 
개보수 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구성원과 단체조직 구조  
단체는 설계사와 걲축관렦 사업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구성  

mission 
미션 

vision 
비전 

goal 
목적 

objective 
목표 

history 
역사 

organization 
조직 

07 

jwkim 

     개요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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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itutional Plan :   단체의 졲재 이유 세우기 

      •   Development Plan :   졲재 이유를 달성핛 젂략목적 세우기 

      •   Fundraising Plan :   목적을 달성핛 젂술세우기  

名分書 구성원 
합의도출 

교육 

브로셔 
제안서 

보도자료 
연설문 

감사편지 

애뉴얼 
리포트 

기부자 
대화 

08 

jwkim 

Agenda Setting? 
 

공감의 동지애를 불러 일으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다면! 

09 

jwkim 

- 624 -



2016년, 공감의 동지애를 모을 아젠다는?  

10 

jwkim 

11 

jwkim 

The Power of Langage 1 – Change your word, Change you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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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wkim 

13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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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wkim 

      기본구조 

변화가치 약속 

한 생명을 살립니다 

기부 공유,소통 통로 

하나의 모자가 
기부자 : 생명 
구조의 자긍심 - 
보상가치를 약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기부자마다 다른 
욕구를 이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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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구조 

내가 아름다워질수록, 소녀들의 미래는 바뀝니다 
Gil’s Education - Olive Young & Unicef 

15 

jwkim 

16 

jwkim 

       정리하면, 명분이란 

하나의 모자가 핚 생명을 살립니다 

Local Music Global Impact 

Do Something Funny For Money 

그림이 색으로 채워지는 숚갂 핚 아이에겐 배움의기회가 선물됩니다 

우리에겐 패션이지만 독거 노인에겐 생명입니다 

기부자와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 : (프로그램) 

Small Step Big Change 

그것을 통해 만들수 있는 
변화가치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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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GE믹서는 만능 
겨우 17.95달러! 

주차차량은 비상듯을 켜주세요 
주차차량은 비상듯을 켜주세요 

우선 주차시켜 드립니다 

당싞의 서명은 생각보다  

힘이 쎕니다 
 

SIMPLE! ‘손가락 톡’이면 되요 

독립믺갂연구소 
희망제작소를 후원회 주십시오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셜 디자이너가 되십시오 

3만원이면 핚 아이의 
핚달 식사를 해결핛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됩니다 

경제 
효익 

편리성 

지위 
부여 

17 

jwkim 

     참고 - 기부동기의 종류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는 걲강핚 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습니다 

당싞의 자녀는 동물원에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Viewer → Creator 
당싞의 참여로 세기의 

<라보엠>이 완성됩니다 

해결 
가치 

교육 
가치 

창조 
욕구 

18 

jwkim 

     참고 - 기부동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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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모자가  
하나의 생명을 살립니다 

Local Music 
Global Impact 

우리 단체의 천 명 
당싞을 기억합니다 

삼성젂자 직원의 67%가 
우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반걸음만 함께 해도 
동포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휴머 
니티 

도전 

형제의 
도적적
책무 

소속감 

평판 

추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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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부동기의 종류 

우리는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칬이로 보물복원의 
역사적 주인공이 된다 

미래 리더들의 가슴에 
당싞의 이름을  

세겨놓겠습니다 

참여는 생각보다 힘이 쎄다 

교류 
Kin 

Selec 
tion 

사회적 
책무 

기억될 
이름 

자긍심 

20 

jwkim 

&..? 

     참고 - 기부동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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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wkim 

alzheimer'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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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wkim 

글. 요소와 기능 

    타이틀. PD CONCEPT  –   
    무엇을 위핚(목적)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는지 소개 

    서브라인. AD CONCEPT  –   
    설득명분 : 프로그램 의미와 그것이 창출 
    핛 벾화가치. 기부자가 얻게 될 보상가치  
    타이틀이 단체의 시선에서 씌여짂다면 
    서브라인은 기부자 시선으로 씌여짐 

    헤드라인. CREATIVE CONCEPT  –  
    기부자 시선 잡기  

    본문. BODY LINE –  문제상황. 솔루션(캠페      
    인). 기대효과. 참여방법 듯 세부 내용의  
    소개,  

제품컨셉 
프라그를 

제거하는 치약 
 제조사 의도 

광고컨셉 개운핚 치약 소비자 설명 

크리에이티브컨셉 뽀드득 소비자 자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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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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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벿적 위치를 잡아라 NO1 

      TIP5 

25 

jwkim 

The Power of Langage 2 – Time to make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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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wkim 

COMPETITION POSITIONING DIFFERENTIATION 
경쟁 위치잡기 차벿화 

      포지셔닝 활용 

27 

jwkim 

       •  구체적으로 써라 
       •  정보를 제시하라 NO2 

      TI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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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아파트 사고  
남는 돆으로 아내에게 차 사줬다 

우리는 50만명의 아프리칬인에게 
깨끗핚 물을 공급핚다 

수혜 대상자의 90%가  
우리 서비스가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미지연상 수치화 

백분율 특정사례 

28 

jwkim 

사례1 

전세계 아동노동자 
2억 1천5백맊명 

비교 

29 

jwkim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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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illiteracy =   

          Unemployment,   
          Porverty,  
          Female foeticide,   
          Population burst.                                                                                                                    
 

              : Door Step School 

함의 30 

jwkim 

사례3 

ethical treatment of animal 

not to eat, wear, experiment, use for entertainment 
 

_  PETA  _ 사용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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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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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SOT를 홗용하라 
       •  문제를 알리고 동참시켜라 NO3 

TIP5 

sympathy 
당신이 비맊으로 고생핛 때 
아이들은 굶주림에 죽어갑니다 

safety 
핚 잔의 커피가격으로 

5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obligation 

threat 

우리 선택이 7세대 후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핚다면 

15억원의 설립 기금중  
마지막 1억원이 부족합니다 

피해상황제시 

해결책제시 

규범제시 

해결책의 
부족함제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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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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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하고 증얶하라 NO4 

TIP5 

7년 새차 
 

- SM5 - 

기부금이 잘 홗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 HABITAT - 

000은 함께 했던 단체 중 
비용젃감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 빌 게이츠 - 

우리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 참여연대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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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는 무조걲 재미있는게 이긴다 
     •  창의적인 글을 써라 NO5 

       TIP5 

Room 선택 후 
10$에 예약하십시오 

faktumhotel.com 
 

<                   > 

나는 지짂아인 내가 
자랑스러워 

 

<바트심슨> 

불법해석, 불법생각,  
 

<불법사젂> 

낯설게하기 

노숙자호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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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없지만  살은 많은 울 엄마 
뚱뚱핚 그녀에게 발레싞발! 

<서울발레시어터> 

젃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아오모리의 깨짂사과> 

알렉산더 대왕이 
수염을 관리하던 오일 

<더 샘> 

             pot 
             reefer 
             spliff 
             weed 
             joint 
             roach 
             dime 
             bong 
             hit 
             hooch 
             doobie 
             grass 
             gange 
             shake 
             smoke 
             marijuana 
             마리와나를 여러가지로 부르지만 해롭지 않다고 하지 마십시오.  
             마리와나는 폐, 두뇌에 손상을 줍니다. 약물중독 예방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시각화 

스토리 
만들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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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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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wagen :  The fun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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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도 1대 99? 
 

부자 NPO에만 
기부하지 마세요 

초산비닐수지를 넣지 않은 
천연 치클껌 
<오리온>  노이즈 

만들기 

2014년, 新 국믺 4대의무 발표! 
 

병역.납세.귺로  그리고  
ooo에기부 

우린 정말 불량단체입니다 

회원님, 사랑합니다 
우린 당싞의 돆도 사랑합니다 

흡연은 날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거기서 
불을 붙일 수 있다면 
흡연은 가능합니다  

엄마에게 수상핚 자식이 생겼다! 

유머 
활용하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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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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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읶칭으로 쓸 것 :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 당싞이 브룩스 옷을 입으면, 옷차림이 짜임새 있다고 느껴집니다 
 

          ★   1읶칭의 증얶과 보증을 홗용하라 :  싞뢰를 확보하도록   
                • 000은 함께 일했던 자선단체 중에서 비용을 젃감하려고 가장 노력핚 단체입니다 – 빌 게이츠 
 

          ★   특정읶을 지칭핛 것 :  고객에게 접귺해야 핚다   
                • 35세까지 만족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   구체적으로 말핛 것 :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 용인에 아파트 사고 남는 돆으로 아내에게 차 사줬다 
 

          ★   명확핚 성공과 수치를 제시하라    
                • 우리는 50만명 이상의 방글라데시인에게 깨끗핚 물을 제공핚다 
                • 매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100만걲 이상의 젂화를 받는다  
 

          ★   백분율과 설문결과를 홗용핛 것   
                • 우리는 비용젃약을 위해 운영비를 1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수혜대상 조사에 따르면 90%가 우리의 상담 서비스가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   호기심을 불러 읷으킬 것 :  궁금증 일으켜 바디칬피를 읽게 하라  
                • MB 파이팅 (홍명보 파이팅)  
 

          ★   낯설게 말핛 것 :  습관화된 것은 의식을 잠재운다. 잠을 깨우기 위해 낯선 단어들을 조합하자  
                • 이주일의 ‘그거 말 되네’  /  ‘여보세요 혁명’ <노키아>  /  ‘불법사젂’  /  불만합창단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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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을 제시핛 것   
                 • 기부금이 잘 사용되지 못된다면 기부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해비타트 
                 • 기부로 이루어질 6개월 후의 벾화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밤 사이에 완벽하게 상품배발 :  페텍스   
 

           ★    머리를 뒤 흔들것 :  특히 싞제품이 짂입핛 때 흔들어 놓지 않으면 구멍이 안생긴다  

                 • 아니오, 디오겔 주세요   
 

           ★    때론 문법을 어겨도 좋다 :  조사는 빼고 어숚은 어겨도 좋다  
                 • 대핚믺국 1% <렉스턴>  
 

           ★    말장난을 하라 :  제품특징과 말장남을 젃묘하게 연결핛 것  
                 • 사고뭉치로 키우세요 <레고>  /  마라! 말아톤  
 

           ★   경쟁자를 살려주지 말 것  
                 • 초산비닐수지를 넣지 않은 천연 치클껌 <오리온>  
 

           ★   패러디 하라 :  법젂, 역사, 문학, 노래, 책, 연극, 영화, 젂설, 속담, 녺문, 개그, TV프로그램 듯 
                 • 오늘의 소주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참이슬>  
 

           ★   겁을 줘라 :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무서운 결과를 말해줄 것  

                 • 10년젂 수학여행 때 먹은 김밥이 아직 당싞의 장 구석짂 곳에 숙벾이 되어 달라붙어 있습니다 <닥터캡슐>  
 

           ★   유행, 관심을 컨닝하라 :  소비자는 무인도에 살지 않는다. 그들이 열광하는 것에 제품을 갖다 붙여라 
                • 동대문, 잒치는 끝났다 <동대문 메사> (서른, 잒치는 끝났다)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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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릾속으로 들어가라 :  타겟 머리 속에서 출발, 제품을 그 뒤에 슬그머니 갖다 붙이면 된다 
                • 피파 회장님, 내 아이 대학들어갈 때 까지만 월드컵을 연기해 주세요  
 

          ★   솔직하게 털어 놓아라   
                • 직면핚 어려움은 ‘혂재 일이 효과적이냊’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혜자들에게 질문하고 기부자들의 생각을 묻는 듯,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201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모듞 편지에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젃반으로부터 의견을 수련했습니다.   
 

          ★   읷등을 긁어라 :  2듯 3듯의 젂략  
                • 침대가 침대에게 묻습니다 / 스프링만 가지고 침대가 허리를 10년이상 힘있게 받쳐줄 수 있습니까?  
 

          ★   이익을 선물하라  
                • 가벼운 GE 믹서는 만능입니다… 겨우 17.95달러   
                • 핚부모가정지원센터 ‘만원의 나비효과’ 캠페인 - <당신이 1맊원 기부했을 때 경제적 가치 = 179,000>  
 

          ★   이름을 알려라 :  브랜드네임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효과적이다 
                • 알리안츠 러브를 아십니까?  
 

         ★   반복하고 나열하라 :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필요하면 주저말고 늘어놔라  
                • TV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오디오 만들고 남는 기술로 에어컨을 만듞다? <센츄리에어콘>  
 

         ★   휴머니티를 붙들어라 :  따뜻핚 메시지는 영원핚 테마다  
               • 콩을 심으려면 꼭 세개씩 심게나. 하나는 땅 속 벌레 몪, 또 하나는 하늘 새의 몪, 나머지 하나가 사람의  
                   몪이라네 <풀무원>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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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읶을 생각하라 :  아이디어에 묵직핚 힘이 있어야 핚다  

                • 우리에겐 부끄러운 철도 있습니다(휴젂선). 하루 빨리 이 철을 녹여 자랑스런 철을 만들겠습니다 <포스코>   
 

          ★   5학년에게 말하라 :  가장 좋은 광고는 가장 쉬운 광고다  
                • 리모콘이 고장나면 TV를 바꾸십니까? 문짝 하나 때문에 가구를 바꾸지 마세요 <동서가구>  
 

          ★   변화를 브랜드로 전홖시켜라   
                • 우리는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 우리는 걲강핚 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는다 
                • 젂화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8 파운드가 필요핚데, 이는 작년에 비해 1 파운드 감소핚 금액이다 
 

          ★   가장 광고를 맊들어라 :  없는 사실을 말하면 과장광고. 있는 사실을 극대화하면 가장광고  
                • 지구 위의 컴팩 PC를 모두 모아 쌓으면 하늘에 구멍이 날 것이다 <컴팩> 
 

          ★   의성어, 의태어를 홗용하라   
                • 쿵!쿵!쿵!쿵! 80세 소녀가 다가온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   타겟을 좁혀라 :  다 잡으려 하다가는 단 하나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 자녀가 하나라면 <후디스 아기밀>  
 

          ★   돌아가지 마라 -  사족을 다 떼어버리고 말핛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끝!  
                • 여수에 돆을 풀겠습니다 <여수상호싞용금고>  
 

          ★   신조어를 맊들어라 -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것. 칬피라이터의 특권이다  
                • 평가는 윢성생이 합니다. 칫찬은 엄선생이 해주세요 <윢선생 영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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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을 팔아라   
                  • 3M이 또 사고 쳤어! / 세상 어떤 얼룩도 견뎌내지 못하는 ‘핚올’탂생 <3M핚올>  
 

            ★   그들의 얶어를 써라 -  자기가 자주 쓰는 얶어들을 만날 때 설득력도 커짂다  
                  • 상핚가로 모십니다 <KGI증권>  
 

            ★   시장을 키워라  
                  • 입술과 루즈 사이에도 메이크업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입술과 루즈 사이에 <소프트립스>  
 

            ★   소비자를 띄워줘라 -  칫찬은 고래도 춤추게 핚다  
                  • 라면 잘 먹는 아이, 뉴면 잘 먹는 아이. 뭐가 다릅니까? 엄마가 다릅니다. 좋은 엄마는 <뉴면>  
 

            ★   뉴스를 홗용핛 것 :  정보,새로움,날짜 듯을 이용  
                  • 6월 1일, GE젂구가 더 밝아집니다  
 

            ★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아라 :  왖? 어떻게하면? 을 홗용 
                  • 왖 졲슨 대통령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을까요? /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까요?  
 

            ★   증명형 헤드라읶을 홗용하라 
                  • 연수입 9천달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월 스트리트 저널’을 구독하기로 예약했습니다  
 

            ★   권유핛 것 -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알려주기 :  
                  • 새로운 가구를 보시기 젂에는 책상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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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운법  - 문장과 구젃의 초성에 같은 음의 단어를 사용사용, 리듬을 살리고 쉽게 기억되도록 함 
                  • 멋 부르지 않은 듮이 멋이 나는 <캠브리지맴버스> /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영어 <둘리의 배낭여행>  
                      찍으면 재밌어요, 찍혀도 재미있어요 <폴라로이드>  
 

            ★   대조법 -  서로 상반되는 어구나 생각을 대조시켜 강조함  
                  • 당싞이 잠들 때, 에이스는 깨어납니다 <에이스침대> / 기대 반? 걱정 반? <재능교육> /  
                     ‘뭘 마실까’하다가 ‘왖 마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포칬리 스웨트> / 색연필이 짧아질수록 실력은  
                      쌓여갑니다 <구몫>  
 

            ★   모순 또는 배반 -  녺리의 모숚 또는 상호수식의 오류를 범해서 메시지를 역설적을 강조함   
                  • 유럽에 없는 유럽 <터키 관광청> / 밭에서 따온 요구르트 <풀무원요거트> / 봄, 여름, 가을, 봄 <금성> 
 

            ★   은유법 -  원관념을 더 재미있고 설득적이고 유니크핚 보조관념에 비유하여 단정적을 말함  
                  • 나폴레옹, 이숚싞, 콜럼버스… 모두 ‘바다’라는 학교를 졳업했습니다 <동원산업> / 강해지고 싶어서 
                      나는 책에서 영향을 섭취했다 <고단사> / 키 크는 하앾 소고기, ‘우유’ <핚국유가공협회>  
 

            ★   직유법 -  원관념을 더 재미있고 설득적이고 유니크핚 보조관념에 비유하여 ‘...같은’ ‘... 처럼’ 듯을 사용  
                  • 칪솔 같은 껌 <위시> / 김일병의 휴가처럼 기다려지는 뉴스 <sbs8시뉴스> / 러닝슈즈처럼 편핚 드레스 
                      슈즈 <비제바노소프트> / 빙판길을 움켜쥐듮 달린다 <노르딕>  
 

            ★   패러디 -  격얶, 속담, 경구 듯 이미 친숙핚 문장을 벾형시키거나 새롭게 해석하여 메시지를 젂달 
                  • 길고 짧은 것은 써봐야 안다 <듀라셀> / 반값만사성 <두루넷> / 그림은 글의 어머니 <히다찌제작소>  

  가이드라인 – Headline의 12가지 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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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머와 위트  -  세계 모듞 소비자가 좋아하는 패턴  
                  • 속 마음은 속옷으로 젂하세요 <레노마 얶더웨어>  
 

            ★   의성어와 의태어 -  텍스트에 시청각적 이미지를 더해서 젂달  
                  • 30초짜리 무선교향곡 ‚보글 보글‛ <몬리넥스> / 찌듞 때는 쏙쏙 양복까지 보들보들 <대우공기방울 세탁기> /  
                      당싞 모발에도 촘촘촘 봄이 시작됩니다 <직공모발력> / 와사삭! 이보다 더 싱싱핛 수 있을까? 딤체에서 꺼낸  
                      수박 <딤채>  
 

            ★   질문 -  새로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호기심을 자극핛 때 의문문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발휘 
                  • 어촌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을 아십니까? <마리녻> / 당싞의 칬드결제일은 안녕하십니까? <굿머니 클리어롞>  
                      결혼이띾? 반은 버리고 반은 채우는 것 - <선우> / 출산,빨래,청소,요리... 당싞의 허리, 안녕하십니까?  
                    <핚국유가공협회>  
 

            ★   실증-  경험자 또는 그 방벾의 권위자의 입과 말을 빌리는 것만큼 설득에 효과를 더함 
                  • ‘황제의 꿈을 읽는 동안, 난 내려야 핛 정류장을 두번이나 지나쳤다’ <도서출판 모아> /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   단얶 또는 명제 -  단정적인 말, 확싞에 찬 의견. 이런 딱 부러지게 말하는 스타일 홗용  
                  •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프리마> / 광고라기보다 뉴스입니다 <대우 셀프> / 당싞의 가치는 피부가 말해 
                      줍니다 <아이오페 리제너레이션>  
 

            ★   병렬적 구조 -  글의 내용이 대조되는 것은 아니나, 병렧적으로 구성해서 글과 말에 리듬을 주고 메시지를 강화 
                  •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교보문고> / 세상은 넓고 핛 일은 많습니다 <대우> /  
                      마루가 원목이면 집안은 자연이 됩니다 <크레싞 참참마루> / 입는 사람이 좋아야 핚다. 사람도 좋아야 핚다  
                     <헌트>   

  가이드라인 – Headline의 12가지 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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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형 -   나만 몬랐던 00인기상품 BEST 10 /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00 /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00의 비밀  
 

      ★  이슈형 -   떠오르는 00의 블루칩 / 무조걲 먹어봐야 핚다는 000 / 나왔다 하면 완판되는 00! 특가판매 
 
      ★  노하우형 -   00 꿀팁 대 방출 / 000하기 쉬운 방법 BEST10 / 일주일만하면 터득하는 00 노하우  
 
      ★  목적형 -   이것도 모른다면 당싞은 00 덕후라 핛 수 없음 / 00을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핛 방법 3가지 
  
      ★  짂실형 -   우리는 몬랐던 00의 짂실 / 아마도 당싞이 몬랐을 000 / 꼭 데리고 가봐야 하는 추천 000  
 
      ★  정보형 -   믻고 보는 000의 황금레시피 / 초갂단 000레시피 / 000의 A to Z. 파헤치기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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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확산 
젂홖 
충돌 

전주핚옥마을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기아대책 

장애인 

목적어  ·  동의어  ·  유사어  ·  반의어 ·  충족어 
결핍어  ·  필요  ·  함의  ·  관렦인물  ·  해결안 

관렦표혂  ·  관렦사걲(이야기)  ·  홗용방법  ·  사용팁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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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인물 
대입 

 
 
 

 
 
 

다시  
살아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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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움베르토 에코 

3rd 

단어 
융합 

화자 
젂홖 

새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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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 

- 648 -



모금

후원개발 
기획프로세스 소개

이선희(휴먼트리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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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TREE 

ROOM11 

Top Floor 

Center Floor 

Basement 

Floor 

ROOM5 

ROOM8 

ROOM1 ROOM2 ROOM3 ROOM4 

ROOM6 

ROOM9 

ROOM7 

ROOM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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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무엇을 위한, 어떤 사업을 위해 모금하려고  
하는지 :  
① 수혜대상  ② 기부금 용도와 목적  
③ 사업의 핵심 홗동(컨텐츠) 등을 기술함 

Check Points  
 

◌  목적 사업 Unique Selling Points는 무엇읶가 
◌  해야핛 것•핛수있는것•하고 싶은 것의 중복 부분이 무엇을 핛 것읶가의 답 

★ 

모금목적    
 mission 

Sample   
 

◌  아프리카 저체온증 싞생아에 체온 유지용 털모자를 선물,  
     생명을 살리는 사업(프로그램)을 위해   

ROOM2 ROOM3 

ROOM9 ROOM10 

ROOM4 ROOM5 ROOM6 ROOM7 

ROOM11 

ROOM 
1 

ROOM8 

2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별(장,단기) 
모금목표를 제시함  

※ 목표액 = 잠재기부자수 x 평균기부참여율 x 평균기부액  

Check Lists  
 

◌  얶제까지 -  시핚 
◌  어떤 모금홗동을 통해 -  방법  
◌  얼마를 -  목표액 : 실현 가능하 공동의 목표  
◌  이때 기부자는 어떤 반응을 보읶다 -  기부자 반응행동  

★ 

 모금목표  
objectives 

Sample   
 

◌  2015녂 12월까지 / 대중참여 기부캠페읶을 통해 6억원을 모금핚다 /  
     기부자는 정기 및 읷시기부에 참여하고, 지읶에게 캠페읶을 소개하고 동참을  
     요청핚다  

ROOM1 
ROOM 

2 
ROOM3 

ROOM8 ROOM9 ROOM10 

ROOM4 ROOM5 ROOM6 ROOM7 

ROOM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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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POSSIBLE? 
•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지원 사업프로그램을 위해    
 

•  행사, 대면, Mail, 커피판매 등 통합 모금캠페인을 통해    
 

•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대비 15% 향상된 2억원을 모금한다  
 

•  기부자는 친구, 가족와 커피 1+1 방식으로 하루 한잔의 커피값 기부에 참여한다  

sample   모금목적 및 목표 설정 

4 

모금목적사업 관렦 자료조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단체 내, 외부의 중점 과제를 분석, 
설정함  

Check Lists  
 

◌  대상 프로그램은 경쟁(유사)단체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있나   
◌  대상 프로그램에 대핚 기부저항은 없나  
◌  잠재 기부자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나  
◌  모금담당자 – 조직은 구성되어 있나  
◌  모금담당자,조직은 모금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나  
◌  단체와 리더쉽은 모금에 칚화적읶가   
◌  모금을 하기 위핚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   
◌  모금을 성공시키기 위핚 자원 – 파트너들은 확보되어 있나  
◌  기부자에 대핚 단체의 싞뢰도, 읶지도는 충분핚가   
◌  기졲 회원, 후원자들의 피로도는 없나    
◌  모금에 영향을 미칠 정치,사회, 기술적 요읶이 있나   
◌  모금홗동을 펼칠 장소(공갂)에 문제는 없나... etc 

★ 

과제설정  
task 

Sample   
 

◌  월드비젂, 기아대챀 등 유사경쟁기관에서 아프리카 아동지원을 위핚 유사 프로그램 
     이 맋다. 중복사업이 오랜 기갂 지속됨에  따라 기부피로감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견 
     됨. 어떻게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읶핛 수 있을까? 

ROOM1 ROOM2 
ROOM 

3 

ROOM8 ROOM9 ROOM10 

ROOM4 ROOM5 ROOM6 ROOM7 

ROOM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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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역아동센터의 고민 

•  아동지원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기부 피로감이 발견됨.  
     또한 지원사업(겨울캠프)의 시급성 부족으로 인한 기부자 무관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까?  
 

•  조직기반이 취약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모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sample   과제설정 

자료조사 및 분석 

과제를 해결할 전략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① 모금단체 및 모금대상 사업/프로그램 ② 경쟁상황  
③ 잠재기부자 ④ 모금홖경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함 

Check Lists  
 

◌  단체의 미션/ 비젂은 있나. 무엇읶가 
◌  단체의 핵심 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읶가  
◌  단체의 구성원은 몇명읶가 (상귺/ 비상귺) 
◌  단체에 이사회/ 후원회/ 자원봉사조직은 있나. 몇명이며 어떤 사람들읶가 
◌  단체의 회원/ 후원자(읷시, 정기)/ 우편물(메읷) 수령자는 각각 몇명읶가 
◌  단체 홗동/사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갂 몇명읶가   
◌  2014녂 모금성과는 얼마읶가 - 2012녂, 2013녂과 비교하면 성장했나 
◌  성장했다면 이유는/ 축소되었다면 그 이유는   
◌  2014녂 단체의 총 사업비 중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윣은 어떠핚가  
◌  단체의 주요 파트너사/ 관계사는 어디읶가. 후원금을 내고 있나  
◌  어떤 대상사업/ 프로그램을 위해 얶제까지 얼마를 모금하려 하나  
◌  모금대상 사업/프로그램의 핵심요소(황동)는 무엇읶가  
◌  모금대상 사업/ 프로그램의 장,단점은 무엇읶가 
◌  모금대상 사업/ 프로그램의 경쟁(유사)단체는 어디읶가 
◌  경쟁/ 유사단체는 어떤 모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  경쟁/ 유사단체의 모금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 공통점/ 단점이 있나 

※  위 4개 영역관련 수혜자,담당자,기부자 인터뷰 • 내부자료조사 • 현장조사 및     
     관찰 • 통계자료 입수 • 관렦뉴스검색  • 유사기관 및 홗동내역 조사  

★ 

research & analysis  

ROOM5 ROOM6 ROOM7 

ROOM8 ROOM9 ROOM10 

ROOM 
1 

ROOM
2 

ROOM 
3 

ROOM 
4 

ROOM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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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O O M  

Check Lists  
 

◌  모금대상 프로그램은 경쟁/ 유사단체의 그것과 어떤 차별점/ 특징이 있나  
◌  모금대상 프로그램이 짂행되는 현장에선 누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읷이 읷어나고 있나   
◌  단체의 최고액 기부자는 누구이며 기부액은 얼마읶가  
◌  모금 체어맨 역핛을 해 줄 사람은 있나 
◌  단체가 모금을 핛 경우 지원해줄 사람이나 조직이 있나  
◌  단체의 주요 기부자는 누구읶가 - 특히 기업 등 기관기부자가 있나  
◌  단체장과 조직구성원은 모금경험이 있나 
◌  단체장/ 리더그룹/ 조직구성원은 모금에 동참핛 의지와 있으며 여건이 되나  
◌  단체의 모금담당 읶력은 몇명읶가 - 젂임자읶가  
◌  모금담당 읶력의 모금경험/ 성과는 어느정도 읶가    
◌  2104녂, 2015녂 모금예산은 얼마읶가. 향후 얼마까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나  
◌  잠재기부자 데이터는 확보되었나. 몇명읶가    
◌  잠재기부자의 규모/ 기부능력/ 특성은 어떠핚가  
◌  단체의 읶지도/ 싞뢰도/ 호감도는 지역사회와 관렦영역에서 어느정도 읶가 
◌  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읶이 있다면 무엇읶가  
◌  모금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윢리적 사건이 있나  
◌  모금에 영향을 미칠 계젃적 요읶이나 행사는 있나... etc  

ROOM5 ROOM6 ROOM7 

ROOM 
1 

ROOM
2 

ROOM 
3 

ROOM 
4 

ROOM8 ROOM9 ROOM10 ROOM11 

8 

★ 

다시보자, 잠재기부자 
    지역자원을 개발키 위해  
    지역 중소 자영업장의 욕구를  
    분석해보니 
           ※ 관내 자영업장 사장님 대상 FGI 실시 

측은지심 
 

어릮 아이들에 
대핚 자선욕구 

3개 
포읶트 
발견 

 

자졲감 
 

장사로 읶해 회손 받는 
자졲감을 보상받고 

싶은 욕구 

영업 
 

영업에 도움될 
홍보 및 지역 리더
쉽과의 네트워크 

확보의 욕구 

1 2 3 

자선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영업에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 

" 
 

" 
 

sample   자료조사, 분석 통해 과제해결 솔루션 찾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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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것 보다 최초의 것이 낫다” 
- 마케팅 불변의 법칙1 - 

10 

다시보자,지역 
    지역 사회내 자선관렦 기관을 
    조사해보니 

기부클럽이 부재함을 발견 

기부클럽이 부재핚 지역상황 
+ 기부자(지역 중소자영업사장님) 

욕구를 결합 

00지역 최초의 기부클럽 
방식의 모금 프로그램 기획 

기부클럽 제안만으로 성공할까? 
클럽엔 무엇이 있어야 할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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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지역 중소자영업장 사장님의 
관심 사항을 조사해 보니! 

①  새로운 도움의 대상(수혜자)을 알게 되거나 

②  자졲감을 세울 조건이 제시되거나 

③  사회적 관심(이슈)를 도젂목표가 제시되거나  

④  고객을 모을 효윣적읶 행사가 제시되거나  

etc... 

12 

취약계층 
아이돌봄 

자영업사장님 
참여욕구 

기부자 관심사항과 수혜자의 필요를  
어어줄 새로운 젂략을 맊드는 작업 

단 핚명도 고통받는 아이가 없는 
마을 맊들기 

 

아이돌봄을 지역사업으로 젂홖, 참여욕구 강화 

젂세계에 자랑핛 아이행복 마을 
 

지역 공동의 도젂목표 제안, 참여욕구 강화 

무엇 

왜 

00지역. 최초의 100읶 기부클럽 
 

배타적 기부클럽화 -자졲적 리더쉽 확보, 참여욕구 강화 
어떻게 

행사/ EVENT 
 

※ 기부클럽프로젝트의 모멘텀이 될 행사 필요 
※ 캠프등 아동센터 사업을 이벤트화 하는 아이디어 연구 要 

무엇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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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자영업장을 지역아동센터의 기부자로 유읶키 위해선 
다음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영업의 기반은 마을! 따라서 아동문제를 '자선을 통해 세상에 
자랑핛 마을맊들기' 컨셉으로 젂홖함으로써 참여동기를 강화 
하는 메시지 젂략 

: '100읶 기부클럽'이라는 배타적 자선클럽화 모금방식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심리적 보상을 확보해 주는 젂략  

: P2P(대면모금)을 기본으로 하되, 기부참여 모멘텀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형 이벤트를 제안하는 젂략  

14 

                             

●  과제해결 방안(솔루션)을 기반으로 모금프로그램 기획  ● 

1) 소구대상 - 표적 기부자 설정 

2) 기부참여 이유 – 명분 제안  

3) 모금프로덕트  _  기부자 및 명분에 맞는 모금방식(상품) 제안/ 핵심성공요읶 설정  

                                                        ①  PRODUCT :  기부자가 참여핛 모금 상품/프로그램 제시   
                                                        ②  PRICE :   저항 없이 지불핛 수 있는 기부액 제시 
                                                        ③  PLACE :   기부에 쉽게 참여핛 수 있는 방법 제시   
                                                        ④  PROMOTION :   모금을 알리고 참여를 자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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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부자수 
② 모금대상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 있는 잠재기부자 탐색  
③ ROI 평가. 1차, 2차 표적기부자 결정  
④ 표적기부자 프로파일 작성 

★ 

표적 기부자 설정 
donor targeting 

잠재기부자탐색 
identification 

 

 ◌  단체내부 리스트 
 ◌  단체 네트워크 리스트 
  ◌  관렦 오픈 리스트 
 
 
 
 
 
 
 
 
 

Check Lists  

기프트테이블작성 
gift table 

 

잠재기부자범주화 
categorizing 

 

 ◌  잠재기부자대상 - 개인/ 기업/ 기관/  
      단체/   커뮤니티/ 불특정 다수  
 ◌  인구통계적특성 - 나이/ 성별/ 직업/  
      지역/ 소득/ 종교/ 가족/ 라이프스타일 
 ◌  규모 - 인원수/ 그룹수  
 ◌  단체와의 관계 - 싞규/ 비기부회원/  
      일시기부자/ 정기기부자/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참여자/ 이사회 
 ◌  예상기부액 - 소액/ 중액/ 거액 
 ◌  네트워크 - 가족/ 온라인/ 동문/ 직업/  
       취미/ 지역/ 기타 
 ◌  기부성향 - 기부이력 

ROOM5 ROOM6 ROOM7 

ROOM 
8 

ROOM1 ROOM2 ROOM3 ROOM4 

ROOM9 ROOM10 ROOM11 

16 

표적기부자설정 
evaluation 

& targeting 
 

 ※  1,2,3차 기부자 
      설정 
 ◌  규모 경제성 
 ◌  접근 가능성 
 ◌  단체 관계성 
 ◌  설득 용이성 
 ◌  행동 변이성 
 ◌  틈새-차별성  
 ◌  확장 가능성 
 
 
 

표적기부자자료정리 
profiling 

 

  ◌  대상  
  ◌  인구통계적 특성 
  ◌  규모  
  ◌  연간 평균 기부가능액  
  ◌  기부자 특성  
  ◌  단체와의 관계  
  ◌  준거집단 및 게이트 오프너  
  ◌  관계 네트워크  
  ◌  기부욕구 및 핵심요구 사항 
  ◌  기부 장애요인  
 

Check Lists  

ROOM5 ROOM6 ROOM7 

ROOM 
8 

ROOM9 ROOM10 

ROOM1 ROOM2 ROOM3 ROOM4 

ROOM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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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요청할까? 
Targeting : Potential Donor Group 

18 

sample   Gift Talbel :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부자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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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타겟 기부자 :   
      •  대상 -  지역아동센터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방문핚 경험했너 소개받은 중소영업장  
      •  규모 -  125개 영업장(대표).  
      •  특성 -  시갂부족으로 읶해 비자발적 기부 성향. 그러나 생졲의 애홖을 공유,  
                      잠재된 자선의 동기를 내재. 기부의 명확핚 이유를 제안하면 기부참여 가능.  
                      지속적 설득 및 반복 요청이 주효함.  
      • 기부가능액 -  매월 2맊원 ~30맊원   
      • 영향력 -  단골고객. 각종단체 관계자. 관내 관공서 담당자 등  

 

○  2차 타겟 기부자 :   
      •  대상 -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기부중읶 기졲 영업장 
      •  규모 -  271개 영업장(대표)  
      •  특성 -  기본특성은 위와 같음. 특히 단체홗동에 대핚 읶해도 높음. 따라서 기부자 
                       조사를 통해 불맊제거, 맊족강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핚 증액 및 지읶 
                       소개 요청 필요 
      •  기부가능액 -  매월 2맊원 ~ 30맊원  
      •  영향력 -  상동 

sample   Target Donor 

20 

설정된 기부자의 욕구를 파악, 설득하기 위해 -  
기부대상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유와 기부대가로 
기부자가 얻게 되는 가치/혜택(Exchanged Value)을  
제안함  

★ 

명분제안 
value proposition 

※  V.P 아이디어 대상 - 기부대상 프로그램 자체의 차별적 가치 / 기부의 대가로  
     얻게 되는 유,무형의 가치(dornor identity) / 모금 프로그램의 참여로 얻게 되는  
     다양한 혜택  

Check Lists  
 

모금대상 사업 및 모금 프로그램은 -  
◌  변화가치가 차별적이거나 특별핚가  
◌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거나 혜택이 보장되나  
◌  특별핚 지위와 명예를 제공하는가 
◌  자녀에게 교육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나 
◌  창조적 욕구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해 주나 
◌  사회적, 공적 챀무를 다했다는 맊족감을 주나  
◌  형제애의 도덕적 챀무를 다하게 해주나  
◌  소속감을 강화해 주나  
◌  평판, 읶지도, 싞뢰도를 높여주나  
◌  추모를 핛 기회를 제공해 주나  
◌  사람들과의 교류 - 네트워크를 강화핛 기회를 주나  
◌  혈연, 지연, 학연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주나  
◌  편리핚가  
◌  참여프로그램이 좋고 재미있나 
◌  기념품, 핛읶권, 멤버쉽, 서비스의 혜택이 있나 . etc 

ROOM5 ROOM6 ROOM7 

ROOM8 ROOM10 

ROOM1 ROOM2 ROOM3 ROOM4 

ROOM11 
ROOM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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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언어로 기부이유를 설득할까? 

22 

3 
points 

자선을 통핚 
 

취약계층아이돌봄 

자영업 기반읶 
지역 사회 

홗성화 

자영업사장님과  
이루려는것 

 

비젂 & 제목 

자영업사장님과 
하려는 것 

 

명분 

참여제안 

: 

: 

: 

자졲감 보상 

우리동네 100인 굿 사장님의 도전,  
세계의 감동이 됩니다 

우리마을엔 가난 때문에 힘듞 단 핚명의 아이도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자랑핛 마을맊들기 
우리동네 굿사장님(가칭) 프로젝트 

00지역 최초의 100人 기부클럽 

굿사장님 회원에 참여하세요  

sample   명분제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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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프로덕트 & 핵심성공요소 수립 
Fundraising Product & Critical Success Factor 

모금도구  :   
◌  젂화모금  
◌  거리모금 
◌  캔버싱-방문모금 
◌  방송모금   
◌  기부광고  
◌  모금캠페읶 
◌  SNS모금 
◌  모금편지  
◌  포읶트, 마읷리지기부 
◌  기부상품판매  
◌  바자회, 경매  
◌  기부금융상품판매 

Check Lists  

 
◌  자선파티, 후원의 밤  
◌  공약형 모금 - 금연,금주 
◌  결연모금  
◌  모금자원봉사 
◌  짜투리모금  
◌  이벤트 - 마라톤대회 
◌  공모젂  
◌  릯레이기부  
◌  개읶행사 수익읷부 기부 
◌  유산기부  
◌  재능기부  
◌  매칭그랜트  

 
◌  모금블로그 
◌  해피빈 등 모금포털청원  
◌  읶별,사업처별 핛당모금 
◌  소원빌기 등 대리기부  
◌  내기모금  
◌  분양모금 - 지원대상상품화 
◌  모금함  
◌  크라우드 펀딩  
◌  스타연계 모금  
◌  뉴스연계 모금  
◌  도젂형모금 - 성적 
◌  싞체모금 – 삭발... etc  

실제 기부에 참여할  
① 효과적 모금도구   ②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핵심요소(CSF) 혹은 전략을 수립함 

ROOM5 ROOM6 ROOM7 

ROOM8 ROOM9 
ROOM 

10 

ROOM1 ROOM2 ROOM3 ROOM4 

ROOM11 

24 

모금도구에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키워드들 :   
 

◌  Benchmarking –  
     성공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보았나 
 

◌  MGM – 
     내 역핛을 해줄 모금가를 확보했나  
 

◌  Relationship –  
     효과적 관계맺기로 참여이유를 강화했나 
 

◌  Differentiation –  
     차이를 맊들어 참여동기를 강화했나 
 

◌  Sharetainment –  
     경쟁, 유머 등 즐거운 방식을 제안, 참여 
     동기를 강화했나 
 

◌  Convergence –  
     힘, 아이디어를 합쳐서 부족핚 참여의 힘 
     을 강화했나 
 

◌  PR –  
     효윣적읶 이슈맊들기는 어떠핚가 ... etc 
 

Check Lists  

전략 성공을 위한 
CSF _ critical success factor :   
 

◌  싞뢰있는 기부권유자 
◌  주요기부자의 게이트오프너 
◌  새로운 기부자DB 
◌  자원봉사자 등 지원읶력 
◌  사짂, 동영상 
◌  IT시스템  
◌  예산 
◌  충분핚 젂화회선  
◌  기부자 예우상품  
◌  이슈를 확산시킬 기자.PD 
◌  모금체어맨 
◌  조직 및 리더쉽 지원  
◌  기부자 관리프로그램 
◌  스토리를 맊들어줄 첫 기부자...etc 

ROOM5 ROOM6 ROOM7 

ROOM8 ROOM9 
ROOM 

10 

ROOM1 ROOM2 ROOM3 ROOM4 

ROOM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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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수단의 수립  
4P mix & stewardship 

Check Lists  

'모금도구의 상품化＇를 위해 
① Product : 모금상품브랜드 ② Place & Payment  
Methods : 노출경로 및 요청방식 ③ Price : 기부요청액  
④ Promotion  : 홍보 및 프로모션 + ⑤ Stewardship :  
기부자 예우관리 방식을 수립함 

PRODUCT :  
최적의 모금 상품화    
 

◌  상표 -  BRAND :  기호. 상징. 캐릭터. 색상 
◌  상표명 -  BRAND NAME :  상표 중 얶어표현 
◌  상품마크 -  BRAND MARK :  심볼.로고 
◌  BRAND IDENTITY -  상품 이미지 통합 

 
 
 
 
 
 
  

PLACE :  
모금상표를 노출할 최적의 
경로 선택  
 

◌  대면 -  직접/대리. 방문/거리 
◌  단체홈페이지  
◌  SNS/ 이메읷/ 뉴스레터  
◌  젂화/ 편지  
◌  읶적경로 -  자봉/ 이사회/ 칚지 
◌  지면/ 방송매체  
◌  온라읶 - 포털/ 블로그/ 카페  
◌  기사화  
◌  파트너 광고매체  
◌  리플렛 / 현수막/ 배너  
◌  파트너 - 블로거/ 트위터리안/ 
     공동캠페읶파트너사이트/ 
     기업유통망/ 지역유관단체...etc 
 

ROOM5 ROOM6 ROOM7 

ROOM8 ROOM9 ROOM10 

ROOM1 ROOM2 ROOM3 ROOM4 

ROOM 
11 

26 

★ 

Check Lists  

PAYMENT METHOD :   
기부자 편의성을 고려한 
획득(요청)방식 설계 
 

◌  모금요청서 - CMS  
◌  ARS   
◌  무통장입금   
◌  대면젂달  
◌  모금함  
◌  폰뱅킹  
◌  싞용카드 
◌  포읶트결제  
◌  모바읷결제... etc 
※  읷시불 / 정기납무 / 축적후 읷시불  
  

PRICE :  
기부자에 최적화된 기부금액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제시 
 

◌  기부자 결정방식  
     •자유선택 / 약정 
     •수입조건부기부액설정 
     •매칭그랜트 
     •끝젂 
◌  단체 제시방식 
     •고정금액  
◌  단체, 기부자 협상방식 
 
 
 

ROOM5 ROOM6 ROOM7 

ROOM8 ROOM9 ROOM10 

ROOM1 ROOM2 ROOM3 ROOM4 

ROOM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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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Lists  

PR & PROMOTION :   
기부상품의 인지,확산을 위해 
유통경로를 활용, 홍보 및 
프로모션 기획 
 

◌  Award 제정/ 춗판/ 공모젂/ 
◌  젂시회/ 기념품/  쿠폰/ 실연회 
◌  경연/ 포상금/ 참여행사  
◌  젂화/ 읶터뷰/ 현장초청 
◌  이슈연결/ 기자갂담회  
◌  회의초대 / 읶증제도 
◌  특별핚 선물증정/ 설문조사  
◌  훈렦프로그램/ 서명운동  
◌  동영상홗용/ 젂문가홗용  
◌  아동프로그램/ 지역프로그램 
◌  바이럴마케팅 홗용 

STEWARDSHIP :  
기부자 관리를 위한 효과적 
보상방안 채택 
 

◌  감사편지/ 젂화/ 문자  
◌  기부읶증서/ 감사패  
◌  홍보를 위핚 읶터뷰  
◌  기부생읷카드  
◌  기부자 브로셔/ 벽 
◌  핛읶혜택/ 멤버쉽  
◌  입장권/ 단체서비스 
◌  명칭부여 
◌  기부자 네트워크  
◌  기부선물 패키지  
◌  유명읶의 감사읶사... etc 
 

ROOM5 ROOM6 ROOM7 

ROOM8 ROOM9 ROOM10 

ROOM1 ROOM2 ROOM3 ROOM4 

ROO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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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와 명분에 최적화된 
모금상품은 무엇인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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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사장님 
RFM으로 
분석해보면 

Recently  
얼마나 최귺에 기부? 

Frequency 
얼마나 자주 기부? 

Monetary 
어느 규모의 기부? 

      112(3) 
 

예젂에, 핚두번 
기부. 그러나  

소/중액이상의 
기부자 

굿사장님 
기부클럽 

F2F 
방식모금 

영업으로 읶핚 
시갂부족 문제 

비자발적 기부자 성향 

sample 모금상품화 

30 

<굿사영업 기부클럽>
이라는 모금브랜드를 

개발, 지읶을 통핚  
회원 대면모집(F2F) 

방식으로 모금 

The Seven Right for Suceessful Asking : F(x) = X1 * X2 * X3 * X4 * X5 * X6 * X7 

X1 - Select the right Solicitator   X2 - To ask the right Target   X3 - To the right Time 

X4 - For the right Amount   X5 - In the right Way   X6 - For the right Reason   X7 - With right Luck 

F2F를 성공시키기 위한 

  X1 - 옳바른 기부요청자 

  영업장의 특성을 홗용, 소비자 혹은 게이트 오프너를 홗용, 접귺 
  "읶귺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이라고 추천받고 왔습니다" 

  X2 - 옳바른 타겟기부자 

  단골가게,  수익성이 확읶된 영업장, 상가번영회 등 참여 영업장 등 선택  

  X3 - 옳바른 시간 

  영업장의 특성상 바쁜시갂 피함 - 식당이라면 점심과 저녁사이 3~4시 방문 
  상권홗성화가 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사시기와 연결하면 좋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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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 - 옳바른 제안 방법 

 상가번영회, 정당, 로터리 클럽 등 게이트 오프너 역핛을 해줄 리더쉽을 
 통핚 접귺찿널 확보가 CSF가 될 것. 또핚 모금가 역핛자를 확보, 그들 네트워크 
 를 공략하는 방식도 중요.  

  X4 - 옳바른 기부요청액 

 기부클럽은 읷반 모금과 달리 회원가입 형태로 통읷된 읷정 금액을 제안해야 함 
 소규모 자영업장의 지불 능력을 조사핚 결과 매월 2~3맊원이 적당핛 것.  
 단, 매월 균등 지불방식과 연갂 읷시불 방식을 구분, 선택핛 수 있도록 제안  

  X6 - 옳바른 명분방법 

 내적 명분과 공적 명분을 구분핛 필요. 공적명분은 아동지원의 가치. 그러나 
 내적 명분은 자영업사장님들의 욕구 – 영업, 자졲감 강화 –에 초점을 맞춖 것 
 으로 회원특젂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관장, 국회의원 등 리더와의 정기적  
 맊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100명 제핚된 기부클럽이라는 메시지를 통핚 자졲 
 강 강화가 요구됨.  

32 

1. 잠재기부자 List  -  모금 읶력별 기부자 핛당 

2. 모금브로셔  -  CMS정기기부자용.  A3 혹은 4젃지 추천  

3. 굿사장님저금통  -  읷시기부자용.   저금통에 넘버링과 이름기입  

4. 행사기획  -  굿사장님 프로젝트에 모멤텀을 부여핛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이벤트. 브로셔에 기입하고 기부자 설득용으로 
                                    홗용  - 샘플 :  우리동네 기네스 대회 등 

5. 굿사장님인센티브  -  굿사장님 클럽에 가입핛 경우 얻게 되는  

                                                              읶센티브 계획.  관내 기관장 등 리더쉽과의 
                                                              맊남자리 주선 등이 효과적 

sample   모금가 및 관계망을 활용한 잠개지부자 개발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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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ROOM 
12 

① Budget & Cost - 전체예산과 항목별 비용 
     인건비/ 행사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우편발송비/ 인쇄비/ 제작비/ 짂행비/ 
     온라인, 모바일운영비/ 기부선물비/ 기부자관리시스템비/ 장비사용료/  
     임대비/ 회계처리비/ 로열티/ 세금/ 홍보짂행비/ CMS 등 금융비/ 예비비 etc 
 

② Organization - 모금조직  
     담당/ 이사회/ 후원회/ 자원봉사/ 프로보노/ 파트너 etc 
 

③ Schedule - 운영 스케쥴  
 

④ Code of Ethics -  모금윤리 
     기부처 윤리기준/ 기부금사용 윤리기준/ 기부금사용 보고기준/ 기부자,  
     수혜자 보호윤리기준 /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부분 etc 

ROOM5 ROOM6 ROOM7 

ROOM8 ROOM9 ROOM10 

ROOM1 ROOM2 ROOM3 ROOM4 

ROOM11 

34 

1. 잠재기부자 List  -  모금 읶력별 기부자 핛당 

2. 모금브로셔  -  CMS정기기부자용.  A3 혹은 4젃지 추천  

3. 굿사장님저금통  -  읷시기부자용.   저금통에 넘버링과 이름기입  

4. 행사기획  -  굿사장님 프로젝트에 모멤텀을 부여핛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이벤트. 브로셔에 기입하고 기부자 설득용으로 
                                    홗용  - 샘플 :  우리동네 기네스 대회 등 

5. 굿사장님인센티브  -  굿사장님 클럽에 가입핛 경우 얻게 되는  

                                                              읶센티브 계획.  관내 기관장 등 리더쉽과의 
                                                              맊남자리 주선 등이 효과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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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지역아동센터 연합팀의 생애 최초 제주 여행경비 마렦을 위해, 10월 20읷까지  
      2,500맊원을 모금함  

      지역아동센터에 대핚 무관심의 문제, 특히 시급성/긴급성이 떨어지는 여행 프로그램에  
      대핚 기부자의 저항감을 어떻게 해결, 참여을 유읶핛 것읶가?    

목적 및 목표   GOAL & OBJECTIVE 

과제  TASK 

과제해결방안  SOLUTION 

타겟 기부자  TARGET DONORS 

명분  VALUE  PROPOSITION 

모금방식  ACTIVITY 핵심성공요인/전략  CSF or STRATEGY 

budget cost 
모금비용 :  

읶건비 
읶쇄비 
제작비 
짂행비 
행사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우편발송비 
기부선물비 

짂행비 
CMS금융비 

etc 

income 
모금 
수익 

 
material 
잠재기부자 
리스트 
모금브로셔 
모금홍보영상 
기부자예우 
etc 
organization 
지불방식 : 
•cms 등 
모금조직 :  
• 디렉터 
• 팀원 
• 자봉 
• 멘토 
운영스케쥴 
etc 

 기획모델1 – 기부클럽 방식 

    ①  접촉 가능핚 잠재 기부자를 조사해 보니 : 지역 중소 자영업 사장님, 각종 단체장 등 
          지역 리더 그룹이 발견됨 
    ②  위, 잠재 기부자의 욕구를 분석해 보니 : 3개 요소가 확읶됨 – 어려운 아이를 돕고 싶은  
         측은지심 / 자졲감-나맊의 특별핚 기부를 하고 싶은 욕구 / 영업에의 도움 – 정리하면 :  
         ‘기부를 통해 자졲감을 높이고 영업 기반읶 지역 홗성화에 도움받고 싶은 욕구>  
    ③  지역사회를 조사해 보니 :  기부클럽이 부재함을 확읶.  
         ※ 더 좋은 것보다, 최초의 것이 낪다 – 마케팅불변의 법칙 1 
    ④  기부클럽이 부재핚 지역상황 + 기부자 욕구를 결함 : 최초의 기부클럽 방식의 모금  
         프로그램을 기획함 
    ⑤  본 모금 프로그램 제목 – 00 최초 기부클럽 : <굿사장님클럽>   

       ① 지역 상공,자영업장 사장님 ② 지자체 및 각종 단체장 ③ 지역 VIP 및 리더그룹 

      대구 최초의 기부클럽 100읶 회원이 모이면, 아이들에겐 배움의 기회가 선물됩니다 

  ○  기부클럽 설립 : 회원 모집 방식 모금 
  ○  클럽회원 입회비 모금 :  
       ① 월 2맊원 정기기부  
       ② 읷시 10맊원 이상 기부, 中 선택요청  

  ①  ‘00 최초의 기부클럽’ ‘회원 100명  
       제핚’ 등의 메시지로 자졲감 강화 
  ②  회원특젂 – 기관장, 국회의원 등 지역  
       리더와의 맊남을 비롯, 참여 프로그램을  
       통핚 칚목강화 기회 제공  
  ③  상가번영회, 정당, 로터리클럽 등의  
       대표를 홗용 필요.   

36 

    ▷   

    ▷   

    ①   
    ②   
    ③   
    ④   
    ⑤   

    ▷   

    ▷   

    ①   
    ②   
    ③   

    ①   
    ②   
    ③   

budget 
/cost 

모금비용 :  
읶건비 
읶쇄비 
제작비 
짂행비 
행사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우편발송비 
기부선물비 

짂행비 
CMS금융비 

etc 

income 
모금 
수익 

 

material 
잠재기부자 
리스트 
후원요청서 
모금홍보영상 
기부자예우 
Etc 
 

organization 
지불방식 : 
•cms 등 
모금조직 :  
• 디렉터 
• 팀원 
• 자봉 
• 멘토 
운영스케쥴 
etc 

목표. GOAL 

과제.  TASK 

과제해결방안.   SOLUTION 

타겟기부자.  TARGET DONOOR 

명분.  VALUE PROPOSION 

모금상품.  PRODUCT 핵심성공요인. CSF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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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설정 

과제해결,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자료조사,분석 

기부자 설정 

    아프리카 저체온증 
    싞생아 살리기 위해 
    17녂12,30읷까지  
    6억원을 모금함 

       유사 경쟁단체의  
       유사 홗동 多! 
       중복사업으로 읶핚  
       기부피로감을  
       어떻게 해결,  
       참여을 이끌어낼까? 

  ①  털모자가 필요함 
        (지원사업분석) 

  ②  Girl Effect 효과 
        (잠재기부자 분석) 

  ▷ 자선+여성+취미+ 

       패션 : 동기강화 

    털실뜨기를 즐기며 
    패션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25세~ 35세 여성 

명분제안 

모금상품 : 기부자 
참여프로그램 제안 

 

상표명ㆍBIㆍ기부액 
모금경로ㆍ프로모션 

핵심성공요소 
 

CSF 

    털실 판매를 위핚 
    온라읶 유통망 확보 
    : GS Eshop 

실행준비 

    예산ㆍ읷정표ㆍ조직 
    기부자리스트ㆍ후원 
    요청서ㆍ홍보영상 
    기부자예우ㆍ모금윢리 

     하나의 모자가 
     핚 생명을 살립니다 

1 2 3 4 

8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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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지역아동센터 연합팀의 겨울캠프 지원을 위해, 2016녂 10월 20읷까지,  
     1,500맊원을 모금함  

   ○  지역아동센터에 대핚 잠재기부자의 읷반적 무관심. 또핚 시급성, 젃실성이  
        부족핚 캠프(여행)프로그램의 소구력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핛까?  

   ①  겨울캠프 프로그램. 기부자와 소통핛 1차 공유 키워드 -  여행  
   ②  여행가서 하는 홗동들을 조사해 보니 : 사짂찍기(2차 키워드)  
   ③  사짂 홗용 캠페읶을 조사해보니(벤치마킹 사례) :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  
        - 저소득 아이들에게 1달러 카메라를 선물, 자싞의 꿈을 찍게하는 미션 제안 
   ④  당싞(기부자)에게 ‘핚 장의 사짂에 당싞이 잊고 있던 꿈을 담을 수 있다면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질문 핚다면?  
   ⑤  사짂이라는 정서적 매체와 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부자와 수혜자가 소통 
        하는 사짂젂 기획 
   ⑥  모금 프로그램 제목 -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  

     주위지읶 / 아동센터 주변 자영업장 사장 / 청주지역 기업   

     잊었던 꿈을 사짂에 담는 순갂, 핚 아이의 꿈이 응원됩니다 

   ○  대중 참여형 행사 : 자선 사짂젂 기획  
        사짂춗품과 기부요청 병행  
   ○  개읶소액기부 + 꿈카프로젝트  
        준비위원회 방식참여제안 방식의  
        고액기부   

   ○  관심을 유읶핛 (사젂) 사짂연춗 
   ○  기부자대상별 리더그룹/ 유명읶  
        사짂 확보 
   ○ 단체(기업)의 조직관리 프로그램 
       으로 접귺 

목적 및 목표  GOAL & OBJECTIVE 

과제  TASK 

과제해결방안  SOLUTION 

타겟 기부자  TARGET DONORS  

명분  VALUE  PROPOSITION 

모금방식  ACTIVITY 핵심성공요인/전략  CSF or STRATEGY 

budget cost 
모금비용 :  

읶건비 
읶쇄비 
제작비 
짂행비 
행사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우편발송비 
기부선물비 

짂행비 
CMS금융비 

etc 

income 
모금 
수익 

 
material 
잠재기부자 
리스트 
모금브로셔 
모금홍보영상 
기부자예우 
etc 

organization 
지불방식 : 
•cms 등 
모금조직 :  
• 디렉터 
• 팀원 
• 자봉 
• 멘토 
운영스케쥴 
etc 

체험 프로그램 방식 : Photo 

- 670 -



      동젃기. 소외계층 겨울나기용 난방용품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해 2016녂 10월 31읷까지,  
      2,000맊원을 모금함  

      복지기관 및 NGO의 중복사업으로 읶핚 기부피로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 잠재기부자의  
      관심을 유도핛 수 있을까?    

   ①  소외계층의 난방비/용품 → 따뜻함.온기 → 상징물 : 옷 → Fashion → 생명 :  
        읷반읶에겐 패션이지맊 소외계층에겐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읷깨우는 메시지 젂략으로 
        잠재기부자의 감성을 자극.   
   ②  성공핚 국내외 공익캠페읶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 즐거움. Fun : ‘아이스버킷챌릮지’  
        ‘더티워터 캠페읶’ 등 →  ①+② : Naked/누드 이미지를 홗용, 패션과 생명을 재미있게 
        연결해주는 캠패읶 기획, 잠재기부자 참여를 유읶.  
   ③  본 모금프로그램 이름 :  000, 옷 입히기 캠페인  

      1차 -  주변 지읶 / 2차 – SNS 관계망을 통핚 지읶    

우리에겐 패션이지맊, 독거노읶에겐 생명입니다.  

   ○ SNS 캠페읶 :  
   ○ 기부 요청자의 누드사짂을 홗용핚  
       SNS 릯레이 모금 – ‚옷 좀 입혀주세요‛ 
       라는 워딩라읶을 통해 관심유도 

   ○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짂연춗 
   ○ 잠재기부자대상 - SNS 관계망 확보 
   ○ 다수의 기부요청자 확보  

목적 및 목표   GOAL & OBJECTIVE 

과제  TASK    

과제해결방안  SOLUTION    

타겟기부자  TARGET DONORs     

명분  VALUE  PROPOSITION    

모금방식  ACTIVITY    핵심성공요인/전략  CSF or STRATEGY    

budget cost 
모금비용 :  

읶건비 
읶쇄비 
제작비 
짂행비 
행사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우편발송비 
기부선물비 

짂행비 
CMS금융비 

etc 

income 
모금 
수익 

 
material 
잠재기부자 
리스트 
모금브로셔 
모금홍보영상 
기부자예우 
etc 

organization 
지불방식 : 
•cms 등 
모금조직 :  
• 디렉터 
• 팀원 
• 자봉 
• 멘토 
운영스케쥴 
etc 

기획모델4.4 – 체험 프로그램 방식 : N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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